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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그간 주된 남북교류방법으로 이용되어오던 제3국을 경유하는 삼각무역형

태나 해운을 이용한 수송방법의 경제적 손실과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통일이전이

라도 육상교통로를 통해 화물과 여객을 북한과 동북아지역으로 접 수송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육상교통로를 확충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젓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개발

축을 설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국토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통합개

발축과 동북아의 두 개의 가장 큰 개발축인 환동해축, 환서해축으로 구성된 
"

Yellow

Dra gon
" 

을 고 려하여 3개의 주요 통과로를 설정하였다. 3개의 통과로는 
" 

신의주

Corridor"
,

" 

청진 Corridor" 그리고 "

금강산 Coffidor 이며�, 이들은 또한 북한의 주요 도시,

산업단지, 천연자원산지 그리고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고 있다.

이들 주요 통과로의 경유지역은 북한지역 내에서 이미 교 통망이 상대적으로 잘 구축

되어 있으나, 시설은 매우 불량하여 평양-개성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이

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거의 신섣을 해야 한다. 이들 3개 Corridor의 통과로서의 기

능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신의주 Coffido 의

� 

도로를 구축하는데 3.8조-4,6

조원, 철도의 경우에는 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 Corridor의 도로를 구

축하는데 l.2조-1.8조원, 철도시셜로 금강산의 복원에 4
, 45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청진 Coffido 의

� 

도로를 건설하는데는 간성-온성간 장거리 노 선에 약 21.8조원의 비용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철도부문에서도 장전-원산간 노선을 제외한 간성-온성

간 시설의 신설, 복선화 및 개보수 사업에 약 2.8조원이 소요될 젓으로 추정된다. o]기

에 추가적으로 남한구간에도 포항-대진간 철도시설확충에 2.6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효율적인 수송수단 선택을 위해 노선별로 수송비용과 시간비용을 포함한 총수

송비용을 산출하였다. 비교를 위해 가장 중요한 노선으로 서울-평양, (동경)-서울-단

동-c북경), 서울-나진 . 선봉. 부산-블라디보스톡, 서울-금강산 등 5개 노 선을 선정

하였으며. 도로, 철도, 해운 등 3개 교통수단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는 서울-금강산의

경우에는 여객수송을 위해 도로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 노 선은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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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션으로 최-骨수송에 적함한 첩도가 효율적인 깃으로 11석되었다. 그리고, 운은 도

로나 칠도에 비해 싱·대·적으로 비友율적인 수단으로 나타 다.

이러한 노 선대1敍 수단간 총수7비용의 산출길과를 근거로 단계적인 통과로 파중과

<영%·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네, 본 인구에서는 3단계를 제시하였다. 1 단계는 교 류초

기 1계로서 동-l/아지역을 데상으로 남북접겅지역에서 촨적을 통한 방범, 2딘·게는 교 류

唱·성회.단계로 남한차량의 북한통과후 동북아지역 H-송 그리고 3탄계는 교 류본격촤단게

로 남한차宅·의 북한내 정지역 통파수y이다.

그리고, 이러한 昏과로 확충에 있어서 네 가지의 기본원>을 제시하였·는데, 첫깨, 남

t ]-한이 d히 실익을 얻을 수 앴이야 하머, 둘 , 남복한 통과교통로의 인·전성 및 신뢰

성 회-AL, A%쩨는 통과且 및 시설획-충비용 등에 대한 피·싣한 제정분담 원칙의 수립, 끈

. 로 1%쩨는 통과차량의 선정 및 보험, 법규 등 2-f-종 기준과 v-정이 힙·리적으로 수립되

이이· 한다.

시선힉·兮은 단게적으로 1단게에는 동북아지역의 촤물수%을 위해 서웁-단동, 서울

- . 별리.디且스톡간의 省도시실, 2 딘게애는 숭%수7을 위한 서울-금2산의 도로시설파

동북아인길을 위한 J손산-블라디보스톡간의 철도4시설 그리고 3단게에는 주로 북한지역

네 특·징지역을 권f표로 도로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섣의 叫충 외에 통햄료 지불방안 및 통과교통 영기구의 구성방안

에 대해 인급하였다. 통宅로 지불&s·식으로 독%처R:] 정부의 일팔지급1·g·식과 개벌 지3

)·v-씨을 A:1토하였다. 졍부지if빙'식의 질우에도 사후졍산지급빙'시괴· 사전정산지급방식으

로 구분히그-, 벌지급방식은 동일금액징수방식과 차등징수빙·식을 검토히·였는데, 궁극

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차동징1빙·식을 신택하논 깃이 힙-당한 것으로 펀·단毛다, 그리고,

추/)기33E는 9기1선로 
"

hd'북한 1동수송 M의체", 
" 

납북等과교통공동위원회", 
" 

남북한

교 통통管추진위원최" 등을 통하여 차량의 윈省·한 통가를 위한 제반 제도 및 骨제를 껴

의 ·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휘-충을 위해서 
' 

통일기금조싱', 
' 조세수입', '

국체' 그리고 " 

제3국이나 치·

제기구"骨 통하이 제우1을 미.린해이· 하며, %種·히-51 신속한 사Y]추진을 위하어 
" 

닙'북통
%

33%<통로 d설촉진]/]"과 간은 특]칠lili의 제정이 핀요하다. 그리co-, 이러한 운영의 효율

% 파31를 위하이 독일의 사 김旦骨 통헤 -원리가 인을 수 있는 교 훈을 정리하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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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이러한 통과로 확충을 통하여 남한측은 남한 차량의 대북 . 중 . 러 . 일 등과 육로 수

송을 통해 동북아 수송 및 물류거점으로서 우위를 확보,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는 수송

시간 및 비용의 감소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D 리1 북한측에

서는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남북한 수송관련자의 직 . 간접적 접촉은 북한내 주민

에게 남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궁극적으로 남북한 교 류 증진 및 통일

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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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른

해방 후 50 여 년이 넘게 분단의 상태로 굳어져 가는 155마일 담장이 더 이상 굳어지

기 전에 물꼬를 트고자 하는 바램은 정부나 민간이나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1992년 제8차 남북한 고 위급 회담에서 타결된 남북경제교류합의서에서 남북한 경제교

류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단절된 교 통로를 연결 · 복구하기로 한 이후

경제교류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남북간 육상교통로 연결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급까지 이루어져온 남북간의 교류는 최근 민간차원의 
" 

소(牛) 지원"이나 쌀

지원과정의 직수송보다 대부분 제3국을 통한 삼각무역형태로 이루어졌다. 톡허, 최근의

육로를 통한 
"

소 지원"온 상당한 의미가 있으나, 결국은 차량째 북한에 인도하게되는

등 손실이 막대하였다.

결국, 제3국을 통한 무역형태나 
"

소 지원"때와 같은 교 류형태는 긴 경로 및. 환적과정

등으로 인해 모두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운

을 통한 직수송 역시 향후 교 류가 빈번해 지고, 고부가화물의 수송수요가 발생할 경우

에는 부적합한 수송수단이 될 것이며, 결국은 도로나 철도 등 수송능력이나 수송의 질

에서 양호한 육상교통수단에 의한 직수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수송 문제는 남북한에 국한되어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남한은 북한에

의해 지리적으로 지금까지 반도가 아니라 섬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앞으

로 성장잠재력이 뛰어나 동북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세계화 추세에 부응

하기 위해서 남한은 인적, 물적 자본의 국경을 초월한 교류 및 경제활동의 주도적 역할

을 해야한다. 싣제 각 지역 및 국가들은 국익수호 및 공존을 목표로 보호무역적 지역경

제권을 형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유럽동맹 (BU), 북미자유무역지대

(NA]PTA), 아시아 · 태평양협력체 (APEC) 등이다.

우리 나라가 속한 동북아의 지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한편 또한 내부적으로는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남한이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섬과 같은 압지로는 어

려움이 많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있으며, 바다와 육지를



8

' 

]-께 하는 반도리-는 장 1을 최대한 촬용하여 동북아의 중심직 입지를 깅·화해 나기·야

曾 것이다. 힌제 부산항, 핑-잉·힝· 및 인친s-제공헝· 동 대형 항만吟 공항의 건설이 이루

이지고 있으나, 이러한 데형시설들이 동북아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상교통로-趾 통한 데륙과 일본의 연게수송이 이루이지이·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비-람직

힌. 짓은 통일 후 지.유로운 왕래委)지만, 통일시기의 뷴왹실성을 이유로 마닝· 기다럴 수

도 없는 실징이다. 절국 통일이조1일지라도 북한, 중국, 러시이- 등 대륙곽의 연결은 필수

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육싱·교통로를 통한 북한 흑은 대륙으로의 연펼은 아직 개방을 꺼려하

고 9)C 북한이 북한주민의 남한 실상 접촉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주민의 탈출 둥 상

당·한 부담을 인·게 될 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언구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삼일·을 감안하어 통일이전에 북한의 거침도시

외. 중국 · 러시아의 주요 도시에 납한 차량을 이용하어 직접 수송이 가능한 교통시셜

획-충빙-인- 및 운엉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F 인구는 크게 다섯 부뵨으로 구분되어있다. 제2장에서는 남북한의 긱'종 헌황 및 한

반도의 조]-제럭 펑가로서 우선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의 사회, 경제. 산업 등 일반현힐·파

교 통헌촹이 분석되었다. 제i징페서는 독일의 사레로서 동서독 주민의 서베를린과 동서

독지역의 통헹방법을 제시하었는데, 주로 운영빙'법, 노 선, 시실의 확충 및 유지 · 보수

骨이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 동북아<·'t가의 주요 고't류거점 도시의 신정파 최 연결 노

신 선정 그리고 도로, 칠도, 헤운 등 수단벌 총수송비i의 비교를 통하여 육싱·수송로의

장주]을 제시하있다, 제5장에서는 육싱· 직수송로를 남북한 차량의 쵠·적에 의한 수송빙·

안, 남한차량의 북한내 통과>접수·% 그리고 북힌-차량의 납한내 >점운s%Is-안 등 단게

벌 인게를 목표로 하고, 딘·계1組로 운잉방법, 통61료수준 둥의 문제점 해결빙·안]II 이들

의 운엉기구. 제원조딜' 및 {도적 장치의 마런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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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현황 및 한반도의 잠재력 평가
4

2. I 남북한 일반 현황

2.1.1 인구분포 및 경제현황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주요 국가의 인구 등 주요 지표는 {표 2-l%과 같이 요

약해 볼 수 있다. 남한,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사회구조적으로 비교적 선진화되어있는
A

반면에, 중국, 러시아 및 북한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

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1990년 - 3.7%성장을 시작으로 마이L-1스 성장을 계

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4표 2-1> 국가별 각종 지표

주 : 1) 1995년 추계인구 2) 1992년 자료 3) 1993년 자료 4) 1991년 자료

5) 1990년 자료 8) 1987년 자료 7) 1283년 자료 8) 1989넌 자료

자료 : DRI, 「World Market Executive Overview 」 ,
1994.6

통계청, 「통계로 본 서]계와 한국」 , 1995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인구에 관한 통계자료가 거의 공개되지않고 있으나, 자체적으

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국제연합의 인구활동기금 (UNFPA)의 도움을 받아 국가

인구연구소를 설립하였고, 1989년에야 비로소 1946-87년 동안의 각종 인구통계자료를

제출하였다,
,

이 자료에 의하면 1987년 헌재 인구는 19,346천명으로 나타나 았으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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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구수는 통일원의 추게를 카고하변 1993년에 21,722친1됨으로 추정핀다,

한핀, 교 통유발% 띨 주요 노 신뎨를 파악하기 위헤 지억벌 인구분$를 산피보는 깃이

필요하다. 먼저, 도별 혹은 7요 도시널 인구의 분$를 살피보변, 펑양주변에 총인구의

약 15%p). 켜중하어 남한의 1도권보다는 CI ·집중도가 낮으니. 타 북한지억에 비해 싱·

A으로 %시 인구 고 밀지역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서해인·의 핑야지대에는 인구의 약

54%가 모여 살고 있으머, 북부지)상의 자강도, 앙깅-도애는 8.6%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

니-, 이 지억애는 가장 많은 노 동자구가 ·집중하고 있어, 이들 거주민 대부분이 공업노동

자로서 높은 섕]산력을 깆'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도, 도별로는 펑인·남도, 평안북도,

-i)-겅남도가 
긱· 13.0%, 1 1.65 그리고 1 1,9%로서 높은 인구집중율을 보이고 있다.

한7], 인구밀/죠에 있어서논 펑잉·특唱시가 i,011띵/kme로 가장 높고 남포외. 개성이 긱-

지· 339명/kIlld 및 330명/]<Il)z로 상대적인 고 밀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이. 억시 평양을 중심으

로 한 주1션지억이 고 밀임을 알 수있다. 한毛, 북부산간지역있 양깅-도와 자깅-도는 긱·긱-

49%lol(의. 751김j/]<ll 로

� 

가장 소밀한 지역7]을 알 수 있다. 한펀 북한 전억의 펑균 인구밀

도는 177펑/kli(로 님-한(447밍/kIlo에 비헤 약 40% 수준을 나타 다,

2.1.2 북한의 산입시설

7요 샨업시섣, 원자제 A%산지 및 관광·지 위치 으L한 납북간 리수송징로의 파악과 주

요 노 신의 길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북한의 자원이니- 임기·공에 띠-른 제품

의 남한으로 수송은 남-f교�%-의 최데 관십사이며, 이들 수송체게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

선직으로 북한네의 주요 산업시싣의 압지를 징하히 분석하고 촤骨의 수송깅로를 과악

하는 것이 우신되어야한다. 우전, 북한에서 替이 산骨되고있는 세게적 骨링1의 광물로

중석(8위), 몰리브딘)(4위), 미-C-t네시.이트(1위), 혹언(1위), 중정석, 금, 운모, 헝석 둥 8종

류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폼부한 광물로는 석탄, 칠광석, 은, 아연, 알미능등이 있는

테, 이들은 조0'·]-에 산제되어 있으fl], 긱- 산지에 인주]한 가공공업지대로 운송되는 비교

적 習]-各 유통겅로를 보이고 있다.

산7]단지의 겅우에도 원료단지와 소비자 접근을 원칙으로 원료외- 진력 등의 리-보가

용이한 동북임헤지익과 펑잉·-님-포등을 려중적으로 육성하어 왔으며, 깅·계, 희친등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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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공업을 길중 배치하여 내륙공업단지를 형성하고있다. 현재 북한의 주요 공업지구

는 동부의 청젼지구, 함홍지구, 원산지구, 질책지구, 서부의 해주지구, 평양지구, 청천강

지구, 신의주지구 그리고 북부내륙의 강계지구 등이 있다. (참고 4 그림 2-I%)

북한지역의 관광자원은 매우 다양하며, 남한과 비교할 때 대체로 자원성이 매우 높고

금강산, 백두산, 동룡굴, 온毛지들은 국제수준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주요한 관광지로는 칠보산, 부전호, 백운산, 마전, 송도원, 금강산, 장진호, 묘향산, 평양,

개성, 남포, 삼방, 구월산, 정방산, 금전, 시중호 등을 吾 수 있다. (참고 4그림 2-1) )

이러한 산업단지 및 자원의 분포를 고려해 볼 때, 주요 개발축은 서해안축, 동해안축

그리고 일부 희천-강계 등 내륙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들은 향후 남북 및 중

국 . 러시아와 연결의 주요 통과로가 될 것이다.

<그림 2-l% 북한의 주요 산업단지. 원자재 산지 및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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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동북아 지 억내 수송실

동4'! 아 지억내에서 한반IL를 중심으로 분/-링·各 심-피보W, 북한의 겅우 
'대외무역合

)1직으로 중-V·r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이, 실·제 일-F, 중5(-, 러시아 3국에 대한 )l'(역

량이 1991년 약 76,4%에 달하고 있다. 남한의 징< 억내 교31·을 싣·퍼보변, 역시 1993

<l 중-C·l', 러시아외-의 교익량이 骨증하는 것을 별 i 있으[l].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

속되이 중국과 d-)시이-외-의 교익링은 증가할 A로 진임-된다,

u'L 2-2> 동4 이·지억내 2익호]唱· 및 7·1망

[단위 : 억省'러. %]

지박L : 
-

'

. i:·v개1길·인/Il-윈, 1741피.징제차1,에 데 한 국V.계%s·의 과제J ,
1勢4.12

한V:l, 3란한의 복힌씨역의 정획-한 -趾동량에 뎨한 발표자료는 1960넌데 이후 없는 실정

이·지11],·, 여2·1 인2 
· 에서 발표된 물동량 예측시-레를 통해 긴·7적으로 실·피且고자 한다.

19卽년 북한의 寺운송화뭅링0은 2 의2,q00만易%.로 추징되미, 다NP구/-모애 비해 화물링·이

Y!d<아 깅제재 기- 실몰셍산위주로 d성되이있음을 알 /
[
· 있다. 이는 렬은 헤 납한의 5익

5
,
500만-P의 41 %에 해당핀다. 이중 석단의 인간운송랑은 5,660만톤으로 전제 운송촤물

의 25%, 省굉·석·X 굉·석j]'-는 3
,
200만톤으로 R%를 치.지하고 있어 혹섹촤물의 운송-촤骨

%C이 %%吾 차지하[J 있니·. 이외 d/- %t제, 시1/)1트, 
t강곡 

능 1敍크화骨이 1코·촤물에서

차지하는 비-'V은 [()% 날히.고 7-X의 %T송람은 hI한에 비해 비교적 적게 니.타닌-디..

힌-53, - >'[-'-e:1의/도기- 낮은 벅-한의 4-7 이들 핵내朴)2-의 수송분답合은 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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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8%, 해운 8%의 분담율을 보이고 있다1),

남북한간의 교 류는 1988년 7월 7일 대통령 특별선언과 대북경제교류 허용방챰 이후

급진전하玆으며, 주로 북한물자의 반입과 경제인 방북 등의 교 류 외에는 남북교류싣적

이 부진한 상태이고 이러한 교류도 주로 제3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993년 6월

말까지의 남북교역실적은 모두 l
,
133건, 5억4천만달러수준이며, 북한물자의 반입은 총

1,017건인 반면, 남한물자의 북한반입은 3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출입 품목을 살펴보

면, 북한으로부터의 반입품목은 열연코일, 아연괴, 무연탄, 철감재, 시멘트, 전기동, 감

자, 동명태, 마른오징어, 생사등 철광류와 농수산물인 반면, 북한으로의 반출품목은

직물, 양말제조기, 가전제품등 공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표 2-3% 북한의 운송화물량의 추정 (1989년)

주 : 1) 생산량에 이월물동량 포함

2) 유류에서 1배럴 - 0.U623M fr를 사용함

3) 목재에서 m 3을 M /T로 사용함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1991 에Lj지경제연구원, 「Korea Ener y Review Mon싶 y」

전경련, 「한국경제연감」 , 1991 해운항만청, 
「
해운항만통계연보」 , 1991

교통신문사, 「교 통연감」 , 1991 정필수, 「남북 해상운송 몇 화물유통체제 구축방안」

1) 정펼수, 「남북 해상운송 및 화물유통체제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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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2-4% 님·북한긴· 주41 먼·舍입 품목

l , . . t, 11끔c,%'l;l,:IA[[J .::l'l·1빌<,
l 

%"11

11 ‥,1씨.현利. ·J.倍, h.營, fr>營, l TV, 끼. :B.·得, %]-7.誇, l

. 연도)健로는 1991년 이진까지는 교류가 미진하다가, 1991넌에 들어서먼서 납북한의

물지J/류가 급속히 증가한 젓을 볼 수 있으미 (참고 4표 2-5%), 1991년 3윌 남한의 쌀과

부한의 무연탄 및 시멤트를 기교역하기로 합의한 후 몇 긴의 직교역이 싱시.되있다.

,

4 )L 2-5> 연도벌 7j·북한간 물지- 반출입 힌쵱·

7 ; 1) 1월 - 6월까지의 실
2 ) 뜸·h;-수의 소게 1긋 총게는 t - 해 기로1·중 -沙빅-퇸 빈·츨fr] 품목수는 제외힘·

자A%. : 해운산업연31-원, r 남북한 촤물운송체게 3t축1-S· 노1 , 1993

긴·접적인 비교를 위해 독일의 겅우를 실·펴뵤면, 통일전의 물동량은 괌骨파 원자제가

엉·빙'항 공히 약 80-S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식료, 기호픔이 동독지억에서 서-吟지

억으로 유통되었j'L 통일후 兮방의 물동량은 통일진과 비교하이 약 10배의 증가를 J;L인

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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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2-6% 독일 통일전의 물동량

l · ·

자료 : 주독대사관, 「숫자로 본 독일통일」 , 1992

독일교통성, 「Verkehr in Zahlen 」 .
1993

이러한 동북아 지역내 물동량을 볼 때, 향후 남한과 중국 ·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증진에 따른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측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효을적인 육상수송로의 확보가 시급하다.

2,2 주요 교통시설 현환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육상교통로 확충이 주

요 대상이므로, 해운과 항공보다는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해운부문

은 비교를 위한 기초적인 부문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2.2.1 도로부문

동북아 지역내에서 도로는 철도의 보조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시설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 포장을과 도로밀도를 대상으로 시설을 분석해 보면, 남한과

일본의 도로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중국, 러시아 극동지역, 북

한의 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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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2-7> 국기1 도로관d 지표 (IA3닌 기준)

주 
·

. 1) 1규도로와 간신도로의 
'%l·게 

2) 2<]l도로

3) 3骨이하도로 4 ) 1989%J 구소린의 아스말트 콘코리트 도로

지.旦 : 몽게칭, 
l
샹.게로 뵨 세게외. 한51· , ,

1005

징'세최., [ y식·이·-7코 제게 
' 

1필· . 진16)-., ,
19%

hJ·한e] 고속도로는 1994노1 헌재 16게 <‥선에 약 i,650ktn의 인장을 킬·고 있으며, 남북

]M'힝·의 모1 가 위T로 되어있디·, 그리고, 11]아시아 도로망구축을 위해서는 동해안축과

d설중인 서해인-축의 도로rs- 구축이 필요하다,

-bp한의 도- 는 남한과 딜'리 고속도로외 fi등61-으旦 구분되어 있고, 2급이싱·의 도로 가

실제 간<:1도로 역할을 님'딩'히·고 V)다, 2 4이하의 도로는 일반적으로 도로 폭, 소1형, 포장

싱내ot징--皇-f- 8.l %1동 제빈-조건이 니泄<E, 펑</(- 30kIn /11이兮의 주헹이 불5능히) 수송

V 릭의 제한 요인으로 직·용하고 있다. 1970년이7 긴실된 펑양을 중심으로한 고속도로

외- 힘-께 긴·선도로는 서해인예 )편(되어 있는 1첸인, 7判안과 북부내륙지빙·은 도로밀도

기· 닐은 V]이다, [9%년 총도로인징'은 34}000kIn2)이며, 이중 폭 2.4m이상인 도로는

2'3
,
000k11) (익C 68%), 고속도로-는 54 km에 날한디-.

간선도로1-A·은 3개 축으로 구셩되어 있으며, 남북병·향으로 서해안축과 동헤인-축과 동

서연긷축이 있디., 민저, 서해인·축은 개싱 - 신의주긴-으로 통일후 환힝헤권이 남한의 서

團

團 團

J 로 

團 團

團 진 

團

2) 최근 ·지·료.에 의히·번 소旦를 y骨히-이 1982넌 사한의 x·v로언징'이 60,53Skm에 管하니, 이중 4骨 이

싱-의 도'1로는 23,36QkIll로 니·티-니-고 있으니·, 본 인31에서는· 실제 차량통행이 기.농한 1교旦를 위주로하이
19%V>에 통인원에서 1괸)[힌· 3ZLO[}Okr블

� 

신제 도로언장으로 唱·용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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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

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어 하나의 도로망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로 대중국

연결게능을 답당하게 될 것이다. 동해안축은 고성-원산-회령축으로 남한의 국도 7

번과 함께 한반도 동해안을 단일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이다. 이 도로에 의해 나진

· 선봉지역 및 중국의 동북부와 러시아와의 연결이 가능하다. 동서연결축은 평양-원

산구간으로 경제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로이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계노선은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따라 많은 도로가 교량으로 연

결되어있으나, 서해안의 주축인 안주-심양간 연계에 의해 중국 간선도로망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안주-심양간 도로시설의 개 · 보수가 필요하다. 러시아와는 원산

에서 동해안축을 따라 블라디보스톡까지 도로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 축은 러시아와 간

선연계축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그리고, 비록 아시아하이웨이망에 직접 속해있지 않

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일본 동과 같은 동북아국가와의 연계를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2.2.2 철도부문

동북아의 수송은 철도가 주기능을 딤당하고 있으며, 특히, 대륙횡단省도는 해운과 경

쟁적인 판계에서 장기적으로 개선에 의한 분담율 확보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그림 2-2% 한반도와 중국의 간선도로망 (고속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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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겯도는 도로에 비헤 상이한 시싣기준에 띠·른 제약이 심한 펀이머. 그 대표적

인 기준이 궤간폭이다, 표 2-8%에서 보旻이 한1·f, 중국은 케간폭이 II435mm로 동일하

니. 러시아는 광궤로 궤간폭이 다르게 니-타나, 1{l아시아지억의 칠도밍· 구축을 위해서는

복션최. (예; 혼省·선) 혹은 환숭, 환적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VI 2-8% <·l-가별 省도관런 지표

자료 :
l' lands World Railws ys.] ,

36. Bdition 1994-1995

통게칭, i' 톤게로 뵨 세게와 한국J , 1995

북한의 철도는 4 등-g (l - 4 급$)으로 구분되어 남한파 동급의 구분은 같고, 기술적인

축민에서도 사- 진압, 궤간 간걱도 일부 협궈)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l,435mm 의 표준

궤로 남북한이 동일하다. 그러니. 구배. 곡률만겅등 일부 세부설계기준에 있어서는 骨骨

벌로 약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니·티·난다,

분단후의 ·칠도위주의 교통정잭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오는데, 북한의 부존자원인 석탄

고>. 수럭을 이정-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합한 수송수단으로 인식한 궐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칠도체게는 일제시대의 교통시스틴]읍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머, 시섣 2데

촤의 일환으로 가징· 민저 · 1철화를 시도한 걸과 IQ94닌 헌제 약 75.3%의 전칟촤율올

보이고 있다.

칠도의 총인장은 1彈49 의[ 5 , 1 12kIT1로 추정되머, 대부분 (약 95%) 딘'선으로 진체노선

중 이· 88%가 표준궤인 깃으로 니·티·난다. 이러한 친됴님·은 양해안의 깅의신파 원리-선,

<j- 리)1 양해안을 잇는 핑윈신에 의해 H자힝으로 간%j혈도망이 헝성되어있고, 북부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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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부지역에는 철도망이 상대적으로 볜약한 실정이다,

철도의 이용은 도로시설의 미비로 단거리 수송에도 이용되고있어 총체적으로 철도효

율이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건설된 철도가 아직 전체 노 선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지금도 이용되고 있어 시설의 노 후화가 심각한 편이다. 이러한 심각한 시설의

노 후화로 인해 운행속도는 평남선 38km/h, 평개선 37kr매h등 평균 40-에k 삐h로 매우 느

린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철도는 시설수준 및 운영체계가 낙후되어 효

율성이 극도로 낮아 철도고유의 특성인 장거리화, 대량화, 중량화의 장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노 선과 대중 · 러 주요 연결노선으로는 신의주-단동-심양-북경(TMGR, TCR ), 만

포-집안통화-요령-서평, 남 도문-목단강-하열빈-대경-만주리(TIMlt), 두만강 블라디보스

톡 하바로푸스크(B힘VI)-TSR, 블라디보스톡 나호ITSR 동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대륙

획단철도와 연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한반도와 대륙연결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는 동북아지역의 철도망확충은

궁극적 로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발표된 범아시아관통철도(TAR)와 마各

가지로 유럽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범아시아적인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

시킨다는 대전제하에 동북아를 하나로 만들어줄 철도수송루트는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바이칼 아무르철도 (B닐VI), 중국대륙힁단철도 (TCR), 몽고통과철도 (TMGR), 만

주통과철도 (TN獸) 그리고 향후 한반도통과철도 (TKR) 등이 있다. (참고 4 그림 2-3%)

2.2.3 해운부문

동북아지역의 주요 정기항로는 한 · 러항로, 한 · 일항로, 한 · 중항로, 일 · 러항로, 일

. 중항로이며, 총 물동량의 합계는 1992넌 현재 약 98만 TEU를 보이며, 공산권의 개방

이후인 1990년 이후 22.2%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로별로는 한 · 일항로와 일 · 러항로가 가장 오래되고,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로였

으 나 최근들어 감소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활발한 교역이 이루

어지고 있는 일 . 중항로, 한 . 중항로, 한 . 러항로등 3개 항로의 물동량은 한국과 일본

의 대중 투자와 교 역의 증가와 함께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들 몹동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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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vI(兮으旦 조1毛이 가능헐· 것A로 ]iL인2.

자wi : 헤운산71연구 ], l' 대·록핌단절도운-k과 정기소1사의 대웅 
·1러·」 

, 1992

욍-닉셍, 121세기暑· 7헤 매진히소 중율(의 육셩')it동. ,
1995 및 필지·직·성

4인'-l.혀 2-뇨 대륙힁단철도 노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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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약 3,000km에 달하는 동서해안이 분리되어 있어 연안해운에 의한 유기적인

수송이 불가능하였고, 주요 무역대상국인 중국과 러시아와는 육로수송이 가능하여 해

운부문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무역항으로서 접근 가능한 항구는 모두 8곳

으로 남포, 송림, 해주, 나진, 毛산, 홍남, 청진, 선봉등이 있는데, 배후시섣이나 하역시

설이 낙후되어 이용효율이 낮은 편이다.

항구별로 자연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비교적 수심이 깊은 청진 (9.7m), 송림항(IOm)은

철광석, 석탄과 같은 화물수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형선박의 접근이 필요한 원유의

수송은 선봉항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청진항은 중국과 소련과의

대일중계무역기지로 그리고 나진항은 소련의 대동남아 수출창구로 전용되고 있1

기타 한반도주변의 주요 항만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한반도와는 상해-인천 · 부산

의 연결죽과 천진, 대련, 청도, 위해등 황해연안과 인천, 군산 · 장항, 목포와 연결가능성

이 있으며. 특히 대련은 국제철도의 출발점으로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

요 항구로는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포시에트, 보스토치니, 자루비노항등이 있으며.

나호드카항은 시베리아철도의 분기선이 하바로프스크를 거쳐 연결되어 한반도와 연계

수송이 가능한 항구이다. 일본의 주요 국제향구로는 고 베,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항

등을 들 수 있으머, 이들 항만이 국제 컨테이너화물의 약 90%정도를 처리되고 있다.

2.3 접경지역의 주요 교통시설

2.3.1 중 · 러접경지역

북한지역과 중국 및 러시아로 연결할 수 있는 교통로는 크게 4개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축은 서울-평양-신의주(삭주)에서 중국(단동, 상하구)을 연결하는 교통축으

로 도로와 철도가 각각 2 개 노 선씩 연결이 가능하며 북한지역의 종합도로망 구축방안

의 남북 1죽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았다. 제2축은 서울-평양-안주-장계-만포(중강>

에서 중국(집안, 진주문)을 연결하는 교통축으로 도로가 2개, 철도가 1개의 연결이 가능

하다. 제3축은 춘친-원산-혜산(삼지연, 삼장리)에서 중국(이도백하, 승선)을 연결하는

교통축으로 도로2개 노선만이 연項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4축은 강릉-칭진-온성(새

별, 회령)에서 중국(훈춘, 용정, 도문)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축으로 도로 5개노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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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L 3개1‥-선이 언건 기-능하이 기·징· 많은 연필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표 2-X 북한과 중 · 버 언결2통7' 혀·충빙-인·

l ·. <,! · d 11 ‥. y ·
,
· l ·l]q>꺼v l ·,·최·荊. l

l---A

l 11 )·l-T-例·-利 l 끼 삐시刺, TCR l l

l ‥, , ·. L///<·'·'V/p 目 ll 
ll-'-- 

' - ' ' 

闢

-

- 

l---- 
- -

- - --- - - - ·- - - - - - i l

l-.-.-..-.- - . . Ii - - . - . - - . . . . - . . . . l. . . . . . . - - . - L . 團 1

- .

. :]'-..]/뇨.: 
, 

-
- -

2.3.2 남북한 집겅지억

휴 J선을 2 앙01] A;-고 념' · 북-e-로 언검이 가능한 도로는 12개 노 신으로 서부축(서해

인-L%-)에 <·:-도 1호<'l, 지빙'V 322호선, 기디·JL로 昏 3게 1‥신이 >결되고 있으며, 중부축

P 
-:·
<2‥L 3

, 5, 43호선 1괴 기너-V로 등 5개 d.C-선이 t 1김되며 동부축(동헤인-축)은 국도 7,

3 1호선 1< 기타도로 등 게 노선이 다절된 상·내이다. 이중 7요 인결도로는 국도 l, 3,

5, 7
,

'31, 
43호선의 6개 노 {j이111, 니-미지는 지방·도외- 기티.도로이다.

칭/-;1부문에서는 경의선, 경우1신, 금 J·산신, h-혜인·신 등 개 노 신이 단질된 싱-태로 있

으미, 힌.제 이듣의 닉-Y]을 위한 사업들이 3L상 혹온 추진중에 있다. (%hI 4 표 4-%, -

4 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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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남북한 접경지역의 연결도로

2.4 한반도 잠재력의 평가

2.4.1 동북아국가의 급성장

세계 여러 경제권에서 아 · 태경제권(APIEC)이 세계 총교역액의 44,6%를 차지하고 년

평균졍제성장율 2.4%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 . 태경제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구성된 동북아가 향후 세계 3대 경제권의 핵으로

부각될 것이다. 
'

동북아는 1990년 세계 총 GNP 의 약 16%, 전세계 교역비중의 19.2%를 차지하였고,

연평균 5.2%의 경제성장롤등을 감안할 때, 2010년경 동북아의 경제규모는 북미 . 유럽

과 대등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2 교통거점으로서의 잠재력

한 지역 내에서 교 통거접의 가능성은 흔히 지역공간구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러

한 지역공간구조는 대도시의 위치에 의해 결정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대도시의

주요 결정요소로 흔히 인구수가 선정된다, 도시가 대도시(Metropolises)로 다시 대도시

가 연결된 연담도시(Megapo1ises)로 성장되면서. 지역내 주요 축을 형성하며 공간구조상

의 형태와 르성을 결정짓게된다. 4그림 2 y는 2000년까지 아시아 · 태평양에서 인구

100만 이상이 될 도시를 연결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공간형태를

구분해 볼 수있다. 동북아 지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크 게 두 개의 주요 축에 의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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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31-조의 힝태외. 톡성이 길징지워질 수 있다. 하니.는 핑·해를 중주]으로한 후1.쵱·해({w:}의 도

코 - 부산-서울-북宅-상하이-혼콩 축과 북겅-하얼)친 吟으로 구성된 소위 tt

Ye11ow

Dra gon (Weso"이다. 다른 하나는 동해릅 중심으旦 촨동해권의 도쿄 /니기.타--원산/포항

- - 동헤 · - - 윈산-·칭·조)/니·진-보스토니치 - 블리.니보스톡/니芬키. 축과 보스토니치--장춘

축으로 구성되는 또 다른 
"

Yellow Dra gon (East)"을 Ar각�%l- 수 있다.

질51, -7북아지역의 교 통시설 · 총은 이러한 7요 축읍 1두에 두고 시헹도1어야 하미,

지난 3 아시아 · 유럼정싱·최의 (ASEM) 서 발표핀 h}]아시이-판통철도(TAR)는 이러한

취지 서 똥-닉-이-외- 동납아, 두 개의 축을 인정하는 중A宅· 계피이라 할 수 있디.. 이기에

서 한반도는 내륙과 일본을 연질하는 연게수송거조}으로서의 W은 잠재릭을 갖51

......

i k
,

'

-

지·A-t [ E, De gc /-B·7껴, IS95 및 yet1Us, 19이을 취-/Il.로 필지. 재작성

21 림 2-4% %북이-의 공간구조 
"

Y이low Dra gon
"



25

3. 동서독의 통과교통 운영사례 검토

3, 1 통일전후 통과교통 처리방안3)

통일이전에 동서독간에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가 서독지역과 서베를린지역의 연결이

었다. 심각할 경우에는 동독측의 적극적인 통제로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서독지역

의 의회의원들의 통과도 금지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 이러한 통제는

더욱 심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까지 베를린 왕복여행객수는 연간 1
,
100만

명선을 유지하였고 그 중 약 64%인 700만명은 육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헉러한 동서독간의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통행문제를 우리의 실정에 응용해 보면 북

한 내 혹은 동북아지역의 주요 도시와 한반도를 연결함으로써 남북교류 및 동북아지역

과의 무역 둥 경제활동과 통행이 훨씬 활발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이러한 사례

를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며,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

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다.

311 통과교통협정 이전

통일이전에는 서독지역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통행문제는 동독과 소련이 정치적 압

력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특히 1968년부터 통행협정이 체

결된 1971년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였다,

교 통수단별로 살펴보면, 항공은 다른 교 통수단이 강력한 제재를 받을 때에도 쉽게 허

용이 되玆는데, 이는 1945년 연합국 공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전승4대국의

서독-서베를린간의 3개 공중회랑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 공중회랑은 20마일

폭 O.601)으로 연합국 항공기만이 사용되었는데, 이 규정은 통독 전까지 유효하였다.

철도는 역시 연합국 공동관리위원회에 의해 4 대 전승국은 서베를린에 대한 생필품과

연료공급을 위해 서독과 서베를린간에 일간 16량의 화물열차 운행을 합의하였으며,

1949년에는 서독의 독일연방철도(DB)와 동독의 독일제국철도(DR)온 동 · 서독간의 철도

교 통재개를 합의하였다.

3) 통일원, 
AK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5.12을 중심으로 작성한 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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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으로 승펭-차의 이y이 兮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지억과 베를린지익의 숭各

치.를 이용한 일반이-v은 밀은 제한을 반고, 사입 骨 특수한 경우에 한헤 제'한척으로 히

용되있다, 트럭을 이各한 화물운송$L 점차 兮가하있으나 통행료를 지블하고 검문, 수

속절차의 지인 동으로 많은 불핀이 초레되었다.

해운부문에서는 잉13(의 대표적인 항만인 함부르크항파 로스토크항 및 북해외- 발틱헤

骨 인질하는 운하가 중요한 의미를 깆·고 있는데. 특히 함부르크와 마데부르크를 인결하

는 운하는 동서연걸의 중IL한 의미를 깆'고 있다.

3.1.2 통과교통협징 이후

1) 통과헙정의 주요 내용

이러한 상효 건제하에 이루어지던 서독과 서베를린 및 동독지역의 통핵은 1972넌 10

월부터 반효된 
44

동 · 시독 정부간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민간인과 촤의 통과교통에 관

한 협정 (TraIlSitabkommen)"에 의해 어헹절차 및 통1이 신속하고 간소해지게 되었다.

-헙정의 
주요 네벙-을 살피보1친, 우선 헙정의 내상으로 도로, 철도, 수로 등을 통한 교

흔1-교통과 통과교통을 $꽐하고 있으며, 항공은 특수한 법률관게로 배제되있으나 향후

회7]-을 제개할 깃을 의정서에 리져두玆다, 그리고 공간상의 적용대상·은 서베를린까지

확대되있다.

- 힙정에서 니.티.난 기본 원칙은 첫찌], 국제관헹에 입긱-한 兮호주의 및 배척금지의

원칙 하에 동서독 교통이 상호 잉토를 통해 최대로 가농한 범위 내에서 )It장되고 용이

헤지도록 노 럭하]I, 둘째, 교 통사고나 해난시 상호구조, 교 통장애시 상호정보 교 촨을 의

무화하었고, -Q 
, 기존 8경통과소의 빈징은 양국간 교 통성의 동의하에 이루이지머, 넷

쩨, 내륙선빅·교통, 해상교통, 언해항햄은 시가를 조건으로 하는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수딘·법로 세부직인 -7/·정읍 하고 있는데, 1긴저 칠도교통에 대해서는 옐차시

간, 일치.구성, 치-체구성이 협징에 포힘-되어있고, 특히 국 힙졍인 CIM파 CIV에 가입함

으로써 양희1-에서 공통으로 통- - 되는 요금, 송장 및 귀환옹 승차권 받헹이 가농하게 되

웃),다.

네륙신박교통은 45닌에 체견노1 특수허기.제$J 페지되었고, 엘배강을 통해 내륙신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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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이 분명하게 보장되었다. 해상교통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며, 단지 1976년

5월부터 동독의 로스톡항만이 특수관광을 위한 서독 여객선의 입항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사항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협정당사국간에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그 외에도 차량교통사고 처리, 차량세 면제, 도로사용료 문

제 등이 언급되어있다.

먼저, 차량교통사고 처리문제는 서독의 자동차보험업협회와 동독의 국립보험기관간

에 체결된 합의에서는 
" 보험기구 관할지역내에 피해자가 주소지를 갖고 있으면 상대편

지역 보험기구가 손상을 처리하고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차량책임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금의 개별적 이전이 불꾈요하게 되었다. 
·

1979년 10월에 이루어진 서독의 차량세법 개정을 통해 동독차량에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되였는데, 이는 상호간 세금면제 협정체결을 위한 전제조건 조성에 있였다. 이러한

결과로 양국간의 차량세 면제협정을 위한 회담이 시작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동독트럭

과 버스운영에 대한 세금면제와 동독은 서독의 트럭과 버스에 대한 도로사용료 징수

철폐에 관한 내용이었다. 여기에서 서독의 승용차는 제외되效는데. 양측의 통행 승용

차의 절대적인 차이로 인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엾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독 승용차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방법은 일괄지불 형태이다. 이 협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방문자들이 도로사용료로

10마르크를 지불하策으나, 더 이상 개별적인 사용료 지불은 펼요 없게 되었다. 이 협정

은 1979년 10월에 이루어졌는데, 80년부터 통일이 이루어진 89년까지 10년간 서독정부

는 동독정부에 연간 55
000만 마르크를 지불하였으며, 이 협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발

w

효되兎다.

1 외에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으로 결정되었는데. 서독인의 동독여행제

한과 동독의 외환확보를 위하여 최소의무환전제도를 도입한 것과 상호 방문도중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체나 유골의 반입 . 반출에 관한 내용들이 대표적인 것이다.

우선 최소의무환전 제도는 수 차례 의무환전액이 변화하면서 때로는 동독의 서독에

대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혹은 동서교류 조정장치로서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초기 1일

1인당 5마르크에서 1980년에는 25마르크로 증액되었다.

사체나 유골의 반입 . 반출은 원칙적으로 운구차, 철도, 선박 둥 교 통수단에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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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졌고, 특히 %-꼴은 우핀F-로 송부가 가능히·였다. 그리고, 양국이 공히 국경지역

까지만 운송을 하고 최종목적지까지는 해당국가에서 운%을 딤·딩·하였다.

2) 통과협정 발표 이후 일-생한 주요 문 점

잎서 모1骨한 벼.외. 같이 비고 상세한 잉af간의 통헹협졍이 채절되었읍에도w 불그%.

고 이들 헙징의 적용과정에서 및 가지 문 점이 발셍하었으미, 가장 심긱-한 깃은 서독

. 

- . 서베를린긴-의 통과로가 동독주민으로 닐-출로로서 익·各되는 점이었다, 즉, 그간 동독

주민의 주된 틸-各로있 l 제i-Lf을 통한 l·M·법과 리접 징·히을 통과하는 방법 외에 새로운

수단이 %징·하게 된 셈이미. 더욱 심긱-한 분제가 된 것은 서 사람들이 이를 상업지으

로 악용하였다는 71이다. 이에 대해 서독정부는 인도적인 치·원에서 법적으로 부당'惱·은

V:l-시하지 않았지만 통관규정, 토1'세빔니, 힝범 동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틸'주지읕1업체

임업행위를 한하도록 하있다. 이 과정에서 )판섕1한 T 하니·의 문제는 검문을 위하

여 서독화물치-趾의 봉인을 게봉하는 깃으로 피해가 둘어니-자 서독정부가 이에 대한 조

치를 71하기도 하었다.

J.p. 번쎄로 중요한 분제는 y독측에 의한 통과로의 방해로서 이러한 분밍한 협정위반

헹위에 데헤 서독측은 항의 외에 )鍾디-른 조치를 할 수 但었다, 즉 서독측의 정책에 대

한 - 조치로 이후어진 대표적인 빙-해조치로는 대대적인 통제, 임검의 지연, 국경통과

지)]] 신호v·%]] 대한 장시간 진릭공g· 차단, 장시간에 걸친 교 통체증, 일부 특정인사

및 단제에 1과한 입5(고f지외· l-M'해공작 동으로 통과로의 원촬한 소통이 l%-해를 받기도

하었다.

세 빈쌔로 발셍한 문제는 한벤· L 통일에 커디·란 장애A인은 되지 館'合 것으로 31이

나, 통되.교통일.괼·骨을 項정하는 과정에서 니.티.난 양국견-의 건해차이이디., 즉 괴.교통

일省·금 지좋(7-모에 대헤서 설제 통행1링과 추정치 대한 의곈차이 능이 문제였으머, 특

히 지속적으로 이듣 3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2 주요 통과로 실태 및 공동건설 추진

3.2.1 통일이전 주요 통과로 싣테

분딘-혀·가로서 동서<은 헌제 남한과 마찬가지로 W-서간의 긴·션도로치·충은 미진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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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였다. 특히 양측이 접해있는 접경지역은 군사적 목적으로의 이용과 경제침체로 생활

조건이 열악하여 미활용 용지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각종 혜택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투자시 보조금 지원, 화물운반 운송且 보상 賀 세제상 특혜, 공공발주에 있어서

입찰시 특권, 농업지원 그리고 교 통, 주택, 사회복지, 문화 둥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중01]서 교통분야에 대한 지원온 접경지역 지원법 제4조에서 접

겪지역내에 도로망이나 철도의 개축, 증축, 신축시 각종 지원을 시행하였다. 예를 들

면, 국도의 경우 5년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접경지역의 국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겯정시 가산점을 주였으며,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건설 · 보수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60%보다 더 높은 759를 지원하였다. 또한 철도의 경우에는

이용도가 낮아 폐쇄할 경우 일반적으로 연방교통성이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접경지역

의 격우에는 내각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하였다. 또한 이 지역 연방철도의

적자분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예산으로 보상을 해주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인구밀

도가 적은 이 지역의 경우 철도보다 도로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동서독 접경지역에서는 많은 협력사업들이 긴장완화를 위하여 서독측의 노 력

으로 시행되였는데. 특히 서독은 국겪통과로가 직접 연결되지 못하여 우회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통과로 연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동서독 국경인 1
,
393km에는 분단이전에 40개의 철도, 30개의 고속도로와 국도, 140개

의 지방도로와 수 천개의 각 지역간 통과도로가 있었으나, 동독의 차단으로 극히 일부

만 허용되었다. 실제로 통일이전 양독간에는 10개의 국경통과도로 (4개는 고 속도로, 6

개는 국도>, 8개의 국경통과철도, 2개의 내륙운하 그리고 3개의 항공로만이 허용되었으

며, 동 · 서베를린간에는 8개의 통과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3.2.2 동서독간 교통망 건설 추진과정

분단상태에서 양국간의 통과로 건설은 어느 한 국가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엾는 것

으로서 이는 공동사업에 의해 추잔되어야 한다. 동서독간에도 기본조약 추가의정서를

통해 교 통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젓을 합의하였으며, 그후 3년이 지난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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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이· 동시독은 통$]-로 확충 빚 개션에 관한 71'의에 도달하었다. 이는 - 리나라의 경

우 1992년 8치 납북고위·급최담 서 단절된 교통且를 조 속히 복원한다는 데 합의를

한 접과 갑은 내용이다.

독일의 겅우 합의한 주요 내용은 우선 동독정부는 Marienbom 파 Berliner Rin g간의 고

속도로 (Helmsteht-Berliu 150 km)의 노 면보수, 6차선팍장 동 보수공사를 수헹하며, 이

에 소요시는 총비용 4억 500만마르크 (267만마르크/km)중 2 억5,959만마르크 (170민·마르

크 /kIn)를 서독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있다. 그러니·, 어기에서 전문가들에 의헤 제기된

중요한 문 는 기술적 수준 차애도 불구하고 고속도로건설읍 동독측에 위임한다는 것

파 건섣비용이 서독수준으로 너무 높게 책정피어있어 제집지출이 과다하다는 11이었

다. 이들 두 가지 시-힝·은 향후 한반도의 겅우 억시 남한의 북한지역 도로건설상의 기술

및 제정지원에 좋은 교훈을 주게 될 짓이다,

이 고 속도로는 동서독 딴측에 실익을 주는 도로로서 사업추진의 타딩·성이 있는 깃으

로서 서독은 동서연결의 의미暑 깃·고 동독은 바르샤바, 모스크바동 주번 우방국과의 연

길로 피-장의 의미와 특히 서 측의 제정적 지원이 谷 매럭으로 작용하있다.

이 외에도 도로사업으로는 제윈조달파 노 신확졍 동 5년여의 힙상 晋에 1980년에 -A-

사가 착수된 Berliu-H m bur g간 고속도로사업이 대표직이머, 1978년이후 이러 가지의

공동사7]이 추진팀으로써 동서교류외· 이로 인한 통일로의 지름길을 만들계 되었다,

이때 시3%핀 동서독 공동사업으로는 북부고속도로 건설, 베를린 납부의 Te1tow운하의

재게통 응 29·종 사업에 10넌 동안 (197S닌 후 10넌 동안) 고 속도로에 12억 마且크,

Te1tow운하 및 기타 통과로의 운히. 신- - 으로 1익9,000마르크 그리고 현대식 긴싣장비

구입을 위해 1 억 마르크를 부남하였디·, 이 과징에서 서독은 통일 후 사회간접자본 苟·충

이라는 장기적인 포석에시 의도된 젓이있으나 서독정부의 지니.친 제정부담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3.3 물풉의 반입 · 반출에 대한 -d-정

앞서 인급한 바외· 같이 통과로라는 hI/W척 측변의 건설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싱·호

실익과 멍분확보라는 차원 서 추진되었으나, 이돈을 이용한 촤들의 1;B-입 · 반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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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S/W차원의 협정이 필요하였다.

원칙적으로 1968년과 1969년 사이에 개정된 긔점령지역간 교 역법령(Interzonenhande1sverordtlUllg)

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동서독간 교 역용 물품과 재산의 반입 . 반출온 반드시 상대국의

허가를 펼요로 하게 되어, 결국 1건의 교 역에 平 개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

나. 이후 허가면제품목이 공시되면서 신고서제출 혹은 일부 제품은 신고서 제출까지 면

제되었으나, 그 외 품목은 상기 허가제도가 지속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출입 허가면

제대상 품목은 매년 연방관보에 공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화물별로 운송관련서류 및 기타 면제사실중명용 서류를 검사시점까지

제출해야 하며, 특히 화물운송로를 통해 운송될 경우 반출자는 운송장에 허가면제 대상

임을 명기해야 했다.

개별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의 운송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물품운송과 지불이 허용

되었으며, 허가서가 분실될 경우에는 부본으로 대체가 가능하였고, 허가의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로 한정되었으나 필요에 따라 근거가 분명하면 연장이 가능하였다. 또한 이

개별허가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飯었으며, 동서독간의 물품거래는 동서독간 국경통과
I

지역 중 일정장소를 통한 운송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러한 물품거래의 감독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동독이 관세법상 외국이 아니므

로 동서독 물품거래에 대한 세관수속절차를 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거래에 대한 감독은 이루어泉는데, 서독의 경우에는 세관이, 동독의 경우에는 국경

통과지역 내에서는 국경검문소와 자유항사무소에서 실시하였다,

한편, 우리의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통과수송에 참고가 될 만한 규정이 바로 경
a

유무역거래이다. 경유무역이란 협의로는 
"

물품이 한 국가에 적치되거나, 변毛되거나, 가

공 · 처리되지 않으면서 그 국가를 통과하는 무역"이며, 광의로는 
"물품이 

원산지로부터

제3국에 있는 경유무역거래인을 통해 수입국의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거래"로서 동독과

경유무역거래를 위해서는 
"

경유무역허가신청서"暑 제출해야 한다.

또한 물품의 통과시에는 제%국의 상품이 서독을 통과하여 동독으로 혹은 동독의 상

품이 서독을 통과하여 제3국으로 수송될 경유 물품송장과 반입허가서는 펼요없도록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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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동서독 통과교동운영의 교훈

동서독은 분단이후 꼲임없는 상호 뭅직 · 인적 111류를 허용하변서 좀더 원횔·한 교 류

骨 위헤 노 력兎다는 접이 - 리외.는 다른 접이디.. 잎·서 시한 통행협정을 비롯하여 긱-

종 운엉과정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중J오한 시시.점은 다읍괴-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디-.

칫쩨, 통행헙정은 동서독간의 최초의 국기-조약으로서 힝·후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역

힐·을 히·었다. 통헹협정으로 통헹로를 이용한 동독주민의 달출과 동서독 주빈의 직간접

적인 주]촉과 상호 문최·AI<류로 인하여 통일은 한층 더 수월혜 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

리·서, 국내 억시 칫 물꼬를 트는 것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6-1한 협정체걸을 통한 통弔

로 5 축이 우선되이야 한다,

骨 매, 1정의 국제)/]적인 구속럭을 갖도록 히.는 것이 북한이 힝·후 협정을 위반兎合

경-( 대 ·]힐' 수 R)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동독은 커정체짇이후에도 동서통헹을

정치적인 압력수딤'으로 이벙-하었다. 이는 통헹]시비스차원에서 볼 떼는 신뫼도 및 안진

싱의 싱실- 의미히-L< 짓 <旦 이에 내헌 AL징·이 ·절대적 힌로 필2히.다,

A셋쎄, 통과2를 VI'출로로 이-Q-하-C 젓은 특히 개;-0·과 주민접촉 네해 민감한 반웅을

보이고 았는 ·1추한의 상적-음 감인·히·번 苟저한 준비가 있이야 한다. O-러나, 일견 님-한의

싱'쵱'을 북한7민o])게 알리는 기최7 省·F할 수 있는 빙·법을 7색할 필요가 있디.,

쩨, 공동사7]의 추진을 통한 통행로 
- 

충빙·l/i의 모색이 필요하다, 동서독의 겅우

공동사업은 곧바로 동독측에 징제적 실익과 서독측에 멍분과 동서연결을 위한 장기적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리·는 서로 닙'득曾 수 있는 장점들로 인헤 원활히 추진되었다. 겉국

남북한간에도 접경지역 및 1111후 일부지억까지 이러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한 공동

사업 의해 통'행로의 원촬한 구축이 가농해 짇 것이다.

다섯째, 통과교통에 대한 7jL정은 동북아 전체로 볼 ttll 메우 중요한 짓으로 우신적으

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북한지억내에 납한차량의 최종목적지를 돈 수 없을 경우에는

중<·l'과 러시아까지는 - F선적으로 이- - 하는 등 단계칙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죽, 통파

교통개넘-稚- 도입히·여 북힌· IS과의 접촉없이 언결하는 방법을 모색혜야 한다.

여섯쩨, 남북긴· 싱'호 실익을 추구힐· 필요가 있다. 우선 서叫지역은 동독지익에 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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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지원으로 일분 비판을 받았으며, 이러한 점을 었애기 위해 우리는 좀더 실익

을 추구할 수 있는 방볍을 모 색해야 하며,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대해 가급적 많은 반

대급부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이 고려된 상태에서 먼저 남북간 통행협정이 체겯되어야 하며, 이

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향만, 공항 둥 각종 시설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통과교통로의 확충은 향후 국가 전분야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통일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4. 직수송 통과로 최적 노선 선정

4. 1 남북한 및 동북아 주요 교류거점 도시

4.1.1 한반도 및 동북아 공간구조의 전망

범국가적인 경제통합체의 국제경쟁에서의 성패는 경제의 흐름을 원할하게 해주는 각

종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달려있으며, 특히 교 통체계의 구축을 통해 국가간 수송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기반시섣

확충에
,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한(한반도)과 중국 · 러시아의 육상수송로 연계문

제이며, 여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서

독지역과 서베를린을 연결했던 것과 유사한 통과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과로는 공간구조상 가장 중요한 개발축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 할 젓이다.

최근에 발표된 21세기의 국토개발의 구상은 동북아 교 류중심국가로의 도약과 통일에

대비한 남북통합 국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21 세기 국토개발구상의 목표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도 그 첫째가 바로 국토통합축이다. 국토통합축은 국제적으

로 동북아 교 류중심국으로 발전하는 미래의 국토골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토통합

축은 향후 국토균형 및 국민통합, 동북아의 교류중심기능확보, 남북통일, 한반도내 내륙

과 연안지역의 통합, 그리고 대륙과 해양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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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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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見게발연7%, 

r 21세기의 국旦구상(안)J , 1998

<그 림 4-l% 21세기 국토통합축 구상

4.1.2 주요 통과로 (CorrIdor) 선정

이러한 동북아의 궁d그-조吾 전제로 찰 떼, 통인이진에 힌-반도 및 동북아에서 기.장

2'(苟가 필요한 지짐으로는 서울-7%·-신의주-단동-심0d-w ("신의주 Corridor" 라 
'힘·).

깅·릉-고성-원산-청진-블라디보스토크("칭진 Corridor"라 함) 그리고 서울-骨강산지

역("d깅·산 Corridor"라 힘)을 들 수 았다. 그리고, 이들 寺이 한국과 일본읍 언결하는

해저터널에 의해 언짇될 때 J- 중요도나· 기능은 더-W 디 깅-화될 것이다.

어기에서 제시된 주요 교 류거짐과 깅7-도시는 좁게는 한빈1도 그리고 리게는 동북아

의 가징· 중요한 개씰축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 서 민저 
" 

신의주 Corr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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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북한의 대표적인 대도시들을 연결하며 북경과 대련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고 또

한 남으로는 경부축을 따라 일본과 연결될 수 있는 동북아 최대 개발축이 뮐 전망이다.

" 

청젼Corridor"는 러시아와 일본의 교 역물동량을 처리하고 동해안 산업 . 관광지대를 연

계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역시 TSR 등 대륙횡단철도에 의해 LaIld Brfd g 를

� 

형성하게 되

고 또한 중국의 도문을 거쳐 흑룡강성과 길림성에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줄 중요한 축이

다. 또한 
"

금강산 Corridor"는 한반도내의 상징적인 노 선으로 최근 금강산 개발과 함께

그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노 선이다.

4 그림 - 2h 거리와 중량에 따론 수송수단별 적합성

괵.2 도시간 연결교통수단 분석

4.2.1 남북관계에 있어서 교 통수단별 특성

흔히 교통수단간의 장단점 비교를 할 때, 거리와 수송대상의 종류, 즉 화물인지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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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그리고 화물의 경우 중링1을 결징기준으로 이- 한디·, 각 교통수6미-다 수송거리나

수송대싱·의 성걱에 따리- 일반직인 장단짐을 爻고 있다. 죽, 수송거리가 멀어지먼 해운

과 칟도가 유리하고 단거리 수송에는 도로가 f-리하1]], 촤물의 중링·이 커주1수록 해운과

침도기· (리하고, V로0 各리한 첫으로 . 1식되고 있q·,

그러니-, 여기에서는 좁더 세부적으로 북한이 페&}]사최이머, 조심스러운 개방정책을

피고 있고, 특히 닙'북간의 특수한 상핑·, 즉 통일이전에 남한의 차량이 북한지역을 통과

힌·디·는 J)을 감인·하111 이러힌· 일반적인 수도1·간의 장도1·점이 에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분제가 북한의 개빙·정도에 따른 왕래지-외. 북한주1<1과의 접족

가능셩을 베제히-고, 북한지역내 유骨입을 통제히.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남북교통인계

著- 위한 교통수단간 장단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북한주민과의

주]촉, 북한지익네 진 · 출입 통제, 북한의 지험조긴, 대외교역의 용이성, 투자비용 둥을

]'t러하이 4표 4-l>과 같이 骨힙·해 볼 수 있다,

표 4-l> 냠북한 상-힁-에 띠·른 수송수단간 장단점

l-

l 11 - 북한 A 
-l - · l - 설平자 긴이 43화 l

l‥-‥Il : 끔별낄/If旨.,. l : 柔삽
l l[ - 대외교의 - - 이 <중<T, 소런 >김) l l
l---L----- - - -l----.-. 

- l

l 11 - < 투자5( 곰바見 2 가능 l - 부문물 7 주6 촉 밀아 l
I A-. . Ii - 디외548 A-이 (중국, 소4 인項) 북한사회의 舍억제에 이 묶 i
l 

'

기1 l - 납북간의 %]상이 이리웁 l
l 11 l - 북한 지헝조긴에 응이 이리움 l
l-------l---- - l

l Il - 尋罰.뀌1 %Kl.y 宗 l - /‥f, 敍1어 · %씨唯- l
l 11 접촉 최소파 (통제기·농성) 가농 l - 동서해안의 언게수송 어러웁 l
1 해 운 11 - 남북기상이 용이한 l l
l 11 - 산입 悽 인/it밀1-1지%에 접근성 잉·호 l l
l 11 - 시설平지- 기간 일 비용민에서 유리 l
l---[ - - - - - L-..- -l

l Il - 힐-詞- . 8A l %$크벅 1 - . ·托純비이 l
l 11 접촉 최소촤 (통제기.능성) 가능 [ l
1 항 공 11 - 남%-헙싱·이 -S-이함 l l
l 11 - 북한의 지힝조{1에 무괸 l l
l 11 - 최소平지·且 단시간내 이- - 가X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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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기에서 각 수단의 장단짐을 고려하여, 남북간 교 통연계에서 각 교 통수단이

어떤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가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도로는 주민접촉 및 북한지역내 전 · 출입통제 측면에서 애로가 많고, 도로표지

판의 인지도 문제로 가장 늦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단거리 및 고부

가 화물 및 여객수송에 적합하여 가장 활발한 이용이 기대된다. 남북교류의 전면 확대

시 남북한 전국간선도로망의 형성에 따라 Door-to-Door의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다.

철도는 행선지 통제가 용이하므로 도로보다 앞서 운행이 가능하고, 해운과 함께 단기

적으로 남북간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장거리, 대량화물수송을 위한 육상교통수단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운은 지금까지 수행했던 역할과 마찬가지로, 교류초기에 최소한의 투자로 촤물의

대량운송(쌀, 시멘트등 벌크화물)에 적합하다. 그 외에도 여객수송의 경우에는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하며 경제적 실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강산 콴광용 카페리

운항이 실현되었고, 교류초기에는 이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은 부분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나, 접근통제가 용이하며 특省회랑을 이

용한 부패성 농수산물 및 고부가 상품의 수송이나 백두산 및 북부 관광지역의 여객수

송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2.2 Corridor별 특성 및 수단별 기능분담

1) CorrIdor별 특성

앞서 제시한 Coffido 들은

� 

경유하는 도시 및 주변산업시설에 따라 그 특성이 지워진

다. 우선 신의주 Coddor는 북한의 대도시인 개성. 평양, 신의주를 통과하며, 남포공업

단지, 안주공업단지 및 신의주 공업단지 등 대규모 공업단지를 통과하고 있어 산업개발

축과 함께 업무 . 행정의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축은 다른 어떤

축보다도 교통량의 집중이 예상되며 특히 남으로 일본, 북으로 대륙힁단철도 (TIvnr,

TMGR)과의 연계를 고려하면 동북악의 가장 중요한 Corridor로 성장할 수 있다. 신의주

Coddor가 통과하는 지역은 대부분 저지대로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연백, 재령, 평

양, 박천, 용천평야)이며, 주요힁단하천으로는 임젼강, 대동강, 청천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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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진 Corridor는 부신·-본리-디보스톡간의 장거리 노 신으로, 7요 경A-지로서 윈신·, 함

풍, 칭진, 나진 . 선봉 동 주요 산%단지외. 금깅'산 ·둥 주요 관굉·지를 경유하는 산업, 업

무, AIld·기능을 수행힐· 수 있는 노선이다. 그리고, <·선 의 지형은 해인·을 따라 비교적

펑틴-힌 것 7 분석된0.

i/7산 CorrMor는 서各-금깅·산 구간으로 군사분게선을 동서로 통과하고 있으머, 주

요 깅주-지로서 특성있는 도시나 산업시실은 似으나 향후 비平장지대의 셍테꽁원화 및

분0체호]공간 骨을 A-안하면 2강산지익과 w·께 관굉·1한트를 형성할 수 있다. 결국 이

Corridor는 守1제 추진중인 if강산방문의 해앙노선에 대한 내륙육상연결 기능을 수헹할

수 있다.

2) CorrIdor빌 교통수단의 기능분담

어기에 제시된 Corridor벋로 모두 도로니- 철도에 의해 통과로가 동시에 형성될 필요

는 飢다. 죽, 축1칠로 특성에 따라 앞서 언 한 복한을 고리한 수단간 기능을 1J-안하어

%·딘국.l- 신비이 이르어져야 骨 깃이이, 또한 기존 시설 싣태를 파악하어 단게적인 시설

- 

충빙-인-을 제시曾 필요가 있다.

A-l, 신의주 Conic1or는 승객과 화물의 통과량이 모 두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Corridor

로서 省활/- 도로를 함께 확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교 통수단은 2극적으

로 기%L분담에 의해 복'習·적인 수송체게를 구축할 수 있다. 칠도의 징우에는 대륙쵱단

-省도외- 연걷 및 촤물수송을 위하이 필수적이미. 특히 접근통제가 용이하다는 T]에서 초

기 교 통수단으로 유리하다. 한9, 도로의 겅우에는 역시 Asian Highway와의 언짇을 고

러할 경우 중국 y북3성의 간신도로밍-과 연결될 필요가 있는 시설이미, 특히 신의주와

V-43성의 7요 도 시끼.지의 데링)승)긔수i을 위한 버스이동 등의 수요昏 20.리하면 매-Y-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초기에는 징-거리 화물수송이 우신되는

절을 감안할 때, 철)L를 위줏로 시설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리. 궁극적으로는 펑잉0 등 중

거리 승객7송을 위해 도로시설의 파충이 수반되어야 한다4),

칭진 Corridor 역시 신의주 Corridor와 비슷하게 승지과 촤물의 통과량이 모두 많은

것으로 에상되어 칠도와 도로를 함께 확충될 필요기· 있다. 칠도의 겅우에는 대륙쵱단절

I 

m

4) 개량 ]l<석은 4.3.:1의 %수송비벙- 산줄길과 I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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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연결 및 화물수송을 위하여 펼수적이며, 도로는 연변과 동북3성 주요 도시로의 대

량승객수송을 위한 버스이동 등의 수요를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초기에는 철도를 위주, 장기적으로는 도로시설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금강산 Coffido 의

� 

경우에는 단거리 승객수송이 주목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철도보다 도로시설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한반도 남쪽에서의 이동을 2

려하면 일부 철도시설의 필요성도 고려할 수 있지만, 우선 도로위주의 Coidor형성이

필요하다.

4표 4-2% 주요 Coffidor별 특성 및 교통수단별 기능분담

4.2.3 주요 CorrIdor별 시설헌황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 통수단별로 접근통제측면에서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향후

통과고통로의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간과 재원낭비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신의주 CorrIdor

산의주 Corridor는 북한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대륙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축

· 이며, 지금까지 교 통시설도 비교적 잘 발달되어있다.

도로의 경우에는 서울-개성-宅양-안주-신의주-단동(중국)-심양(중국)을 경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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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도로망이 형성되이있다. 이기에서는 3 게 4 개 [
1
1 간으로 j-분하어 힌쵱.을 살피볼 수

있는데, 닙-쪽부터 서울-개셩, 게성 - 펑앙-안주, 인-주-신의주 0리2 신의주-단동-

심양y-로 구분한 수 있다.

E-선 서울‥-·게성긴·에는 지-7로외. 통일로를 통한 두 가지 집근빙-법이 있다. 이중 자유

로는 이미 자동차 ·1용도로로 욍-복10치·소1과 중잉·에 피-장기.능성끼.지 파보하고 있으머 특

히 서合 님'쪽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외· 외괵·순환도로暑 이성-하이 쉽게 접근할 T 있다. 통

일로는 서名을 관통하는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로 욍-복4차$으로 되어있으나, 주번지역

이 이미 시기-촤되어 있고 교 통량이 포 화상태에 있어 통과도로로서의 기능이 어럽다.

j-리고, 판문점 - 개성구간은 익0 19km로 서 도로폭이 갑자기 줄이도는 구간이다.

개% - 평양-인·주구간은 북한지역에서 보기 드 문 고속도且구긴·으로 왕복4치.신이머

구간]섶로 약 51n폭의 중앙분리대가 있이 통과V로로서의 기농이 가능하나 보다 나은 서

비소름 위해 포장게선사업 및 진출입시설의 개신은 펄요하다.

안주-신의주의 139km 구간은 북한의 도로구분싱· 1骨도로에 속하는 도로로서 확포

장 및 소1힝개선 V· )L로의 ]it수기- 필IL헌· Y긴이디..

끈으로 신의주-단昏-심잉3L간은 헌재 신의주.-단동이 입-록길·철교로 유일하게 언질

되고 있으며, 단동-.심잉·은 고속도로사업이 추진중이나 진체고-간의 l/4정도 시공된 싱-

데이다. 따라서, 칟11(를 통과하먼서 교통정체가 심긱-하고 한펀, 단동-심잉·간에도 일부

고<도로구간을 제외하고는 진·복2차선도로로 통과도로로서의 기능이 희박하면 새로운

노 선의 조1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칠도의 겅우에는 억시 서울-신의주 익· 455ktn 구간은 평의선으로 전통적으로 한반

도 초1체의 중요한 노 신으로 인식되었으며, 헌제에도 표준에 (15436Intn)로 되어있어 기술
l

직오로는 직7] 통헹o]l 문제가 似다. <-'( 러니., 시실이 노후촤되어 있어 고속통행은 어리

-7 실정이며, 또한 문산-본동간 억1 20ktn (남한구간 12km, 북한구간 SkIn)의 Id·절된 철

도의 언걸이 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걸을 위하여 남한측에서는 이미 실시섣계외-

용지매수 그리고 임진강교량 하부 )iL김· 둥의 작업을 마친 상테로 북한측과의 합의로

연걷이 가능하다.

한y':l, 신의주-단동구간은 31록강 칠교를 건니 단동역으로 직접 언결되어있으띠, 호1

제에도 -A한의 열차가 단동억까지 진입하어 41.적 . 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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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강산 Corridor

금강산 Corridor는 고속도로의 접근은 현재 어려우나, 국도3호선과 5호선 그리고 국도

43호선을 연장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현재 남한의 국도 3호선은 접경지역까지 4 차선 확

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도 5호선과 3호선도 2001년까지 4차선 확장공사계획이

수립되어있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도로는 대부분 하급도로로서 대부분 신설되어야 할

구간이다. 우선 국도 3호선은 철원-평강의 약 20km, 국도 5호선은 화천-평강의 약

62km 그리고 국도 43호 은 신철원-근동(가현리)의 40km가 연결되어야 하며 그 이후

북한지역 내에서는 평강-고성-장전간의 약 78km의 노 선이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신설

되어야 한다. 이 노 선은 수도권 및 한반도에서 금강산의 접근 뿐아니라 금강산 유람선

이 정박할 것으로 알려진 장전항까지 연장되어 선박이용자들의 금강산 접근도를 향상

시켜줄 수 있다.

철도는 금강산선을 통하여 연결이 가능하나 남한측의 철원-금곡간 24,5km, 북한측

의 금곡-기서간 50.8km가 복구를 통하여 금강산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정진 CorrIdor

청진 Corridor는 신의주 Corridor와 함께 한반도의 대륙연결을 위한 중요한 노 선으로,

현재 남한구간도 교통시설이 잘 발달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도로의 경우에는 부산-고성-원산-나진 · 선봉-블라디보스톡(러시아)을 경유하는

도로망이 형성되어있다. 여기에서는 크 게 4 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살펴볼 수 있

는데, 남쪽부터 부산-간성, 간성-장전, 장전-원산 그리고 원산-나진 · 선봉-두만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부산-간성은 동해안 국도7호선에 의해 도로망이 형성되어 었으나, 고속화도로

수준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간성-장전구간은 단절된 구간으로 복원이 필요하고,

장전-원산간온 북한의 고 속도로가 있으나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원산예서 두만강 국경지점까지는 북한의 간선도로급이 건설되어 있으나 확장, 포장 등

보수가 팔요가 실정이다.

철도의 경우에도 도로처럼 시설이 양호하지는 못하지만 최근 북한의 원산-고성 구

간이 남한 기업에 의해 선로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남한구간에서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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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강·릉에서 심·칙구간 57.5km 외에는 약 30Okm의 1·신 신설이 필요한 상테이다. 그리

고, 원산에서 두만강 국깅지접까지는 북한의 간신칟도가 운행중에 있으나 침목교체. 중

링C레일회- 등을 昏하어 고 속주헹이 가농하도록 헤야 한다,

4.2.4 동과로의 기능확보를 위한 시설확충방안 및 소요비용 산출

앞서 오1급한 비치· 같이 본 인구에서 사레로 들고 있는 3개의 Coffido 의

� 

고t통시싣을

향흐'- 고 속통과도로로서의 기능을 화보히.기 위해서 시섣의 대폭 인 개보수 혹은 부분

적으로 신설이 필요하다.

1) 신의주 Corridor

도旦부문에서는 힌황·에서 제시된 시울-신의주간 고속촤도로의 긴섣이 필요하이, 중

국 및 대륙과의 인게를 위혜서는 신의주-단동-심양간의 고속화도로의 건설이 수반되

어야 한다. 이러한 진제하에 도로회-충방인'은 어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남쪽

으로부터의 접근빙·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첫 빈쪄1 대인·은 기존 자유로를 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찌1는 통일로를 고 속화도로로

회-충하며 핀·문점-개성구간 인결, 개성-인·주간 기존 고속도로 촬용, 안주-신의주 고

속화도로 신설, 신의주-단동-심양구간 고속촤도로 신설대안으로 기존 도로를 최대한

이용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데안1 노 선의 총연장은 474km로 나타나는 반먼

대안2의 노 선은 총연장이 460kin로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주헹거리가 더 하은 깃으로

니·타난다.

그러니-, 두 빈 데인·은 도로주번이 이미 시가촤되어 있는 상테로서 고속통과주헹이

이%식고, 군사시실 동으로 인해 새로운 노 선을 션징하기도 어러운 실정이다. 더욱이 비

정-측 :1에서도 일단 자유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약 8,000한1원이 더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

나 실익이 적을 깃으로 보인다. 그러니-, 서울 도심으로의 직1] 진입이라는 싱·징성을 김·

안한디-l;<l 장기적인. 대안으로 검토헤 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을 검-안하여 신의주 Corri(lor를 구축하는네 소요되는 비용은 데안1의 겅-F

에는 총 158km의 공시그-간에 
'3조 

8
,
100%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 데안2의 겅우에

는 촌 183ktn의 공사군간에 4조 6,100억우1이 소요될 짓으로 에상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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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4-3% 신의주 Corridor의 도로시설확충방안

주 : 1) 신의주-심양구간은 헌재 중국정부에 의해 고속도로 건설이 진행중이므로 생략

2) 고속화도로확충의 소요비용은 통일로의 경우 도시부로 규정하여 320억원/km,

안주-신의주구간은 북한지역으로 용지비등을 갚안하여 260한1원/Ian를 적용함

철도의 경우에는 우선 문산-동봉간 단절된 노 선을 연결하고, 동봉-신의주간의 북

한지역내 철도노선에 대해서는 복선화 및 시설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경우 여기

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산-동봉간 노선 20ktn 연결에 800억원, 동봉-신의주간 복선화

및 시설개보수에 약 2조 3,700억원으로 추정되며, 총소요비용은 2조 4,500억원에 닿할

項으로 예상된다.

<표 m> 신의주 Corridor의 철도시설확충방안

주 [ 철도의 단선신설비용 60억원/Ion, 기존시설 복선화비용 40억원/Irm 소요

2) 금강산 Corridor

도로에 의해 금강산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수도권에서 가

장 접근이 용이한 노선은 역시 국도 3호선이며, 대안으로는 국도 5호선과 3호선이 있

으며, 이들은 모두 북한지역에 70km의 도로신설이 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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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제시된 세 가지 대안兮 칫 l{[1째는 국도3호선을 촬용한 철원-펑깅·-장진노선

으로 9Sktn의 노 1'1초)섣이 포1요하며 1조2,139억 1이 소요될 %·1망이다, 두 1친 내인은 5 /

1뇨 52(선읊 힐·- - 한 최.친-펑깅--장전노1:)으로 의7 14Okm의 가장 긴 도로신섣이 펼요하

며 7.(에 따리- 비용도 1조85이9억원이 소요될 진밍-이다. 세 번 대안은 국도 43호신을

쵤·벙-한 밥71으로 신칠원-근동간-장진노신으로 약 108km의 신실에 1조4,222익원이 소

요될 7·lIM·이다. 길국 비- - 측민에서나 헌제 진국 간신도로%%-이 수도권에 겨중하고 었는

점을 감안할 떼 내인· 1 이 가장 좋은 깃으로 %1단된다, 결국, 骨감산 Corridor는 대안에

띠-리- 98 - 140kn」]에 1긷·히-며, 비各合 1조2,139- 1조8,019억원에 昔管 것으로 에측된디·,

철도의 경 는 8경·산의 복원오로 칠원-장7'1간 딘-절된 노 선을 언질하는데 76JkIn에

47458억원이 소요省 전밍·이다.

4표 4-%I 骨毛신· Corridor의 도로시셜피·충1;M'인-

7- : 1) 자(치·전XIL且曾 도로신설비- - 으로 핑지 105억윈/kIn, 신·지 12S.7억윈/km 적용

2) +f힌3L긴‥은 신·지로서 12S,7역윈[knl 적- -

4하L 4-6) 금강산 Corridor의 철도시실苟·충寺안

/ : 첨IV의 단신신A:l벼셩- 50의원/[krn익원 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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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진 Corrtdor

도로를 이용하여 청진 Coffido 를

� 

완성시키는 방법은 국도 7호선을 연장하여 원산-

고성간 고 속도로와 연결시키는 방법이고, 궁극적으로는 강릉-고성간 고 속도로를 확충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상태가 나쁜 원산-고성간 고 속도로의 신설을

포함하여 간성-온 간의 고 속도로 긴설이 팰요하다. 이 노 선의 총연장은 84Okm에 달

하며 장거리 노 선인 관계로 약 21.8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4-7% 청진 Corridor의 도로시설확층방안

주 ! 고속도로 확충의 소요비용은 용지비 등을 제외하고 260억원/km를 적용함

철도부문에서도 노 선길이는 역시 도로와 유사하나 최근 건섣된 것으로 알려진 장전

- 원산간 노 선을 제외하면 40km의 미연결구간 신설과 7에km에 달하는 기존 시설 복선

화 및 개보수 사업이 필요하다.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8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실제 남한지역의 부산-간성간 동해안 전체의 연결을 위해서는 포항-삼척

간 171.3krn의 복선신설, 삼척-강릉간 57,5km 의 복선확장 그리고 강릉-대진간 96.4km

의 복선신설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2.65조원으로 추산된다.

5표 4-8% 청진 Coffido 의

� 

철도시설확충방안

l 구 간 11 장(loIn) l 확 충 방 안 l 용(%원) l

l 장전-원산 11 100 / 기존노선 이용 l - l

주 , 철도의 단선신설비용 60억원/km, 기존시설 복선화비용 40억원/km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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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육상 직수송로와 해상수송로의 수송비 비교

4.3.1 사레 노 선 선정

동북아외- 북한을 육싱·으로 언절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노 선으로 앞서 신의주

Corridor, 칭진 Coffidor 그리고 급징-산 Corticior를 제시하였으머, 이들은 긷국 대륙파 연

결되는 장거리 노 선으로 역할을 骨 수 있q·.

즉, 신의주 Corridor (서울-신의주)는 단거리로서 서울-평양 그리고 장거리로는 동

경-서운-·북경노신의 기본 구긴이 된다. 칭진 Corridor는 부산-나진 · 신봉 혹은 동겅

- 부산·-볼라디보스톡의 기본 3)-간이 되띠, 급감산 Coffido 는

� 

서울-骨강산간의 기본

구긴·이 될 수 있다.

우선 5개 비교노선으로는 서울-펑잉1, (동경)-서合-(단동)-북경, 서울-나진 . 신봉,

무산-블라디보스톡, 서울-금강산을 선정하었으미, 어기에서 동절-북경노신중 단동-

북징간은 육상에 의한 骨국네 수송으로 또한 동겅-서울노선은 기존의 항만이나 도로

를 이용하는 깃으로 간주하이 서울-단동을 비교대상으로 하었다, 길국, 어기에서 시

한 노 선들은 중국피· E-1시아지역에 대한 공동수송쭈긴·으로 수송비용산정의 기초자료를

제>할 수 있다.

이들 비교노선에 대해 서물-骨강신·구간읕 제외히.고는 장거리 구간으로 화骨과 이객

은 대상으로 하고, 서合-급깅-산구간은 어객을 대싱·으로 해운, 철도, 도로 둥 3개 수탄

에 대한 수송비- - 을 비교힘·으로써 가장 겅제적인 수송수단올 선정해 보고 자 한다,

4 표 4-Q% 비교인구의 주요 대상

y [ 블라디보스톡까지의 전)교이. - E 74주에서 혼힙·신으로. 촨적



47

4.3.2 총수송비용 산정 방법

수송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송대상 (화물 품목, 여객), 수송수단, 순비용 및 간

접비용 (시간비용) 둥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화물의 경우 종류에 따라

수송비용이 상이하나,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비용을 산출하여 비교하고

자 한다.

우선 수송비용은 운임과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시간비용으로 구분할 수있다,

Ca - L A %bc v * Ls%cs 총수송비용 - 수송비용
* T 2 

'
tcrn * Ts%cm * 시간비용

Ca : 총수송비용 L E r : 수송수단 r에 의한 육상수송거리

c V r : 수송수단 r에 의한 단위수송비용

Ls : 해운(sea)에 의한 수송거리

cs : 해운(sea)에 의한 단위수송비용

T 2r : 수송수단 T에 의한 육상수송시간

Ts ; 해운(sea)에 의한 수송시간

tcrn : 화물 혹은 여객의 단위시간가치

1) 수송비용

화물에 대한 수송수단별 수송비용이나 수송시간은 수송수단의 특성과 함께 아래 표

와 같이 매우 상이하며, 수송시간은 서을-부산간을 사례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

여 수송수단별 수송속도를 산정할 수 있다.

4표 4-IO% 수송수단별 수송특성

자료 : 국토개발연구윈,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 사연구」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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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의 운임은 요히 거리벨 닌·위비용은 다시 구간벌 속도1쇤촤외. 그에 따른 유류소모

링· 둥을 깁-인·하어 시간1敍 단위비- 으로 데 하여 이용할 수 있다. 차종1敍 시간딩· 고정

비各은 치·兮벌旦 디-잉7한 데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될 여객 수송을 위해서 이용될 비

- 

- 으로는 승용차 5,041 원/대 · 시간과 단체괸·씩-객을 위한 내힝버스 9 ,
348 원/1대 · 시간으

로 나타난다, 이기에는 뭅易 운진자 인조1비, 치.량7J-가상각비, 보힘료, 세공파금 등이

$힘-되이있디-. 여기에 승용차와 뎨형버스의 펑2-속도 (8Okm/h, 100kru/h)를 적셩-하먼 평

2- 83%km의 공로<임을 산출헤 낼 수 있다.

<표 4-니) 차종보1 시간당 고정비용

[단위 : 원)/톤 · km ]

자료 국토게빔인구원, f 고속V로 사71효과 조사.」 
,

lgg5

그 외 서合-금깅'산 L-<신에 적용린 어 의 수송비- - 은 일단 싱-기 촤물수송비용파 동

일하게 적용하여 산奇하며, 철도의 겅우에는 서울-부산간 운임을 언장으로 나눈 값을

적용하고자 한다. 서울-부산간 새미-읍호 기준 운임은 크게 본선운임 (9,000원), 접근

및 켜배송운임 (t,400원)을 꾸밥하이 30
,
400{1으로 산정되띠. 며기에 서울-부산간 운헹

거리인 430,7kin을 적덖-하먼 칠도어펴의 수송비용원2·위는 70.6원/km으로 나타난다.

2) 시간가치 (시간비용)

우선 어객의 시간가치는 1득에 띠·라 싱-이하니· 본 연구에서는 임금율법을 적용하여

8,816.8원/시간5)을 저- A·고지· 한다.
m %

5) 월AM]1소5 l,721,000원과 월평2'H로시긴' 195,2시간 (24.4일xg인)을 갑인-하면 시·람의 핑·균시간가치는
8

,
810.6%,l/시간으로 니.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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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경우 품목별 시간가치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평균 시간가치는

8,108원/시간 · 톤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가장 시간가치가 낮은 젓으로는 육류, 낙농,

수산품의 경우에는 626원/시간 · 톤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로 수송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되어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전체품목의 평균 시간가치 (8,108원/

시간 · 톤)를 적용하고자 한다,

4표 4-12% 품목별 화물의 시간가치

[단위 : 원/시간 · 톤]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

1995

4.3.3 노 선별 · 수단별 총수송비용의 산출

앞서 제시한 5개 노 선에 대해서 도로와 철도 그리고 헌재 상황과의 비교를 위해 해

운에 의한 수송비용을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운의 경우에는 항만과 최종목

적지까지의 내륙수송거리 (예: 서울-인천)도 함께 고 려하였으며, 그 의에도 도로와 철

도를 대안으로 설정하여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육상수송로의 여러 대안 (참고 4표

4-3%-4표 4-6%중에서는 건설비용이 최소인 노 선을 선정하였는데, 서울-평양간온 자유

로, 서울-금강산간은 국도3호선을 선정하였으며, 철도는 기존의 노 선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4표 4-13%처럼 노 선구간 거리에 주어진 속도 및 비용원단위를 적용하여 노 선별

. 수단별 총수송비용을 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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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4-13> 노 선벌 총수송비용

[단위 : 원]

Y : 1) 수송비용 원단위
- 촤물 : 철도 24.2원/km · 톤, 도로 74,07원/kIn · 톤, 해운 7,48毛/km · 톤 적용
- 이게 : 철도 70.6원/k)n, V로 83,0낑/kIn (숭용차, 비스 평-d) 적용

2) 수송시간산정을 위한 속도는 도로 lOOkm/h, 진도 SOkln/h, 해운 3Okm/Il 직-2-

3) 시合-if%·산은 이객 그리고 니·t·1지 J-·L선-各 화-計을 데상으로 산징함

총수A-비용은 수송비용과 시간비- - - 로 구분되는데, 헤운, 칠도, 도로의 순서로 수송

비용은 많아지니., 역순으로 시긴비용이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겯과적으로 총비용

은 해운에 비해 도로외- 칟도가 매- 게 니-타나고 있이 분밍 육상교통을 이용한 수송

이 효율적입올 판단할 수 있다. 그 외, 도보와 침V간에는 해운에 비句 큰 차이는 없으

니. 전반적으로 칠도가 유리한 짓으로 니-니.니.는데, 이는 일빈·적으로 적용되는 
" 

수송거리

200-300km이상에서는 철도가 도로且다 -8-리히.다"라는 원리에 $ ]합한 짐파이다, 그러

니., 비])'(·적 단거리이머 여객수송을 비구(한 서울-·금강·산신에서는 철도보다 도로의 총

d-·송비용이 적게 니-티.나 도로수송이 -천도수송보다 더 효기·적인 깃으로 보인다.

노 선벌로 J흐)펀, 서울·-핑양간 칟도가 해운의 30%, V로의 81%수준의 비용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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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우선적으로 철도에 의한 접근이 유리하다. 서울-단

동의 경우에는 철도가 해운의 41%, 도로의 712 수준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

- 나진간은 철도가 해운의 375, 도로의 81%수준의 비용이 질감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부산-블라디보스톡간은 역시 철도가 도로와 해운보다 훨쎈 유리한 것으로 나타

나며, 끈으로 서울-금강산간은 도로가 해운의 21 - 23%, 철도의 80%수준으로 매우 효

율적인 교 통수단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노 선별로 승객수송의 경우를 적용해 보면, 약간 다른 결과가 도출

된다. 즉, 모든 구간에선 도로가 해운보다는 약 50%내외 철도보다 96%수준으로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원단위 수송비용 및 시간가치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철도에 대한 도로의 비용절감효과는 화물수

송에서 만큼 커다란 차이는 보 이지 않고 있어, 도로의 절대적인 우위를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데, 대부분 장거리 노선임을 감안하면 타당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노 선에서 일단 철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며. 서울-금장산 구간은 도로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5. 직수송 통과료의 운영방안 제시

5. 1 단계별 건설 및 운영방안

511 남북교류 단계의 구분 
.

이미 남북관계에 따른 수송수단별 장단점을 설명하楚으며. 이러한 장단점을 이용한

효율적인 수송방안 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가 바로 남북간의 관계이다. 이러한

남북간의 관계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시나리오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통일이전 남북교류단계로서 점진적인 통일을 전제로 민족

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는 화해협력기-남북연합기-통일국가완성의 3단계를 전제로

통일이전을 크게 교 류초기단계-교류활성화단계-교류본격화단계로 구분하여 통과교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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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설 및 y영%·안을 제시히·<교지· 한다.

표 5-i$ 교류단계)敍 며긴진단

l il - 서망국가인 EU, 동났아와 판 신 l
l , 11 - 남북한 이산가骨 싱·봉 l
I CP<h심 - 利. %·1]‥띠 이.· 쌔싯 끼

l 
' 2' '

"

11 - 기71iv·g촬省·, 니.진-신2진츨논의 본켜촤 동各 통히·이 남북경협이 픽대 l
l 11 - 위 

· 

가공A- 시%)재 Ell-출 · 기舍자의 방북이 히A- l
l Il - 핀.분점에 2 괸·$l. 의기3L 및 7%'·l Ji%·소가 $치 l
l Il - 소2d-d,L 

-%]-작투자 
2- 꽁헤 4제 l 의 471을 축적 l

l . - - il - . . . --- - - - - - . ·- -- -- -

l Il - 상且 상주 五부 {‥ -19촤 7 상·2 관광방문을 ·2- l
l . , , 11 - 71 1시 탁가공 

· 1< 쩌합작사7 사 북 규)p- 투자 l

l·.%V(·.…11:雲 /]案힐'.1힙J
l 11 %%L&)- 지하지.원의 게발 l
l----.-..-L------------l

l 11 - 북 1세 는 ‥11한 불· 괴 ·1안 중폭 l
l 11 - 국파 북4제제제 해제, 6락사무소 실치 및 에 제 ilL진전 l
l 11 - 일본파도 시 내북 전후 상금 지骨을 시 

- 

하]C, 내북투자를 본걱촤 l
l Il - 경 회)W 가능성에 따라 i·-t 전v·l 1페 ·z 납북한간 4 통합 추전 l
l . . ,. 11 - 국 자 l 공동 발, 4]

- VM 3국 공동%출 7 3국 합작平자사W l

l-‥3귀·.…11 柔1힙.[印금淫/,
l 11 -d->·'t -s‥ 

) 단gy.자기. 실시 l
l 11 - 관광, 수송, 엔지니이링 등 시비스분야에 있이서 남북한 骨쟉투자 l
l i[ - A. B엽의 남·한 진奇을 유도 l

7 : 기씰표된 정치. 시.최, 겅제y.이:의 시니리%를 骨힙'히·이 필자직-성

한)$·도의 장레 여건변촤 예측의 헥심은 파인 븍한의 개빙-징책이 앞으로 어떻게 진개

省 것인가 하는 깃이다. 나진 · 선 자A-무역지역의 시헙운잉 등을 김·안할 u]], 북한은

동구 및 소런파 간은 급진적인 빙-보다는 중국과 같은 점진려인 개방의 가농성이 높

은 것으로 보인다.

최/J- 북-한은 자-7부띄지익인 나진 . 선-A 만 아니리- 신의주, 남포등을 T 다시 자유

무억지대로 지정省· 의사를 비추는 등 게Iq·졍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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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의 서패결과나 확고한 개방정책의 수립이전에는 북한통과

에 철저한 통제가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통제 정도에 따라 시설확충을 포함한 교 통정

책 혹은 교통시섣과 사회간접자본의 이용범위 둥이 제약을 받을 것이다.

결국, 통과교통로의 운영 역시 이러한 북한의 개방정책과 함께 변화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남북관계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인 시설확충 및

운영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단계는 교 류초기단계로서 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남북접

경지역에서 환적을 통한 방법, 2단계는 교류활성화단계로 남한차량의 북한통과후 동북

아지역 수송 그리고 3단계는 교류본격화단계로 남북한 차량의 상대방 특정지역으로의

통과수송을 고려해 볼 수 였다.

5.1.2 남북간 통과교통로 구축의 기본원칙

나진 · 선봉, 금강산 개발 둥을 통해 볼 때, 남북한 교 류의 시작온 경제적 상황이 어

려운 북한의 점진적인 경제개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실익과 명분으로 북한은 지금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면서 남북간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간 통과교통로의 구축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기본 원칙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은 상호 합의하에 유지되어

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이 공히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남한의 북한지원 형

식보다는 남한 역시 효율적인 수송로 확보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북한 역시 통과료 수

입 등을 통한 외화획득의 기회부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통과교통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 안 된다. 동서독간에도 동

독은 통곽교통로를 흔히 동서교류 및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한 이 많이 있다. 따라서,

통과교통로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이용하여 중립적

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확실한 재정분담 원칙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동서독관계에서 역시 동독이

통과료의 독자적인 인상으로 인해 서독측이 많은 비용을 부담한 사례를 볼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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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잉·측은 상호실티추구라는 점을 싱2헌 인식하여 적정한 수준의 통파료 책징과 특히 단

질된 도로의 복원 · 유지보수 대한 재정부담 등 멍확한 윈칙이 밥의되이이· 힐· 깃이다.

넷째. 통파차량의 신정 몇 보헙, 법고IL 등 합리적인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통과차량

혹은 탑승자에 대한 제약이 동서독간에 있었던 점을 김-인·하이 이러한 통과차량 및 통

과자의 선정, 북한지역 내에서의 사고시 인도적 차원의 처리 등 제반 규정이 명확히 합

의되어이· 한다.

다섯새, 북한의 파고한 빙·정첵이진에는 남한V 북한의 이러한 정책을 존중하여 남

북 주rd1간의 접촉 혹은 管骨로로의 필·- - 방지에 대한 극저인 노 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즉, 필요할 때까지 북한 내에서의 적극적인 접근통 는 상호 보장이 되어야 한다.

5.1.3 단개빌 낱북간 통과교통로 구축 및 운영방안

납북d 통과교통且의 구축은 앞서 언급한 비·와 같이 단게적으로 이루어저야 하며. l

딘-계에서는 북한지억의 개빙-이 어렴고 동북아지역으로의 촤물 직수송을 목표로 하이,

남북접겅지억에서 촨적 혹은 운전사 교체후 수송이 계속되는 일종의 언게수송 빙'법을

경·구힐· 수 있다. 그러나, 이 )심법은 순수 직수송빙·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2단게에 이

르러 A수송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익시 목적지는 동북아지역에 두고 남한차량의

북한봉괴.-F 직수송하는 방·법으로 이 때까지도 주로 촤骨수송을 주로 하는 노 선이 필요하

다. CI-리고 3단계는 남북한차량의 남북한내 특정지익 (에 : 서울, 부산, 펑양, 나진 · 선봉

-E)으로 이집 통헹하어 수송하는 방범으로 어지과 촤뭄수송을 Il-께 고리혜야 한다,

이러한 기본 진릭7아레에서 1단계에는 동북아 연긷을 위해 우선 신의주 Corridor 와 칭

진 Corridor의 시설확충이 펄요하며, 장거리 촤물수송에 대비하여 침도시설의 확충이 펄

요하다. CI리51, 헌실지으로 이빈 
" 

데북 한우 수송"과정에서 보았듯이 촨적 혹은 촨승

兮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y기지 등 환적 · 환숭 시섣의 확충이 필수적이머, 가장 적

Y1코· 위치는 역시 신의주 Cottidor의 VI·문% 근처나 나진 · 선봉 Corridor (정원선)의 혐

원Adl이 될 것이다- 한편, 운엉부문에 있어서는 힌적을 $함한 북谷지역 내 최-물운-송

위틱페 따른 수송비 체정괴· 촤믈의 안진을 워한 보호]체계씩-렴 등 역시 안전성화보를

위한 국제적 힙약의 쳬걸이 省수적이다, /'t리고, Corridor벨로 기타 딘절된 싣V노선의

디-잉·한 1敍·굴과 인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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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동북아로의 남한차량의 직접 통행을 위해서는 시설확층보다는 각종 규정을 위

한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통행료이다. 여기에서 적절한 통행료의

수준은 기존 남한의 통행료보다는 높게 책정되겠지만 남북간 모 두 이해할 수 있는 管

리적인 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리고, 이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남한차량과 사람

이 북한을 통과하는 단계로 무엇보다도 이들의 안전보장과 사고시 보험처리문제, 급유

혹은 환자이송등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 외. 시설부문에서는 서울-금강

산 도로가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며, 부산지역의 대륙연계 수송거점 확보를 위해 동

해안 철도가 건설되어야 한다. 또한, 금강산행 도로 연결과 때를 같이하여 남북간 단

절된 도로의 연결이 수반되어야 한다.

4표 5-2> 교 류단계별 통과교통로 건설 및 운영방안

3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도로건설이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일부 대륙노선을

제외舌[고는 여객과 고 부가가치 화물의 수송에 유리한 도로시설의 확충에 주력해야 하

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된 것이 경부고속도로를 연장한 서울-신의주, 서울-블

라디보스독, 동해안 고 속도로이며, 그 외에도 철도로서 서을-금강산을 연결함으로써

두 교 통수단간의 합리적인 수송분담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14 통행료 지불방안 및 적정수준 검토

남북간 직수송을 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안은 먼저 1단게 연계수송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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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벌 촤물 수송단위로 지불히·는 방빕키-에 웠을 깃이머, 이 때의 수송비는 납한의 비各

체계를 이용하거니·, 새로운 비용체 骨 확립하어 통헹료나 수송비의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
,

3 단계처럼 남북한 차량이 직접 통과를 할 떼에는 크 두 가지 )分법이 기·농하다.

한기-지는 -%렴 통헹기정 체결 전처럼 개1敍적으로 사용료를 지·뿐하는 빙·y]이고, 다른 한

기.지t 통-ar힙정

� 

체걸이후처럼 정브간 일팔 지불하는 )됨-법이다. 당시 독일의 겅우에t

개1組적으로는 lOo]-르크씩, 이후 일괼지불은 언긴- 500만 마르크씩 지불하었다,

이들 %J- 가지 병·]]lj 중 독일의 경우에는 진통적으로 고 속도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

P 니.리.로서 헙징체길후 두 1전 빙-법의 적- - 이 가농하였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남으로 고속도로 통헹료를 지닻하고 있다. O-러나, 3내의 경우에도 다른 통행데안노

선이 없음 경우 (예 : 데체<뇨도기· 없는 징우) 는 통61료를 반지 않은 점을 김-안할 tIll,

<기에는 남북긴· 협정 의한 Y 빈쩨 빙·빕. 즉 일팔 지붊면·법이 적管省· 것으로 판단된

다. J러니-. 2, 3단계에서 도로외- 칠도가 힘-께 건섣되어 대체수단이 제공되변 궐국 수

익지- 부담원칙애 의혜 기존 납한과 미·천-가지로 개1설적으로 통헹료를 지블하는 빙·법이

티-딩-히-[I], 이 국깅통과지짐인 판문점 및 신의주 O-리고 철원 및 금강산입구에 요급

징수소를 설치하이 통*11료를 징수'骨 수 있을 것이다.

4표 5-3% 통srn료 징수 1%첩의 장단점

l
l [ Il - 3i(통Al·에 따라 삔·% l - 닌 혹은 일 긴·마다 가3에 1

l [惟1'Il" 
"] 唱' 

l-稻-具,o],朝.軻,..}-l
l 정 부 l 11 l 및 자료 축키 필요 l

l L 기ac : 기
l [ 시.전정신·11 씨 지불·g·IA]이 V·1리-41· l - 일밖 과잉 혹은 파소 지볼 l
l [ 11 - 수인원 실%요 l - 정획·한 id통수요 에측 필요 l
l--L--IL-----------.-....-------.--l----------l

l l...-/,.Il:잇].,/엽'V)-. l:柔.....·s-利. l
l‥‥l---Ii·:…罰--·j-笠-空-·-‥-l-·/訟切
l l 차V-;·l‥엑11 - 4수71 V 접-%울 동한 퓨한 l %-성 확대 (북한측 V장)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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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요금은 쉽게 추정하기 어려우나, 먼저 초기의 정부간 일괄지불방식을 택할 경우

에는 교 통량 예측과 그에 따른 총액의 산정이 필수적이나, 실제 일정기간 정확한 2 통

량 예측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통량 예측을 자료축적이 펄요한 초기에는 사후정산방

법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향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경우 총비

용 및 지불방법(일시, 분할 등)에 대해 토의를 계속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여러 대안

노선이 긴설되어 개별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적정 통행료는 남한의 요금체계를 이용하

여 거리별 병산제를 취하는 방법이 있고 일꽐적으로 일정금액을 정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일정금액 일괄징수방식은 초기에는 단동, 블라디보스톡 등 목적지가 적어 별

문제가 없으나, 향후 평양, 나진, 선봉, 금강산 등 목적지가 다양해 질 경우에는 이용자

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거리에 따른 차등징수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5.2 통과교통운영기구 구성

지금까지 제시한 여러 가지 사업, 운영을 위한 기준 및 규정 합의 등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실제 남북간에는 교 통분야의 행정조직이나 운영방법이 매우 상이하여 앞서 제

시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의체 혹은 공동기구의 조직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에도 제반사항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협정당사국간의

공동위원회를 구서하였고, 실제 많은 헌안문제들을 처리해 나갔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은 비슷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기구의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구동서독의 관리들간에서 발생하였던 갈등, 특히 구동독지역의 관리들이 느꼈던

박탈감을 고 려한 공동기구의 조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기구

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단지 하나의 공동위원회 뿐 아니라 실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할 공동조직이 펼요하며, 이들의 조직에는 앞서 제시한 기술자들의 수준차이, 사고

방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전교육과 가급적 남북한 기술자의 공동참여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 류초기단계에는 철도사업이 주로 추진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체계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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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되어이· 한다. 따라서, 건섣을 위한 현장조사팀, 칠도시설반 그리고 운엉을 딤·딩·한 연

계수송딤v반으로 구성된 
" 

남북한 공동수송 힘의체(가칭)"의 구성이 필요하다,

4 표 5-4% 딘·게빌 도로정비 기구, 조키 및 임무

)·'l-류쵤·성촤단게에는 남북간 철도관 아니라 도로를 통해 3수송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리. 남한치.량의 북한통과롤· 위한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이, 모든 조직이 이를 지

윈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도로와 철도 건설과 운엉을 딤당하게

됨 도로 건설 및 운영반과 이를 위한 사전 :1장조시-l;1J·의 구셩이 괼요하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는 남북한 차량의 윈활한 통과를 위하여 제빈- 도 및 건실싱·의 기준 등을 협

의하게 될 제도개선반과 또한 펄요시 71-북간 판리 및 기술자의 길'둥을 헤소하고, 적용

농럭을 함잉·하기 위한 남북한 공무원 및 통과운전자의 상호교骨, 보충교육등 제반사업

을 추전하게 될 교육업무담당반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진망된다, 결국 이러한 하부조

리을 $함하어 " 

넘북한 통과2'<통 공동위윈최(가칭)"가 구성되어야 한다.

교 류본-저최-딘-게에는 g북긴 육V- 통힌· M촉t힌· 지역내 치·량의 리접 운 헹이 이루어

질 조1밍-이며, 이에 따라 
" 

남북한 J)( 동통'입'추진위원회(기-칭)"를 조직하어 향후 전개될

남북간 교 통의 통합에 대비하이이· 하는네, 이 조직의 유기적인 구성을 위하여 본걱직인

님·북한 곤1.리의 교류와 보다 A-8-적인 조리체제가 이- 어지야 한다. 이 단게에서는 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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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촉면에서 남북한 종합교통망을 함께 구성하고 다양한 남북간 교 통망의 연결 및

종합적인 교 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함께 노 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는 현장조

사를 담당할 현장조사반과 그리고 시설의 건설 및 유지를 답당한 하부조직이 필요하며,

끝으로 남북한간 세관기능의 적용여부를 비롯하여 남북한 각종 제도 및 규정의 통합을

추진할 제도통합반이 필요로 할 것이다,

5.3 기타 준비사항

5.3.1 재원조달방법의 마린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준비상황 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점이 바로 재원조달부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개 Corridor를 건셜할 경우에도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재원의 대부분이 북한지역에 투자되게

된다.

이러한 재원을 전적으로 북한이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통과교통로 확충을

위해서는 남한과 제3국에 의한 재원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축에서는

서독과 마찬가지로 결국 장기적으로 통일후 사회갠접자본의 선투자개념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남한측에서

생각해 볼 수 9)는 방법은 
' 

통일기금조성방법', 
'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방법', 

'

국채를 이

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제3국에 의한 방법은 동북아 간선교통로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국제기구 (ASHM, APEC, KIDO: Korean Peni11SUla Infrastructure Develo pment Organ ization )

에 의한 방법을 들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여기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 조세

증가분이나 방위비 절감 둥의 조세수입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나, 겹중 인 투자

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국채발행 등의 위기관리차원의 재원조달방안이 단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젓이다.

5.3.2 툭별법의 제정

남북간 교통시설확충에는 남한에서와 같은 형태의 사업추진과 건설이 용될 수 飢

다. 즉, 민원, 재원확보, 설계기준 등 여러 가지가 신속성을 요하는 남북한 통과교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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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충의 조1림돌이 1 1 가능성이 或'디-. 띠·라서, 신속한 남북간 통과교통1깅 叫충을 위하여

$ 

납북통괴-교통로 긴설촉진법 (기-칭)'과 같은 특별보1의 제정이 苟요하다. 즉, 신속한 통

과1'(통망구축을 위해 남한측관아니라 북한측의 고(봉시설부지 . 우선 차보빙-안, 추진기구

구성 및 인윈 확)IL띵·안, 헹정처리과정 및 민간의견수림 과.징의 단축 등 효名적인 시1

7진1'%-인f 제원조딜·l-M안 등이 AT힘·된 V적인 지윈이 필오4디-.

6. 결론

남한은 그간 지리학적으로는 반도힝테이니., 교통상으로 볼 떼는 북한에 의해 단절된

섬과 같은 상테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1J-점을 국복하는 빙'빕은 궁극>으로 통일이조1이

리-도 동북아의 효율적인 수송체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남한파 대륙과의 언걸이 이

루이저이· 힌디-.

이러한 통일이전을 대상으로 괴-거 동서독간의 통sr사渶를

� 

감안하이 딘-기적으로는 남

한과 중국 및 러시아 듕 동북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남한과 븍한의 주요 도시 (펑가,

니-진, 신-A, 3강산 등)를 남한차링:이 ·리접 통%할 수 있는 빙·안을 모섹하고자 힌 것이

본 인구의 %적이다-

본 언구에서는 남북한 힌增과 x-북이-에서 한반도의 잠제력을 펑기-함으로써 남한과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징학적 장점을 j (긱씨키고, 오히리 북한의 폐쇄정첵으로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위축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T 빈 로 한반도 통일 및 남북교류의 주요 사레로 항성· 등장하는 동서독간의 통

t召이조! 통弔로(영1-M'빕에 대애 검토블 하고, 이를 봉헤 - 리가 밤아뉼여야 할 교훈을

·정리하였는네, 크 첫찌), 몽毛로를 통한 납북통일의 길올 개척. 둘쩨, 통햄상의 신뢰도

닐 오나·)성 픽보, ))쩨, 통과로롤 탈출<L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처, 넷쩨, 고(동시.업의

츠·진-3- 통한 통함]로 
- 

충빙-]%의 모색, 디·섯쩨, 동북아를 기냥한 통과교통 추진, 여싯

, 납-吟간 싱-호 실익을 추구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세 빈쩨에는 남북한 주요 11(류거J[]을 분석히-여 주요 노 신 (ConMor)를 선정히-고, 이

·들 ColTi(]urI敍 시설지-충빙-인· 그리고 수코>-수딘1竝로 寺비펑-을 산출하어 철도, 도로,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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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충의 조1림돌이 1 1 가능성이 或'디-. 띠·라서, 신속한 남북간 통과교통1깅 叫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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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비용 비교를 통한 최적 수송시설의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분석돤 주

요 노 선은 서울-북경노선, (동경)-서울-단동-(북경)노선, 서울-나진 . 선봉노선, 부

산-블라디보스톡 노 선 그리고 서울-금강산 노 선 등 5개 노 선이다. 수송비용과 시간

비용으로 구분되어 산출된 수단별 총수송비용의 비교省과는 알려진 대로 수송비용은

선박, 철도, 도로 순서로 높아지며, 시간비용은 도로, 철도, 선박 등 역순으로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화물수송의 경우에는 철도가 대부분의 노 선에서 유리한 반

면, 여객 수송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노 선에서 도로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두 가지 육상수송수단은 모두 해운보다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는 통과교통로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초

기에는 북한차량으로의 환적이나 운전사의 교 체하여 연계수송하는 방법으로 북한주민

과의 접촉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방법을 위해서는 남북간 접경지역에 물류

거점기지의 건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한차량이 동북아 국가

로의 직접 통행이 가능한 것이고, 세 번째는 남북한 차량이 북한의 특정지역을 직접 통

행하는 등 점진적인 통과로 확보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과로 확충에 있

어서 네 가지의 기본원칙을 제시하荒는데, 項째. 남북한이 공히 실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둘째, 남북한 통과교통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세 번째는 롱과료 및 시설확

충비용 등에 대한 확실한 재정분담 원칙의 수립, 끝으로 네 번째는 통과차량의 선정 및

보험, 법규 등 각종 기준과 규정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통행로 지불방식으로 독일처럼 정부의 일괄지급방식과 개

별 지급방식을 검토하였다. 정부지급방식의 경우에도 사후정산지금방식과 사전정산지

급방식으로 구분하고, 개별지급방식은 동일급액 징수방식과 차등징수방식을 검토하였

는데, 궁국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차등징수방식을 선택하는 것역 합당한 것으로 제안하

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시셜확충방법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이들 사업의 추진을 위

한 추진기구의 구성, 재원조달방법 그리고 원활한 교 통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항은 독일의 통독전 통행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독일이 범한 오류를 다

시 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 훈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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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A으로 이러한 납북교(-6.의 제반 여긴의 성숙과 고1에 따른 통과교통로의 획·충은

남한과 힌·반도가 동북아의 骨류중십지로서의 기능을 선점하는 밀걸음이 될 수 있으며,

직간11켜인 남북간 징부와 민간차원의 접촉으로 통일로의 길로 한걷읍 1박리 접이들 수

았을 것으로 애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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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1

탈북자 정착지원사업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지원의 주체에 의거하여 정부의 지원사업

의 내용이 탈북자의 욕구에 비해 크 게 부족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성이 발

휘되지 못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단체들의 탈북자 지원활동에 체계와 통일성

이 없고 지속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직 민간단체들은 탈북자 지원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였고

정부 또한 민간단체들의 역량을 탈북자지원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가지

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포괄적언 욕구(needk)에 비해 정부뫄 민간의 지원은

서로 분리되어 비효과적이고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매우 소극적이고 미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연결의 모색은 현재의

탈북자 지원에서의 두 정착지원의 주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함과 아울러 앞으로

의 탈북자 정착지원의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취지에 입각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작업들을 하였다. 첫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탈북자 지원사업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사이의 연결관계를 조명

하고 문제점을 확인 · 검토하였고, 둘째, 난먼과 이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외국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이들 나라에서는 정부와 맨간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며 정착지원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부와 민간사이에 어떠한 연결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셋

째, 현재 우리나라의 탈북자지원에서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건전한 파트너쉽을 이루

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토의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외국의 경험들을 적용

하고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토의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정부-

민간의 파트너쉽의 모 형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말하는 파트너쉽(partnership 은

� 

"

어떠한 프로젝트를 놓고 두 개 혹은 그 이

상의 기관이나 조직이 연결되는 구조를 토대로 서로 동의된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역할과 책임의 분담, 위험부딤의 공유, 공동의 목표추구둥을 포함한

다55(Lewis, 1997: 39). 그리고 정착지원의 의미는 탈북자가 입국한 후부터 정부수용시설

과 개省정착지에서의 暑에 대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적웅에 성공하도록 원조하는 모

든 촬동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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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게 1인 7세로 민긴·0·체-叫은 비정브L조직(NCO)의 쵤·y애 대힌 괸.십이 %기.히.는 깃

은 정부의 존재이· 역힘'에 대한 기대가 분투씬해지구( 아울러 영리추구의 기업이 하는

시.회- 시-唱·y에 신괴가 형성되지 못하는 걸파리-i 할 수 있다, 이러한 분기기에서

NG0는 헌내적 사최)%d비스의 /y한 모넨로서 제시되민서 /-1것이 가진 징·짐, 즉, 포뀔·

적이V]서도 지익주 J骨(itIdigcnous pcop lo)의 욕-/에 보다 충실히.고, 예1%-적인 서비스애

초점-8- 두는 것骨의 특성이 널리 부긱'되있다.

서CI'L사최에서 비정부 먼긴·지- 1조직과의 리릭의 요구는 1950닌대 무허부리 중가하기

시작하여 이러한 조직骨과의 헙릭읍 추{)하는 정부는 제정적 지원 y 아니리. 헹정엄무

에서의 지원도 이- 러 실시히-고, 인적교류, 서비스 기 에서의 
' 

공동작업, 정책에 대한

자3( V을 IS'을 수 있도록 
'壺디·, 

실제로 정부가 7]S하지 못하는 부류의 昔라이언트들

o]] 대히·여 서비스제공의 효과를 거骨으로서 1;0간조리들은 정부에도 지내힌- 이득울 기-

지다/(-게 되었고 징누외.의 <l-게 또한 너욱 밀접하고 견고하게 연절되는 상·칩-을 맞게

되었디-. 싱%l-외. 빈긴·지.y조러 <t두 이러힌 싱·대-趾 긴전힌 叫트너쉽(working partnership)

의 모습으로 인쇠하게 시있디·.

정Ji't와 1;[1긴-지·윳1조직들간의 건밀한 Ii럭린·계는 )y·)촤하기 시작하여 공동의 이익추구

의 관개 서 정부여· ]
%9간사이의 비의존파 서로의 분리된 정체(identity)를 깅-조하S 骨

사이의 핀·게헝성 i기부터 투입(input)을 띵여·히 하고 산출(output)에 초침을 맞추는 공

리적 게약을 통헌· 2(J·게로 비-뀌게 되었다. 이러한 상촹에서 민긴·조려들은 과거 이노 때

보다 제공된 서비스의 딘·위당 且과성에 데히.여 민7-l-叫게 되었고 지역시.최내의 지.원인

력의 촬정-은 A-骨의 전F ·>업인으로 내폭 대체 되었다,

이e-]한 정부와 민 1의 피-트너수]의 요 구는 난민이니. 이민자의 정칙-을 지원하는 분이:

에서 제기되고 EL 시헹되어 왔는데, 
'

l-듭의 정착·지%1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주체들이 연

게되이이· 하는 이-S-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난1핀 및 이민자의 정칙·은 실의 전반적인 부

분에 걸쳐 이루이지는 깃이기 때문에 디.잉·한 지오1주체들이 다긱·적인 면에서 정착의 일

J
,
L 를 지 -1하는 익할- - 믿'아서 힐· T 있게 북E위z]이· 한다는 첫이다. 骨 , 난민옵 비

롯한 이주민 개인 라지-은 독특한 A-구를 갖기 떼문에 모든 정 
· 

지원의 이혜관게자들이

7-연해저이· 
' 

l- 昏더러 일-맞-F 서비스를 공叫기 위하어 한 이해괸.게지.는 디.谷 이해6

게자와 서로 인길이 되어 있이야 한다. AW쩨, 정칙-의 성공을 기-늡하는 기준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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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들의 만족감에 의하여 세워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관

심과 원하는 것들을 모든 정착지원주체들이 분명하고 주의 깊게 청취할 수 있는 그러

한 정착지원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서 탈북자들의 정착지원

에서도 이와 관련된 모든 지원주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조정되는 지원체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연결상황을 현실속에서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탈북자 지원체계와

독일의 이주민 정착지毛체계,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아프리카난민의 경우>. 일본등

의 난민 정착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비교의 항목들은 정착지원서비스 전달

자가 누구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 민간단체의 활동에 있어서의 재정적 원천은 어디인

가, 민간자원기관과 정부간 연결관계의 형식과 정도는 어떤가의 세 가지이다.

외국과 한국의 정착지원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현실적 상황을 고 려하면서 앞으로 남

한에서의 탈북자 정착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파트너쉽 모형의 두가지을 제시

한다. 1 하나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형으로서 현실적 제약짐을 상당히 고

려한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젼망으로서 이상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모형을 제

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읖과 같은 논점들에 대하여 선행된

토의가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외국의 정착지원의 사례들에서 정부와 민간은 그 역할

이 뚜렷히 구분히 되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데 탈북자지원의 경우 민간단체들

이 공식적으로 정부와 연결된다면 민간은 지원에서 어떤 부분을 맡아서 활동해야 하는

가 둘째, 민간단체와 연결되어 과트너쉽을 이룰 때 중심적인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전담

부서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셋째, 분명 민간단체의 연합체가 있어야 민간과 정부사

이의 연결이 가능한데 이 연합체(가칭, 탈북자지원 민간단체 협의회등)가 어떻게 이루

어 질 것이며, 또 기존의 
1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의 존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냇

째는 정부가 민간탄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과 정

부사이의 재정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7 다섯째는 민 · 정 파트너쉽이 이루어질 때

민간의 서비스내용과 형식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이상과 같이 논점들을 토의하면서 결론적으로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파트녀쉽의 단기

적으로 현실성을 고려하는 모형과 장기적으로 이상적인 모형을 제시하는데 각 모형에

는 전제적 상황이 셜정된다. 먼저 단기적 모 형에서는 기존의 
' 

북한이탈주민 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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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가q파 
네- - )/:1에서 빈힝시키는 깃을 전제로 하이 민간단체의 5L심접으로 인정하며, 탈

북자 수- - 괴. 정칙-지원의 중심적 억管이 통일부에 주어지 있는 상%에 ))1회-기- 但디-. 그

리51 한헤의 틸·북지-의 수가 힌재외. 같은 수준에서 급걱한 1친동이 일어니-지 않아서 1긴

간{J·체의 애신·이니· 후원骨이 정부의 예산을 보조오1· 수 있다. 또한 정부수용시쉴보호의

기·긴·이 1 0 정도룰 기준으로 하는네 이깃이 불1%11힌·디·. VI·기적 모 헝(도식 4 칩·조)은 통일

부 인도지원국이 보긴복지부외. 노 동무에 비헤서 중십적인 징부 부서로서 기존의 탈북

지.지 l 민간단체가 모인 북한이틸·주삔후우1회외- 교 류한다. 이떼 정부는 후원최의 독로1

성을 인정히.고 민긴·단체가 시헹하는 프로그%중 포괸·직 상담 대한 재정적 지윈을 부

분직Fr로

� 

제공하머 후원최로부터 설시한 지원내- 대한 걸과를 통보 벧·는다. 북한이

딜-주t l 곡1원최는 자체적인 모급과 후윈근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제정지원

을 YI-하어 정부수- - 시실에서 퇴소하여 개빌정착合 시작하는 VI-북지·吾에게 통일적으로

응급구%적인 생필품을 제공하고 그들이 AL킬·히인 상납을 실시한다. 인재로서는 게1健

)J(회등 종교단체가 실제 싱·담서비스진달지·의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닐은데 과거와

12 딜·리 상남各 위한 상실적이v 고정적인 공긴·을 마런하고 십층적인 상담 핌2한

전문인&1-을 l- 叫어 실시힌디-,

징-기적인 모형(도리 5참조)의 /)제조긴은 첫째, 민간단체의 협의최로서 북한이틸'주민

후원최가 아닌 세로운 인호;-체-에를 들이 
'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 혐의최(기.칭)i'둥의-가

헝싱된다. 둘쩨, 틸'북자 정칙-지원의 중십$] 졍부부서가 뵤건복지부로 지정시고 산하

' 

빌·북지. 정착지원3f'이 헝성되어 징칙-지윈활동이 이곳을 중심으로 조정된다. A賀4[)1, 탈북

자의 수가 급격히 중가하고 이들이 지빙-으로 분산 정착하여 전국이 정착의 대상지가
I

9다. 그리고 민간이 자신의 에산만으료 지원쵤·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넷 매. 실제

사최 내에서의 조기켜 사최더응의 중」FL성이 부각되면서 정무 수용시실보호의 기긴-이

최소촤하여 약 2-3개월로 축소된다.

이러한 조1제되는 조긴돌 아래서 정부외· 민간의 파트너쉽을 이루는 구조는 보건복지

부의 
' 

달북지. 정허- 지원국(기·칭)'괴- 민간단체의 모임인 ' 

탈북자지원 민갑딘·체힙의회(가

칭)'가 연결되어 탈-A지.의 개별징착지 정착후의 실·에 대하여 중조1적으로 서비스를 제궁

하는 공昏의 목표로 호]y하는 것이다. 이떼 빈간의 서비스 전달자는 기존의 管북지· 지

A 빈간단체 전국에 소제한 사최복지관이 포'骨되이 그 -a·모왹. 사업의 범위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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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회복지관은 기존의 민간단체들이 실시하던 포괄적 상담제공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기존의 민간단체들은 응급구호적인 물질원조에 주력하게 된다. 이전에 정부수용

시설에서 시행되던 사회적응교육이 탈북자들이 정착하는 지역내 사회복지관에서 싣시

됨으로서 민간은 상담적 지원과 아울러 보다 충실한 사회적응교육 혹은 훈련을 싣시하

는 주체로 비중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수용시설 내에서 제공되던 일차적 격업알선서비

스 및 직업교육이 개별거주지 정착후에 실시됨으로서 사회복지관은 이러한 고 용서비스

를 제공하는 소위 ' 고용 네트웍'의 일부로서도 기능을 하게 된다. 정부는 단기적모형에

서보다 증가된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이는 탈북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이유이고 또한

민간이 사회적응교육과 고용서비스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중앙

정부(보건복지부, 통일부, 노 동부등)의 예산과 함께 특별예산, 그리고 탈북자지원 특별

기근의 설치(이종훈, 1996)등의 기제로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탈북자

들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정착한다면 지방정부에게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

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히 밀집되는 지방의 경우에는 별한 재정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민간단체협의회는 전체면간의 탈북자 지원사업계

획과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매년마다 전담부서인 보건복지부 탈북자 정착지원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도 각 지역의 상황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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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 . 1 문제제기

최근 들어 증가하는 탈북자(여기서는,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이주한 사람을 의미

함)의 정착지원사업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지원의 주체에 의거하여 크 게 두 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정부의 지원사업의 내용이 탈북자의 욕구에 비해 크 게 부

족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성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

단체들의 탈북자 지원활동에 체계와 통일성이 없고 지속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 지원사엄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이종훈, 1996; 이

정우 · 김형수, 1996; 박종철 · 김영윤 · 이우영, 1996; 윤덕룡 · 강태규, 1996>.

n 
, 정부(통일부가 중심)의 탈북자의 경제적 적응을 위한 지원은 탈북자의 요구에 매

우 못 미치는 정도로 부족하다. 현재 정부는 시설에서의 적응교육이 끝난 뒤 탈북자들

이 개별 거주지에 정착할 때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소정(약 8백만원 정도)의 정착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정도의 경제적 지원은 과거 탈북자(대개 귀순자라고 불리우던)들이

지급받는 정착금수준에 비해 현격하게 적고 천실적으로도 정착생활을 하기에 극히 부

족한 금액이다,

. 저조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탈북자들의 적응을 어렵거나 더디게 만드는 요인은

수용시설 보호기간(과거는 6-8개월 정도, 현재는 법적으로 1년으로 명시 되어있음)중 정

부가 실시하는 사회적웅교육과 직업교육둥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부족하다. 특히 자신들의 욕구에 비해 저조한 정착금을 가지고 출발하는 탈북자들은 남

한사회에서 그나마 안정된 직업을 가지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비효과적인 직업훈

련이나 사회적응훈련이 경제생할의 자립과 사회 · 심리적 적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 한다.

. 탈북자가 개별정착지에 거주할 때 정부의 정착지원은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다.

안정된 직장을 모두가 구해서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젓도 아니고 직장을 구하더라도 한

곳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여 정착금이 오래가지 못하고 바닥나 경제적

으로 허덕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들이 남한사회에 섞여서 본격적인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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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하는 헌실적인 파트너쉽의 모헝을 그려보는 내용으로 이 연구는 이루어진다.

1.2.2 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탐북자 지윈에 있어서의 정책적, 실)(적 의의기- 있다.

칫쩨, 정부와 1긴긴·단체들이 省'북자 지우1에 펄요한 자원의 조달 및 A$적 서니스 조1

딛'01) 있어서의 멍 j·한 억할 규%-2음 할 수 있게 힘-으로서 두 지원 주체사이에서의 교 뮤

(몰적 · 1적 지.윈)를· 가능하게 히-:il 2간의 대(fD 정부 찰신깁-을 해소할 수 있디..

둘 ,

-lit한 이틸-주1긴 후윈최외- 긴·은 정부의 민간난체외.의 언짇시도가 구체리이고 효

과>인 1'M-향이 될 <'L 있 정첵을 수립하게 해骨다.

Y ,

121긴-d'체의 딜'북지· 지원>t로그-3;]이 포필적이31 체게 인 것이 뒬 d 있게 힘·으

로 써 lit· 점으로 지적딘 지원사업의 단편성, 비昏일성, 지원 대상의 중복, 누릭-등의 폐

단을 게선할 수 있게 한다.

J쩨. 민긴·단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주]절힐· 수 있게 하며 개별민간단체의 털·북지.

지%0-업을 각자의 어긴에 및'게 특성촤를 이룰 수 있게 한다.

다섯쩨, 기존의 틸'북지· 지원단체뿐 아니라 집'제력이 있는 민간단체의 개발언절 및 조

절럭의 증내를 정부가 기·질 수 있게 한다. 즉, 잎C으로 탈북자 지윈사입에 참이管 수 있

는 괸·W) 기관들이 실제 지원시-엽을 착i, 촬성화 苟- 경우 지금끼.지 겅험한 魯란 및 문

제점을 미언에 애1굉'힐' 수 있을 짓이디-.

1 , 3 연구의 방법

이 인V는 문 i조시-외- 기존의 연구데이티로 사/되었딘 조시.질파를 이용하어 이들을

분석히·-는 빙'보] 로 이루어졌디.

민저 문힌조사는 국네의 문힌과 국외의 문힌을 나누어서 各석하였는네 이용된 국내

A(힌의 骨류는 탄북자 제에 괜·한 신'햄 인구자료, 정분의 탈북자 지윈 정책관런 자료.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의 긴·행骨, 보/il서, 71적 평가서, 프로그램 소개판런 AI헌둥이디..

그리고 5 1'외문힌y 로는 난V)(refugees)파 이주자( 로 독일의 이주민을 Y함하는 국 적

이주자의 정칙-지윈에 판한 이론적 - 실증적 선행 연구자료들이 중주)적으로 선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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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그외 유엔고둥판무관(UNHCR) 정기 간행물 및 CR-ROM자료, 주독대사관의 번

역자료, 통일부의 내부 번역자료, 미국 연방정부의 난민정착담당국(Of5ce o f 1trfu gee

Resett1ernent, ORR )의 미의회 연례보고서와 기초 통계자료등이 이용되였다.

2차 자료(secondary data)의 분석에서는 기존의 탈북자 연구 중에서 실증적 조사를 한

결과물들을 참조로 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1997년 하반기에 행해졌던 탈북자지원 민

간단체들의 질적 분석 자료(민간단체 실무자와의 인터뷰자료로서 필자소장 자료임)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다.

2. 연구의 이론적, 경험적 배경

2. 1 용어의 정의

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 연구의 주제에 관련된 단어들의 개

념을 명확히 하는 일일 것이다. 여기서는 탈북자, 정부, 민간단체, 정착지원, 그리고 파

트너쉽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를 하기로 하凍다, -

1> 탈북자! 헌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범령'에 의거하여 탈북자

의 정의를 하면 탈북자란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동법령, 제 2조 1항).

그러나 이러한 정의만을 가지고 탈북자를 정의하면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피신하고

있는(공식적으로 피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함) 모든 북한 탈출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위 탈북자의 정의에서 남한에 입국하여 수용되고 정착해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像 정부: 이 글에서 정부란 우리 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탈북자정

착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정부부서를 통합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현재,

탈북자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통일부의 인도지원국을 비롯하여

보호관리을 위하여 안기부와 통일부, 직업훈련을 위하여 노 동부와 보건복지부, 취업알

선을 위하여 노 동부와 보건복지부,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후 신변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안기부와 경찰弔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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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자들이 진1·f에 분산되어 정착한다면 정부의 개노] 속에는 지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

체도 $'한핀q-. 외국의 사레들을 언구할 때 밀'은 경우, 정부란 9방정부와 주, 지방정부

롤 $한하어 이르는 말이다.

93 민간단체) 이 글에서 말하는 민간단체란 소위 NCO 라고 불리우는 비정부 조직으

로서 비엉리 먼간자윈단체 혹은 조리을 1凉'한다.

김동배와 이기잉의 연구(1997)에 따르1견 1697년 힌제 담북자를 지원하는 민간탄체는

여礎-/데 정도였고 기 교 언'힙·단체 산하의 개省교최가 이러 곳이 포힘-된다1진 이보다

많은 숫자가 달북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卷 정착지원! 이 걸페서 정칙'지원(resettIeemeut serv ice)라 함은 닐·선지역 도착한 사

람들(난민, 이민자, 이주자, 틸·북지.등)에게 존과 괸.런된 사항듣에 대하어 원조하는 젓

(애를 들어 주거, 서류·문서작업, 아동의 입학), 도착·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윈조(기본적

이고 일반적 오리엔테이션, 고 용을 위한 준비직·업, 시민권 叫은 호적 득을 위한 준비

작입동),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원조(정칙·한 사회에서 겅제적 인·정을 위해 필요한 인.정

된 직업을 갖고 힌-사림-의 사최구성원으로 적웅하머 살아가도록 도 와주는 깃)을 모두

$힌·히·이 이르는 밀이디-(Bun1aby, lEO; Le-Doux ill 띠 Stephens, 1982).

C63 파트너쉽(partnership): 이 말의 개님은 이 장의 다음부분에서 십층적으2 논의되戚

지만 Lewis(1997)의 정의를 벧이 간릭0히 서술히.지.먼 다음과 같다. 즉, 파트너주]은 
ii 

어띠

한 프로젝트를 놓고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기관이니- 조쟉이 인걸되는 구조를 토뎨로

서로 동의된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시 일빈·적으로 역합과 첵7]의 분담, 위험부담의 공

-7, 공骨의 %L표추구등을 AL함한다"(p. % ).

2.2 NCO의 역힐

Streenteu (l%7)에 의하민 비정부조리(NCO)의 목적은 인간의 고 통을 김-소시키는 촬동

을 히-거니- 깅제허으로 텨·후한 국가들의 1敍·>J을 위해 횔·동하는 깃이다라고 兎다. 이러한

NO0 의 에로서 V-모가 谷 국제조직 (국제사번단체외. 같은)昏 아니라 지역사회힘회, 조

힙-, 교최단체, 노 동조'7}-, 촨깅딘·체, 소비자헙최, 여성집단, 신%조합. A-빈단체 등이 될

團

2) 이 클 마지박부분에 소개된 SA지. 지원 l/1간단체들의 A.록各 침.고하시오,



79T

수 있다. 대개 NG0를 다르게 표현하여 사적자원조직(private vo luntar y or gani a do118)이라

고도 하는데 이때 우리는 NO0 가 사적(私的)인 조직이고 비정부 조직이긴 하지만 큰 재

단이나 영리추구의 회사를 의미하지 僧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적(voluntary 이고

� 

사적

(私的)인 조직, 즉 인류의 고 통의 완화와 개발이라는 목표에 대하여 투신하고 일할 자

원봉사자들을 동원하는 그러한 조직을 말하는 것이다.

근래에 NO0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기대

가 불투명해지고 아울러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봉사활동올 하려는 상황에 대해

서도 꺼려지는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종종 지적되는 것이 정부, 특히 중앙정부는

개별적인 클라이언트(client)들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의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것인데, 예

를 들어 특히 변곤자들에 대한 것은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은 구매능

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비평은 이미 오래된 것이고, 그 결과 남은

희망이라곤 소위 제3섹터라고 불리우는 비영리, 비정부, 자원조직들의 몫으로 되어왔다.

그리고 민간조직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정부의 규모에 있어서의 부

적절성에서 자주 찾고 있다. 예를 들어 
' 

국민국가는 규모가 큰일에 대하여는 너무 작고

작일 일에 대하여는 너무 크다'라는 말이 인용된다(Streenten, 1997>. 즉, 국제사회의 조
a

정이나 규칙과 같은 큰일들(예로서 비무장화, 환경보호, 타국을 파괴하고 자국도 피해

를 가져오는 정책의 방지등)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역량이 모 자라고, 또한 지역적 조직

이나 소규모의 민간단체들이 움직여야 하는 일들(클라이언트의 특성이 다양하여 개별

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등)에서는 정부의 손은 너무 크고 무디어 민간조 에 비해 비효과적이라
4

는 말이다.

이러한 경우, N00는 헌대적 사회서비스의 주효한 모델로서 제시되면서 그 장점들이

널리 부각되었다. 즉, 포꽐적이면서도 지역주민들(ittdi enous peop l이의 욕구에 보다 충실

하고, 예방적인 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것들이 자원사회봉사조직들의 장점으로 특징 지

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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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CO외- 정부의 관게

NCO의 이러한 징부외-의 차)須적인 싱걱으로 인하여 NO0는 종종 자신들의 정체싱을

정7-와 데조리이거나 반내적인 입장에 서있는 것으로 曾히왔다(Ten(ller, ]Q82). N00입

장에서의 정J(는 크고 유동적이지 못하며 관로.직이고 위개적이어서, 에를 들어 빈곤자

들에게 효파적으로 다가가지 旻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어진다는 깃이다.

한)Il 징J/-가 )%%긱-하기를 NO0는 졍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존재였다는 것과 정부가 51

조직들·을 무u]-함으로서 징부의 통제이·래 두리고 시도했다는 젓등은 놀라운 일이 아니

다(Fisher, 1997). 이러한 관게는 NO0의 모/이 인7)조직4 인게히·어 개인괴· 단체의 7리

吾 신장하리 曾 때는 정부의 지포1과 정먼 대립하어 d< 긴장을 발AW시키게 하는 것이

있다(Pow1er, 1921).

그러니· 싣제로 이러한 h-사에V 불구하고 NCO와 징부간의 관게는 남순히 부정적 빙'

항의 어1‥ 한면으로 5Y-정되기 힘들만骨 메우 복잡하]I 다양한 깃으로 서술된다(Streeten,

IA7 ).

민저, NGO 프로젝且의 요소들은 종종 정낚에 의해 제공되거니- 그 반대로 정부의 게

획의 중요한 필·L사힝·들의 NCO 에 의헤서 충족되는 징·원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NGO

의 보긴 프로젝旦가 51 성W을 위해서는 중잉-정부에 의헤서 간%사들의 훈린과 임급의

지3이 되는 것이 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 예로서 스 리랑카의 정부는 NO0唱·

%- 려업훈 l, 괸· 1적 谷런, 지도럭 훈런둥으로서 지원兎다.

두빈쩨, 정부되. NCO의 언결성은 NCO의 재징의 많은 7분이 짐차>으로 정부와 은

헹등에서 홀러들이 2고 있V, 특히 개도국에서는 정부로부터 직 · 간접적으로 들이오

고 있다는 짐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세게적 . ) 추세로서 NOO 제정의 l/3에 해딩-하는

지원이 
-F공행정부o]l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Streenten, 1997). 이것은 1970넌경의 l.5

피센트 정도에 비하여 엄친난 증가이다. 스 웨던1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80 퍼센트가

NO0에게 주어진다.

y째, 정부외· NCO의 연결성은 성WA인 NO0프로젝트들이 종종 정부에 의해서 직용

되 거나 펴·징·되어 실시된다는 데서 칫'이.볼 수 있디·. 대체로 N00의 공힌은 정·뷔시-엄에

비해 실호]히이2- 헉신%인 KLY젝旦骨 실시힐 수 있e 것이리·51 힌·디·면, - 7 셩1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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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바로 정부에 의해서 적용되리라는 예상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물론 그러한 적

용, 모방, 확장에는 제한이 있다. 만약 NGO$로젝트가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존하는

것이거나, 혹은 헌신적인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되어있

다면 정부가 이를 적용한다는 젓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다른 제한의 이유는 보다 명백

한 것으로서, 원래의 NOO$로젝트의 장점이 작은 규모, 그리고 자율성, 세밀한 포커스,

그리고 지역적인 자원의 활용에서 오는 것인데, 이러한 장점들이 졍부가 사업을 하게되

면 그 장점들이 사라지고 결국 그 프로젝트는 비효율적인 되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와 NO0와 연결이 이루어 짇 때, NO0가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NO0들은 정책을 둘러싼 각종 토의에 참

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정치적 압력(혹은 정치적 힘)을 자

신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든지 그와 관련된 정책변화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

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역으로 성립하여 정부가 맨간에게 특정한 요구를 위해 압력

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NO0를 후원하는 후원자가 NCO를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조직들이 연결될 때 발생하는 관계성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

려할 때 적절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관계성을 지니는 정부와 민간조직

이 어떠한 변천을 겪으면서 그 연결작업을 시도하여 旻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

기로 하겠다.

2.4 파트너쉽의 변화의 과정

2.4.1 파트너쉽의 성취

서구사회에서 비정부 민간자원조직들의 장점에 대한 인식은 1950년대 무렵부터 증가

하기 시작되었다(114ow1and-Foreman, 1998>. 이러한 조직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정부는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행정업무에서의 지원도 아울러 실시하고, 인적교류,

서비스 기획에서의 공동작업, 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정

부의 관련부처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류의 클라이언트들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의 효과를

거둠으로서, NO0에 의해 제공된 많은 서비스들이 정부에도 지대한 이득을 가져다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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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l 1간기관들은 성징·하였고 정부외-의 핀.게 또한 C-IA 1굄접하

고 견고하게 인겁되는 상쵱-을 및'게 되었다, 정부외. 민간자원조직 모平 이러한 싱· 를

긴진한 피-트너쉽(working partnership)의 모습으로 인식하게 되있다.

Lewis(1997)애 의히·1괸 이러한 파트너쉽의 헝성은 희소한 자원의 보 다 효율 인 사용

을 이루고 제도적인 기빈·을 더욱 공고히 하며, d적적인 참여를 제고시키는 방기이다.

또한 정부외· 1핀간의 피·트너쉽은 정부 헹정의 투1省성을 강촤하고 상의히.달식의 조커문

회.를 개선함으로서 J1다 폭hi]온 시1긴사최의 모 습을 깅·촤할 수 있다는 깃이다. 미국에서

는 1981넌에 이러한 정부외- 민간의 힙력괸게를 보다 W적인 젓으로 강화하기 위하어

정부와 민간조직사이의 
" 

상호% 기대(mutual ex pectations)"를 규정한 
't

이헤의 서신(letter

o f unt Ierstanciiug )"이 탄T셍되기도 하였다.

2.4.2 게약직 관게

정J/외. 민간자원조리들간의 긴1길한 꺼럭관게는 미험의 겅우 1980년대 중반부터 번촤

하기 시작하이 전국적으로 민간지·2기관들이 경합성(colltestability), 책임성(accountability),

재정지윈지-외- 서비스제3지.의 회·연한 분리, 업무 헹척도(perfonnancc indicators )의 사

-

·

, 경영관리주의(mtmagerialism)의 한파로 인하어 흔둘리고 부서지기 시작兎다. 71러므

로 그 동인- 지속되있딘 긴뎔한 파트L-1쉽, 그리고 공동 이익추구의 관계가 l<l·1하어 정부

외- 먼간시·이의 비의존과 서로의 분리린 정체(iiutity)를 강조하게 되效5 정부와 민간조

리의 관계선정 2기부티 투71Onput)을 [g - 히 하고 산출물(otItpu(S)에 초점을 맞추는 곰

* ]적 게약을 통한 관게로 비.뀌게 되있다(Now1and-Poneman, 1998).

그후 민긴-자원조직들은 보다 효율성과 友피.성을 추구하는 엉리기엽과 같은 모&을

깆'추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민긴·조리骨의 )pl촤는 Ct 동안 자신들의 중요한 파트

너였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산출해내는 서비스를 구메하는 역할로 틸·바꿈하는 정부의

)pJ화기· 상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깃이었다. 이러한 상촹에서 민간조직들은 과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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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향, 단위딩'가격, 서비스 수헤지-들의 인구통계학적 성 등올 정하히 분식하기 시작했

다. T한 민간조져A 통해 제공피모1 지익사최 자원인력의 커-어가 완진히 초1문 A업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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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의해 대체된다는 것이였다. 민간 조직들은 비전문적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1

개월에 3-4시간정도의 작업으로서는 더욱 까다로 지는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계속 증

가하는 상황에서 복찹한 조직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자원봉

사조직은 적확한 서비스전달자가 되어야 했고 정부와의 계약하에 어떤 구체적 결과를

내놓기를 계약했으며 이러한 긴박한 조건아래서 확대된 지역사회의 선(good)을 위하여

일하려는 자원봉사자들의 훈련의 장을 마련할 여유가 없게되었던 것이다. 대신에 민간

자원조직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지닌 유급직원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

는 것이다,

2.4.3 이주자 정착지원에서 파트너쉽의 필요성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자원조직사이의 연결성 혹은 파트녀쉽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왜

이러한 민 · 정사이의 연결작업이 탈북자의 정착지원에 요구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앞서 문제제기의 부분에서 제시한 탈북자 지원의 현 당면

문제해결이라는 차원을 접어두고서 탈북자, 난민등의 비자발적 이주자(involuntary

m igrants)들이 겪는 정착의 과정이 가지는 특별한 성격에서 민 · 정이 연결된 정착지원

의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다.

Burnab y(1990)는 이민자와 난민의 정착지원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주체 혹온 이해관게

자(stakeho1de田)사이에 연계됨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난민과 이민자의 정착이 지니는 내

재적인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정착지원 주체들 사이의 조정(coordinaho미

과 관련된 문제로서 난민 및 이민자의 정착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이루어진다

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체들(social institutiol1S)이 다각적인 면에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고 정착과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제각기 맡아서 할 수 있

게 북돋워져야 한다는 項이다, 개별적인 난민 한사람 한사람의 정착관련욕구는 그 들의

초기 정착시기동안 어느 한 시점에서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성질의 것이며 또한 그들

의 욕구는 시간을 따라서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이다.

둘 ,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 개언 각각은 독특한 욕구를 갖는다, 이것은 결국 정착서

비스가 유연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욕구를 채우기에 적합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난민의 욕구와 관심을 이해하는데 모든 정착지원의 이해관계자들이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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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야 省· 뿐더러 일일·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어 한 이해관계자는 다른 이해관게자

외. 서로 언절이 되어 있어야 힌다,

셋쩨, 어느 사회에서도 난민이나 이민지·의 정착성공의 익-고한 기준이 서있지 못하다

는 것이다. 걸국 정착·의 성공을 가늡하는 기준은 지원을 1팬는 사람들의 만족7-]-에 의하

여 세워져이· 힌.디.는< 것인데 a-d·]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관십과 원히·는 젓들을 모든 정

칙·지毛주체들이 분젼하고 주의 깊게 칭취호( 수 있는 71러한 정칙·지원의 구조를 만들어

야 한다는 깃이니-.

이러한 이유로서 t身·북자들의 정착·지원에서도 이와 관런毛 모- 이해관게자들

(stake1101clers-에를들이 틸'북자 당사자, 정부, 민5단체, 지역주민동)이 서로 언결되어서

조최.를 이루면서 조·절되는 C그러한 지원제게를 헝성힐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는 짖이다.

3. 정부%l- 민간의 연결-탈북자, 이주민, 난민의

지원사례

3. 1 한국의 탈북자 정착지원 사례3)

우선 우리나라의 딛'북자 정착지원에 HI어서 정누1-외. 민간던·체의 언결의 노 력을 실·피

보기 위해서는 북한이틸'주민 후원최의 존재를 논의헤얘 한다. 1勢7년 7월부터 시-x된

" 

북한 이딛'주민의 보호 빛 정착지원애 괸·한 뱁링"에 1징시된 젓처럼 대 민초(차원의 제

도로서 ' 

북한이管주1;IE 추원최'을 E·51 있는네 정부는 이 후원최를 민간단체돌의 구심점

으로 삼아서 정부외- 민긴·단체와의 연게를 이루는 삥-향으로 니-아가리 햐고 있다. 그 런데

' 

북한이틸'주민 후원최'가 민간단체들의 연합'험의체로서 민간단체들 내부적 조징자로서

그리고 정부외- 1진긴-의 실짇적 교량의 역할을 曾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힌제로

서는 이 후원최가 실제 탈북자 지윈사입을 진弔히-If 있는 기tI-들이 자발적언 연데에

의해 힝성되지 7-하고 정부가 주도하이 헌재 달If지· 지우1사%을 하고 있거니- 앞으로

힐- 수 있은 익량을 지니고 있디-고 여지진 민간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상테라고

團 團 團 p 團 

. . . . . 團 . 團 團 .

3) 이2·의 뒤에 소개%·l <도식 l% . 침-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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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후원회 회원 기관을 보면 일부 소수회원 단 (한기총, 극동방송, 한민족복

지재단 등)를 제외하고는 현재로서 아직 구체적인 탈북자 지원활동이 없는 단체(예를들

어, YMCA
,

YWCA, 그리고 일반기업체의 장과 사회저명인사들이 속한 단체등)들이 檢

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탈북자 지원에 의욕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민간기관들은 후원회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1997년 현재 국내의 먼간단체들중 탈북자의 정착지원을 돕고 있는 민간단체 10여군

데가 조사되兎는데(김동배 · 이기영, 1997) 상당수가 종교관련(특히 기독교)단체였는데

대부분 정부와의 상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상호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들 민간단체들은 자신들의 역량이 허락하는 데로 지원의 수준과 내용에서 매

우 다양한 종류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었다.

3.2 독일의 이주민 지원의 사례 )

사실 탈북자는 난민보다 독일의 통일이전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매우 홉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난민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은 언제나

정치적 박해로 인하여 탈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개 그 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여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에서의 개별적인 복지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살기를 희망하여 이주한 것이라

는 점(Stein, 1990)에서 엄격하게는 난민과 구별 지어지면서 탈북자와 비슷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최근으로 오면서 점점 더 많은 난민의 수가 더 이상 개별적인 정치적 박해 때문이

그 이유가 아니고 기아로부터의 고 통 혹은 더 나은 경제적인 삶에의 동경등 경제적 이

유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비추어 독일의 통일전 동독이주자들은 이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난먼이란 일반적으로 원래의 거주지였던 고 국에서 삶의 터전이 뿌리昏힌(uprooted) 사

람들을 의미하지만 때로 이 단어는 소위 국민적 난민(national re fugees, 즉, international

re fugees 란 말에 비교되어서) 혹은 
" 

내부적으로 이주된(internally displaced )" 사람들을 지

4) 글뒤에 소개된 < 도 식 2%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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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기 위해서도 사- 된다, 에를 듣어, <·r제적으로 인정되는 자국의 영익 서 게속 닙-

이.있더라도 난민과 같은 상尋· d ( 에 처헤 있는 겅.으나, 흑은 고 국의 엉토를 떠나시 다른

나라의 피난치에 거하고 있더리-도 51 나라 퍼민들과 꼭같은 지위로 처우되고 있을 때

동의 깅우에 헤딩-한다. 이러한 난빈들은 
-2·f제빕이.래에서는 보호릅 요칭할 수 없지만 3 [

제뱁이 미.런하는 
" ·진정한 의비의 난민"(true re fugees)애게 제공하는 같은 종류의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깅우가 바로 동-%으로부터 서독으로 온 사람들, 그들이 난민

이든 이1/]자이吾 또는 
" 

바리케이트 침법자"라 뷸리우든 약 4 벡만의 사람들이 이 경우

에 해딤-하는 깃이다. 대부분 그들은 윈조를 필도-로 하고 있으나 %%법상애서의 난민의

처우와 긴-은 l·x·리으로 원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독 이주1 15)의 2기 수- 과 정착을 지원하는 부서는 연빙-내무부이머 이주민

치리외. :란린된 싣제적 업무(이주신칭서의 심사, 히가서 1敍·함, 입국苟차겯정, 수- - 소긴로1

1길 A[l-리, 이주VI의 지안1省 분힐·의 관장둥)L 연빙-헹정칭(Bundesverwaitungsatnt)에서 맡아

서 하고 있디-(박종훨 · 김엉-但 · 이우영, 1996). 그리니· 초기 이주빈 수용의 업무에는 연

넹· 내무부 FE 아니라 인빙--/, <·[겅수비대, 기술지원단, 독일 적{1자사, 말티-지원봉시.단,

요히-니터 제난구제던·, 그외 키-지역 교최지-선10·체들이 참어하었다(주%대사VI·, 1994). 그

러므로 민간지·우1 조z]들은 동독으로부터 토>이온 이주민들을 수各하는 초기의 지원단계

서 칠·이하고 있음은 볼 수 았다.

이주민들은 31국후 초기 2-'3일vI읍 인1·q·수용소에서 체류한 후 주 정부의 수용소로

분산 5<벙-되는데 이러한 뵨신수정-은 주 정부의 인구i/·z 및 겅 시.정, /1리고 이주민의

연고자의 존재, 이주민의 희r$'지외- 정착기·능성등을 고리하어 이루어진다. 언빙·수용소에

서 주 정부의 중잉'수용소까지의 이동징비는 인1-M·징부의 제원에서 충딩·되며 그+ 주 정

A- 수- - 소에서 데시 지방벌로 분산i-2-이 이부어지띠 최종직으로 개법쿡·택이 마런되기

까지 임시거주지에서 2-i닌간 셍)촬하 된다. 31시거주지 7세는 지빙-자치단체의 난민

피·, 시-최竹정吟, SC는 I t지과.에서 Id-뎡힌·디-. R]시기주지의 헝테는 공동취시-T이 있는 기

A사에서부터 다세대 주이에 이旦기까지 각 州니. 지지.단체의 사정에 따라 디.잉·하다. 한

團 團 錮 團 團 團

r團 r

5) 이러한 이주민은 그. 이주힝태에 tq.라 %11%이7%71, 딥·舍이수V]., 해외지역으로부터의 귀힝·자동으로 나
)
,

'

- <M 이에 데한 자세한 실IA과 아둘러 이주tv1의 3Bt 및 시기썰구분은 믹·종칟외 2인의 3에서 칫·아

8 주- 있다(박·종省 · 김잉各 · 이우잉, 1996: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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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가족이나 친지에게로 직접 갈 경우 그 곳에서 정식주택과 직장이 마련될 때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기도 한다.(통일원, 1994: 박종有 · 길영윤 · 이우영, 1996).

수용소 시기에서의 민간단체의 활동은 대개 응급구호적인 성격이라 할수 있다. 예를

들어, 수용소에 파건된 자선단체들(독일 십자사, 구교자선단체 Karitas, 신교자선단체

Diakonisches Werk, 근로자 자선봉사대등)은 체류하고 있는 정주민과 이주민이 필요한

의류를 지원하였다. 연방정부는 보조금과 함께 신구교 자선단체를 지원하였으나 이 ·

정주민이 점차 증가함으로서 연방예산에 의한 보조금 지원이 거의 불가능해져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개인들로부터의 헌금과 기증품을 확보해 가려 하였다(통일원, 1994),

그 다음 단계로서 동독 이주민을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무리 었이 정착 · 동화시키

기 위한 동화대책 또한 정부와 민간조직이 함께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 정주민의

동화대책을 전담하는 정부기구는 존재하지 않았고 민간단체들이 독자적인 동화프로그

램을 운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정부 관련 부서로서 연방내무부와 가족노인부 그

리고 주이·l)정부가 동화대책을 예산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조직들에게 
" 

예산회계

법55에 근거하여 1976년부터 막대한 재원을 제공하였으며 주 정부 역시 관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예를 돌어, 1987년 연방내무성은 동화대책을 위해 약 2,640억 DM

을 지출하였다(통일원, 1994)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실시한 적접적 서비스는 동독이주민의 교육과 동화, 그리고 서

독주민과의 접촉을 조장하는 목적으로 정치교육센터를 셜립하여 운영한 젓이었고 이주

민 거주지역별로 시민대학을 설치 . 운영한 것이었다(이정우 · 김형수, 1996), 그리고 " 

이

주민 정착지원 기관과의 업무조율을 위해 이주민 관련 관청과 민간단체들을 언계하는

정보전달망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주민 단체간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정보센터를 운

용하고 있였다"(이정우 · 김형수. 1996).

정부에게 있어서 동화대책의 서비스전달자로서 민간자원조직의 의미는 동독의 이주

먼이 정착과정에서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는데 효율적인 지원

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 전달주체이다. 그러므로 서독정부는 
" 

민간자원을 적극적으

로 개발 . 육성하고 이들의 활동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다"(이정우 · 김형수,

1996). 민간조직들은 각종 종교단체와 민간자선단체. 그리고 이주민 단체들이 있었고

이 단체들은 
t% 

이주민의 직업, 교 육, 법률 및 생활문제에 대한 상담, 사회부적응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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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리싱·두]-, 헹징기관 및 사최보장제도의 이- - 안내, 그리고 여가)1香에 대한 안내듬과

A·련모1 업무"(이정우 · 김형수, 1996)를 실시하고 있다. 1반적으로 동촤대칙 있어서

사최 · 심리적응 프로57-램에 네한 민간딘·체의 주도적 익할을 잇볼 수 있다

서- 정부는 이주민들이 수용소에 체제히-고 있- - 때부터 직업이니- 시-회정착, 셍唱·에

필요한 정보외- 상 l-서비스를 제공하며, 긱' 지방정부는 이들의 취업을 위한 지원칙으로

서 충분한 려입교 과 %업상님·(언1·g·고용청에서 모든 수용소에 지업상딤- 파견관실을

$용하여 직71적 - 을 도우는 것)괴- 함께 이 기간동안의 셍촬비를 보조하였다, 그리고

인넹·정부외- 지벙·정부 사이에 킨밀한 업무언계와 협조체제가 이루이저 연뱅킹부와 지방

정부 모 - 에 동-吟이 141 문제를 촌省·히·1늘 부서가 설치되있으머. 긱· 지방정부의 이건에

따라 이 먼合 호1·닝- · 분신·시%A.-로써 이주민의 짐兮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11제-특정

지1-M·의 과도한 재정부담이니· 초과노동공급, 주텍부족 듕-를 예빙·하였다.

이주한 骨可주민들의 정착 및 동화데책애 참이한 민간조직으로는 
"키·리티·스(Karitas

Vand), 신교고<최(Dillkotlsches Work), 근로자복지단체, 독일 펑등복지힙회, 신교교회청

정주민 사업단, 독일 카톨릭 난삔 협]의최 일 아커만 힙회(Ackennarm-Gomeindc)둥"인데

이들은 연빙'정부로부터 제정적 지원合 반고 있었다(빅·骨省 · 킴영 · 이우엉, 1996),

한핀 
" 

실험:민 및 피난 l, 과거 징치7]관련 단체에는 실향민 연12, 실힝·농먼협회, 유럭

지역 독일 청소년]J·, 중부 독일인 중앙힙의회, 중동부 독일인 중앙협의최, 구정치11] 지

원.재단, 구정치1/j 동우최, 스 틸-린 의 희셍자 연힙-둥"인네 이들의 프로그 럼]은 언망 및

주정부 졍치교육센터를 통해 이루%1질다(통일원, 1彈4 ).

3.3 미국의 난민 지원의 사례

3.3.1 개팔적 설명

해마다 약 10먼·여임의 세게 여&-1니-리·의 난t핀들을 수용하고 정 
· 

시키기 위하이 미국

은 언빙·정부인페 난1핀정착국(Office o f 11et'tIgee ResettIemem, 011R )를 섣립하고 각주G·l·l)

의 보건복지부(Dcp/trtmout o f Health irnt i Human Services )에서 이에 준 하는 난민정착사

무소를 개설페 兎다. 모 난1vI들은 미1·f에 도착하먼서 후원자 옥은 후원기관을 깃게되

는데 그 릴지 못한 난민들은 -:·f제인힘· 고 능난민판무괸·(UNHCR)괴. 워싱딘에 있는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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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정착국(ORR)에 의해 재정착의 장소가 지정이 된다. ORR은 여러나라 출신의 난민

들을 원조하는 기관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미국카톨

릭 협의회는 아시아난민들의 주요후원기관이다. 이미 미국에 친척이나 친구가 후원자

로 지정되어 도움 받을 수 있는 난민들은 그들의 연고지에 배치된다,

난민이 처음 공항에 도착할 때 우선 난민의 모 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 의해

마중되어 지정된 후원기관이 각주(state)의 난민정착사무소와의 계약 하에 서비스제공자

로서의 역할을 한다. 후원기관은 기본적인 가구가 딸린 아파트의 월세, 한달동안의 전

기, 전화, 가스등의 유틸리티(11tility)비용, 식비, 의복비등을 지급한다. 이러한 비용은 처

음 1개월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난민 한사람은 150-2卽불, 2인의 가족은 350불, 3인의

가족은 550불을 초기 정착자금으로 일회에 한해서 지불된다. 도착후 10일내 지방에 소

재한 의료클리닉에서 의료검진을 받으며 여기에 대한 경비는 주정부가 지불한다.

후원기관은 2주안에 난민을 위한 고용을 알아보게 되는데 대개 기관은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왔던 고 용주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일자리가 어의치 않

으면 난민에게 일상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푸드스템(식료품보조), 메디케이드(의료

보호)를 제공하는 복지프로그램에 가입되게 한다, 후원기관은 또한 2주간의 오리엔테이

션을 제공하고 90일동안 교 통, 그리고 6개월간의 통역, 그리고 6개월에서 1년에 걷쳐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결국 1 년안에 모든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난민을 위한 모든 서비스혜택은 친척이나 친구에 의해 후원되는 난민에게도 마

찬가지로 적용된다.

3.3.2 난민지원 서비스의 전달주체

주요한 서비스 전달자는 1996넌 현재 10개의 민간자원기관(Volags)에 의해서 수행되

고 이 기관의 활동은 연방정부에 의해서 지원된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정착한 난민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베트남난민들은 미국가톨럭협의회(USC디에 의해 정착서비스

를 제공 받았고 구 소비에트로부터 온 유태계 난민들은 유대인 이민자 지원서비스기관

(Hebrew Immi gration Aid Service, HIAS)에 의해서 지원되었다.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서

비스의 종류는 거의 모든 정착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분을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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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리3]훈린, 직업일'선, 육체적 및 정신적 긴강프로<l-렙, 문화서 적웅에 대한 교육실시,

영어存런, 자임사업(self-employ1neut) 지원骨이 Af<함된다. 자원기관들은 모두 전국적 조

직을 가지고 있t 머 그 기관 니·릅대旦의 징칙'지원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미51사회 서

의 가능한 한 신속한 지·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기본적인 %표(언방정부에 의해

서 권유되는 %표)를 공오-하고 있다.

오둘낟과 겯·은 복잡한 3T조는 아니지만 가거 도 사적(private) 혹은 비엉리 조처들

01011-profit or gau izatious)- 주로 종교0체-이 7-요 서비스 진달의 기능을 하2 있있는데

오늘날의 다른 모습이라면 그 기관내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과거에는 자원봉사자들이었

다민 험재는 유급전1(가들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피고 있다는 것이 될 수 있戚다.

3.3.3 난민 정착지원사업의 지출내역

미국의 난민프로그램을 위한 제정은 Ic 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그리고 다른 판런정

부기관의 예산에 관한 법에 의해 l]}-련된다. 이중에서 데부분의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의해 이루어지고 연1칭졍부의 재징은 보긴복지부 산하 난민정착국(이·'i'ice o f Refu gee

Resett1ernent 에

� 

의해서 주정7외- 개띨서비스 기관에 지원된다.

1926닌느1 (fiscal year )에 보건복지부의 난민지윈사입관련 지출은 약 410 벡만 달러에

이르는테(ORR, 1997) 이 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치·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州)

정부가 난민에게 헌금과 의且룰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충딩'되는 비용이고 그 다음은

긱-각의 주정-7가 실시하는 난민지윈 사최서비스 프로그 램 (에를 들어 고정-관런 서비스,

잉어훈런프로그렘, 직오1순로1 프로그7]등 공적부조 프로그람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지·립을 이룩할 수 있도복 하는 다%한 지원사업들)에 내한 비용이다, 이러한 난민지원

사최서비스 프로그렘은 연빙-정부에 의해 독자적으로 싣시되기도 하는데(에骨 骨어, 난

민의 지역사회와 기·족의 깅'촤 프로젝트 혹는 영세 자염업 칭-업을 위한 융자 프로그렙

등) 이에 대한 비- - 도 지출된다,

헌제 정부로브.터의 $필·적인 제징적 지원이 실시되지만 미<·tX 역사적으로 지.원기(l·

들(Volags)은 자기부담으로 난민정착'을 지원했니-. 초기의 난tdJ정칙-지원프로/T.램은 민간

부1'쵸(p]-ivate sec tor )/)-로부터 제징적으旦 지원되但지만 세게2차 대 
·l 

후 데량난민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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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일어났을 때 연방정부는 난민들의 교 통비로 자원기관들이 대출하는 자금을 윈횔

히 유동화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원기관들에게 자금을 융자해주었다. 이것이 정부

와 민간이 난민문제로서 연결된 최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시작되어 소규모의 1인당 정착지원금6)이 1960년대 동안 입국한 쿠바난민들을

위해서 최초로 형성되였다(Wright, 19인 ).

1976년부터 국무성(the State Department)은 자원기관들에게 그랜트를 주기 시작했는데

(난민 1인당 250불 정도 350불 정도) 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난민의 수와 그 비용의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자원기관(voluntary a genc ies)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 그러

므로 이시기에 있어서 정부로부터의 모든 그랜트(grants)는 각 자원기관으로 하여금 당

시까지 독자적으로 실시해오던 난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난면의 증가 속에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조적 그랜트(grants)로 인식되었다,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개 정착의 지역이 어디인가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 그 지원금액은 정착지원비용에

훨찐 못 미치는 것이었다(Wright, 1981).

3.3.4 난민지원 프로그 램의 내용

미국의 난민지원온 크 게 영접(reception)과 초기배치( hal placement ) 그리고 국내정착

지 (domesdc rese ttIemetlt)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영접과 초기배치(Reception an d Placement): 먼저, 도착과 동시에 난민들은 국무성7)

의 그랜트 프로그램C협럭적동의66 Coo perative A greements 라고 불리움)에 의해서 지정

된 난먼지원기판들로부터 초기적 서비스를 받게된다. 미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로서 현

존하는 가장 최근의 출관물인 난민정착국(Office o f Refu %e Resett1ernent, ORR )의 1996

년도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초기서비스에는 민간자원기관으로서 Church World

Service등의 10개 기관8)이 참여하여 난민들을 도왔다. 이러한 기관들은 입국후 최초 30

6) 그 뒤 이 금액은 1인당 500불, 350불, 500불 등으로 증대되기는 했지만 기복이 심했다.

7) 구체적으旦 국무성의 인7-, 9민, C리A 이주담당국(Bureau o f Po pulation, Refugees, an d Mi gration)이
'

자원기관과 coo perativc a greement를 체결한다.

8) 이 10개의 기관은 Church WoR Service틀 비롯하여 Episcopal M%ation Ministircs
,

Ethiopian Communit y

Developmetlt Council, Hebrew Immi grattt Aid Society, Iowa Refugee Service Center, Immi ration Rescue

Committee, Immi gra tion an d Refu gee Services o f America, Lutheran Imm kradon an d Refuge Se1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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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안에 소위 " 

둥지惱-기(nestitlg serv ices)"를 위한 원조를 제 i-하는데 어기에는 기본적

인 의 H-7(shelter)의 문제를 해겯하게 하는 깃, 간단한 오리) 이션, 의뢰서비스

(referral)등이 At함·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자원기관의 스 텝이나 O 기관과 헙뙤헤서 일하는 다른 개인 및 단

체들에 의해서 제공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비各은 난민 1인당· 1996넌 헌재 700

불의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러한 지71금은 사적으로 저윈되는 (contributions

from pr ivate sources ) 힌금 및 호1물 지윈과 기·께 30일간의 /1촬을 지원하기 위한 짓이다,

과거 2-3년진은 이러한 지운1급이 도착후 q0일간의 )%%唱·읍 돕기위한 것이었으나 헌재는

그 기간이 급걱히 줄어骨었다, 물론 이 기간후의 난민지원은 인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난민정칙· 지윈 프로그y]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퇸다.

이시기에 이루이지는 서비스를 구체직으로 산피보면 다음과 같다(ORR, 1994).

w 

'

l 
. 도칙·이전의 서비스(Pre-ardval) : 자원기관이외에 닌·민후웃1자가 될 사람을 선정하

고 C/- 사랍들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거니- 난민의 도착시 까지의 어정(travel 과

� 

logistical

amm geIUe1'l[S 1 {/·l-의 지원시힝·에 대힌· 조징쵤A동- 포w힘·힌.a.

1-
, 엉접(Recep[ion) : 도칙후 최소한 30띰 동안의 우신적 주기마련과 필{L한 가구, 음

식. 의복 구입 동을 지원한디·.

r,
, 상담과 의뢰 (Counceling all d Refe1Ttl]) : 지익사최에의 오리엔테이신, 특히 의료,

고용, 인어 및 직입훈런등에의 오리311테이선 농을 실시한다. 이러한 지윈사7]의 기본꼭

표는 가능한 1삐·른 시일네에 정제적 지곡]을 이루도록 하는 깃이다.

卽 국네정칙·프로0-램(Donneslic Resett1eulem Proguun ): 초기의 서비스가 실시된 디.

9'민돈은 미국사회에 정칙·하는데 필요한 우1조(DoInestic ResettIelneut Program )를 번.게된

다. 이기 는 다양한 프로그롑과 디.잉·한 서비스 친曾주체가 존제하지만 가장 익점을 7

는 윈조의 빙-항이 졍착지윈을 위한 비용의 85%는 난민을 고 용시키기 위하어 필요한 서

비스 비용으로 兮딩'이 될 정도로 고 정·을 통한 삐.른 겅제직 자랍이라고 힐· 수 있다.

이러힌- 국내정칙-지71 프로고식]을 크 게 세 기.지로 분류하1(l 다음과 깁·데(ORR, 1997):

. 團 고 고 . t . 로

團 w

Uni[떠 SUI(es Ca(holic Co;)rereucc, WorM Reliet' Refugee ServiccR엽 해마다 l-2개의 111긴.자원거괸.들이
1

19경되기1딨 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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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정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 윌슨/휘시 프로그램(the Wilso 미Fish program ),자원기관

매칭그랜트 프로그램(the Matchitl g Grant program ).

첫째, 연방정부의 난민정착 지원은 연방 난민정착국(OffICe o f Reft1gee Resett1ernent 에

� 

의해 총괄적으로 관리되지만 실제 정착지윈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난민들에게 그 들의 과도기적(traIEitiona2) 어려움읍 지원하는 금전적,

의료적 지원(cash an d me dical ass istance )과 함께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 ices)를 제공한

다. 이러한 난민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정부는 자신의 난민지원 프로그램의

특성과 범위를 나타내고 그 프로그램이 난민법(Refugee Act )의 내용과 잘 부합하여 시

행될 것이라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는 앞서 지출내역에서도 밝혔듯

이 난민을 위한 현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 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난민밀집지역에 대한 표적원조(targeced ass istance program )등이 포함된다. 표적원

조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정부가 주로 난민들 사이의 자조집단(self-help groups )이나 난민

토착조직(indigenous or gan ization, 예를 들어 Mutual Assistance Associations같은)을 지원하

고 있다.

둘째, 윌슨/휘시프로그램은 주정부 시행프로그램의 대안으로서 실시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난민의 자립을 증가시키며 복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서비스 제공자와 정착지

원기관사이의 조정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윌슨/휘시 프로그램당국은 주정부, 자원

기관(volags), 그 밖의 다른 난민서비스전달 주체에게 금전 및 의료지원, 사회적 서비스

등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른

특별한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금전 및 의료지원을 위한 예산과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예산에서 재원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funds>아래서 주정부(예를 들어 매사추세츠주와 오레곤주의 주정부산하 난민사무소등)

혹은 자원기관(예를 들어, 켄터키주와 켈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의 미국가暑릭회의, Ut1ited

States Catholic Conference)등이 실시하여서 새로운 난민정착지원 효과성을 발휘하게 하

기 위한 것이다.

셋째. 자원기관 매칭그랜트 프로그램(vohmtary a pncy matc hin pant pro잎am )은 1979

넌부터 의회에 의해 재정적으로 후원되어서 주정부가 시행하는 정착지원에 대안적인

것으로 연방정부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난민이 미국에 도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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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어떤 공공복지 프로-그린1에 의존함이 似이 4개원 이내 오1·전히 자립하도록 하기 위

한 것이다. 이 프로그밤을 실시하도록 후원반는 자원기관들은 자신들이 지원하는 난민

1인딩· l,000-l,400·닻의 그렌트를 반고 있다. 이 프로그렘의 특징은 가능한 1빠른시기내에

고 용올 하도록 하는 것과 이를 위한 집중적인 서비스에 있다. 언방난민정착국(ORR)은

럴·기.히-는 자윈기관들로 하어급 난민들애게 의식주과 같은 기본적 관리, 케이스 메니지

민트, 그 리고 재여 고 /서비스骨 제궁할 것을 의7촤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어훈련

피. 의료적 지윈이 그 들의 거주지에서 흑은 다른 프로그毛에 의뢰해서라도 싣시되기도

'l.니.. 
여기에는 당·연히 초기엉접괴. %치서비스에 1-기-雙던 10어개의 지원기괸들이 침-

어하이 
· 

!국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과 긴·이 살펴보듯이 미국애서의 난민정착지윈사업은 연1창·정부와 7정부, 그리고

개]철적인 자원기핀-(vohmtary a genc ies)가 다소 복잡한 관 를 가지이 제공되고 있는 깃

이다. 중요한 점은 공공적 격핀·으로서의 정부(언닝' 혹은 주)외· 민간자윈기%·이 밀접히

연길되어 있다는 깃과 그 데부분의 언걸매체가 두 주체사이의 게약이린· 것이다.

난민지원의 역사를 거치빈서 난민지원은 언1'M'정분의 책임으로 되었고, 공적부조, 의

VII장, <I R·l-의 다谷 사회서비스가 사회보징·제도를 통하여 난먼들에게 제공될 때 이를

직접 전달하는 7정부는 그 들의 비용이 과거에는 100 퍼센트 연빙·으로부리 상毛·되었다,

1980년에 제정핀 미국의 난1긴111(Refugee Act o f 1980)에 의하면 주졍부가 난민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게획, 시헹, 조정의 책임을 가지고 9)다, 주정부는 힌9과 의료부조 지骨,

2>-종 사최서비스 실시와 아 러 인고자 힐는 난1긴이-동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연방정부로부터 닌배1지원사업에 대한 제정을 지원반기 위해서는 뱁에서 骨정하듯이 주

정부의 난민프로그렘의 네용과 범위에 대한 깃과 그 프로고J4렘이 난민법에 부힙·되게 실

시될 것이라고 획·신되는 게획서를 제출헤야 한다, 또 그 게획서에는 주정부가 그게획을

실시하고 빌전시키는 것을 임毛 주정부인·의 부서를 지정하고 실제 난민조정자

(coordin tor)의 이骨을 l%시하여야 한다. 이 코 디네이터들은 주인·의 난민졍칙·지원에 필

요한 W적, 사적자원들을 조정한다는 씽목으로 존졔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닌·민의 정칙-원조에 괸·省 미s(의 시군d各 도식최. 叫먼 좀디 이해에 도

움이 될 것이다. 글 뒤에 소개 l 4도식3%는 미국의 난민지원시스%]을 CI려본 것이다.

난낀의 원조에 省요한 제원各 국무성에 의해서 조성되어 보건복지부에 매넌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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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 난민의 숫자에 기준하여 지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 재정착사무국

(Of5ce o f Refu gee Resett1ernent
,

ORR)은 국무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각 주(州,

state)로 분배를 한다, 이때에도 각 주에 정착하는 난민의 숫자를 감안하여 지원금(fund)

을 분배한다, 그리고 주정부는 난먼지원 자원기관(Volags)의 지방분소(local entihcs for

the ac tual prov ision)에 연방으로부터 받은 그랜트를 가지고 정착원조프로그램을 지원하

는 것이다.

즉, 초기의 영접서비스를 위해서는 연방정부(구체적으로 난민정착국, ORR)가 10-13개

되는 자원기관과 계약을 맺고 정착서비스(domestic rese ttIeme파 programs )를 위해서는 개

별주정부가 이들 10-13개 민간단체의 지방 분소들(local branches)과 계약을 맺어 난민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기관들은 미국자원기관 평의회(American CouncU o f Voluntar y A genc ies)란

이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전국의 난먼후원자 연대(a flational networ k o f a ffOiaIed

sponsors )와 연합하여 난민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의 난민정

착 지원서비스가 획일적이고 일관적이라기 보다는 다양성으로 특징지어 질 수 있다는
l

것을 말해주고 있다(Haines, 1985).

모든 민간자원기관(Volags)들은 난먼 한사람 혹은 한가족이 자신의 후원자(sponsor)를

가지도록 배치하는데 난민을 후원하는 후원자는 그 종류에 있어서 다양하다. 즉, 난민

의 후원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 기관(age11Cies), 그보다 C-1 큰 사회 구성체들이

될 수도 9)다. Rubin(1982)에 의하면 난민 후원모형에 따라 두 가지 난민정착의 모형울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가족 후원제도(family s ponsoryhi p 이고

�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후

원제도(comm ty sponsors hi p)이다.

첫째, 가족 후원 모 형에서는 지역사최의 교회와 협력하에 하나의 가족이 한 난민의

후원자로서 설정되는데 이때 이 가족은 전국적 단위의 자원기관(Volag)과 밀접하게 연

결되지 않는다. 난민원조 서비스는 전문 사회사업가의 개입이 없이 자원봉사적 활동으

로 만 이루어지는데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는 경향은 최소한 정착의 초기단기에서는 더

욱 뚜렷하다.

둘째, 지역사회 후원 모형에서는 지역사회가 후원자가 되며 이때 자원봉사는 부수적

인 것이 될 뿐 서비스의 중심은 전문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기관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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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적으로 자원기%1(Vohlg)의 지1-'S- 사무소(local branches) 혹은 이외. 제휴된 기관

(affiliated &1genc ies)이 된다.

구체적인 에를 들어 후원자의 원조과정읍 설명하먼 다음가 렴·다. 유테인 이1;9자 원조

회(Hebrew 11nmigrant Aid Societ y, HIAS)가 이민서류의 숭인이 나는 동안 난민들을 상담

하어 미국의 지역사회에 그 듈을 언겯시키는 작업을 한다. 언걷될(즉, 그 들이 징착할)지

억은 T로 그 들의 가족이나 친척의 유무, 일자리기최의 유무, 그리고 지역사회가 김-당

할 수 있는 난만의 숫자骨各 기준으로 연결된다. 이 유데있 이민자 원조회(HIAS)의 첵

오]은 일단 난민들이 그 들을 후원하는 지역사최(sponsorfng commun ity)에 도 칙·하떤 晋이

난다, 헤당 지역사회에서의 W-테인 이민자 가족서비스 기관은 다룐 유 인서비스기관

과의 인계하에 정착서비스를 제공(오리엔테이션/ 3진적 지윈/ 주택/ 의且/ 인어학솝/ 취

입싱심- 1길 일반싱-딥-)한다. 대계 AA인 이민자 원조회(HIAS)와 유 인가족서비스 기관

의 >길밍·(network)은 난민의 정칙-서비스 서 지익사최후원모형(colnmutlity sponsors hip

nIOt ]el)을 채텍하고 있으이 일반>으로 진분시.최사업가(professional soc ial wor kers)를

주요 서비스진달자로 촬2한다. 이 지역사최후원모힝 아레서 전문기.외. 준전문가
團

(Wraprot'essionals)-趾 A:)이시 횔·용'힘·으로서 다잉·힌· 모솝을 보인디-.

3.4 캐나다, 호주, 일본의 난민지원사레

3.4.1 캐나다의 사레

케니·다는 동남아 난닌들의 1379닌과 1980넌 사이의 대규모 정착이 2치- 세계데전 이

7 가장 큰 정착$로고1-렘을 Jt 구兎다(Wiuland, 1992). 이진의 난2의 유입은 1950년 의

헝기·리, 1960닌내의 체코술 바키이-로부티있고 동님-이.난민의 유입이후 80 8대의 라틴

아메리카 난빈들이 들어왔다. 이들은 데게 데도시지억을 정 · 지로 텍하였고 특히 토론

토, 벤平버, 몬트리-2- 을 택健다.

캐나디·정부(인빙-정부)가 노)·민듭을 위한 정착과정에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60넌

대平터있는데 특히 정부는 인이훈런에 7]중지인 지원을 제W兎다. 이는 노1-민과 이민자

들이 캐나다의 노 id장 서 필요한 인이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전까지의 정착.지

VI은 지역적인 민간지.선도1-체에 의'해 비꽁식적인 수둔에서 이루이지고 있있다, IO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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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기의 불안정과 함께 캐나다는 국가의 정체감의 약화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국가

내 여러 먼족집단들로부터의 압력을 받고 마침내 다문화주의 정책(multicIIItllralism

po lic y)을 고 양하고 1988년 이러한 정책을 법제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난민 및 이민자들의 정착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을 더욱 요구하게 되었다.

캐나다의 주류 사회속에 무리었이 동화되어 이민자들이 캐나다의 규범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착 서비스수준은 비정부 민간조직에 의해 제공되

는 지원을 받음으로서 대폭 증가했다.

캐나다의 난민정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stakeho1ders)는 난민당사자, 정부, 정착 서비

스 제공자, 난민과 이민자의 옹호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난민들이 캐나다

경제와 사회에 통합 되어가는 것을 보기 원하고 그러한 통합이 안될 때 나타날 수 있

는 부정적 省과에 관여하길 원치 않는 정부란 의미이고, 서비스제공자란 정착의 결과들

에 대하여 보살피는 사람들이거나 흑은 이러한 서비스욕구가 있기 때문에 고 용되어진

사람들이란 의미이다. 난민이민자의 옹호자들은 난민 개개인 혹은 집단을 위해 이러한

정착의 결과들을 보살피는 사람이란 뜻이다. 이러한 이해 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살펴

보는 것은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그밖에 참여하는 사회 구성체들(social instit11tions)의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중요하다.

먼저 난민과 이민자의 정착과정을 둘러싼 중앙(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며국의 경우처럼 최종적언 정착 서비스제공에 대

한 재정지원자(f(rnder로서

� 

기능을 하고, 지방의 정착지원기관들, 지역들, 혹은 정착지원

에 관여하는 개인들 사이에 경쟁을 유발하여 정착서비스의 선택과 관련된 정부행위에

대한 중앙권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지방의 민간기관을 평가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고 이를 위해 전문가를 고 용한다. 이를 통하여 재정지원의 취소와

중단위협의 기제를 빌휘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민간기관의 정착지원계획이 재정적으로 지원되는가하는 것은 정부 부서인 고용

및 이민부의 지방 담당직원이 지방난민자문위원회(지방정부 당국과 난민지원관련 민간

단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게 되억있으나 어떤 주들(provinces)

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연방정부의 고 용 및 이민국의 관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988난 고 용 및 이면국은 언어훈련과 여성의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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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관이 제출한 프로그8]] 허을 제정적으로 ·지오1했다. 그러므로 중잉·정부가 결정

하는 것이 l 성에 기초히·여 이부어지지 못히.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빌1J민서

비스기괸.의 $로젝트를 제정적으로 지우1하는 걸정을 통하이 지방을 통제하고 있는 것

이디-, 지방이 항상 제정지원과 판린된 일에서 신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착서비스의 재

정지원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결정괴-정에 3질한 진문지식적 기반이 반엉되어야 한다는

깃을 지적하고 9)는 것이다(Bumaby, 1990).

갑은 맥락에서 중앙 정부부서의 통제에 관한 오래된 비판은 정착관련 훈린프로그램

에 접근히.는 것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V 성- 및 이민부의 싱·담직원이 문지기(gatekeeping)

익 l-을 하고 있다는 깃이다(Abc11a, 1984). 그 상딤'직원은 인어펑가에 대하이 훈巷을 받

지 않았기 떼문에 그 난민 훅은 이민지-가 영어를 奇 하지 못하어도, 결국 난민 클d이

언트에게 자신의 언어인 엉이로 대촤하러 하는 깃이다. 또한 언방정부가 첵정한 직업훈

V]프로그렘의 피교육 자걱1·1 이민자와 난민들의 경우에 적힙·하지 못하어 비판되고 있다,

연심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의 프로그곡% 종규외- 수준에 있어서의 )$J번

힌· I
i
I·1촤는 서비스전달기관으로 하여금 혼동되게 히·5- 파중한 71무에 시달리게 하이 적

절한 2·51)베치骨 못하 히·며 그들 사이에 파일핀 겅쟁에 시달리게 한다. 이러한 싱·쵱·

은 서비/<전달기관의 고통스 'l 
결과의 초 이되 도 다른 주요한 결과를 초레하는데

<J- 것은 인·필기제의 절실한 」9-구라는 것이다. 즉, 난민괴- 이민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프

프2그i i%에 1근하이 배合 수 9)게 하는 그LI·]한 연결기제기.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앙과 지1-g-정부, 서비스 1팀'기관 사이의 정지원의 형테로 이7어지는 반

목적인 모형의 대안적인 젓이 팰요하다. Burnab y(1990)는 정부되. 지벵-정부(지지.단체) 그

리고 민간기관사이의 9걸음 위한 기제를 비-림·t]한 빙·힝·으로 v·1최-시켜야 한다고 주장

한다. 원래 연깊(brokerage)서비스는 냔12J들이 어떠한 지원프로/IA에 지원 반을 수 있

하기 위하어 정려한 정보률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l 점에서 중잉·정부외. 지

)分정수L, 서비스 조1달기관 시-이의 관게개신이란 치- 1에서 지적도]었지만 이d-1 2 기능은

단기적으로 난민지우}서비스가 징·기적으로 주1- 조 정)틸 수 있을 때까지 강조시이야 한다,

)1디· 적절한 연짐기제플 띵‥t시키기 위해서는 중잉·징부의 딤-당 부서(즉, 지빙-의 개별

적인 서비스전省'기린·에게 제정지원0'ul](l)올 분베하는 J (서 그리고 난민파 이민자들이

서비스에 접RE하는데 兮 룰 남131·하{2 부서등)의 공무원들이 난민관린717에 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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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가지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 공무원들이 난민들의 언어능력을 평가

한다면 그들이 먼저 언어능력평가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들어

연방정부의 고 용 및 이민국에서 난민과 이민자를 위하여 일하는 상담가들과 지방(지역)

의 다른 연결시설(brokerage facilities )에서 일하는 상담가가 서로 통합되어 일한다면 효

과적일 것이다.

3.4.2 호주의 사례(아프리카 난민대상)

호주는 지난 10여년간 약 5000여명의 아프리카난민들을 특별 인도주의 프로그램으로

서 수용 정착시켰다. 호주 또한 이러한 난민돌을 정착 적응시키기 위하여 정부공공기관

(pl&blic a gencfes)과 비정부 민간조직들이 폭넓은 원조서비스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여

왔다.

무작위로 추출된 멜번(Melbourne 의

� 

57개 구호기관(공공기관과 비정부 민간조직들을

모 두 포함)돌의 기관장 및 실무자(coordinators)들을 면접하여 조사한 연구(M k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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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은 상당히 표준화된 보고체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간기관들은 자신들의 재정

지원처에 지원을 실시한 난민의 숫자, 다양한 원조제곰노력, 프로그램결과, 재정지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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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을 제출한다. 그리고 이 t핀간기괸-들은 네브적인 핑기-기제가 존재하어 서비스를 받

은 냔민 수헤자들로부티 XI]기된 C제晋을 지속적으로 사정하기 위하여 관리자들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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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지원이 목표한 난민인구 11단에 내하어 실겯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도 논의한다.

조사핀 기괸.중 디-룐 34개의 기관들은 데부분 제정적 지원을 반지 않거니- 무분적으로

지원1관·은 난민지-제적 상1조최(cthuic flSSoc iahonN)인데 이들은 평가의 도구를 제3세계 클

라이언旦얘 및2뇨록 고인·蜜다. 지의사회의 자AId 지도자들은 프로그램개발, 서비스전

딜-, 프로젝트 펑기.릍 위한 기-징- 신속히·31 건실적인 빙-법은 게별적인 T/ - 의- 싱·촹에 초

주] 맞추고 다잉·성과 자7]성을 지키며 사唱-들의 헌제의 위치에서 출발하고 그들을 원

조히-1지 그. 디-음에 그들의 조직적 자원 및 지신의 시-各음 평A히.는 짓이다,

호주의 진체의 경-(를 )%각曾 난t핀 지원모헝은 영급[ - 뉴질4드의 닌민지원모헝,

죽, 사후 데첵적인(ad hoc)프로그렘위주로 지원을 실시하고, 정부로부터의 불충분한 제

정지윈을 5지며, 지우)기관들 시·이의 조정적 기제가 임고 비평기>인 모습은 지니 모

형과 미국적인 모형, 즉, 구체적인 국가의 난민정착지원의 의제(agetl[h)를 가지고 있고

거대 
'l· 

%-1]게룰 힝성하이 난민지원조직들읍 정하히 측정하L 기제를 가지고 있는 모형

의 중간적 힝테를 보이고 있다. 국과 뉴림巷드에서는 구체적 난민지원 시스8'l]이 존제

하지 못하기 문에 구호骨자를 11]]분하기 위한 적毛한 하부구조(infrastructLlre)를 헝성하

지 못하고 있으며 보디- 핵심적이고 공식키인 정 지원을 제공하는데 괸·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디·.

3.4.3 일본의 사레

미3:·의 닌·빈지원체게가 다%하고 게별적인 1]근(iudividualhed approac h)의 모습을 보

인다먼 일본은 제도화된 게 (iustitutionalized a pproac h)에 의하어 난맨지윈이 이루어진

다고 볼 수 있다(Hiraya;na, Hira yau]11U, ttl1[ i ICuroki, 19E),

정칙·하는 난민들애게 초기의 잉접과 오리엔테이신(illitial rcce ption an d or ientation)을

재/히·기 위히·여 일본정Jl)< 4 개의 센터暑 신M히-있는<데 그- 칫 빈쩨기- 2무리. 난만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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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센터이다. 이 센터는 1989년에 난민의 임시 영접시설로 설립되어 보트피플의 난민판

정이 주 업무로 되어 있다. 일단 여기에서 난민으로 판정이 되면 이들은 국제난민지원

센터(International Refu gee Assistance Center )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 샌터(IRAC)는 제3국

이나 일본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난민들을 위한 통과사무소(transient cen ter )이다. 다른

난민센터들인 히메지외- 야마토 정착촉진센터들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

펀, 혼콩등과 같은 1차적 난민캠프에 있는 난민자격심사소(趾8ugee StatIIS Surve y

Mission)를 거쳐 일본에 정착하는 난민들을 위한 곳이다.

이러한 iRAC
, 히메지, 야마토센터들은 일본의 주요한 난민정착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서 아시아인복지교육재단(FWEAP)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교육재단은 일본정부와

계약을 맺고있는 비영리 민간기관이다. 이 외에도 동남아 난민의 소규모 정착지원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세 개의 민간기관이 더 있다.

IRAC에서는 제3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난민들은 원칙적으로 1년정도 머무를 수

있으며 일본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난민들은 6개월 이 IRAC에서 머무른다. 히메저와 야

마見센터에서도 일본에 정착하는 난민을 대상으로 정착전 6개월 정도까지 머무를 수

있다. 
·

이 세 군데 정착지원 센터에서의 비슷한 프로그램은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

는데 정착에 필요한 행정업무지원, 보호와 간호, 상담과 교 육, 고용의 지원이 그것들이

다. 행정적 지원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무성, 보건에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성, 일본

어교육은 교육성, 직업교육은 노 동성에 의해 실시된다. 그외 일일수당, 의료비용, 교 통

비, 사회생활적응안내, 통역비는 국제연합 고등난민판무관실 일본분소이나 외무성에 의

해서 지불된다.

4. 각국의 제도비교

4. 1 정착지원서비스 전달자와 역할

우리나라의 경우 수용시설에서의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웅교육, 직업교육, 직업알선둥

의 서비스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정착지에서의 생활이후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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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거의 민간단체의 손 밉·지져 있다. 51러므旦 우리나라의 답북자 지원 민간탄체들

은 역살의 7럿한 성이 없이 응if구호직인 몰품지4에서부터 직업교육과 일·선, 심리

상남, 사최직응구'<육에 이르기까지 주어전 이건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Z 있다,

독일의 겅우는 일차적 수용과 정칙-의 파징에서 생1힐·딜-품 지급비부터 자엉업 개업지

71에 이르기까지의 겅제적 적응을 위한 과정을 위해서 언벵'징부와 주정부가 직접적인

프로<l. 긴]을 마런하어 지원하고 민간단체는 1차적 수용시설에서의 구호적 지원(의복지

if등)파 2 차 수용시(개별·]+1의 입시거주지) 혹은 엉구거주지에서의 동촤대책에 중심적인

서비스전딜·자로서 어할을 한다, 특히 동최패첵에서는 민간탄체들의 사최적 십리직 적

응의 윈조외. 정보제공, 교육기능을 빌시히·게 하있다. 동촤데책과정에서 인방· 및 주 정

부의 커집적 서비스 진.단쵤·동에 포함필 i 있는 깃은 정치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한

깃이있고 이주1긴 거Y지역1썬로 시민내학을 섣치 · <엉한 깃이라고 管 수 있다.

미국의 겅우는 초기의 영접과 )게치, 그리고 정착적응의 모든 과정에서 민간자원기관

돌이 주도적으且 프로그렘음 실시히.고 지원서비스를 전달하게 하고 9)다, 언)p·정부외-

주정J(는 소고/-모의 자체적인 지 l 프로그P4을 1가련하는데 대부분 지역간의 난민지윈으

i 인한 부토1-의 낟균-헝을 해소하게 한다든지, 흑은 비용 효과적이고 딘·기적인 자립윈조

7 힝을 개발하는 프로그8%율 실험하는 정도이다.

캐나디·는 미국괴· 비슷하여 삔간자원기관돌이 주도리으로 정칙·에 AR1된 제반 시비스

를 진일하고 었고 호주 31한 1빈·적인 서비스를 iL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이 함께 서비스

릅 전단하미 일본의 경우는 Il{AC, 히메저, 야마見센터같은 정부가 설립한 난민센터를

먼간기괸피 운영힘으로서 AT]적인 서비스진탈各 어진히 민간의 손애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曾 

수 있다, 일본 민간이 전덜·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앞서 소 개하였듯이 정착에

필요한 sr정업무지원�, 뵤호외- 간호, 상딤피. 교육, 고 용의 지원등을 한으로서 낀간의 역

힐-이 사회 · 심리적 ·적응과 정보전.딛·, 교d%에 치중한 독일의 동화내책에 비해 다소 포

필적이라고 各 7 있다.

4.2 민간단체의 촬동에 있어서의 재정적 원친

우리니.리.의 겅우 먼간단체의 에신-으로)/l- 이루이지고 있고 독일의 겅우에는 민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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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화대책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억 연방(내무부와 가족노인부)과 주정부에서 전적으

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는 민간단체의 프로그 램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난민 및 이민자 관련부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그 랜트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나 그랜트의 형식이라기 보다는 난민센터를

운영하는 민간기관(아시아인복지교육재단, FWEAF)에 그 비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본

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민간 기관들도 존재한다.

4.3 연결관계의 형식과 정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과 정부을 연결하는 기제로 통일부가 관여9]하는 
i 

북한이탈

주민 후원회'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적절한 연결기제가 되지 못

하고 있다. 현재, 탈북자 지원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정부부서는 통일부의 인도지원국

이며 이외의 정부 관련 부서들이 병렬식으로 연결되어 탈북자 정착지원에 관여하고 있

다. 그러므로 정부와 민간단체사이의 연결의 정도는 매우 약하거나 거의 없다고 할 수

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글을 위한 자료로서는 연방, 주정부, 그리고 민간자원조직들의 연

결기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미국의 경우와 같은 계약의 형식은 아니면서도 정

부와 먼간조직들이 조화롭게 밀접히 연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연방 및 주

정부는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이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적응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하였고 민간단체의 영역으로서 이주만의 사회적, 문

화적, 심리적 적응에 대한 지원활동을 민간조직들에게 맡김으로서 어느 나라보다 그 역

할의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破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할동에 대한 연방내무부와

가족노인부 그리고 주(州)정부가 동화대책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모형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연결되는 바람직한 파트너쉽의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 

이

주민 정착지원 기콴들사이의 업무조율을 위해 이주毛 관련 관청(정부)과 민간단체들을

연계하는 정보전달망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이주민 단체간의 교 류를 증진시키는 정보

9) 
K'통일부 

장관이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 30조 제 2항) 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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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터를 운- - 하고 있있다"(이징우 · 깁헝수, 19% )는 은 3어도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

고 이주민 사이의 커뮤니케이신 혹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51 있디-는 깃을 보여준다,

미국을 비旻하이 캐니·디·외. 호주동의 겅7/ 민간자원조직괴. 정부는 계의·적

(contracting 인

� 

관게로 연결되고 았다. 즉, 정부는 민간기관이 전달하는 서비스의 구매자

외- 경·은 입장에서 딘간기관으로부터 난민수용 및 정착지원계획을 겁토하고 T한 실제

로 시행된 서비스의 내용을 핑가하어 재정적인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괸.게를 맞고

있는 것이디·. 특히 미국의 깅-위, 개1檀직인 후원자기. 비공식으로 지원하는 빙-빔을 인정

하번서도 일단 정착지우1 민간기관이 관여하는 모든 난민들의 상힝에 대한 조직적인 정

C파 통제를 1빌·취하LA y)다, O- 러므로 어느 니.라의 징우보다 민간자원조직파 졍부의 판

계는 멀접하면서도 반목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겅< 정부와· 민긴·단체시·이의 이러한 게약적 관게는 그 장단점이 구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11저 미국식 모힝에서는 정부가 화실한 난빈원조의 책임율 분멍히 멍시

하37. 있다, 그러므로 모든 난민서비스의 재정적 지원의 일차적인 책입을 명벡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펴임을 대리히·어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tI달할 때 그 지원과 김-독

은 철저히 시행도]는 것이다. 이러한 모'힝의 장짐으로는 난민원조 자원기관이 서로 인결

되어 있어 정부가 전국적인 원조사업을 빌일 때 원조대상이니. 프로그7J내뎔-이 중복되

거니· )
f 락되게 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난민원조를 진답하는 부서 즉, 보>복지부 산하

난민정착국이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피-악하고 정칙-지원시.업의 전체적인 조정을 원骨히

할 수 있다. - 1러므로 기존의 민간지.원기谷들의 역링·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한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제정적 지원(ftlnd)를 빌기 위하이 민간자원기관

들 사이의 憎임없는 겅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징毛적 분위기는 진정한 난민

의 원조라는 본래의 복표를 벳이나 최骨직으로 제정적 지오)을 발는 것에 목표가 맞춰

짇 수 있디-. 그리고 전1吐%인 난민정착지원에 대한 민긴·기관의 骨各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各 기-중할 T 있다. 미국의 겅-Y 종종 주정부외- 언방정부의 난민지원제정에 데힌

닐'힙촤음이 존제하어 서로 반목하는 경- V 있는데 確·은 경우가 주 정부가 실질적인

난민서비스의 전달을 지취하면서 소요된 경비를 언1-E·정부로부터 적절히 상촨 반지 못

히·는 징<-이다.

또한 미국식 게약제의 단접으로서 닌·lEl정착에 내한 연방정부의 정시적 가이드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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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무 강하게 작용하여 정착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간기관의 자율성에서 오는 장점을 감

소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각주의 난민의 實數(미국에서 정착한지 i

년 혹은 3년 이하가 되는 경우)를 헤아리고 각주의 전체인구에 대한 난민의 비율을 산

정하여 이 두가지를 가지고 연방의 재원을 주별로 할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재정적 분배는 정부의 엘리티즘(elitism)에 근거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비판이다. 즉, 난민의 독특한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정부의

자의적인 인식, 가치, 관심을 기준으로 재원량의 할당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실毛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단기적 재정지

원의 기제(short-term fundin g mec hanism )로는 민간자원기관들이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정

착지원 기획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즉, 정부의 정책적 권고에 따르면 단기 속성

적이고 응급처방적 서비스내용(예: 조기고용을 목표로 하는 직업 및 언어훈련, 고용서

비스등)에만 재원이 집중되고 있어서 기획과 서비스제공에서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제한이 많다는 項이다(Le-DotIX an d Stephens, 1992).

최근 대다수의 민간자원기관들은 자신들의 서비스내용을 확대하고 난민과 이민자의

독특하고 변하는 욕구들을 충족시키는데 유효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자毛민간기관들은 이러한 전략적 프로그램개발을 통해서 정부로부터의 경쟁적인 재정

지원(fullding)의 환경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을 분만 아니라 응급히 재

정이 요구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제를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가지 예로

서 재정毛毛의 다각화(triangulation o f fundin g sources)를 발전시켜 언방정부의 재정지원

에의 의존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Le-Doux an d ste phet18
,

1992).

미국의 민간기관들은 미국자원기관협의회(American CourICil o f Volunta ry A genc ies)의

이름아래 연결되어서 전체적인 난민지원업무에 있어서 정부(연방정부의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산하 난민정착국이 위주로 대민 창구의 역할을 한다)와 협의 조정을 이루는 역

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 소속의 난민 코디네이터(refugee coor dinator)들은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읍 받고 있는 모든 난민지원 민간조직과 그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수량화된 정보를 관리하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주정부), 그리고 지방의 민간자원

기관들사이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의 주무부서인 고용 및 이민부(지방업무 담당 공무원)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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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난민자문위원최'외· 연결되

어서 정착지원에 관한 협의를 하고 결정힘 수 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잎·서도 인급하

었듯이 이러한 인절기 기· %f 힐·- - 되지 못하고 있어서 언방정부의 알방적인 의시·결정

이 문제접으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의 겅우도 미국이나 케나다와 같이 징부로부터 그렌트를 1但·고 지원사입을 싣시

하머 이에 대한 질과를 심충적으로 분석하고 보고하는 게약적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다.

일본의 겅7-는 징부의 난Ii!1주무부서외- 개별민갼탄체인 아시아인 복지교육재단파 단

독적인 게약을 체짇하고 9)다.

5, 탈북자 정착지원에서 정부와 민간의 언결
모형을 위한 논점들

5. ) 민간단제들의 지원 촬동내용

아직 우리나라의 민간조즈]은 틸'북자지원에 있이서의 장기적 방헝4성이 마련되어 있지

y하다는 것을 서두에서 문제조]으로 지적되었다. 이것은 뒤·북자 정착의 어디까지를 도

외-주어야 하는지, 즉, 응2구호적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하는지. 아니먼 직업상담, 직업훈

y]., 51<육의 차원까지 해주어야 하는지(미국처럼), 혹은 민간조직의 장점을 살릴수 있는

심리직 사최적 적응의 7제를 중점적으로 원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뚜짓한 김-긱·이 없다.

디 이 정부와 민간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체계촤되어 있지 묫하므로 탄북자지원에 있

이서의 정부사업에 탄점이 지·적되고 부족한 것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 사위을 지원헨·다는 취지에서도 어일게 해야 友과적인지暑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민간의 파트L-1 이 이루이지기 위해서는 빈저, 정부가 민간에

게 어디까지릅 도- - 반을 것인가가 분fM히 제시되어야 한다. 에를 돌어, 독침의 징우처

럽, 수용시의 보조관]인 구호사업 그리[il 동화대책에서의 주도적인 이주민 교육과 정보

제공, 싱-남 등의 촬동정도를 하기를 71'한다든지, 아니1연 미국의 경우처럼 데부분의 난

민정 - 지 1촬동에서 1긴간조직의 주도$]인 V 움음 윈하는 깃인지, 아니면 fE디-邑 어[보

부분이-:<지, 이것이 분명하이지지 館'고서는 정사.민간사이의 공식적 관계가 설정되기



l06

당국파 0민지원관런 민간단체의 구성원으로 이루이진 
' 

지방난민자문위원최'외· 연결되

어서 정착지원에 관한 협의를 하고 결정힘 수 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잎·서도 인급하

었듯이 이러한 인절기 기· %f 힐·- - 되지 못하고 있어서 언방정부의 알방적인 의시·결정

이 문제접으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의 겅우도 미국이나 케나다와 같이 징부로부터 그렌트를 1但·고 지원사입을 싣시

하머 이에 대한 질과를 심충적으로 분석하고 보고하는 게약적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다.

일본의 겅7-는 징부의 난Ii!1주무부서외- 개별민갼탄체인 아시아인 복지교육재단파 단

독적인 게약을 체짇하고 9)다.

5, 탈북자 정착지원에서 정부와 민간의 언결
모형을 위한 논점들

5. ) 민간단제들의 지원 촬동내용

아직 우리나라의 민간조즈]은 틸'북자지원에 있이서의 장기적 방헝4성이 마련되어 있지

y하다는 것을 서두에서 문제조]으로 지적되었다. 이것은 뒤·북자 정착의 어디까지를 도

외-주어야 하는지, 즉, 응2구호적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하는지. 아니먼 직업상담, 직업훈

y]., 51<육의 차원까지 해주어야 하는지(미국처럼), 혹은 민간조직의 장점을 살릴수 있는

심리직 사최적 적응의 7제를 중점적으로 원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뚜짓한 김-긱·이 없다.

디 이 정부와 민간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체계촤되어 있지 묫하므로 탄북자지원에 있

이서의 정부사업에 탄점이 지·적되고 부족한 것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 사위을 지원헨·다는 취지에서도 어일게 해야 友과적인지暑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민간의 파트L-1 이 이루이지기 위해서는 빈저, 정부가 민간에

게 어디까지릅 도- - 반을 것인가가 분fM히 제시되어야 한다. 에를 돌어, 독침의 징우처

럽, 수용시의 보조관]인 구호사업 그리[il 동화대책에서의 주도적인 이주민 교육과 정보

제공, 싱-남 등의 촬동정도를 하기를 71'한다든지, 아니1연 미국의 경우처럼 데부분의 난

민정 - 지 1촬동에서 1긴간조직의 주도$]인 V 움음 윈하는 깃인지, 아니면 fE디-邑 어[보

부분이-:<지, 이것이 분명하이지지 館'고서는 정사.민간사이의 공식적 관계가 설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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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정부가 민간조직에게 어떤 형태의 지원(금전적, 기술적)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인지도 결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민간조직들이 어떤 사업 내용으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기가

기대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은 정부가 수용시섣에서의 적응훈련의 과정을 어떻게 기획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정부는 수용시설 보호기간을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대로 t년으로 확장하여(개인별로 약간의 차이를 고 려함)

그 기간동안 과거보다 한층 효과적인 사회적웅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수용시설에서의 교육들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탈북자들이 개별정착지

에서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민간조직으로부터의 지원활동이 비교적 적게 요

구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나 이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이라는 개념자체가 수용시설 내에서 완결되어지는 혹은 탈북자의 특성

만을 고 려해서 실시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어디까지

나 탈북자가 어느 지역에 정착하여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

지에 따라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현재의 사회적응교육의 문제가 피상적인 교육내용과 실제 생활적용의 부족, 그리고

직업훈련과 직업알선도 미봉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노 력이 허사가 되

고 마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종종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수용시설 보호기간

이 길어지면 긷어질수록 그리고 수용시설에서 적응교육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면 할수록, 정부의 재정적 지출을 중가시킬 뿐이지 개별정착지 정착이후에 민간에게

요구되는 탈북자 서비스의 폭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인 민간조직의 탈북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정부의 재정적 보조가

예상되고 정부는 이러한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더욱 크 게 느 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정부는 수용시설에서의 수용기간을 최소한으로 쥴이는 것이 꾈

요하다. 그리하여, 탈북자들의 개省정착지에서의 생팔을 가능한 빨리 시작하게 하여 그

곳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인 사회적응교육을 병행하고 지역노동 시장여건에 부합하는

고용관련 서비스와 직업훈련이 이루억져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수용시설에서의 교육

이 단기화 된다면 탈북자의 개별정착지에서의 정착과정에 정부의 무관심이 계속될 수

없으며 정부의 탈북자 지원사업은 이 개별정착시기에 더욱 본격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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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tI)간단체들이 이 시기에 정부의 진징한 y역자(partner)로서 정부의 부담을 딜어주는

역힐-各 호1· 수 있을 깃이디·. 여기서 정부는 헌제의 민간조 ]들이 실시하고 있는 응3 구

호적인 唱·동(애를 들어. 정착지에서의 독립생촬을 시작할 u]] 필요한 셍쵤·各품을 모집하

여 분베해주는 것등)을 게속해서 하도록 요칭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싱·설적인 공

간을 가지고 틸·북지-돌의 $괼·>인 싱·담서비스를 제공혜주는 활동을 하도록 요칭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수용과 징칙-시애 응급한 생월품을 l]]-린하는대 정부가

재정리으로 지원했는데 0직 7리 니·라애서는 뎠·v 정부기· 이것合 지毛히·지 嗚'이.)료 뒬

정도로 틸'북자 숫자가 嗚'지 일'고 또 응67구호적 AA필품을 지급하는 것을 위한 민간의

자원은 부족하지 잃·'다고 본다. 호1제 생필품을 지급하는 민간단체논 1敍교최가 데부분

인데( J동배 · 이기잉, 1997) 이들이 제공曾 수 있는 2진적, 물질적 지원을 방치할 필요

논 없는 것이다. 그러니-. 탈%자의 숫자가 骨증한다번 이 부분에도 정부(중앙정부 그리

고 장기적으로 지역적 분산이 심화될 때는 지1싱지·치탄체도 포함)의 재정적 지원이 필

요하게 될 것이다.

또 하니- 중요한 민간의 촬동드로시 포괄적 상도f지원을 하는 민간단체의 익할을 언骨

하었는A 이기서 1身하는 포괄적 상담이란 정착지에서 사회22필을 시작할 떼부u-1 셍1촬

合 잉위하먼서 필요-한 다양한 징보를 제공하기 위혜서 그리고 어러 가지 적응의 어려

움을 싱·답해 주고 7 다른 적절한 원조기괸을 소 해 주는 의뢰(referral)를 제공하는 억

할(에를들어 고 용관련 정보추1님' 및 직업일·신을 위한 네툐웍율 헝성하는 역할)읗 하는

일차적인 상딨'소의 기능을 하는 것을 밉-한다- 이러한 빈간조직의 상답적 지원은 자원봉

사자들에 만 맡기져서는 단순한 보조적이고 비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31다 전문화된

유骨의 인럭음 512하어 실시할 수 있도록 야한다, 여기서 정부의 제정적인 지원이

필요히·니-고 본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曾+f자지원 1긴간단제와 함께 지역사최

복지관이 이러한 王팔적 정칙-상담을 실시하는 장소로 포함되어서 점치>으且 상남지원

사업에서 중심리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이동되어 가야할 것이다, 왜니·하먼 시·회복지

판은 다른 어느 빈간기판뵤다 손쉽게 싱·딤·에 관런된 진 지식을 익힌 인럭을 구曾 수

있고 지려에 기반을 둔 기판이기 때분에 닐'북자들이 정착지의 Al쵤· 핀겅속에서 적절한

싱-님'적 지웃1이 이루이질 수 있기 떼문이며 공간적인 접H도예서 유리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복지괸·의 기능에 의존할 겅우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제정적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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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어야 한다.

정부의 수용시설에서의 보호와 교육이 최소화되면 경제적 적응에 관련된 직엄교육이

개별정착지의 정착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

적 적웅을 위한 지원은 단기적으로도 또한 장기적으로도 민간기관의 역할로 포함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술교육 및 직업훈런은 현재와 같이 서울시립기능대학과 사설학원을

이용하듯이 정부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주도되어야 한다, 다만 포괄적인 상담소를 운영

하는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탈북자의 특성과 여건,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여건에 적

합한 직업훈련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직업알선과 직업교육, 그리고 고 용을 위한 각종서비스 전
된

달을 민간기관에게 맡긴 반면 독일은 정부의 공공기관(연방고용청등)이 이주민의 직업

교육 및 직엽알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 육기간중 별도의 소득지원을 해주었다(이정

우 · 김형수, 1996), 직업알선에서는 서독의 실업자와의 형평성문제을 감안하여 가능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지양하고 시장의 기능에 의해 이루어지게 하려 하였다.

5.2 민간단체와 연결될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전담부서

탈북자가 개별정착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정부는 민간조직의 역량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어야 한다, 현재. 管북자를 돕는 민간단체들을 보면 대개 의욕이 앞서고

절한 프로그램시행과 재정의 마련에서는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탈북자의 욕구와 그 들의 지원방법이 적절히 맞아떨어지지 못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

들의 의욕과 자원이 적절하게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와 민간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탈북자를 영접하고 초기적 적응교육을 실시하면서 파악된 탈

북자의 욕구와 문제, 그리고 그들의 장점들이 민간단체들에게 충분히 전닫되어 고지되

도록 해야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자毛의 깐, 그리고 탈북자의

욕구등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므로 정부를 대변

하여 1차적 적응훈련결과를 맨간단체에게 전달할 정부 부서가 정해져야 하고 이를 전

달받는 민간단체의 연합회같은 기구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현재로선 정부부서는 통일

부 산하의 인도지원국의 어떤 부서가 될 수 있고 민간단체의 연합체적인 단체는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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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후원회가 될 i 있다(적어도 조직의 정관상으로는, O-리고 달북자 지원법렁에 의

거한다먼), 그러나 이러한 정부부서외- 민간단체의 인합체는 긱·갹 문제접을 네포하고 있

다. 먼저 통일부의 인도지원국이 정부시설내의 직응교육의 절파 및 탈북자의 욕구를 먼

긴-기관에게 전달할 기관으로 지정되먼 그 다음 개省정착지에서의 탈북자 지원시 일요

한 정부의 남딩·부서가 질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에도 통일부의 인도지원국이 되어야

하는가에 데한 의문음 제기힐· 수 있다. 어띠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통일부 인도지원

국이 제정착에 필요한 원조제공시에도(애를 들어. 지입일'신, 직엄교육, 사최심리적 싱·딤-

쵤A, 사최보장제도의 管용문제등) 이를 총팔적으로 전답하여 민간탄체들을 조정하머

정부의 정칙'정책을 판철시키는 (마치 미국의 보긴복지부 산하 난민징착국과 같은 존재

로서) 3할을 한다먼 처음부터 끝까지 필·북지· 지원과 관게되는 정부부서가 하나라는

점에서 일관성은 유지될 수 있다는 측변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별 징착지에서

정칙-지우1을 하는 과업의 네정-이 매우 사최복지적인 1친에서 진문싱을 요히.는 깃이다. 이

러한 전분지 촬동운 봉일부의 인도지원국 담당 직71들이 수헹하기란 적절하지 못한 주)

이 많을 깃이다. 그 렇다먼 우리나라도 미국의 겅우처럼, 틸·북지.가 도착하여 정부시설

네에서 )/육음 반기 시작할 떼부터 그 과정을 끝내고 개省징칙·지에서 본걱적인 제정착

의 노력을 할 까지 보긴북지부산하의 탑북자 정칙·지원국이 섕1기서 이를 전담하고 빈

긴-한체외- 연질되는 정부 부서가 되어야 히·지 않'을까 %긱·한다10),

5.3 민간단체의 언힙-회적인 조적

미국에서의 민간자원기관의 연포1-최가 있듯이 - 리의 겅우에도 분명 민갑딘·체의 언합

체가 있이야 한다. 이러한 언합체가 탈북 민 후원최기. 된다먼 이는 정부의 관1쇤난체>

인 성걱이 짙어시 진정한 정부와 민간딘·체의 메개여할을 할 수 릴고 민간단체들의 조

정은 이骨 수 없을 것이다. CI러므로 인합체는 절국 인제 어떤 l·g-식으로 틸·북지.暑 지우1

히·는 민견·딘·제들이 - 兄여서 세且운 인힙·기구暑 힝성하1[ 1량은 충분히.니- 이.리 7체적

연 지윈활동을 하지 못하 잇는 민간단체들을 침·여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힌제치

唱 

團 團

a 그 I

10) 이{f(193S) IE 한 민간단 의 지윈이 唱·성화되는 정칙·지윈단게애서의 7무부시를 J1건-J지부로 하

자-L 의긴올 제시tI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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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먼저 탈북주민 후원회같은 관변적 연합체를 만들어 놓고 현재 활동중인 단체나 그

렇지 않은 단체를 한꺼번에 가입시켜 놓고 인위적으로 연결하게 하려면 그 연합체 형

성의 과정이 그리 매끄러울 수가 엾을 것이다, 탈북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적,

기술적 역량을 가진 큰 민간단체들을 포섭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엾으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없이 이들을 참여시키려고 한다면 탈북자 욕구에 적

합하지 못한 지원활돔에 치우치고 일회성의 지원활동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장

기적으로 민간단체들을 조화시키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탈북자 주민 후원회의 형식

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민간단체를 연결하는 어떤 연합체의 형성은 민간단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인 젓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필요에 의한 자발적 연합체의 형성은 결

론적으로 정부와 민간단체사이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이 시작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민간에게 바라는 것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달되지 않고 또

한 반대로 민간조직들이 졍부액게 원하는 것이 없거나 이를 위해 졍부와 커뮤니케이션

을 하지 않는다면 민간단체들이 어떤 연합체를 구성할 팰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며 정

부의 단일 창구를 찾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민간단체사이의 상호작용은 두 주체 중 누구에 의해 시도되어야 하

는가7 마땅히 정부에 의해 먼저 상호작용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탈북자 지원의 책

임은 1차적으로 당연히 정부에게 었다. 민간단체는 어디까지나 보조 적인 것이며 이들에

게 탈북자 부적응, 혹은 정착의 싣패의 책임은 직접적이지 않으며 결국 정부에게 화살

이 돌아가게 되어있다. 현재 탈북자적응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정부는

혼자서 힘겨워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민간단체에게 주문하는 것이 없다. 단지 민간단체

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활동이 정착에 보탬이 되어줄 것 정도로 기

대하고 있다. 이유라면,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 없이 주문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정부가 탈북자 정착의 문제를 너무 협소하고

단기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 런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졔도 한다. 시설에서의 적

응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직업알선 정착금지급 이정도가 탈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나마 실시하는 지원이 피상적인데도 정착지 정착후에

는 방관만 하고 있는 느낌을 줄 정도로 정부가 L-1무 탈북자정착지원을 가볍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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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같다. 이러한 정부의 관점은 장기적으로 더 A]긱-한 달북자의 부적응의 문제를 불

러 올 것이며, 업칭난 사회적 자뮌을 사/해야 하는 문제가 셍지날 수도 있다.

분명히 틸·1·t자 정착·의 7제는 단기적으로 해권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과 이를 위해

서 정부는 IS긴·단·체의 역턍을 苟·- · 헤야 힌·디·-는 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 민저 민

간에게 손을 내밀이야 한다. 즉, 정부기· 히·는 깃보다 더 효과%이라고 )r각되는

� 

것들에

내하여 민간에게 밑'기도록 呵야하고 이 브L분에 대한 제정적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처

읍부터 민간단체시섭에 대하여 100%骨 지원할 수는 似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꼭 CI

렇게 정부기- 민긴-단체의 모-든 횡·동을 재정적으로 첵임저야 한다는 원칙은 但다, 헌재로

서도 정부가 1긴긴·0체외- 개약을 체길하여 그들의 지윈계획서를 십사하고 이에 근거하

여 그렌트를 제공하는 미국의 시스텝 같은 빙·식을 시직·하기는 아직 우리나라의 탈북자

지원 l
;9간단체의 활동이 너무 딘·v']fA이고 충분히 전문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외국의

깅우 난민지원을 하딘 민간조직들온 처음 지원하딘 경우와 같이 부분적으로 모자라거

니· 필요힌· 부분에 대해서 제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젓이다, 애를 들어, 헌제 매우 심

긱'한 틸'북자의 문제가 냠한사회에서 적질한 직입을 구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직업에서

및 달을 버티지 못하는등 경졔쵤'동에서의 7적응 떼문이라고 지적되는데 이러한 정착

있이서 매우 중요한 요건을 민간단체들의 원조로서 해결헤 보기를 시도한디·든지, 틸-

북지-의 사최심리적 적응을 위한 서비스는 민간단체가 디 잗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지원촬동을 민간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효$-]거으로 실시하도록 · 

기

고 이를 위해 지윈3·을 배분할 수 있음 것이다.

미혁-의 겅우, 초기의 난민지원 1핀간조직에 데한 보조적 자3지원이 정부에 의해서 이

루어진 이유는 미)(-사최에 입국히·는 난민의 수가 주]치·적으로 많'이·짐으로서 과거 민간

조직의 제정에만 의지해서 이루이지딘 苟·동들이 중단되거나 싣시하기에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우리의 경우 최근에 와서 탄북자의 수가 -급중兎지만 
아작 탈북자의 수가 - ]리

많다)4는 管 수 없다(해1-M·이후)F터 틸'북한 모든 시-람을 헤이-리 익2 800어멍정도). 고1-렇

디·면 아리 우리의 ·겅우는 정부기· 먼간조리을 정겨으로 적원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본디-. 문제를 윈조대상의 숫자가 열마인가에 국한해서는 인·된다고 본다.

미국의 깅우, 난11)지원 1판간조직들은 데부분 난먼음 지원하기 전에 미국에 이민온 이민

자들을 원.조히·는 네 축적된 기술과 IE'7]이 있었고 이들을 省는데 헝성된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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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난민을 돕는데는 바로 이러한 기존의 조적과 축적된 기

술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 단순히 난민의 수가 증가함으로셔 정부의 재정적
a

원조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현재 탈북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민간

조직들은 활동의 체계와 원조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리

고 인적, 물적 자원동원에서도 많은 제한점들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이 민간조직으로

서 정부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탈북자 지원의 서비스분야에서 혹은 정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원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책임성 있게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보조가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의 탈북자지원사업에서 최대한의 책임성을 이끌어내면서 정부와 연결시키는

방법은 단순한 정부의 부분적 보조차원을 넘어 정부와 민간지원단체사이의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로의 이행을 의미하게 되는데 현재로선 우리의 경우에 적합치 않

다고 본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는 면간조직들이 졍부가 계약적

관계로서 탈북자 지원사업을 의뢰할 만큼 전문성이 없고 조직력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이유들은 장기적으로 이들 민간단체가 탈북자지원에 있어 충분한 노 하우를 갖추고 전

문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적 관계가 내재하고 있는 본절적 단점들 때문이다.

정부와 서비스 전달조직사이의 계약적 관계의 추구는 이론과 실제면에서 경쟁적 분

위기에서 형성된다. 그것의 목적은 정부와 민간(서비스의 공급자)사이의 L-j무나 밀착된

역기능적 협력의 틀을 깨고 민간자원조직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서 
"

공급자 일변

도(provider ca pturer의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정

부와 민간의 협력이 骨고, 불신이 커지게 되었으며 통합적인 서비스시스템이 감소되었

다. 계약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원래 목표가 법적인 모 형을 통한 정부와 민간

사이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조절하려는데 있었는데 결과는 결국 민간과 정부

사이의 상호 신뢰가 줄게되었던 것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계약적 관계의 형성은 정부관련 부서와 민간조직내부의 메카니

즘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조래한다고 지적된다(Now1直1d-Foremal1, 1998 ),11)

11) Now1and1oremall (1998)에 따르면 부정적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정부펀딩기관과 자

원1직 두가지 모두에게 상호작용을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 한 층 더세밀함이 요구되고 수퍼비전

더 필요하며 보고또한 더 펼요하게되기 때문이다, 2) 자원조직에 있어서 행정비가 증가한다. 3) 정부

에 의해 결정되는 우선 순위적인 것을 매우 강조하게 로1고 자원조직이 내어놓는 우선적인 것은 덜



1 14

5.4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부오]. 민간단체가 인걸되는 모힝에서는 앞페서 인급兎듯이 민간단체의 At괄적 상

도1·지윈(장/단기직 모헝의 경우 모두), 그리고 응급구호적 물짇의 제공(장기적 모형의 겅

우)에 대하이 제정적으로 지우1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兎다, 그러먼 이러한 재정적 지원

의 원친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딘·기적으로 북한이탈주민 후원최가 1긴간의 언합체

로서 기농하는 모힝에서는 후원최의 모금촬동과 가입단체들의 자발 인 재정적 기여를

기대하민서 모든 t긴간단체의 소요징비중 부족한 부넛을 채위주거나 제정능력이 부족한

단체를 계1敍적으로 지원하는 헝식이 되어야 힐·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단체들이 상

남지오1의 공간으로 사各될 사무실사용且, 긱' 단체미-다 전문 상담인력 21징괴. 사무보조원

1 1: 정도의 인긴비, 운엉비 및 사무비, 외부기귀· 의뢰비, 전산정보관리 소요경비퉁에 포

힘'필 수 있는네 이중에서 자체적으로 충당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한 부

분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리라고 본다. 장기적인 모헝에서는 사회복지관과 기타 민

간단체를 지오]해야 하고, 15한 모든 민간단체의 응if구호적 생필품제공에 내한 겅비도

지원'헤이· 힐 것 - 로 2인다. -計론 틸'- 지·지원 민1(딘·체의 인힙체기- 어떠谷 기존의 L7

자 )IX시·단체들을 포함하이 힝성될지는 모르 지만, 응급구호적 지원에 대한 민간의 역

링c을 쵤·용하고 역시 부족한 부분을 지오1하는 헝식으로 하어야 할 것이디, 포권·적 상답

을 실시하는 사최1[지관 및 기존의 민간단체에 대한 제정적 지원은 매우 규·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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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중요하 VI디·. 4) 모는 조 정(col111·00 피심처가 지·뀐조·직에서 징부핀딩부처로 이동한다(국 이떤 서비
< 가 제W되이야 되는지, 3'-<'/에게 , 이t딘 IA'Il!]으旦 동에 

'E 
조 징의 핵심치가 자윈조직애서 점%L로

이동함). 5) 지.원조지의 제정상의 위 1도가 종가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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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민간의 서비스내용과 형식에 대한 정부의 영향

정부가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내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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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응급구호적 원조와 포괄적 상담의 제공)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단기적인 모형에서 고려할 때 정부는 민간서비스활동에 대한 재정을 부분

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민간에게 기대하는 것도 부분적이고 보조적인 지원활동(예를

들어, 사회적응교육의 보충격 교 육, 혹은 직업과 경제적 적응에 대한 상담, 사회 · 심리

적 문제의 상담등)이기 때문에 비교적 느슨한 퍼드백을 요구하리라고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계획서보다는 정착지원을 시행한 후 결과 보고서 정도를 탈북주민 후원회로부터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원경비의 일부를 보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모형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탈북자의 수도 급증하고 지원대상의 인원수

에 따라서 응급구호원조와 포괄적 상담에 필요한 경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적 영향은 민간단체에 보다 크 게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비용의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지

출되는 경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민간단체들의 사엄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엄격히 심

사할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가 요구하는 탈북자 지원사업의
r

원칙이라든지 세부적 내용에 대한 통제와 간섭이 증가하기 쉽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미

국의 계약적 모형은 정부의 통제가 극단적으로 발달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상황은 정부

가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근본적인 이유, 즉 민간단체는 정부가 직접하기 힘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는 이유를 무Ld뜨리는 경우가 되는 項이다, 헌싣적으

로 미국의 경험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난민 지원의 기간(시간

적 요 소)이 매우 뜨 거운 논쟁거리인데 장기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지

원으로 우선 그 들의 고 용문제와 경제적 적응에 치중하여야 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 정

책자들과 민간서비스 전달자들이 갈둥을 겪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수반될 수 있는 정부의 영향이 민간의 독립성에 기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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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7]뜩 싱.쇄하지 않도록 중긴-언결메체旦 작- 하는 
' 

틸·북지. 지원 민간탄체 협의회'와

보긴복지부 산하 
t 

탈북자 정착·지원과'가 효피.적인 71의외- 조정읍 이르는 익할을 질싣히

요구된다고 할>이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논의된 절론으로서 이제 탈북지. 정착지원의 모헝을 제시하리 힌·디-, 제시

되는 모 형은 두 가지이다12), 히.니-는 딘·기적으로 시급하게 민간의 횔·동을 효과적으로 집

약하고 정부의- 인계시키기 위하어 현실적 어건 속에서 7싱-히-는 모형인데 이 모형(도

식 4)에는 다음과 같은 진제uL긴이 있다.

- 

'

-

l 
. 기존의 

t 

북한이달주민 2돈원최'를 형식과 내용면에서 변힝시키는 것을 전제로 히-

이 모)긴·t)-체의 구심점으로 인정한다. 즉, 법렁 의헤 후원회가 발족이 되있지만 어디

까지니- AvId딘체의 헙의체적 s·체로 <J- 셩A이 정립되고 명실<X히 정부외·의 대회·창군

의 역할음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또한 공식 사업내용에 대

힌· 정부의 지원외 통일부의 별적인 지윈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함1제 구샹하는 탈

북자 지원사업이 현.실에 바탕을 둔 게픽이어야 하머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히.고 있는 111간단체를 위주로 언걸되어야 하며, 억량은 있으되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

는 기A<l-趾이 신제로 탈북자지원딤·닝·부서 내지는 첵임자가 있어 응3구%적 사업부터

동 ]·하 11 해야한다, 그래이·만 다른 진8A중인 1펀간딘·체들과의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뇌고 인게의 가능성을 於읕 수 았다.

% -
. 빌북자 수용파 정칙'지원의 중심적 역한이 봉일부에 주어지 있는 상췽페 빈화가

없다.

l-L
. 연(-早) 탈북자의 수가 헌제와 권·은 수준(약 50 어멍 정도)에서 급걱한 l<9동이 일어

t--1.지 않아서 민간단체의 예산이니. 오1급이 정부의 예신各 보조할 수 있디-.

i-'3 
w 정부수용시설보호의 기간이 l %d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것이 볼1쳔한다,

권 

團

團 m 

團

團 團

團 團 I 團 권 團 윈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2) - 71에 소/게된 도식4 의. 도 ]5를 71·조하시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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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제조건하에서 통일부 인도지원국은 보건복지부와 노 동부에 비해서 중심적

인 정부 부서로서 기존의 탈북자지원 민간단체가 모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교 류한

다. 이때 정부는 후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중 포괄적

상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며 후원회로부터 실시한 지원내용에 대

한 결과를 통보 받는다.

탈북주민 후원회는 자체적인 모금과 후원금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합하여 정부수용시설에서 퇴소하여 개별정착을 시작하는 탈북자들에게 통일적

으로 응급구호적인 생필품을 제공하고 그들이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직업알선의 서

비스를 기반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포괄적인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

다, 현재로서는 개별교회등 종교단체가 싣제 상담서비스전달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가

능성이 많은데 과거와는 달리 상담을 위한 상설적이고 고정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심층

적인 상담에 펼요한 전문인력을 고 용하여 탈북자의 심리상담을 비롯하여 생계, 작업 몇

직장 그 외 다양한 경제적 부적응에서 비롯되는 포괄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적합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도움되는 기관을 연결시키는 전문 지원을

실시한다. 이러한 구상은 민간기관의 정착지원 역할 중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심리사회

적응에의 지원의 역할(겸동배. 1996; 이종훈, 1996; 전우택 · 면성길, 1996; 김동배 · 이기

영, 1997;이장호, 1997)을 발전시키고자 함이다.

이 민간단체들과 파트너가 되는 통일부 인도지원국은 보건복지부와 노 동부와 연계하

여 민간의 포괄적 상담으로 제시되는 생계에 관한 욕구나 고 용관련 재교육의 욕구를

수용하게 하여 탈북자들에게 팰요한 지원이 제공되게 한다, 한편 초기 수용시설에서의

교 육시 사회적응교육을 기획/시행하고 초기의 직업교육과 직업알선을 위하여 노 동부와

연계한다. 그리고 탈북자가 수용시설에서 퇴소할 무렵, 파악된 탈북자의 숫자, 개인적

배경과 특성, 가족콴계 그리고 욕구 둥에 대한 정보를 탈북주민 후원회에 제공함으로서

민간단체가 탈북자와의 가족결연이나 단체(주로 교회)결언을 맺거나 상담서비스를 시

작할 때 유용히 활용되게 한다.

탈북자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적 적응의 성취를 단기적으로 이루는 시간은 수

용시설에서의 1년과 퇴소후 약 2년이 경과하는 3년정도로 예상한다.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平 번째는 보다 장기적인 모형(도식 5)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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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권·은 71제조긴이 9)디·.

y .

Id)견·단체의 5의최로서 -탁한이탈주민 후원최가 아닌 세로운 연합채-예를 들어

' 

팀·북자 지윈 민간도1·체 헙의최(가칭)"兮의-가 헝셩된다.

L 
. 管북자 정착지원의 중심적 징부부서가 보긴복지부로 지정되고 산하 

1 

탈북자 정칙·

지원국'이 형성되이 징착지%J촬동이 이丑合 중심으로 조정된다,

L 
. 뎔·-吟자의 수가 급걱히 증가하고 이들이 지빙-으로 분산정착하어 전국이 정착의 데

싱·지기- 된다. O-리고 민간이 자신의 예산만으로 지원활동을 게속할 수 없게 된다.

. 실제 사회 내 서의 조기적 사최적옹의 중요성이 부긱·되1진서 정부 수용시실보호

의 기/.l-이 최소최-하여 약 2-3개월로 축소된다.

이러한 
·1제되는 조긴들 아 서 장기적으로 이상·적 모 형(도시 5 참조)을 실런하먼 다

은과 같다,

정부외. 민간의 파트녀쉽윽 이루는 구조는 중십적 징부부서로서 보6복지부의 1 

탈북

지· 정키· 지ABf(기·칭)'과 민긴표1·체의 모입인 ' 

탈·봐지-지윈 민긴·딘·체낍의회1기. 언결되어

탄<지.의 개1健정 
- 

지 ·징착牛의 실'에 대하어 중접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의 목

표로 헙- 하는 것이다. 이때 Idl간의 서비스 전달자는 기존의 틸·북자 지원 민간단체에

진국에 소제한 사회복지3이 포함되어 그 과모와 사업의 111위가 커진다. 빈저 사회복지

괸·은 기존의 민간단체들이 실시하넌 포省·혀 상담제공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 1 1존의

l ;o<l-탄제들은 응급구호적인 꿀짐원조에 주력하게 2다. 사회복지관이 새苟게 십시하는

Al-팔적 상VI-세팅各 이진보다 훤씬 밀: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구( 또한 CI 지원의 내-

이 중요하게 된다. 즉, 이전에 정부수됨..시설에서 시헹되던 사회적옹교육이 탄북자들이

정리-하는 지역내 시.최복지관예서 실시됨으로서 민간은 싱·딥·적 지원과 이.울러 It디. 층

싣한 사최적응교육 혹은 훈런을 실시하는 주체로 비중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수-W시실

네에서 제공되 l 일차적 키 ]알선서비스 7 작업교육이 개빌거주지 정 
· 

후에 실시됨으

로서 사최복지관은 이러한 고- - 서비스를 제A·하는 소위 '

고 A- 네트윅t의 일부旦서w도 기

A·을 하게 된다. 1림에서 보듯이 고-2- 네트이은 볏-북자를 지억 서 싱·담하는 사최복지

2
;1, 1‥동부, 그리고 게띨기업(잡재3 탈북자의 고- - 주로서)이 참여하게 되는데 사최복지

A[[-F 다른 두 주체들에게 틸'북자의 고 용관 1욕구, L. /-리고 탈북자의 1411경파 특성, 노 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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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별기업은 이들에 대한 정보로서 채용가능성을 고려하게

하고 노 동부는 일차적 취업시도에 실패하거나 처음부터 직업재교육이 필요한 탈북자에

게 효과적인 직업훈런을 실시하게 한다.

이러한 민간의 활동에 대하여 정부는 단기적모형에서보다 증가된 재정적 지원을 하

는데 이는 탈북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이유이고 또한 민간이 사회적응교육과 고용서비

스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사회복지관이 민간의 중심적 서

비스전달주체로 나서면서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 통일부, 노 동부등)의 예산과 함께 특별예

산, 그리고 탈북자지원 특별기금의 설치(이종훈, 1996)등의 기제로서 마련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더욱이 탈북자들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정착한다면 지방정부에게 중앙

정부가 보조급을 제공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히 밀집되는 지방의 경우에는

특별한 재정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민간단체협의회는 전

체민간의 탈북자 지원사업계획과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매년마다 전담부서인 보건복지부

탈북자 정착지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도 각 지억의 상황에 대하여 중앙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직접적으로 탈북자지원 민간단체협의회와 상호작용하여 지역의 재정적

여건과 노 동시장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탈북자에 畓한 현황과 욕구에 대한 정보를 민간

단체로부터 얻는다.

통일부의 인도지원국은 정부수용시설에서 탈북자를 보호하면서 퇴소전 반드시 교 육

되어야 할 사회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탈북자들의 신상과 배경, 욕구조사등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과의 파트너로서의 기능수행이외에 매우 중요한 기능이 요구되는

데 그것은 탈북자의 정착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회보장적 프로그램의 적용과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수용시설의 퇴소후 탈북자들은 거의 정부로부터 방치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정부의 사회보장적 지원이 부족하다. 이를 보충하는 것은 벌써 여러 학자

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玆는데,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기존하는 사회보

장$旦 램을 이주민과 난민에게 적용하여 실시함으로서 기본적 경제적응을 하는데 지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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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1-셕-자 정착의 이상적인 모헝은 탈북자가 입국 후 약 2 년에서 2넌 반정도의 시간을

소)V(하이 징제적 지곡1과 사회적 적 - 各 성취하게 되어있다. 징부수용시싣애서 일괄적

으로 장기최.하는 시섣보호의 시간을 줄임으로서 별적언 차이에 의해서 얼미-든지 정

착지원의 시간을 줄 일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단기적으로 힌싣에 및·추어진 모신보다는

비용효파셩을 발취省·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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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요약문1
p

대만과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교류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

는 서로 다른 경제체제간에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31냐하면 양안간의 정치경제적 구조는 남북한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발전단계, 부존자원, 생산요소 차이에서 오는 경제적

보완성, 서로 다른 경제체제간의 경제적 교류, 통일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 등

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양안간의 경제교류가 무엇

보다도 정경분리 원칙에 의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이 남북경협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나 기업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안간의 경제교류를 분석하여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남북경협 추진에

주는 시사점을 파약하고자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정경분리원척이 남북경협에

적용되기 위한 제반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인지를 양안간의 경제교류 측면에서 분석하여

남북경협 추진 원칙과 시각을 마련하는데 일차적인 연구목적이 있다. 남북경협의 큰 틀

을 보는 시각의 올바른 정립은 다음단계의 구체적인 추진전략 수립과 속도조절, 적용범

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만과 중국의

경제교류 과정과 방법, 성과와 필요충분조건 등을 분석한 결과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남

북경협 추진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저 양안간 경제교류를 촉전시킨 필요충분조건 측면에서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이

다. 양안간의 경제교류 확대를 촉진시킨 경제적 보완서을 정리해 보면 양안간 경제발전

및 상대비용의 차이, 중국 내수시장의 급신장, 환경보호비용의 증대, 우회수출경로로의

촬용, 중국의 선전자본 도입의 적극성 등을 들 수 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보완성

에 의한 양안간 경제교류 학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가

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의 경제개혁과 대의개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며

다른 하나는 양안간 경제교류의 중개지로서의 홍콩의 존재이다.

양안간의 경제교류를 촉진시킨 필요충분조건 측면에서 보면 정경분리에 의한 남북경

협의 확대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에는 미비된 사항이 매우 많다. 하나는 북한의 경제개혁

과 대외개방의 폭과 속도가 중국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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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번에서의 남북간의 겅제교류 동기를 메우 저히.시키는 젓이다. 북한의 겅제개혁 지연

과 대외개1%- 폭의 제한은 남북간 겅제적 상-대비용 7 경제管전 단게의 차이에서 오는

보완성, 내수시장의 진출어부, 우최수출깅로로의 활F 등 모든 경제직 동기를 김·소시키

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른 히.니-는 납북간 징제교7에 있어서의 홍콩과 같은 중게지역의 부제이다. 양인간

의 겅제2$에서 혼콩은 매- 중요한 역한을 담당하玆다. 외국인 투자의 중국 유frl 兮

E료, 중국투자의 노 하우와 정보의 축적, 상호 다른 경제체제에서의 교역과 투 방려 힉·

습, 중ap의 자본주의 힉-습, 중·국이 뇔요로 하는 자본 및 기술의 제공, 자본7의 기업 1·

하-f의 제공, 기7]겅영의 국제촤, 중국 수줄입품의 대리접 억할, 중국 A%산제풉의 국제

시징· 마케팅, 중국측 합작대상기업의 물여, 지-금 및 마켓팅 서비스 지원 동의 다양한

역할을 닙·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홍콩과 같은 중개지억 네지 완충지역의 부제는 남북간 이짇체제의 부딪침을 중촤시

킬 수 엾게 함으로써 상호간의 불신에서 오는 짐'등을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이 骨아진다.

니.아가 이러한 긴·骨은 곰비-로 정치영역으로 비촤되이 경제교류가 정치영억 크게 제

약받는 
'헝태로 

니.타니-게 된다. 또한 북한의 남한딩·국 접촉 최피외- 남북정협의 정경분리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웅할 수 似디·, 혼콩의 존제는 대1l·의 3T政策에 한 하나의 7최

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있딘데 반하어 남북한간에는 북한의 요구에 우최적으로 대응

힐· 수 있는 방안마련].이 그만吾 各이하지 잃·'다.

이러한 시사점을 兮합적으로 고러헤 볼 떼 정겅분리에 의한 남북경협 추진에는 다음

괴. 긷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고러될 필요기- 있다.

첫찌], 남북겅힙 하대의 기본요긴과 정부의 조치사이에는 큰 긴·격이 존제한다는 사실

이디-.

骨째, 남북겅헙의 제빈-조긴이 족시지 않는 싱-데에서의 징경분리에 의한 남북경협

의 추진은 고1- 지-체가 북한의 개헉개방 유도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디·,

A%쩨, 남북겅협이 겅제적 논리에 따라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겅제논리가

직- - 될 수 있는 엉억, 겅제{t리기· 즈]各)破 수 있는 111위에 비레해서 정경분리 위칙各 적

2하는 것이 바 f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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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단기적으로는 경제논리가 적용될 수 았는 영역, 범위룰 찾아내는 젓이 매우 중

요하다.

다섯째, 북한의 정경분리 요구나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남한당국 배제 전략에 효과적

으로 대웅하기 위해서는 양안간에 활용되고 있는 형식상의 민간기구와 같은 조정기구

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적하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은 본격적인 경제교류의 추진이전에 친척방문을 허용하는 둥 최

소한의 인적교류가 먼저 허용되었다. 따라서 남한정부의 이산가족상봉 등의 인적교류

정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교류만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는 것에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 기업인의 조건없는 방북허가와 북한당국의 이산

가족 및 친척의 방북 허용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펼요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업도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치적 이익도

얻어 낼 수 있는 대만 · 중국간의 윈윈식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경협에 내재되어 있는 비

경제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오히

려 한반도 상황에 맞지 않는 성급한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남북경협의 추진은 남한기

업이 북한에서의 수익성 한계로 말미암아 경제적 실리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

한 정치체제의 경직성과 취약성으로 인한 체제불안정의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나

타냘 가능성이 높다.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대만과

한국의 산업구조는 상당히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양국의 중국투자가 중소기업 위

주의 노 동집약적인 상품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양국의 대중투자의

가장 큰 동기는 양국의 노 동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의 생산제품이 생산비용 증가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면서 중국에 투자가 시작된 것을 들 수 있다.

결국 한국기업이나 대만기업의 중국투자 성격 측면에서 볼 때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동기도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의 값싼 생산

요소를 이용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언어와 문화상의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경우 한국 및 대만기업의 대중

국투자에서 보여 주었듯이 낱한기업의 대북투자도 초기에는 ' 

생산효율확보형 平자' 위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 추진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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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구매릭 제고와 비레하어 
' 

시징·획·보헝 투지.'가 뒤따骨 것으로 핀·단된다.

21러니.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지니는 경제적, 정치적 위험도는 대만기업의 중국투

자가 지니는 그w것보다 상·데적으로 높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이 대만기업을 위협할 경

우 중-:·f 외자도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론 외국인 기업투자를 2 게 위축시

킬 기-능성이 높기 떼문에 중국이 이러한 위%을 무骨 쓸 이유가 크지 않다.

둘쩨, 대만파의 정치적 대림이 격최-딜 수 있는 잉역은 대반의 독唱추진과 중국의 무

에 의한 대만骨일 추진이다. 그러나 이젓은 헌실적으로 발PA%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잉·안간 정치직 충돌기·능성의 111위는 배우 좁다.

%쩨, 내만울 위'힙할 경-F 미국의 개입으로 인.히·어 양인·간 갑동이 미 · 중긴 갇-盲·으로

- 

내될 가능셩이 높디·.

먼·면 납북한간에는 정치리 위헙도吾 낮출 수 있-; - 조긴이 충족되지 鶴'그1 있디-. 칫 ,

성경분리에 의한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본 ]촤되번 남한 기업의 대북투자 비중이 여

디 외국인 기 ]의 대넉-平지-의 비중을 초 힐- 가농성이 높다. 이 겅우 북한당국이 어디.

피국인기입의 대북-平.지체 미치는 결-정적인 잉향보다 남한두자기업을 입·Is]-하어 얻고자

히-는 정치적 이의이 크다고 낀·단될 메 남한투자기71을 정치적으로 활. - 할 수 있는 어

지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남한기업의 대%투자는 대만기업의 중%투지-에 비하어 정치

직으로 이셩->릴 가능성이 싱·대적으로 y다,

둘쩨, 남북한간의 징치직 충돌이 빌·Ar될

� 

엉으1이 양안간에 비하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다. 이러한 정치적 위헙성은 내부분 북한정 1의 겅직성과 취약성에 기인하는 깃들이다,

A突 
,

-%한 내부의 의사결졍과정이 데만과 중국처럼 정치와 질제를 분리해서 짇정하

V 록 되이 있지 嗚'디·는 시·실이디-.

상 ]외- 같은 즉면에서 )2면 우리 기71 悽 정부의 대북두자 시격·괴· 판련되이 디-음괴.

d은 시·항읍 지적할 i 있을 것이디-.

칫쌔, 신정부의 데북平자 히융내各은 기i]의 대-l+平지.가 지니는 정치적 성걱과 북한

경제의 외국인 투자-7치-趾 위한 기뵨요추1 동- 고w려해 볼 뻬 속도조질을 위한 제도적

장치기- 필A히·디·.

둘쩨, 남한기7]돈V 대북트.자의 징치적, 깅제히 위헙셩에 내하어 과소펑가하는 겅항

이 있다. 남한기업들의 깅우 내북트.자의 비苟·셩화가 남한징흐L의 대북깅힙 3:(-제에 3%



137

기인하는 것으로 과대평가하고, 북한이 지닌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적격 요인들에 대해

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셋째, 한국기업의 대북투자는 업종별, 규모별로 차별화하여 추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기업의 본격적인 대규모 대북투자는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과 비례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남한의 초기 대북투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추진되어야 효과적

이다.

여섯째, 우리기업의 대북투자 여부는 북한의 대외개방 성공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

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대북정책 카드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139

1. 연구목적과 범위

대만과 중국은 양지역간의 정치적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연 경제교류를 이룩

해 오고 있다. 양지역간의 경제교류 성과를 보면 1997년말 현재 교역규모는 263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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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기조」 ,
199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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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책 추진기조에 들어가면 J) 안보와 헙럭의 방헹 추진, 恭 평화공존파 평촤교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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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많은 접

촉%, 
t 보다 멸·은 촤', 

' 보디- 실은 기력'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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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정부의 정겅분리윈칙에 의한 남북경쉽의 추진은 대만파 중국간의 성W적인

징제헙럭관계에 대한 판심을 더욱 높히놓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안간의 겅제

교류믈 분석하어 정질뵨리원칙에 의한 납북정힙에 주는 시사점을 과악하고자 하는 데

주UCL 목적이 있다. 특히 정겅분리원칙이 납북경헙에 적용되기 위한 제반 펄요충분조건

2) 통인부, r 국만의 정부 대북정첵 추진기조.l ,
1908. 3. 21

3) 이미 S영십· 정부에서 IS93노1 7월 님'식·교류쉽력合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A하에 l' 신毛제 5개넌

게획 님'북겅제]R% 헙력부·문 게픽, 을 수럽하이 남북한 물자51c류 兮 9게 과제를 제시히.고 이에 대한

부수조치로 1994년 11 1촉f'국징Y]찰성회·조치. 普 발표, 기업인 빵북 동 남북경제인사 상호방문 허
- -

, 위닉'가공교역 촬성화 2의 님-4+거'헙정피各 추진한 l) l. 있다(통일원, 「통인백시(1997)) , 1997. 12
,

pp. DS - 139).

4) 초)성(1男8), pp, 28 
-

- 417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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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무엇인지를 양안간의 경제교류 측면에서 분석하여 남북경협 추진 원척과 시각을 마

련하는데 일차적인 연구목적이 았다, 남북경협의 큰 틀을 보는 시각의 올바른 정립은

다음단계의 구체적인 추진전략 수립과 속도조절, 적용범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管안관계의 기본적인 경제교류 협력 내용과 추진정책을 검토한 이후

다음단계로 양안경제교류가 성공적으로 추진된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자 한다. 또한 양안간 경제교류가 대만경제와 중국경제에 미친영향과 양안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최종적으로는 양안간 경제교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 필요충분조건 측면에서 남북경협의 구조적 성격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주

는 종합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만 · 중국(爾岸)의 경제교류 발전과정

대만과 중국의 관계발전은 크 게 보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5), 제 1 단

계는 1987년 11월 1일 이전단계로서 대만 · 중국간의 경제교류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였던 시기이다. 제 2 단계는 1987년 11월 2일에서 1992년 9월 17일 기간으로

서 양안경제교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단계이다. 또한 이 시기는 천안문 사태의 발생

등으로 양안관계가 긴장관계에 놓이기도 하였다. 제 3 단계는 1992년 9월 18일부터 현

재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중국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더욱 가속화하고 시장화

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대만의 중국경제교류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

어지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 1 제 1 단계(1987년 1 1월 1일 이전)

兩岸간의 관계발젼의 제 I 단계는 사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던 1978-1287년 기간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만의 3不政焦(不接觸, 不談伊11, 不協商) 아래서 양안간의 인적. 물적 교

5) lott77101 식 IVorrfreost As%m IStudz'es, 
"

Toward The Center! Im plication o f Inte pnt ion an d Den10Cratization for

Taiwan's Mahand Policy
"

,
1994. Sprfng,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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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기. 메A- 제한A이20w 비공식적으로 이<i이玆다.

깅제5-,(류 측먼 서 骨 때 l 단게 시기는 중국의 경 개혁의 l·8'항이 骨획·실한 단

게로 대만인들의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도 띵지 않을 때이다. 따라서 대1/J·정부의 헹정

명렬과 정첵적 /il시 능의 빙·빕을 통하어 뎨만에서 셍산되지 않는 약재나 농공입 원제

료블 긴.접수입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징부가 긴-여하지 않는 가운데 혼콩을

통한 간접수출은 겨새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시기는 대만 · 중국간 집叫의 초기단계로

서 잉· l-tI-게가 메우 제한적인 %위에서 추진되있으며 금 
- 인이니- 일반 깅제입들의 왕

래가 싱-당브분 금지되딘 시기이다.

표 2-l % XII l G·게 내만의 7요 조치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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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1 2 딘지](1987. 1 1 . 앵-1 992. 9. 17)

이 시기는 대만정]>L기· 1987넌 1 1월에 대민·인의 대륙 친지빙·%1을 정 )허- - 히.먼서 시

직-되있다, 이로 인하어 양인국1- 빈간교A-가 우{'IA으且 싣헹되게 되있으며 양안관계가

한V)-계 더 닐'전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 힘·께 쵤·성촤되는 양안교류를 A율적으로 처리

히·기 위하여 대만정누L는 1988닌 g 월 「o·i政院大陸1作合 L 骨 ·우선적으로 설립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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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이후 1991년 1월에는 

「ii-政院大陸姜員合」 暑 발족시켰다.

중국정부도 대만정부의 정책에 대응하여 1988년 국무원의 臺濁事務辨公室을 설럴하

고 그 하위조직으로 1991년 12월 해협양안관계협회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동 시기는 이

들 기관의 주관하에 양안관계가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양안간 경제사회교류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발표된 대표적인 조치들을 보

면 대만의 간접수입 원칙조례 발표(1998), 양안간 만간의 간접통화 허용(1989), 중국에

대한 간접수출품 관리조례(1990), 간접투자 및 기술합작관리조례(1991), 대륙지역 국제

회의 및 기타활동 참여 규정(1992) 등의 공포를 들 수 있다.6)

4 표 2-2 > 대만의 제 2 단계 대륙경제교류 조 치

l l l , 류 간은 e 旦 한 [

l""-""l 富熙 
" 

i 店以凰目前測 i
l1988·08·05 

郭 裕洲 桐

찹%1徵相割'1]刺 i
> 1뒤꿈頃, 

'AL픔/A,刻
[ l l 을 제 는데 正 될 것 l

6) 법규 명칭은 r 大陸産品閏接輸)Irn,處理原則」 ,

「開放臺濁地蓬興大陸地溫民衆閏接通話」 ,

「對大陸地區罷

接輸出貸品管理辨法」 ,

「對大陸地區閨接投資或拔術슴作輔導+h業폿點」 ,

「參典涉及犬陸地慕之國隆含襲

或活動作業要點」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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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骨작 y괴丑 공A·- i IA-하·} 중a[ 투자하는 d쩝平자 용 i
l--l--·-·-- H--

l19BI·08·20l>앱모['淸[['끔[],·][1,,柔]<끈
l l l 한 %. 긴·%1외쵠히 판d 내 - l

l',;2[/고 
'

LV]구L/5고[J] /VA3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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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團

鬪

關 金 ' 團 ' 潤

7

ll"2"5·05i:l;>i'<[,'·!['V<l" 
l'"l' A'1 

l . 묘 ),-]깁'1 
l'y 1

["2V/ [JV K/V/3
l l 동 1히하는 id 공y l 국 1피 완진 밤, 공·/- 은 중 

· 

정부 괸. l
Irn.rn.. m . . . rn .고a . 團 L반믹트.)누 ·l] ]벽·單 브團團 0

지.료 [ <]L 2-IA과 V인

제 2 단계에서의 잉1인-谷게는 중可의 초1인·분시·데 받셍]으로 S 여곡질음 깅험히·는 IC게

이기V 하다. 죽, 1彌7년 후)/1·기부터 2안분사매가 발셍하기 전의 기간에는 잉·안의 겅

제적, 인적교류가 
-v:-;L중하었디·. ]SS7닌에 15, 001-2의 대만인이 - 토를 l-g·문하었으며 1988

년에는 145,soo띤으로 d兮하었다.7) %인·간 j'i(역V 1987닌, 19弱닌 긱·지· 15익 달러, 27

익 달러로 v·1닌동기 대비 각긱' 51 % 및 87% 骨가하있니-. CI 러나 제 2 단 에서 2속히

종가하닌 잉·안간 겅제적, 사최적 교륜는북겅의 친안분 시·데발)W으로 - f김·하는 질과를

가지 兎·다. 이L 중국의 친안문 사테 진3]·피-정이 중국 졍부의 개헉개방 후퇴 가능성파

대만 인그L에 대한 위7]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싯으로 

파익-되었기 It})문이다,

團

團

7) 15·ee c'IMw」 l&ex-%g-f, 
"

TI'11de ACI'ONS hc S()'ails", l()gl. laull2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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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3 단계(1992. 9. 18-현재)

양안간 교류의 제 3 단계는 천안문 사태로 위축되었던 양안교류가 다시 회복되어 가

속도가 붙은 1992년 이후 현재까지를 들 수 있다, 천안문 사태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중

국정부의 군사행동에 대한 대만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안간의 잠재적 경제 보완

성으로 맣미암아 양안간의 경제교류는 1990년 들어오면서 다시 이전수준으로 급속히

회복되었다. 이 기간에는 양안간의 경제교류가 동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8) 또한 대만정부의 3不政策으로 대만관리의 중

국관리 접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안간의 관리가 경제적 교류 확대를 위한

각종 회의에서 접촉하게 되는 등 경제적 실리추구로 인한 3不政荒의 예외상황이 계속

해서 발생되었다. 이는 대만의 3不政策도 정경분리 원칙하에 정치적인 영역에서 명분상

으로 존재하는 내용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9]

대만은 1992년 9월 18일을 기하여 대만과 중국간의 인민관계 조례를 시행하였다,10)

이는 양안간의 민간언 왕래와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기본법으로 양안경제교

류의 법제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 유관기관은 동 법규에 의거하여 점

진적으로 양안 경제교류에 필요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경제교류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

하개 하며, 나아가 경제무역허가방법, 개방시기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화

는 인력. 물품, 자금 및 기술, 업종 종류에 따라서 추진되었다.

제

2.3.1 인적교류의 제도화

대만정부는 대만지역 및 대륙지역 인민콴계조례에 따라서 몇 가지 하위법규를 발표

하고 양안간 인적교류를 제도화하였다, 하나는 대만지역 및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에 9

8) 양안간의 경제통합에 대한 개념은 아직 정리된 것이 없으며 며기서는 양안관의 상품교역, 노 동력 이

동, 자본거래 등의 경제교류가 폭녈게 발생해서 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동일 경제단위화하는 과정으

로 파악한다. 양안간의 경제교류에 의한 경제통합 헌상은 Balassa가 규정하고 있는 5가지 단계, 즉 자

유무역지대, 관세등맹, 공동시장, 경제동 , 완전젼제통합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

안간의 경제교류는 일반적인 경제통합에서 보여 주는 것 이상의 경제통합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를 스칼라피노는 
' 

자연경제지역'이라고 명명하였다.

9) )M,民0報, 1993. 4. 23 및 1993. 3. 30, 星島6報, 1993, 7. 27
,

101trI7a/ 새(끼1zeal%f Ad姻 Studie%0994),

pp. 53.

10) 법규명칭은 
「臺濁地孤典大睦地區)<民關係條例」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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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에 의거하여 IW3년 4월에 1갇표된 대민·인의 대륙지역 입겅허가 관런빕57·의 공포이다.

이기서는 대만의 각 기관과 공공사업기관이 해당업무 수요애 따라서 륙에서의 업무

를 처리하기 위하어 중국대-吟은 빙'문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또한 데만의 공무원도

중앙 해당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서 대 지억에서의 국제최의와 쵤·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허벙-하였다,

T 히.니-는 데만과 데륙의 인민관게조 10조애 2거하어 만들어진 중국- 대륙인의 대

만입경과 관린된 허가조레이다, 어기서는 대만정부의 허가를 칙득할 경우 방문을 허가

한 보1위인페서 대만에서의 촬동을 보장하미. 각兮 국제최의. 기술지도 등 다잉·한 빙·면

에서 대만 오]경을 허용하도록 하있다.

2.3.2 상품교류

대만의 대중<·l' 상품교%·는 네만과 중국의 인민관게 조레 35조에 따라서 1993넌 대

만 졍부가 공포한 대만과 v·국간 무역合 허가하는 법37·에 따르도록 하였다,Il) 대만과

ys'(-의 인민관계 조 네 제i5조는 중<·f과 깅 교류를 추진하는 대만인, 법인, 단체 2沙 모

든 데만의 개언이나 기구는 중잉·징부의 공식적인 허기-但이 대륙에 대한 투자나 기술합

작合 췰' 수 없도록 -ii-정하고 있다. st한 동 조레5 발표되기 전에 이루어毛 내륙과의

경제1 y도 모 동빈규가 1身효된 닐·旦부터 30일 이네에 신고하고 재승인을 반도록 규

징헤 놓고 있다.

( 2 2-3 y 대만의 제 3 단게 대륙 인지1'7 조치 내정-

i 
團 屬 

'

'團 點團

w

r 
'

醫 驛 團

' '

- ·-

--- - - - - - - - 
.

.

] 종 % l 인 지 교 퓨 l
[團國 

國 團 闢 團

團 

l 
團 團

團 團 國 團 團 國

團 國 國 闢 團

- - - - - - -

- -

- --
-

1 l 만지 T ‥l]륙지 71민판계1 제9$· l
l l · 대면-인 1 륙714시 주VI-기&9·이 신1히기·骨 얻어야 한다 l

l ‥l -·- l 
' 

힐5.끔野'姓'""]判'f 
' 71 M 仲11 " 11收 荊

l l 
· 제1항 가1 따라 l)%1政部 11사되 

'44원 
숭인을 득한 · l

l l 만표한다. l

)리被 
'"

團 " 團

團

- - - -

- ' - - - - - -

-- - -

- - -
- ,

謂 l

w

團 a 團

1 1) 「'·
臺濁'地溫員大陸地區貿易許可辨·法」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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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종 류 l 인 적 五 류 l

l l 겁끔 
'""""驕' '偶' 料協 ']嶺 

1
i l . 각 관과 공공사 관은 당 무수 따라 륙 判 를 l

l ‥‥
. 썩 柔11 認 .. ... ....... .... l

l l 와 활동에 참 할 수 앴다(제8恐) l

l l' 以堂멸官끔判巷柳)訓여l
[ 종류 l 인적교류 l

l l . 가변W 제2항 따라 주관 관 사를 원 승 을 받은 l
l l 후 발표된다. l

l n l

i i 
' 

2認'""'*"'""""'"'""l
l l . 중앙 가 관 숭 을 받아 국제 육恐 , 부간, 혹은 半官牛民 국 l
l 特 용 l 恐 刊하는 국 참 할 수 다( 11旻 ) l
l l · 륙지 에서 우수한 학술지 에 있 나 웅용공정 등 술상의 우수한 성 l
l l 취룰 룩한 과학 술 연구인 은 초 기관 숭인을 득하 연구, 계 I
[ ( , 艮, 진학 등 유관 무 참 힐 수 다(제4旻) i

l l 대륙인 중 아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는 대만에 장기체류할 수 있다. [
l 법적근 l . 만인의 배우자, 결혼한지 2년 지났 나 자녀가 있는 우 l

l . A 제, 사회, 見육, 과학 술 흑은 문화 측면 서 해당 부문의 l
l l 숭 을 득한 우 !
i 하 ( 1 大陸地 jl,民在臺濁地 定居或居 許可辯 h(99政部) l
l 단위, 공포일자) l 1993. 2. 8 l

.

, f 사A ·육, 과 ·l 화 측 ·]

l l 건을 구 할 우 해당 주관부문 승인을 획득한 후 대만에 체류할 수 l
l 주凡 내용 l 있다(제2旻) l
1 l . 륙인민 매년 대만에 거주를 하여 수차 선 하는 젓은 제한한다(제 !

자료 : 4표 2-1%과 동일



14S

동 Il]7-애 의하이 마련핀 대만과 중국간의 무익을 허가하는 7규에서는 잉)안간 교역

은 반드시 간집무쳐으로 이루어져야 힘-을 - d·정하고, 내륙毛·례 싱-품도 제 3 지역을 경유

하이 운송되이야 한다고 정해 놓고 9)디·.12)

4 표 2-4 ) 대만의 제 3 딘·계 데 상품교류 조치 내용

l l'rnl]]'][sc]V[)일1해])fCL.3-........,....),..,l
l l 퓨 한 투자q 술함작을 할 수 없다, Y 한 륙 9)민 나 ·-

l!l , 단 l
l l , 다 괸.‥1- ·/A Ll. 다른 상71-·rn 마찬가지 測�. l
l ·Al ( l . 가는 주판부분 사暑 ‥WA윈 승9J 후 가능하다 l
l l , 본$ 시 7) 해당 관 준을 제163· 

· 

당하는 早자, 수출g·작, 무% l
l l ·< 타 상71-·rn 지�.는 동·h iY-가 ·1 패 된 

· 且부 3

l l 주 
. 부 승 을 씨야 

·H-. 
승 · 지 시· l- 우 가를 l

l l 소한다 l
l-l-------·-------------- - · --- -

.

[ l : 끔별킵빕셥철쁜킵C[
] Z- ·l]용 l . ·11륙상-키 수4과 판V] l 가버과 관Qa, ·l]만씩과 ·l)Q끼6.은 731물 1

l 폼 한 복록 패 한 1 骨 함 수 있다[제8<) l
l 쁘'嗚討 

·1]0卷
쁘<L<핸 f 1띠pl]7周

a J
지·료 [ e표 2-I%과 돋·입

2.3.3 자본 및 기술 교 류

대만의 대중국 자본 및 기술교류는 대만지구외- 대륙지구 인민관게 조례 제35조에 의

거하여 공포된 lAo<陸1'tI{裏從事投資或技術슴作許패辨法(1993. 3)J 과 r 大陸1」f[1區産業扶

術01進許可辨法(1993. 5) 1 등에 띠·르도록 하있디·. 또한 인민판게조레 제36조 근거하

어 공포된 r 臺濁地區典大陸地]區金副1業務往來許페辨法(1卽3, 4)J 과 l 臺濁地票典大陸地

區保險'業務往來許"띠'規定(1994. 9).l 에 따라서 대륙과의 d 
- 11 류를 추진하도록 조치하

였다.

12) l 臺濁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61辨法) 제5조 참조.



149

먼저 대륙에 대한 투자 몇 기술합작허가법에서는 대륙투자는 반드시 간접투자만 허

가하며, 제3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대륙에 투자하는 경우 1백만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동시에 대륙지역에 대한 투자와 기술합작 엽종 및 경영항목은 허가업종,

금지업종, 심사후 허가업종 등으로 분류하여 해당기관이 공고한다고 규정하였다.13)

K 표 2-5 y 대만의 제 3 단계 대륙 자금 및 기술 교류 조치 내용

l Y 근 l 만 구와 륙지구 인민콴 旻 35及 [

l ....(.. 1濫빤鄒擴繼婚種(得袍) l
l 기谷, 공포일시) l 大陸地區産業抗術히進許페辨法(경제부) [
l l 1993, 5, 3 [

l l · 대륙平자방식은 간접적인 투자만 허용하며 제3지역에서 투자설렵한 공사, )
l l 사업은 투자금액을 1백만 달러 이하로 규정한다(제4조) [
l l · 대륙지역에 대한 平자와 기술합작 업종 契 경영항목은 허가업종, 금지업 t
l l 종, 심사후허가업종 둥으로 분류하여 해당기관이 공고한다(제7조) [
l 주요 내용 l ·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에 특수하게 필요시 되어 대륙의 산업 기술과 과학기 i
[ l 술연구성과, 대륙 기술자를 수요할 경우 연구기관과 농공업 혹은 기술업종 ]
l l 을 개방한다(제2조, 제4조) ]
l l · 대륙으로부터 도입되는 기술은 중앙해당기관의 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간 l
l l 접방식에 의하여 도 입한다(제5조) l

[ l 대만과 중국의 인면관계 조 례 제36조 l
[ l · 대만의 금융보험기관과 기타 대만지역 이외에 설립퇸 분공사는 해당 주관 l

] A· l 稽潁)訓葬실·쌀1 ('相拳相 l
i l · 해당 조례 규정에 따라 재정부의 집사를 거쳐 행정원의 승인을 획득해야 l
l l 한다. l

l i 臺濁地區典大陸地溫金融業務往來許可辨法(재정부) i
l 하위법규(승인 l 1993, 4, 30 l
l 기관, 공포일시) l 臺濁地區典大陸地蓬保險業務往來許可規定(재정부) l
l l 1994. 9. 30 l

l l . 대만의 은행과 해외지사들은 정부 해당기관의 승인을 획득한 이후 대륙의 l
l l 외국은행 분공사나, 해외에 있는 중국의 법인, 단체, 기타기구 및 개인에게 l
l l 금융엽무를 가질 수 있다(제2조) 1
1 l · 금융업무 범위는 대출, 태환, 신용장 발급, 수출입 예치금, 대리대출입 등 l

[i ‥ 谷 l . 案'묘,,.,........... .巷 ... ... .. l
l l 기관이나 해외지사, 대륙의 외국보험회사와 재보험 게약체겯을 핥 수 l
[ l 았다(제4조) l
l 1 · 대만보험회사나 해외지사는 허가를 획득한 이후 중국의 인민, 법인, 단체 l

자료 : 4 표 2-1&과 동일

13) 
「
在犬陸地溫從事投資或抗術 hf%許可辨'法(Iq93- 3)J 제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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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남북한의 투자소득에 대한 적정 원천징수 세율 검토

투지-소득이리- 함은 일번·z]으로 이자, 베당, 사各료소득을 의미한다, 자본교류가 대둥

히.게 이7이지고 있는 선진<·f상호간에는 투지·소득에 데헤 원&1지국에서 저세合을 적용

히.여 상1간에 세부담을 경김-하는 것이 - 이하나, 남북한 관게처럽 지·본교y가 일IA'적

일 경우는, 자-본수3]국 서 세율을 경갑하지 鶴'을 리고 한다.

71-러니- 지·본과 기숩이 부족한 니·라에서·는 외국의 신진기술과 외국자닐을 유치하여

겅제를 최섕1하는 것이 투자소득에 데한 세율을 높게 하여서 조세장빅 문에 외국의

투자를 열는 깃과 비교하여 나라겅제에 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는 정책결정자가

판단할 사힝·이지만, 일반적y로 후진국은 이러한 제한새율을 조세조익]에 도입하여시

외국자본과 기술은 35입하고 있는 비·, 남북한간 인적 · 물적 교 류의 
- 

대외- 안정을 추구

'l·다는 ·조]에서 C닙'닉-한간 이중파새빙'지협징네各, 에 적극적으로 반잉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예를 들면 이지·1득의 징우 닙·한이 체결한 조세조약을 보1견 10% - 15% 정도

에서 걸징되고 있고, 배딩-소4릅의 징우는 ow -· 25%, 사各且소득의 겅우는 0% - 15%에

서 긷정되고 있다186),

표 디-른 히·니.는 이러힌· 제힌세율에 지빙-세인 7민새 또는 조시겅영세기- $힘되-는지

이부다,187) 남한이 체견한 조세조약의 대부분은 주민세가 포힘-되어 있으나 일부조세조

익<에서L 주1;J세가 별도로 구분되이 있디·IllS), 그w}나 제한세율 적용자체가 세수의 목적

21-LCl·는 안·징적으로 외국자본을 A-치히·려는 정 목적이 앞서는 이상· 주민세 둥은 포힘·

되이이· 티-딩-히·다고 셍긱·된다.

사실 북한의 깅우 자유깅 무역지대는 10%의 원친징수세율이 적용되므로, 납한이 체

결한 이중과세방지협징상 제한세율과 차이가 거의 似다, 따라서 과김·하게 제한세율을

닛'추이서 o% - 5% 사이의 한세율 졍정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186. 기-세힌· 네용 : 이- - 섭, 위의 책, pp. 121 - 230. 침·z.

187. 7빈세가 포힘·되어 있을 징7·, )1인세외· 주민세의 -/분방A은 다음과 긴·다,

(O 111인세 원 1징수분 : A x B/ B*C

(A: 이중과세1퍼지힙정상 제한세율, 13: 냄인세%·1친징수세名, C: 주민세윈$1징수세율)

(2) 7-hIl세 원%].징수분 :C - A - B

168. 한 · 미 및 한 . 니.니.다간 이중치.세방지7]정-E TV1세가 7분시어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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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 · 중국의 경제교류 현황과 특징

3. 1 양안무역 현황과 구조

대만과 대륙과의 초기 무역은 중국이 양안간의 무역교류를 1979년 5월 대만과의 무

역집행규정을 공포하면서 시작되였다. 이 당시에도 대만정부는 3不政策을 통해 양안간

의 직접무역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중국측의 규정공포와 관계엾이 직접무역을 제한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대만기업들은 홍콩과 같은 제3지역을

경유하는 간접교역의 방식을 활용하게 되었다. 홍콩을 경유하는 대만 · 중국간의 간접

교역은 1979년 75780만 달러 수준이었고, 중국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확대, 경제성장

의 지속에 따른 양안간의 교역확대가 계속되어 양안경제교류가 공식화되기 시작한

1987년에는 15억 달러 상당에 이르게 되였다.

양안간의 초기교역은 대만의 일방적인 무역혹자 상태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는 대만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양안간의 무역수지는 대만이 1979년은 354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1980년

부터는 흑자로 들아서서 1981년 3억 달러, 1987년 9억 3 }
760만 달러의 혹자를 기톡하였다,

양안간의 무역규모는 양안경제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더욱 빠른 속

도로 확대되어 왔다. 양안간 무역규모는 1991년 86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997년에는

263억 달러로 확대되어 약 3배 정도 급증하였다. 1991 - 1997년 기간동안 양안간의 총교

역규모는 약 1
,
28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양안간의 교역규모는 1990년대 들어

오면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대만의 직교역 금지조치 아래서 홍콩을 경유하는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놀라운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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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 3-1 $ 홍곤은 毛유한 잉:안·의 간접무억 추이(197 - 1987넌)

탄위 : 백만딜리
團 團 醉 夢夢 醉 團

眼 醉 夢關 響 鬪 夢醉

霧1 陰

간짐수입 긴·주1수출 管 게
罰 A 醉夢 醉 夢 m

團 闢

1079 56.3 21,5 77.s

1280 76,2 235.o 311,2

19Sl 75,2 3S4.2 459,3

19S2 S4,o 1오4.5 178.5

1純3 으9,Q IS7.Q 247,7

1984 127,8 425.5 553.2

1號5 1 15,9 986.9 1102.7

1986 14브.2 61 1,3 955,6

1987 288.9 I,226.u 1515,9

디 - - - - . - -

-

- - 

ww 夢 WI

지·료 : 行政院)d陸委員잡, l'兩岸經濟統計月報] , 각'호

4 표 i-2 % 대만과 중국간 교억 추이(]g87-1997년)

단위: 억昔러
團

대만통게 승'-콩통계 중국통계
-

-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권 윈

5 
- ■ -

%2舍 d%입 骨재 간접수출 긴737 7]-게 수출 수임 骨게
제 團

團 醉團

꽁 團

mu

현m

{開7 - - - 12.27 2.89 15,16 - - -

19S8 - - - 그2.42 4,7된 27.20 - - -

]낼g낸 - - - 2S.97 5.S7 34.8례 - - -

1990 - - - 32.78 7.65 40.43 3.20 22,55 25.75

1991 74,9 I l.2 S6.] 46.67 I l.26 57,93 5.慘5 36.30 42,44

IA2 T5.4 I l. l 1 16,6 62.ss I l.1닉 74,07 6.98 5S.81 65.79

1993 139,9 나,o 150,9 76.85 1 1끄4 86,89 14.62 129.3'3 143.25

1904 160,고 153 178.8 S5.IS 12,92 98,10 32.42 140,65 163.27

19O5 1햄4.3 30,g 225.2 92.S3 15.74 1 14,57 30.9S 147.84 178.82

l )96 207.2 30.6 237A S7,18 15.S2 1 13.00 28ffO3 16].82 18g.85

IW7 224.6 30고 263,7 - - - 33,9E 164,41 198.37

團 響 

團

團

團

t 團 團 團 .

團 團 團 唱

지료 : 3"]"政院'XI胞委1%움, l 兩岸經濟統計月報(귀-11<號) , ,

l.Il國謝'까經濟貿넘,合+F郞,

l +國對까經濟貿易7鍾(各-%l<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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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을 경유하는 양안간 교 역骨모도 1980년 3억 네00만 달러에서 양안교류가 정식으

로 시작되던 해인 1987년 15억 달러로 증가하고, 이후 깜안경제교류가 본격화 됨에 따

라서 1996년 113억 달러 수준으로 금증하였다.16) 홍콩을 겸유하는 양안간 무역은 198

o- l995년 기간 중 약 3 ,
5009 증가하였다.

또한 간접교역을 통하여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의 무역흑자를 실현하였는데 대

만측의 무역혹자는 1995년 163억 달러, 1996년 176억 달러, 1997년 185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무역흑자는 양안경제교류에서 대만의 경제적 이익이 중국

보다 훨찐 크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대만의 무역흑자는 대만의 중국에 대

한 수입급지 조치에 기인된 바 크다. 즉 대만 수입제품의 %3가량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묶여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대만이 수입 네거티브 품목에 대한 통제를 폐지함으로

써 수입금지 품목의 약 2/3가량이 수입가능하게 되었다.17) 이러한 수입자유화 조치는

장기적으로 양안간의 무역불균형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리라고 전망된다.

양안간의 무역불균형으로 중국이 커다란 무역손싣을 감소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조

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역교류의 확대와 이를 통한 대만경제의 중국경제 의존도의

제고, 나아가 경제를 통한 대만의 홈수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인 최종 목표를 달

성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만의 대중 수출상품구조를 보면 K 표 3-3 %에서와 같다, 즉 대만의 최대 수출업종

은 1995년 기준 기계용구 및 그 부품으로 전체의 약 14,2%를 점하고 있다. 다음이 전기

설비 및 그 부품 13.6%, 플라스틱과 그 제품 Il.9%, 인조섬유사 8.6%로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대중국 수출상품구조는 양안간 경제발전단계 차이로 인하여 중

국의 산업구조고도화와 가공무역에 필요한 자본집약적, 중공업제품을 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반면 대륙으로부터의 수입상품구조를 보면 1995년 말 기준 철강제품이 전체업종의

약 2 %로 최대수입품묵이며, 그 다읕이 전기설비 및 그 부품 15.2%, 광물연료 광유 및

T 정제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만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수출에 비

1이 대만의 홍콩을 경유한 대중 수출액은 1996년 말 헌재 207억 달러로 당해연도 총수출액 1
,
159억 달

러의 약 18.6%를 차지하고 있다( 「댜1華民國臺濁地區進出蓬貿易統計月報」 ,
1997

,
12)

17) C/dm RurnrnlCSS 1견view(19Q7), PP- 31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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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어 규모가 적으며 품목에 있어서도 일치·상품이거나 대만내에서 경4력을 상실한 노

동집약적 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4 표 3-i A 대만의 대중 수출 상풉 구조

딘·위] 백반날&1. %

. . . .
1993 1994

亂

고2< 
團

HSdE 冊'
f團 3') A

團 로夢 醉

84 기게덜·T 및 그 부품 2,328,2 18.3 2,173.9 14,B 2,534.8 14,2

85 진기설비 및 그 부품 l,535.9 12.l l
,
SS3.4 15,9 25441,5 13,6

39 플라스틱괴- 그 제품 l,338,9 10,5 l,661.1 14,I 2
,
137.s Il.9

54 인조심-H·사 l%04,7 7,Q 1,291,3 to,9 l,540,5 s,6

59 궁엽정-방적끌- 839,2 6.6 l,155.2 9.s l )iK.l 7.l

55 인조심우- ) 444,5 3,5 642,0 5,4 851,8 4,8

72 천깅' 177,3 l,4 284,8 2.4 5293 3,0

87 기타차량 2교 부품 455.6 3.6 491.2 4.2 544.6 3.0

60 수제직骨 467,o 3,7 5S8,3 5.0 685,7 3,s

41 셈)피힉 242.6 2.o 456.4 3.9 590.3 3,3

기타 3,586.g 30,4 4;025,4 13,6 4s773.8 26,7
] . . . 霧夢

w 

國

團 團

團

힘· 게 12
5727,8 100,o ]4)53,0 100,0 17,898고 l()0,0

I . . 團

麗 ww

證 ww m

자료; 臺濁海關統計, 各早號

4 AL 3-4 $ 대만의 대중 수입상품 구조

딘·위: 백민딜러, %
團 團

團 團 團 國 國 國 國 團

w k 處 e 

團 團

e % 

團 團 闢 國 團

團 團 團 團 團

HSME )詩8
l

團 w 關 뜨느臥 
國

1鄕
問

-금액 
비줌 -란)] 

비중 2엑 비중團I國爛
闢 

團 團

1習 

團

團

贈 I 國驗 國陰 習翟 團

85 전기섭비 및 그 부풉 60.s 6,o 236,o 12,7 469,9 15.2

72 7}핑' 78.9 7.s 192.7 10.4 742,7 24,0

27 핑·물인Z., 팡-R- 或 0-정재풉 100,8 9,9 158.6 s.5 1闢.g 6,1

2S %금, 힐-산, 쳐시석, 시ta트 ) 19.2 I l.7 164.3 s.s 158.6 5.1

업 기기 및 기게용구 니.7 l.2 37,o 2.0 110.4 3.6

frl 신발, 긱꿜)-괴. h-시· 품 106,9 IO,S 164,5 s,9 173.l 5.6

44 목제품과 %VI- 83.3 f(3 123.6 6.5 170,5 5,8

5 昏뮬지1풉 38,5 3.R 78,7 4그 8S.3 訪

2S - 7기화학품 :15.4 3.5 81,6 4.4 I l l,4 3,6

79 아인과 그 제풉 4f),5 4,6 76.6 4,l 126,5 4,l

기타 333.0 :32.7 545.l 29.5 742. l 34끄
關 團 團

關 闢 闢 J 

團 團 團 關 團 關

團 團 團 團 團 . 團 團

團 團 . 團 團 . 團 . 團

團 團 . 團 團 團

團

a w

a

'S' 
l,015,5 l()0.0 l,S58,7 10040 3

,
[)91.3 i()O.o

I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 閉 % k 5 習 胃

野 I 

團 . 團

團

q w 

闢 團 . .

池 動 k

m 團 團 團 m m m m 團 I m 團 m m m 團 團 團

團 團 m m 團 團 團

자휘: 豊濁海關統計, 名.·7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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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양안투자 현황과 특징

대만정부는 대중국 간접투자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기업의 중국 투자도 홍

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상당수의 대만기업들은 홍콩의 보조

금을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대만기업의 중국투자는 1996년

말 현재 누계액 측면에서 대만정부 승인기준으로 68억 61000만 달러, 중국측 계약기준

으로 348억 7,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실행액 기준으로 대중투자는 1996년 말 현재

149억 닿러로 중국 전체 외국인 투자의 8.4%를 차지하여 홍콩의 대중투자에 이어 2위

를 차지하고 있다.IS)

주요 투자 품목은 대만내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노 동짐약적인 중소기업 생산제품

에 집중되어 있다. 대만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투자대상품목은 전기기계, 플라스틱, 저물

둥인데 이들 품목도 제3국을 경유하여 중국에 투자되고 았는 것이 현실이다.19)

< 표 3-5 y 대만의 대중국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대만정부 승인기준 중국정부 통계기준

건수 허가액 계약액 실행액

1991 237 1.7 13,9 47

1992 264 2.5 55rn4 IO.5

1993 95329 31.7 997 31.4

1994 934 9,6 51.7 33,9

1995 490 10.9 58rn4 31.6

l$26 383 12.2 64,8 34.8

합 게 II,637 68,6 348.7 149.l

자료: 
「1수華民國對外投資統計月報」 

.
1997. 12 및 「中國統計年健」 , 1997

18) 데만의 해외투자 중 대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면 1991년 9.5%. 1992년 21.7%, 1993년

65,6%, 1994년 3733, 1995년 44.6%, 1996년 34.o%로 전체투자의 약 36% 가량이 중국에 투자되고 있

다( 
「中輩民國對)ly投資統計月報」 , }997).

19) 대만기업의 업종별 대중투자는 제조업이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전자 · 전기

(16.9%), 고무 · 플라스틱(13.0%), 음식료품(IIg2%), 기초금속(8,9%), 화학제품(7,0%) 등의 순서로 투자되

71다< 「中華民國對外投資統計月報」 .
199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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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대중국 투자는 통계싱-의 J]계에 어리움이 내제되어 있다. 대만정부가 중국투

지.骨 허기.힌- 7Y·모는 1995닌괴- 1996넌의 겅우 %지· 490건 1 1억 달러외- 383건 12억 달러

수준인데 1핀·하여 중-L;r정부 통게에는 데만으로부터의 투자가 긱·긱- 58 억달러외· 64익 날

러로 니.티.니.고 있다.20)

데만정부는 대만기엄의 대중투자가 십화될수록 내만겅제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납아

진다고 피.익·하기 때문에 1996년 3월 중-]f 군사훈련 이후 데중국 투자애 대헨· 제한을

더욱 강촤하고 있으미. 중국 대튜을 대체할 수 있논 다易 아시아지역으로 대만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시칼 수 았는 정첵을 모색해 오고 9)디-,21)

< 표 3-6 > 데1갼의 입骨1組 내중국 투자 인펑x-증가名 추이

단위 : %
陰 

團 團 른 團 團

108듸 lOQO 19Sl 1932 10번 1994 1995
m 團

전기전지·제풉 10.2 t+A I l.9 o,2 [O,5 12,6 26.8

/ 1품 j 4.9 3.5 5.l 2.6 2.9 l.9 4.0

금%-/d-업 17.2 - l.E IO.3 3.8 13.2 5.5 14.5

홉,그tW31-입 19.t l.6 16.3 9,4 4,2 6,2 5,9

회.학품졔조업 2.o t+,Q 14.B 6.7 2,1 7,3 7.3

骨리·스틱제조업 - 4.0 - - 6.5 6.2 - 7.d - 4.l IO,2 - l.l

)칭- 1업 l.6 - 2.o 14.3 - 8.5 - 9.7 Il.디 2.6

버-d속굉·산骨제조업 15.3 4.9 o.o 니.3 12.4 3.2 - 4.3

고 ) · 제조71 -2.4 8.l 6.2 3.7 - 6.7 - 03 7.4

기게제조잃 9.4 8,5 12,4 3.3 5.4 6.4 6.4

核"君 谿t ·.· ‥,· ‥.· ‥.· ‥.· ‥.· ‥,·

I t

자료m : 巖濁經濟部, 
i' 兩岸經貿關係發城之擇討, ,

l%7.

m w

20) 앙측 통계상의 불인쳐 이유에 내句서는 다읍의 논문을 71-조. /k',v:君, 論臺商對大陸投資統計問屬鹽羲

展超勞, [ +國大陸硏究.」 ,
[卽7. 1 1 71·조.

21 ) CBR (1彈7), p. 23. 임 에로 데만의 1111트남 누지‥는 1295<1에 12억 管러로 1924닌에 비하여 의] 132%

증가하었다, 내만의 대베트남 투지-는 1的5년 말 
'힌제 

35억 8
,
O[)0빈· 달러 수 t 로 최데平자국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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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기업의 대륙투자 주요 업종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금속공업, 운수공구업, 화학품

제조업, 기계제조업 둥의 대중국平자 연평균증가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22) 반면 식품업, 방직업, 플라스틱제조업 등의 대중국 투자연평균 증가률은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중국 투자업종 중에서 중화

학 및 기술집약산업의 제조업 비중이 1989년 64,2%에서 1992년 66.25, 1995년 73.3%로

높아지고 있어서 노 동집약적인 업종 중심에서 중국 내수시장 접근에 보다 유리한 자본

집약적인 업종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3-7 y 대만의 대중국 직접투자 업종별 · 지역별 비중 추이(1991-1995년)

단위 : %

업 종 광동성 복건성 강소성 절강성 하북성 기타 합 계

방직 30.6 9.8 30.8 11.8 1.0 15.8 lOOT

의복장식 17.1 22.7 39.2 7.7 2.5 IO.7 1卽.o

피혁제품 485 19.9 깃.o 7.2 2.5 7-3 1卽.0

목재류 20A 12.3 35.l 4,5 6.8 20-7 100.0

제지업 323 7so 42.9 2,6 5.8 9.2 100.0

화학품 30.1 7.3 38.o 5,6 6.2 12.5 100.o

플라스틱제품 35.1 21.9 13.9 3,6 IO,7 24.o 100.0

비금속광물업 554 18.9 13.3 1,5 3.5 7.o 100,0

금속제품 153 2040 31.l 9.6 5,l 18.H lOCao

기계제조업 28.8 11.o 37,9 3,9 4.2 13.9 200,o

전기전자제품 173 5so 57.6 3.3 3.6 13.l 100.o

운수공구업 41.1 13.7 27.9 4-o 5.9 7.3 too.o

정밀기계 22.6 17,o 28.5 1,5 3.5 26.9 100.0

4話 17. 17,I 던 回 7.0 100.o

합 계 31.3 14.2 29.I 4.6 6·o 14.6 100.o

자료 臺濁經( 暗6投資審議緩員合, 「雨岸經貿關係登展之探討」 , 1997.

대만의 대중국 직접투자 업종별 · 지역별 비중 추이를 1991 - 1995년기간 종합해서 보

면 < 표 3-7 2에서와 같다. 먼저 지역별 투자를 보면 광동성이 3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강소성 29.I%, 복건성 14,2%, 하북성 6.0%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식

22) ii政院大陸委員合, 第66次委員合報告事項(3), 1996. 9.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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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는 강소성이 31,6%, 방직품은 광동성 30.6%, 강·소성 30,8%, 의복장식류는 강소성

32.2W, 피헉 풉은 광동성 4S.9%, 목제A-는 감소성 35.l%, 지오]은 강소성 42.9%, 팡동

성 32.3% 등에 집중퇸 것으로 나타니·고 있다. 따라서 노 동칩약적인 제품은 주로 집-동성

과 강소성을 중심으로 집중투자되이 있읍을 보이주고 있다. 대만 투자 유치에 가장 적

극적인 지억이었딘 복긴성은 의복장식, 피혁제품,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업, 급속제

품, 운수공구업 위주로 투자되었음을 일' 수 있다.

진체적으로 볼 때 대만의 대중g- 투자도 투자어건이 가장 양호한 광동성 지역파 내

수시장이 밀{1헤 있는 감소성 지역에 주]중되어 있어서 일반 외국인 투자의 투자졉중지

역과 비슷한 내용을 보어주고 있다.

{ 표 3-8 $ 대만의 서비스업 대중국 직접투자 지억명 비중 추이(1991-1995)

단위 : %
團

입 骨 굉·동셩 복긴셩 징'소싱 절김·성 하북싱 기타 
'업·게

- -

- -

陰論

도크)삐)업 7.6 4.7 64.'2 2,9 7.2 13.4 100,0

5 1·제무역 7.Ii 3.2 52.2 o.9 20.4 15.4 100,0

식딩- Q,4 IS.7 25,5 l,7 7,4 i7.2 I(빔,0

운수엄 0.o O. 55.l 12,5 l,2 31,1 100.0

칭·고오1 9,8 O,O 20,s o,o 69.4 o,0 100,0

7-f융31%17] o,O 0.o 0.0 0.o o,o 100,o 100,o

기타 5.2 I l,4 26,s 4.6 14.3 37,5 100,o
w 戰

w

l' 계 6.3 7.o 44.8 3.8 12,o 25,2 100,o
醫 亂

m

자료 : 森濁經濟部投資審議委員合, C%i岸經업[i崗系發展之擇討」 ,
1927.

대만기업의 서비스업 대중국 직접투자 지 1널 비중 추이를 보1견 장소성이 44,8%2

서비스업 투자의 절)인가량이 1중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읍으로 하북성

12.9%, 복긴성 7.O%, 룅-동성 6.3% 순으로 피-인되고 있다, 업종별로도 도소매업. <,f.제무

역, 운수업, 창고업 등이 강소성에 집중적으로 두자되고 있다, 복긴성은 허당업 두.자가

IS.7%로 주R률 이루고 있으며 광y성은 칭-고업 , SA, 식당업 9T% 순이머 하-fy성은

� 

칭'고오]이 W,4%로 니.타나고 R)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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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만 · 중국의 爾岸關係 기본정책과 경제교류 확대조치

4. 1 대만 · 중국의 양안관계 기본정책

중국의 대대만 정책은 양안간의 교류확대와 대만의 국제적 고립유도를 통한 홉수통

일의 추구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대만 통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석으

로 구체화되었다, 項째는 通商, 通郵, 通航으로 표현되는 三通과 친척방문 및 관광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 학술교류로 대표되는 四流를 통한 적극적인 양안교류정책의 추진

이다. 둘째, 하나의 국가안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존시켜는 -

國雨制에 의한 통일정책의 추진이다, 이는 홍콩과.마카오의 중국반환에 적용되는 원칙

이기도 하다. 이미 홍콩은 1997년 7월 일국양제의 방법으로 중국에 반환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적극적인 교류확대정책의 추진과 함께 대만에 대한 무력불사용의 천

명을 거부하고 대만의 국제적 고립화를 추구해 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3通原則과 경제 및 민간교류 확대로 경제통합을 진전시

키며 대만을 하나의 중국정책안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 

하나의 중국' 원칙을 통하여 국

제적으로 대만을 포위, 고립시키면서 민간경제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양안통합을 가속

화시킨다는 전략을 구체화해 오고 있다.

반면 대만은 중국의 대대만정책에 대항하여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를 요구하면서, 불
J

접촉, 불교섭, 불담판의 三7[<政策을 고수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실리적인 경제교류를 추

구해 왔다. 즉 중국의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이 구체화되어 대만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

서 민간의 대륙 경제교류 요구증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실리확보라는 측면을 무

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 류확대를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

다. 또한 유엔의 재가입 시도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생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23)

23 ) 대만졍부는 세계무역기구(WT이의 가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정부 당국은 중국의 동기구 가입이

전에 대만의 가입은 졀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經濟 報, 1997. 12. 28). 세계무역기구 입

장애서는 중국보다는 대만이 무역자유화도 등 모든 측면에서 동기구 가입자격을 더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Jottr/101 Nort/Wost 4vIa71 IStucffes, 
"

Im portant o f Inte ryating China an d Taiwan

into the WTO System
"

,
1996, Fall, pp. 74-75 ). 중국과 대만이 이 기구에 모두 가입할 경우 동지역에

서의 경제통힙은 더욱 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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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한 兩岸간의 기본적인 Y장차이를 고리혜 볼 떼 양인·간의 정치적 갈둥은 중-Cit정

부의 하나의 중국원칙과 데만정부의 대만의 실체 및 
-그제지 

활동 인정이라는 상반핀

멍제가 부딪치는 데서 빌·셍되는 깃이다.

내만은 %인'간의 교 류에 있어서 중국으로부티 신리적 이익을 더 番이 취하고 있는

측변은 있지만 겅제적 싣리를 추구할수록 대만의 대중국 정첵에 더 밀‥은 혼란과 길동

이 발셍된디·는 측먼에서는 매)- 어러( 난제를 안고 있다,24> 즉 얌안간 경제5i(류가 괵

대될수록 대만의 정책 빙·향이 서로 충돌할 여지가 t2다, 그 중 하나는 깅 적 Id엉을

위한 y‥]- 데륙과의 깅제적 T-데 징·회.는 다른 측면에서 데만경제의 대륙의존도를 십화

시커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표 4-l >참조), 또 하나는 경제적 실리

추구 파정에서 니·티·니·는 사최적 교 류의 확대가 3不政策과 내립되게 된다는 점이다. 이

러한 정책 모순속에서 대만정부는 중국의 무력에 의한 직접적인 위협이 구체화되지

않는 한 경제직 실리를 우초1하는 정책음 추진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IL 4-l % 양안간 무억의존도 추이

단위: %
論

대만의 륙 무익의존-모 대륙의 대만 平억의존도
w 

團

野

麗 野 麗 鑑

團

屬

醫

龜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무익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무익의존도團 
團

處背 驗 叫 金 漁 野 野團闢 罷 龜團

1988 3,70 o,96 2,47 l.01 4,16 2,65

1989 4,3S l,22 2,94 l.12 4,09 3,12

lggo 4,sa I.40 i32 l.23 6,14 3.50

lgQ] 9.o 0.95 5.41 l,67 7,32 d.27

1992 i l.QU l.00 6.so o,88 12.03 6,31

1023 14,so l,30 8.50 l.I l 12,24 7.02

1勢4 15,70 2,20 9.30 l,54 12,67 6.28

1勢5 164)O 3.00 9.BO 2.08 I l . 19 6.37

1勢6 17.21 3.66 10.79 2.91 u,81 9.77

1997 17.90 3.4 10.ao 2.IO 16,IO 8.20
團 團

國 同

鬪夢 夢 欄 . . . 團 . 團 團 關

憾

團 . 團

주: ](](]1년 이전은 A콩海關統計, ]勢29부터는 臺濁經濟部貿易局 통계 침.조

자旦 : 普'港海關統혁', 經;齊盲1(國際貿易局

량

w

24 ) 1힐쟉F-且는 종국의 대만 징책에 효파骨 거 V 있는 깃으로 11석71디.. Iq]민. 무역엑의 17%불 중

국에 의 하Jl 있5( 대%L· 의 무익耳자가 대중무역에서 니.2)고 있다는 사실은 대민.경제를 
·합힌. 

전
)J{·적인 네민· 

-:
A·리의 중<·>· 의존5도기. W이-지는 젖- 의]VI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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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대만의 대륙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계속해서 높아져 왔는데 1988년 2.47

에서 1997년 말에는 10.9% 수준으로 급속히 높아破다. 양안간의 교 역이 급속히 증가되

어 왔기 때문에 대륙의 대만 무역의존도도 동일하게 제고되었다. 대륙의 대만무역의존

도는 1988년 2.6%에서 1997년에는 8.2%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양안간 무역의존

도 수치는 대만정부가 대륙으로부터의 수입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

어서 향후 양안간 무역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리라고 예상된다. 특히 대만정부가 1997년

7월부터 약 4천여 품목에 대하여 대륙으로부터의 수입을 허가혔기 때문에 양안간 무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젼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볼 때 대만의 대중국 수출품목 가운데, 40%에 달하는 462개 품목이 중국

시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며 이중에 유리, 철강재, 사료, 가공농수산품 등 55개 품목

은 전체 수출의 80%이상을 중국시장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대만의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아갈수록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경제압력카드는 더욱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된

따라서 대만정부는 중국의 대만기업에 대한 경제정책을 민간을 통한 정부압박(以民

退官), 상업을 통한 정치포위0기商圍政)와 같은 경제통일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25)

이러한 흐름아래서 중국은 경제교류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전하고 훙콩의 성공적인

중국반환을 바탕으로 - 國雨制 방식을 통한 대만홉수통일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들고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즉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지금까지 중국의 정책은 성공적

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등소평이 확립한 1국 2체제 및 고도의 자치허용 정책은 홍콩

의 미래에 대한 중국의 대외적 약속이다.26) 중국정부는 훙콩의 중국반환 이후에도 홍콩

의 성공적인 졍영을 단지 홍콩만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 중국은 홍콩의 번영이 계속

될 경우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 사시키며 1국 2체제 방식으로 홈수통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7) 즉 성공적인 혼콩 경영은 마카오의 1999년 환수에 이어

25) 대만정부는 중국의 대대만정책을 l%匪分離와 以商圍政의 전략으로 앓축해서 정리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중국의 전략을 太攻禽鳴暑 구사한 이후 臺濁海娘雨岸間航運管표辨油 등을 통하여 三通을

추진하려는 毛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i 政院大睦姜員合, 第66<>(委員合合議報告事項

(3), 1996, 9, 7).

26) 중 이 1국 2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었는데 이 법에는

행졍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 및 법원 최종심도 특구정부나 사법부에 속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m 단지 외교, 국방문제와 주요 관리들의 임명권만이 중국정부에 귀속되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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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만을 하나의 중걱 인·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띠-라서 중국정부는 혼콩의 중51 반촨 이후에도 첫째, 홍공에 대헤 일국%제들 충실히

이헹함으로써 대민·과의 통일밍분은 높이고 骨째, 겅제적인 측먼에서 교 류를 겅-촤, 홍콩

의 骨개지 띄曾도 건지 또는 제고하며, 셋쩨, 군사릭의 헌)데촤외- 데만의 고립을 가속촤

시커 대만내의 독립 움직임을 사진에 치·딘·하는대 초접을 및·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중]y의 움$]입 하에서 최근 대만의 기·장 큰 관심은 군사직 안보의 判·보, 지속

적인 겅제번영, 미g-과의 유대관게 2J-촤에 두어져 있다,26) 이는 최근 대만과 관런되어

발)g되고 HI는 두 가지 변촤외. XI은 관런이 있다, 하나는 중국 대륙과의 징제적 통합

가능성이 매7 높아졌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적으로 민주화의 욕구가 분출하

며 중<·'f으로부터의 독립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디원),

4.2 대만 · 중국의 경제교류 확대조치

중<c[F 질제개헉피 대외개빙'을 통힌 체제전횐7 경제성y의 추7정첵이 데민괴-의 인

혀, 물적교류의 화데를 통하여 대만옵 昏수통일히·려고 하는 대대만 통일정책에 부省·될

에 띠-리. 적극적으로 대만과의 경제교류를 7-진하어 왔다. 즉 무역을 통한 이익과 투자

兮치를 통하어 대만의 지·본, 기술, 깅엉노하.원 등合 도웝하고 고 용칭-출을 이룩하는 것

파 건-은 경제적 실리들 피득V)'괴· 동시에 데만의 데륙깅제의존도를 제고시지 궁극적인

중펴- 7-도의 통일을 이북하%다는 )이디-.

중국의 데대만 경제교퓨 획-대조치는 다양한 내各으로 구체촤되어 추진되어 원·다. 중

헉·은 l(-)78닌 복긴성의 直1떠을 데만기업 투자·R-치를 위한 겅제특구로 지정한데 이이

1983닌 4월에는 만동포의 경제특3L 투자에 대 
'l- 

3개힝·의 우대조치를 발표하었다. 그

러니. 이는 대만정부의 무시로 인하어 싱'징적인 조치 수준으로 끝났디-고 -趾 수 있다.

團

w 團 w 驗 

團 團 J 團 1

27 ) 깅·택1;Il 주석·읜 혼%(의 중국반쵠· 경21 회에서 
" 

흥-ALIs·식의 인3[양제 방침 Il+라 내만과의 통일문

제를 
'헤결팀· 

깃"이라34 ]1%한 미· 있디.( l )<14f]報, , )997. 7. 3). 일<l·잉·제에 의骨 중<T의 통인정첵

에 SIl서+a·< 깅· 주석의 미국tg·분시에도 꽁개j]으로 인3:IA) 비. 있다( fItr Ecouo/W[%I·t, 1997, 10, IS, p,

42).

2S) Ibid, pp, 53-54,

29) · /()Itruol 7 Mw1ma·s'I / Ls'%v-i ·57w1(c‥&i', 
"

Tuv/aM Thc CollrnI': In)plica;iou o f jl]Mg1'gliou AIl(l DemDCrrniill(iou

for Ttliwzln's Maiu1all(l Policy
"

,
lgq4. Spri11g, p. 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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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국의 국무원은 1988년 7월 「臺濁同胞投資奬勵規定」 을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대만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대만정부

가 대만인의 대륙방문을 허용하고 외환통제를 크게 자유화한 1987년 이후였기 때문에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벌도로 지

방세 및 토지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대만기업平자구를 설치하여 대만기업 우대조치를 제

공하였다.

이후에도 중국정부는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더욱 본격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

치를 강구해 왔다. 중국정부는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보호하
p

기 위하여 「中華<民共 D國臺濁同胞投資保體法實施細則」 올 마련하였다.30) 동싣시세칙

에는 대만의 대중국 투자형식, 재平자형식, 대만기업들에 대한 세금징수, 대만기업들의

경영관리 자주권, 분쟁시 중재협상, 대만기업 양도와 이전 및 권한승계 등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반면 대만은 초기에는 대중교류에 대하여 직접교역, 직접투자, 직접통항을 금지시키

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제도적 장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대륙방문을 허

용하고 대륙방문 인적교류가 확대되면서 대중교역과 투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

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만정부가 1987년 취한 대륙친척방문허용, 대만의 외화통

제의 자유화 정책, 3불정책 아래서 양안의 간접교류를 합법화 하려는 방안으로서의 祈3

不政策 등은 양안간의 경제교류를 새로운 단계에 진입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新3

不政策은 정경분리라는 원칙 아래 공식적인 접촉을 제외한 모든 방면의 민간교류를 묵

인, 합법화시키는 정책이였다.

이에 따라 대만정부는 1989년 10월 제3국을 경유하어 이루어지는 중국과의 간접적인

교 역, 平자, 기술협력을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31) 이 규정에 따라서 대륙平자暑

허용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모든 대륙平자 사업을 대만경제부에 둥록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1990년 10월에는 r 大陸投資拔術協%j管理法」 을 공포하였다. 또한 양안

경제교류는 대만정부가 1992년 9월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인민관계조례를 공포하면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꼬) 이후 동 법규에 근거하여 수많은 하위 경제사회교류

30) 
「文國報」 , 1996. 5. 17.

31) 법규 명칭은 r
對大陸途區從事間接投資或技術슴Yb管理辨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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괸.<st&i-a·가 제징되이 잉·안]l(-H-가 1'Al3인 측모1애 의해 제도적으로 뒷반침되는 시기에

들이기-게 핀다. 이러한 흐릅의 일毛·으로 1在大陸1'也區{Y享.+&資프려%71ff-/y낌t可·辨·法(139

3) l ,

l 
'

臺濁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61辨法(1993) 1 ,

l%大陸地區從事商業行爲許 
' 

辨·法(lg

4)., 을 제징하는 등 대륙平자애 데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데만정부가

대중국투지피가 기岳으로 섬·v 있는 것은 크게 세종류로 분류하여 투자히용업종

(positive list), 투자금지엄종(negative list), 이 T엄역에 포함되지 임'는 시·안별 심시-대상

으로 분6하있다.33)

표 4-2 A 대륙平지· 허기· 및 금지품목수 추이
t

종 省 업 종 일 시 항 복

i ..
1勢3, 03, 01 ·03

l 
- l'·

1994. m. 14 31

l 1095, 08, 09 61
[--.---------- - -

l 1990, IO, 19 i,353

l 1卽1. 04. 08 326

…… I A,,,, 亞섬
l 1994, os. 2O 285

l 1994. 1 1. 09 220

l IT)4, 12, 21 132

l--.-.-..----..--------- -

l ·,..fr, : :[: ,, ..

團 J 官 團 團 thLt.團團團 
騷 圍 關

l ‥ : 섬 ·

論 w J 圍 驕 國 團 團

w 辭 同 關 翟 觀 臥]

l 국제힙의 62 품복

·‥‥- l ‥‥ ‥‥. ‥. ‥ 별'AL目'홈
l 에십부풉 68 품복·

. / / 1
지·A: ·臺1燭錦8齊%M2資審 禍]爵員·倉, l' 兩)A細(,貿19皮書1 ,

1906.

W5

32) 1
1q규 1 2칭·은 [ ·臺濁地濕典大陸地區)<民關係條例.l 임.

33) 1
在-大陸1&MSMqRW'成拔術合作許끼'辨法」 제 7조 7]·조, 내만정부는 1勢카·! 지.가-

%·가시킨데 이이 It-)t]'3VI 787 게, 19t)4넌 220개 품목씩 ·11<]직이고 단게적으旦 종가시기 兎·디.. ]卽6

0에(2· ·중5] 괴의 긴징'핀-의·를 위헤 A)flo A-을 y함한 451 개의 세조입과 증71, 선- - 기래, -

<지- y各 허-2-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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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만은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1997년 혼콩의 중국반환을 계기로 그동안 취해오던 대중 3T政策에도 상당한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대만은 1995년 5월부터 중국대륙과 사섣상 직접항행을 허용하는 자유항구상으

로서 경외전운중심을 설립, 운영하여 왔다. 여기서는 외국선적 및 외국에 선적을 둔 편

의치적선의 대중직접항행힉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후 대만은 1997년 4월에는 대만 입

영해운 소속 입순호의 하문입항을 허용함으로써 양안선박들의 직항이 48년만에 처음

실현되는 계기를 마런하였다.34) 대만은 이러한 제한 작항의 성과를 분석한후 개방항구

를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중국과의 항공교류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정부는 이

를 통항, 통상, 통우의 3통 추진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35)

또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젓을 계기로 대만정부는 중국 선척의 모든 화물선이

제3국을 거쳐 대만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그 때까지 대만 남부 高雄항과

중국 남부 福州港 및 腹門港을 오가는 중국의 6개 선박회사 및 대만의 6개 선박회사들

에 한정되어 있던 양안간 해상연결을 한단계 더 높혀 놓안다.36)

나아가 대만정부는 1996년 5월에는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직접 3통에 대비, 양안

특구를 설치키로 하고 「雨岸經濟貿易交流特區設置管理條例」 라는 법骨초안도 마련하

였다.37) 양안특구는 대만의 臺中항과 高雄항 인근에 건설되며 특구내에서 양안간 사람,

화물, 선박, 항공기, 기술, 자본, 정보, 우편, 통신이 정치적인 제약없이 자유로이 왕래되

도록 조치하고 있다.

양안간의 직항에 대한 부분적인 허용은 운송비용을 그 이전에 비하여 약 40% 줄어들

게 만들었다.38) 한 예로 대만의 해운회사인 陽明은 이 조치로 인하여 연간 약 2,600만

34) 
r 明報」 , 1997. 4. 25.

35) 그러나 아직은 대만이 선박의 직항만을 허용할 뿐 화물의 국내반입을 금지하는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항수요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중국 정부에서는 대만의 부분적인 직항조치는

매우 제한적인 내용의 범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당시 중국의 외교부장연 천치

쳰도 대만측의 직항방안은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文隱報.l ,
1997. 4. 8)

36) 대만 정부가 1997년 4월 19일 대만의 高雄곽 충국 복건성의 視門사이에 격항을 허용한 젓도홍콩의

중국반환을 대비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으머 6월의 중국 화물선 입항 자유화조치는 여기서 한단계

더 나간 것이다.

37) 「文隱報」 , t996, 5, 8.

38 ) Ga'7la a」w[71CR5 Review (1997), p. 21. 대만의 무역인들은 컨테이너 운송비의 경우는 직접교역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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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정도를 절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홍콩의 중국 반毛·과 잉·인· 교익코·모의 확대에 따라 대만정부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한 대 따른 것이다. 홍콩의 중국반환은 국제정치무대에서 대만을 곤경으

로 몰이.넣을 가능성이 높지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리졉접촉파 당

국자간의 접촉확데를 가져오기 떼문이다.

중국정부도 데만과의 직항, 직무역을 실헌시키기 위하여 1996년 8월에는 복건성 하문

경제톡구에 데대만 무역을 위한 특수컨테이니 부두 긴설공사에 착수하었다. 이미 중국

교통부와 대외무익경제합작부는 r 臺濁海1映兩岸間航運管理規稅」 과 r 臺濁梅[lg16兩岸間貸

y)J運輸管理規稚i 을 발표하고 福州외· 直門을 최초의 데데만 行商直航 시힘항구로 지정

히.였다.

양안간의 근 번촤는 양안간의 겅제교류를 통한 상호이의 종진을 외먼할 수 잎었다

는데 기인한다. 즉 대만과 중국은 1995년의 정치적 뎨립으로 인하어 양안겅제관게가 엉

향을 1싣읍으로써 정경을 분리, 겅 를 -원선시커 관계를 걔선시컨다는 l·g·칩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이는 홍%반촨으로 종레 혼콩을 겅A-蠻던 중국, 대t짠 j (%이 직접7익 헝

내로 바뀌게 되어 각종 t -趾 해결管 창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중국 내-吟지역 깅제빌

진 는 만의 자본, 기술이 필요해 兩岸 깅제게가 괸·계개선에 직극적인 입장을 보어왔

기 문이다.3%

또 한 대민·정부는 양안간의 징치$] 긴장속에서도 19Q7넌 7월 1일을 기하이 중국산 제

품 4 친이 품목의 수입음 허됨-한다고 1퀸표하였디·. 2지품목 멍단에 올리-있지 않은 모든

품목-趾을 제3덕을 통해 수입하는 것이 허융된다고 러·힘으로써 대만의 대중수입징책은

A<입허가품잔[ 위주징피에서 최소 수입2지省목 위주 정책으로 완진히 전촨되었다,40)

수8]금지품목의 혜제는 ·증국의 데만수출各 %진시켜 지급까지의 대대만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를 완촤시긷 수 있을 깃으로 분석된다. 왜니·하1괸 대만의 대중수입 3지품목의

상당수는 중국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수산물에 집중되어 있기 떼(이다,41) 따라

진 경우 약 50-80% 정도 절김-省 것으로 핑가히.고 있다(PrcsidenlS i Prilne Mil]isters, 1397. 7-8, l].

22).

'%
) l ( l +經濟祈聞 1 ,

1996. 9. l.

40) IS'f)llt/J G%(M A4「otni%· 대]A·t, 1997. 7.

41) c'IMmv lhMoe%·&· lievM%J
,

"

Selliug Sail Across 
'

Ute Strtl[f', 1男7. 3, l
, pp, 21-22,



167

서 중국의 농수산물의 대대만 수출 증대는 무역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 크 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

그러나 3不政策에 대한 완화와 교역에 있어서의 양안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새로운 제약을 가하는 조치들을 내놓

고 있다. 즉 대만은 1997년에 들어오면서 양안간에 외교전이 치열해지는 등 양안관계가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중국에 대한 압력의 일환으로 자국 기업의 대중 투자

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 표 4-3 y 대륙상품 간접수입 허가 품목수 추이

비준순위 공고일시 자유화품목수 비준순위 공고일시 자유화품목수

I 1988. 08. 05 50 18 1233. 07. 19 52

2 1989. 01. 17 40 19 1993, 08. 20 83

2A IS89. 04. 22 2 20 1993. 09. 27 93

3 1990. m. 06 57 21 1993. 11. 30 339

3A 1991. 08, 22 15 22 1993. Il. 30 932

4 1991. 12. 31 30 23 1993. 12. 30 78

4A 1921. 12, 31 I 24 1994. 02. 08 59

5 1992. 02. 01 34 25 1994. 03. 25 75

5A 1992. 01. 29 7 26 1994. 08. 29 147

6 1992. 05. 05 15 27 1994, 09, 23 70

7. 8 1992. 06. 12 6 28 1994. 11. 22 49

9 1992. 07. 02 15 29 1994. 12. 16 73

9A 1332. 08. 03 1 30 1995. 이. 25 24

10 1992. 02. 08 24 31 19P5. 03. 27 72

11 1992. IO, 13 23 32 1995. 05. 05 41

12 1992. 11, 19 88 33 1995, 06. 06 49

13 1992. 12. 21 27 34 1995, 06, 16 50

14 1993, 02. 09 25 35 1995. 08. 02 81

15 1993. 03. 10 39 36 1995. 09, 02 193

16 1993. 05. 16 26 37 1995. 10. 26 lIt

17 1993. 06. 09 62 38 1995. 12. 26 101

자료; 臺濁經淨롬E國際貿易局, 1996

대만정부의 제한조치로 고려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온 양안관계가 회복되기전까지 중

국투자의 상한선을 업체당 3천만달러로 한정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금지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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骨이다.42) 이후 이를 구체화시기 대만은 IS97년 5월 내만기업의 대중국 인프라 투자를

전t[] 8지하는 등의 37·제조치를 네린 비- 있다. 이는 대만경제부가 중국의 대만횹수 통

일곱세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대만 경제게외- 호]의, 이짇'은 트·지7·제에 힙'의한

것이다.데 동 조치에는 넴, 발조1소, 공'힝·, V로, 항만 兮 투자액이 谷 대규)E 인프리. 투

자-趾 1면 급지하는 깃윽 헥71으로 하머, 투자 1 검딩· 상한선을 5친만 달러 이하로 -a-징

힘-으로씨 대만기업의 중1·r내 내헝W장{-1섣이 불가능하게 되는 내용이 님'겨 있다.

물론 대만의 이같은 조치는 대만기업의 대중 平·지·칙·대가 중국 주도의 양C국 통일을

부추 ·l -YA기·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경제발전에 거액의 인프라 자급을 필요로

하는 兮국측으로서·는 번·아들이기 어러운 조치인 것이다. 또한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대만 국내기업의 반필·을 불러오고 있다, 띠·라서 이러한 대만정부의 조

치는 중국정부외·의 긴,징'관계 A-밥, 내만기업인들 대한 t-]]-曾 증가를 가저와 인·%]-으로

- L리힌 위치에 A 일 기-능성도 없지 館'디-.

5. 대만 · 중국의 경제교류 추전기구

5. 1 중국측 기구

5.1.1 l'l.1央씻詞'·臺/DI<領導小組

rp밧黨詞'臺0가12領導/]·組는 대만에 대한 정보수%]과 분석, 그리고 대대만 전략과 정

첵을 수-림, 최종 결정하는 조직이디·, 일반적으로 중국의 대 만 데응조직 중 정책기구

와 실무기구-趾 구분한다민 동소조는 대데만정첵의 징정을 담당·하는 기구에 속한다. 힌

제 동소조의 기임시·L 장택민 총서·기이U-1 부잭입자는 오]J]<부와 국무원 쑤총디骨 믿'고

있는 7'1기친이다. y 조직의 강화는 1卽3닌 3월 14기 전인대 이후 강이민 총서기기. 책

71지로 내정되1괸서 이루이兎다, 헌재는 양안핀-게의 실平진이 정책길정기귀·인 {-기C 
- 의

주요 직책에 71띵 되고 있어서 실무파 정 치- 우.기적으로 언계하는 기%--8- 깅최-하고

있디..

J w ] ]

42) k%'0111/J L'Mao Mf)md (」Mp()l%k·t, IW7. l. 20.

43) 
l

U 卒鮮,濟新聞 l ,
199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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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 卒鮮,濟新聞 l ,
199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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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國務院 臺濁事務辨公室

國務院 臺濁事務辨公室은 2988년 양안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즉 1987년 11월 이후 대만정부의 대륙친척방문허용정책을 계

기로 양안간의 경제사회적인 교 류가 확대되어 기존의 중앙대만판공실의 업무체계를 가

지고 가중된 양안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중앙대만관공

실을 國務院 臺濁事務辨公室에 통합하여 대만에 대한 업무를 실행하고 있다.

동 기구는 양안의 교류와 협력 증대를 통한 경제무역, 문화. 체육, 과학기술교류 등 3

통을 촉진하여 인적왕래와 경제교류를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기구에서 양안

간 경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는 교왕국과 경제과학기술국으로서 대만인의 중

국내 경제, 무역 활동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처리하거나 양안간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

합작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5.1.3 各음對畓辨公室

중국 중앙의 대만정책을 효과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각성의 핵심도시에 대만관련 기구를 설립하였다. 각 성의 판공실은 중앙당의 대만정책

을 해당 성 차원에서 집행하고, 그 결과와 문제점 등을 國務院 臺濁事務辨公室에 정기

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중앙에서 체결된 사항을 지방차원에서 집행하

는 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각 성내에서 추진되는 중요한 양안교류활동을 관할

하는 데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다.

5.1.4 海11禽雨岸關2[系協찹
V

海映兩岸關係協合는 대만이 1991년 1월 행정원대륙위원회 산하에 해협교류기금회를

설립하여 양안교류를 추진하자 이에 대응하여 설립한 민간단체이다. 살질적으로 중국

의 海帳兩岸關係協含나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는 형식적으로는 민간단체이나 정부의

관리통제를 받으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기구라는 점에서 볼 때는 정부기구나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海1映雨岸關係協合의 주요 업무는 대만측 海때交流基金合와

협상을 통하여 양안간의 경제사회교류 상에서 발섕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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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4 표 5-l $ 海1映雨岸關係協會의 주요 조직과 기능

團

騷

騷 醫

조 직 기 능
w

비시부 · 업무관리
-찡조부 

. 海基찹외.의 교섭업무처리, 내만 지·게인시 집데 멋 인락

연락부 . 양 
· 

교 퓨관린 141·趾과 겅제에 관한 징뵤 제공

종기-부 · 대만과의 쉽상 담딩'

깅제부 · 옐만기업가에 대한 종'입-지오)과 양안경제2유발전 추진

연구부 . 앙안관련 제반 주제 언구 분석, 징칠1수립 보조

데만시.무%롤자문기관 . 대만인의 1
1!1률·적인 입7 처리

자료 : 詩昭能(1905), 國立政始大學 束亞)il+究所.

>-鄒11$l(兩岸關係協合의 조리을 보먼 비서부, 힙조부, 인락부, 종'習·부, 경제부, 언구부 兮

6개부서가 있으머 이 중 경 부와 9구부는 19949 2월에 신설된 부서이다,

중국의 海[Igl{兩岸關係1i%,合는 대만이 중3: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최피히-먼서 대륙위원

회 산하의 민간단체인 해헙교류기3회를 내세켜 중국과의 겅제사회교류를 추진하고 있

기 톄문에 대만의 양인51<11정칙에 대응하어 만들어진 기구이다. 따라서 내만의 뎨중국

정첵은 고려해 볼 양인·긴· 고(뉴를 실)(죄으로 딤-당하는 기괸·으로서는 海映雨岸關係

' 

1疲,含기- 메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1 볼 수 있다.

5.2 대만측 기구

5.2.1 國家統-委員合

대만은 잉-인·간 경제사최교류가 본걱촤 도]IF)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최고기구로 국가

통일위윈최를 [勢0닌 9월에 실唱하었다. 
'

·f가통일위우1최는 대만총통이 위윈징-을 역일

하도록 되이 y)-0-며 헹정기<l-의 성걱뵤다는 최고.지도부가 통일정케 수립과 관런.되어

여론을 수림하고 자문을 구하L 기관의 성긱을 지니고 91다, 총통이 위원회 위원장을

71임하고 있고 부 임은 3인으로 구성하피 V명은 부총리외- 헹정원 장관이 딩·언직으로

추j-어하고, 나미지 일밍은 총통의 추추1예 의하여 임였핀디-. 위원은 각개데표로 7성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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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일과 관런된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 및 연구의견을 제시한다.

5.2.2 行政院 大陸委員含

대만 행정원은 1988년 8월 行政院犬陸1FE녕隆라는 조직을 설립하여 본격화되는 양

안관계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 조직은 조쟉체계상 복잡해지고 규모가 급

속히 확대되는 양안관계 업무를 효곽적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1991년 1월 행정

원 대륙위원회가 다시 설립되었다. 대륙위원회는 대만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된 실절적

인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양안졍제교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t44)

첫째, 여러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양안무역, 투자, 금융, 교 통, 여행 및 농어업

왕래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 수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안정된 양안경제교류질서를 확

보하는데 노 력한다.

둘째, 행정毛이 결정한 국가경쟁력공작계획과 양안정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唱

합하며, 兩岸關係게·組1f9計劃을 연구입안하여 양안간 미래의 발전원칙과 방안을 확립

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 관련법규, 조직 등의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

셋째, 대만기엄의 투자보장협의를 허가하고, 양안경제교류상의 분쟁을 조정, 중재하

며,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을 확립한다. 나아가 양안간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며, 양안경제무역교류의 질서를 보장하여 기업의 권익을 보장한다.

넷째, 학술기관과 민간단체에 연구토론회, 전문주제 연구나 대만기업의 중국현지 경

영실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위탁하여 대륙경제교류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섯째, 대륙현지에서의 대만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륙위원회 대만기업

창구를 설립하고45), 양안경제무역 정보, 자문, 소송 둥을 처리하며 나아가 대만기업조

직퐈 업무 능력을 강화시키고, 관련 자원을 걸합. 기업계와 공통으로 서비스를 제공

한다.

44 ) Ali收院大陸委員合, 「行政院大陸委員合簡介, ,
199S. pp, 5-7.

45) 「睦委合臺商窓[l」 를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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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섯쩨, 잉·인·경제)iL억문딥·%], 앙·인-운송1(제문71-y] 동을 발간하어 잉t인·징제무역정첵에

대한 대만정부의 M·장을 총)iL한다. 니.아가 대륙징제, 금 ·

, 세제, 교통, 여헹, W어71 및

른1.경 보호 y에 데한 헌쵱·에 대하이 소개한 대륙깅제무익 총서暑 진문가 Y)딘·에 위디·

히.어 W간 L잎로씨 기임管동예 도웁을 제공한디-.

일 , 지- 정<-기관과 민간단체의 대륙겅제교류업무를 보는 인력들에게 대만정부의

대륙정첵믈 이해히.도록 교육시키머 잉·인-간 겅제무역교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인

제양셩에 노럭한다,

5.2.3 i-鄭11禽交淺基金含

海1映交流基金含는 대만정부의 대중국 통일정책 방침 때문에 실립된 기관이다. 즉 대

만정부는 대중국 통일정첵과 관련피이 iT政荒을 고수하고 았기 때문에 정부간 직접적

인 접촉은 불가능하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침읗 빌·아서 11행하는 반관반민의

기관올 설7], 데중국 주]촉에 니-서도록 하고 있는데, 海뼈0t流基金合는 이러한 복적으로

1991닌 설림된 기괸·이다. 즉, 해협교류기2최는 암인·민간왼·래의 업무처리외- 협조를 위

하여 선립되었으며 07안 인번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어 섣립된 사단법인이다.46) 이는

대륙위원회외. 위틱·계약을 은 c(-1힌-y]위내에서 중국의 단위나 딘·체외- 업무를 추진한디..

중국정부도 데만의 이러한 R]장을 반아들여 데만의 海[l$l%交流基金含와 동일한 성격의

해호]잉<인·관게힙최믈 동닌 12월에 실71하어 대만의 잉안교류 추진)%-식애 응답을 해왔

다. 따라서 내만의 海11%(交流基金合에 대응하는 중<T의 기관은 헤헙양w인·관게힙회이며

잉:안간의 실무적인 경제시·최]A<류외· 괸· 1된 시찡·은 이 두기관이 힙상을 통해서 해결헤

니.가고 있다. 따라서 양안교류의 공/1적인 d촉칭-구는 민간혁식을 취한 平기관이라고

-趾 수 있다.

그 러나 실질적인 네- · - 측먼에서 볼 떼 정 - d 닌{hIt骨외· 관· 1되이 결징한 시·힝·을 짐

행하는 기능만 답딩'하고 있을 뿐 %인-깅제]ltv·-趾 A·w죠적으로 입인A고 집헹해가는 것

F 아니다, 이1< 대-A-위원최와· >.@뼈(交流基倉含의 관계를 3J·졍한 조 레에 립 나타나고

있니-. 즉. 대-i]-위E-)회외.의 구체적 관게는 니·음의 두가지 l·g-면에 있다.47>

4(m) il'13t院'M象委員合1라:1法' :第1002號令, l k陸事.務則'團'>)d)V鼓고고3fftP好準]Il).l 혀조.

47 ) Y)'政院大陸委員含, 1行政院+陸委艮合簡介., ,
19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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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감독관계이다. 즉, 대륙위원회는 민법 제32조와 대륙위원회 조직조례 2조 규정

에 의하여 해협교류기금회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위탁관계이다. 즉, 大陸委員含와 海坡交壤基쇼合는 위탁관계를 지닌다. 특별감

독순위, 양기관의 권리와 의무 등은 위탁관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감독범위도 위탁

사항 안에서 결정된다. 양기관의 상호관계(예를 들어 지시, 보고, 이행 등)는 위탁계약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K 표 5-2 y 海며32流基金숨의 주요 부서 담당업무

부서명 업무내용

經貿亂務處 양안경제교류 관리,경제분쟁해결. 중국내 경제활동 지원,경제정보 수집분석

法律服務處 양안겪제사회교류상 발생하는 민사분쟁 등 법적인 문제 콴할

Si7服務處 양안간 주민의 방문, 여행 관련 업무 담당, 중국여행시의 권익보장

文化服霧處 양안간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학술, 과학기술 등의 교류 관장

練슴凰務處 중국에 대한 정보의 수집, 출판, 교육훈련, 연구분석 둥 관할

자료 ; 海映交流基金會組維規程 第2條 참조

따라서 海[1禽交流基金合는 행정원대륙위원회의 위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대

만정부의 철저한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탁관계와 감독기능

으로 인하여 행정원대륙위원회와 반관반민단체로서의 海[%If交流基金合는 여러 가지 양

안간의 교 류 사안에 대하여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륙위원회는 중국과의 관계개선 문제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인 시각과

방침하에서 접근하는 편이고 海映交流基金찹는 운영위원들이 상당부분 기업과 관련된

민간단체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안관계를 경제사회교류 측면에서 적

극적으로 확대해가려는 기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입

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양안관계를 보는 시각과 입장의 차이로 인하여 사안별로 갈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원 대륙위원회와 海映交流基金合가 양안관계 처리를 두고 의견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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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핀 경우가 IE[년 6월에서 19S3닌 6월까지 22차레나 받AI하였고 이로 인하어 海1[gIL交

流基金含의 인사이동까지 여러차레 있었던 깃으로 알러지고 있다.48) 의건대립이 헥심

원인은 海1映交流基金合의 고유귄한이 실무적인 i]무를 집헹하는 과정에서 크게 제한되

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힙부측으로부터 거부되거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적인 측면 서 볼 따}도 대륙위원최가 梅缺交流基金含骨 싣립 김·독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을 替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먼애서 볼 때도 海映交流基金合의 운영겅비의 약 70%

를 
-v정오1 

대륙위원최가 국최의 동의를 기처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떼문이다.49)

5,3 양안 경제교류 협상방식과 내용

·지2까지 얌안간의 겅제교류를 피·대시키기 위하여 양측이 취한 조치들의 내- 을 보

IC) 대만 및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협정이나 함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인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대만과 중국의 정부는 자신들이 필요한 조치를 일빔·직으로 취해나간 것

이라고 볼 수 있으머 상대빙- 측의 일빙-적인 조치에 응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헝식을 보여주었다.

단지 양인·의 겅 시·최교7-상 발생하는 제반분제와 사항들을 협의하고 상호 조 징하는

기구로서 1991년부터 대만측은 海빼c交流基金含를, 중국측은 }每때兩岸 il/系協含를 설립

하이 운영하어 兎·다- 그러나 이 기구들이 실질적으로 잉·안 징부의 H]장올 그데로 데)wt

히.고 있고 양안깅제고(y 관련 정책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기구라는 측면에서 본다먼

형>상의 민간기J·일 정부기구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힝식싱·의 1긴간기구

를 통히·이 잉7안의 겅제교류를 조정하고 %의하는 것은 대만정즈1-의 중j- 볼접촉과 같

은 3不政-策 Iq]문이라고 볼 수있다.

대만정부가 梅11$l(交'流基金팸를 접차적으로 정부 정책을 집 하는 신무기구촤 시키려

고 히·는 의도는 i-筆[映交流基金合의 인시그-조 )11촤에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海映'交流

基金合의 인시-3L1는 싣립당시 약 3%가 실무업무 남딩·인시, 7%기. 정부인사있는데 빈

a ww夢

고

48) 陳月春, 
" 

我國大陸組織%fF關係之硏究-陸委含·與海恭合%關係探 ·]'", 國호r[1與大學公共政策硏究所,

1994, pp. 64-65,

49 ) 海내交流蘇金合, 1991 - IE6년기간 -tp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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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996년에는 동비율이 각각 69%와 31%로 정치계의 인사가 증원되었다. 이는 대만

정부가 준정부기구로서의 기능을 보다 직접적으로 감독, 관리하고자 하는 노 력의 일환

이라고 볼 수 있다. 대만의 海映交流基金合에 대응하는 중국정부의 해협양안관계협회 
'

는 민간단체의 성격을 띄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만의 정책입장에 호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사구성의 구조와는 상관없이 정부의 입장을 100%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K 표 5-3 y 최근 양안교류 협상 일지

12. 16 l ·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설

1993. 4. 10 l · 해기회, 해협회 부회장간 회담, 양안공정서사용사증협의 項 양협회 회장회담
4. 27 i · 양 회 장 담, 양안긍중서사용사증 , 양안관 담제正화 등 협

1994. 2. l l 
' 양협회, 부회장급 일차 회담

1995. 5. 27 l . 제2차 양협회 회장 회답을 위한 1차 예비회담

6, 16 l · 해협양안관계협의회, 해협旦류기금회에 양협회 회장 회담 추진 결정 통지
6. 17 l · 양안제도화 힙상과 관련된 대륙위원회성명 발표
6. 30 l · 해협양안관계협의회, 해협旦류기금회에 제도화협상 추진 겯정통지

7. 21-26 i · 중국의 대대만 일차 미사일 발사

8. 15-25 l - 중국 만 차 사 발사

8-23 l · 해협及류기금회, 양힙회 회장회담과 제도화 협상 회복 희망 전달
4. 22 l · 해협양안관계협의회, 해협五류기금회 제의 거절

5. 2 l · 해협교류기금회, 양측이사장 상호방문 제의

7, 3 l - 해협양안관계협의회, 구체화되지 않은 답장 전송

7. 5 l

1997, 11. 6 l . 양안관 ,
見류 금 장, 무 旦론 참

11, 7 l · 해협교류기금회, 이사장 정식방문見류 건의 및 해협양안관계헙의회 졍식초청
Il. 11 l · 해협양안관계협의회, 신문사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협교류기금회 이사장

l 방문 거절표시. 기타사항 불명확 답변

&998. l. 19 l . 협見류 금 , 양안관 旦부 11월 7 일자 제 답변
2, 20 l · 행정원 원장, 양안교류 및 협상의 일관된 입장 표명

2, 24 l - 해협양안관계협의회, 양회見류알정에 따른 상 개시 표시

3. 3 l · 해협교류기금회, 해협양안관계협의회 의사에 대한 환영표시 전달

3. 1 1 l · 해협양안관계협의회, 해협교류기큼회 토론최 초청

3. 17 l - 헤협교쿠기금회. 금넌 4월 중 방문 통보

3. 26 ) · 해협양안관계협의회, 해협교류기금회의 통보 환영 표시

4. 3 [ · 해협교류기금회, 4월 중순 방문자 명단 둥 구체내용 통지

4. 13 l · 해협양안관계협의회, 해협교류기금회 일정 확정, 부비서장 방문 환옇 표시

자료 : 行政院大陸委員合, 兩岸交流典1-鳥商大事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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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인-경제교류와 관런된 양안-긴· 협싱·이나 제도화 과정애서 대만의 海缺交流基金合와

중국의 해힙잉·안<l-개헙최가 신1>L적으로 헥십기3L가 돠고 있다는 첫은 땅기구의 협상네

정-에서
'

잘 드러나고 있다, 양기구는 공중분서의 승인이부와 능기우편물 조최 및 보상에

관한 최담을 1992년 3월부터 1093년 3월까지의 기간에 3차레나 가破을 뿐만 아니라 데

만기업에 한 투자보징·분제외- 지적제산7} )i(호 骨애 대한 헙의를 지속헤 왔기 tf11문이

다.50) 니-아가 잉·안간 사회교르의. y곡)된 사힝·, 즉 어업분37-문 , 사법기구간의 상%협

조, 각骨 l j조]촬동 동에 대해서)L x·기51들이 힙상의제로 다루어 왔다. 물론 이&1한 잉7

기-7L의 경 +1련 의제 71상은 중국정느가 대만기업에 내한 투자보장을 전제로 대만의

조1먼적인 3통 실헌을 요구하있기 떼骨에 실질적인 힙-의에 도 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러니- 실질적으로 잉징부의 징 11'(류외- 관련된 의제가 동기구暑 통해서 힙의되고 진헹

핀디-는 사실은 대만정부의 내중국 기본정책으로 인하어 海1映交流蕩金合의 역할이 그만

骨 크다는 깃을 의미하는 것이디-.

6. 대만 · 중국의 經濟交流 촉진요인

6. I 중국의 경제개헉과 대외개방의 확대

중<·:·은 [g78닌부티 시장깅제도3]合 헥심내2으로 하는 경제개헉을 추진하어 왔다.

이는 사최주의 2터)f단계론, 사회주의 상품경제론, 사최주의 시장징제론, 중3f적 의

사회주의 등의 표힌-8- 통하어 대번되어 但·다.-Sl) 중국의 겅제개헉은 사최주의 게픽경제

체제에 시장·겅제暑 도입하는 것으로 /중잉·에 집중되어 있는 의시-건정권한을 기업. 소비

자, Ic 동자, 징부 동 1:L든 깅제주체에게 이양하는 의사項정5%1한의 분권촤 헝테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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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잉·인-경제교류와 관런된 양안-긴· 협싱·이나 제도화 과정애서 대만의 海缺交流基金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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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개혁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53)

($ 중앙계획당국의 명령지표에 의해서 운영되는 계획경제체제를 시장의 경제적 신호

에 의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거시경제관리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恭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의사결정권한을 각각의 하위 경제주체에게 이양하는 의사

결정권한의 분권화이다. 이는 한편으로 주요 경제주체인 기업, 소비자, 정부가 경제행위

와 관련된 의사겯정 권한을 나누어 갖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제적 권한을 분점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卷 모든 부문의 경제행위가 시장의 가격신호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던 가격을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가격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가격의 자유화로 나타났다.

卷 국유기업을 국민경제의 중심으로 하되 외자기업, 사영기업, 개체기업 등 다양한

소유형태의 기업이 공존하여 기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국유기업을 중심으

로 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을 극

복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卷 균등분배를 지양하여 능력에 따른 분배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策다. 이는 노 동시

장의 유연성 제고, 성과급 도입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卷 농업개혁과 관련되어 집단농업방식을 개인청부방식이나 집단적 毛부방식으로 전

환하여 농업생산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인민공사의 해체와 각종 청부경영책

임제의 도입, 농산물 가격의 자유화, 수매형태의 다앙화 등의 내용으로 구체화 되었다.

岳 국유기업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비효율적인 만성적자

기업의 파산허용, 기업의 인수합병, 주식제의 도입 등을 허용하는 헌대기업제도로의 전

환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경제의 시장화라는 내용으로 실현되었다.

이는 시장경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계획경제내에 광범위하게 넓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라(1922) 참조.

5회 中國共産휴第15次全隨)代表大合報普, 高學鄧파·平理論偉犬旗織, 妃建設有中國特色社合초義事雲全面推

向고+-T紀, 「中華)v民共和國國務院公報」 ,
5997 第30號, pp. 135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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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이다. 겅제개혁을 통한 시장촤의 진전성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데표적으로 나타

나고 있다.

첫쌔, 가격의 자유화를 통하여 시장가격이 용되는 毛위가 확 되었다. 이는 시장기

2'
1
1 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엉역만큽 중국경제가 시장촤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 상품변 시장에 의해서 가걱이 징정되는 비중의 변촤추이를 보면 1978년 소비재는

3,0%, %·부산풉 5.6%, 섕]산재 3.o% 수준에 불과하었으나 중국의 경제개헉 추진에 의한

시장화의 진전으로 동 비중은 1990년 소비제 53%, 농부산품 51,6%, 생]산제 36.4傷로 제

고되었디.. 이러한 중국경제의 시장화의 정도는 1992넌부터 본격화된 겅제개혁의 급진

{J으로 다시 확장되어 1995넌에는 소비재 88,84, X-부산품 78.6%, 생산재 77,g%로 높아

졌다.S4) 이러한 시장촤의 수치제고는 그만큽 중국겅제내애 시장의 영억이 커兎음各 의

미하며 시장의 C리가 적용되는 엉역이 획·장되었음을 의미한다.

4 표 6-l $ 價格類靈別 생산 및 핀·1게 1느有比宰 추이

탄위: %
屬 驗 野

1978 1387 1990 1992 1903 1994 1995

지·<V 
i l'Il國物價)뮤鑑., 

,

·릭-년호

둘째, 소7-제의 다양촤로부터 시작된 소우.제개힉에 의하여 311-기우]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크 게 김-소되었다. 이는 다양한 소유형데의 기 ]후1-동이 중국 서 쵤·빌·하게 이루

이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54 ) 1가國物價·T鑑.] , 각·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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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업생산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추이를 보면 1978년 77%에서 1985년

64.9%, 1990년 54,6%, 1996년 28.5%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반면 외자기업과 사영기

업, 개체기업의 경우는 동비중이 1978년 o.5%, 1985년 3.0%, 1990년 9.8%, 1996년 32.I%

로 1990년대 들어오면서 빠르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55] 이젓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서 움직이는 기업의 수와 그 역할비중이 급격히 중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표 6-2 x 所有制別 構造의 변화

단위 ! %

1978 1985 2990 1996 1978 1985 1990 1996

국유기업 77rn6 64,9 54s6 2S.5 60,3 45.4 40,4 32.2

집체기업 22·4 32,1 35s6 39.4 39,5 52.l 50.I e7.3

개체기업 - l,8 5A 15.5 o,2 23 9.3 17,9

기타기업 - l.2 44 16,6 - o.1 0.3 2.6

계 100.0 100.o 10040 100.0 100.0 100.o 100wo 100.0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뚜鑑」 , 1997

셋째,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재정의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낮아兎다.

이는 중앙정부가 허접적으로 자원의 분배에 참여하毛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장기구를

중심으로 자원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80년 25.7%, 1985년 22.4%, 1990년 t5.85,

1995년 10.7%로 급속히 하락해 왔다,56)

또한 중국의 대외개방은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무역과 관

련되어서는 무역관련 의사겯정권한의 분권화, 외환유보제, 무역대리제 등의 내용을 포

함하는 무역관리체제의 개혁으로 표출되었으며, 투자와 관련되어서는 외국인 투자를
J

유치할 수 있는 경제특구의 설치, 대외개방도석의 점진적 · 단계적 확대, 각종 우대조치

의 확대 둥의 내용으로 나타났다.57) .

55) rr p圈統計年鑑」 , 각년호.

56) 「中國統計半鑑」 , 각년호

5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박상수,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및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의 신무억관리제도와 무역구조의 변화」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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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게]·s·의 셩과는 무%15T모의 획·대, 외책-인平자꾸.치의 3승에서 가장 질- 나

타나고 있다. 중<·f의 대외7역은 1980년 381억 날러, 1985년 696억 달러, 1990년 l,154

의 1吐러, 1926년1 2,8X익 딜'러로 귀1·중히·여 인펑6t {가苟이 13.5%에 省·叫였p-띠 1997닌

밀 험제 세게 10내무익국으로 부싱·하었다. CI- 건파 중<·(의 데외무억의존도는 1996넌 T갈

헌제 35.l% 수준에 딜'히·있다.

K 표 6-3 $ 交易規模 및 貿易4依存度 추이

단위 ! 억달러, %
윈 團

. 團 삠 t 

團 團

團 團 團 團

m ww m w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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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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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익의존%,l) Q.8 12.6 23.u 29. i5.7
-

도 

-

- - - - - - - - Irn 란

醉

w

-T 
: 1) E 억의존)LCV - d%43]종의 / 깅싱-cNP X 100

지-료 : +園園家(1諾1·周, 
i' l-비罷統 d-年鑑1 ,

1007

한편 외국인 투자 - 치도 성공% - 로 이루이지 19A- 1996넌 기간동인· 계약기준 -7치

il·액各 4,W1 억 달러, 총 28만 3,344긴이 계익r되었디·. 동기간동안 중국에 실弔된 투자금

액은 i
,
748 억 닐러에 딜'히·었디--%g) IQG2넌 iL터는< 미s-괴· 대등히.게 외ap인 - 지.두-치의 l

위를 경 하는 수준7-로 올리·섰다.

< 표 6-4e > 싸資導)<l) 추이

딘-위 : 억달러, %
響

響 醉 w 唱 團

w 醉 醉團醉 a

醉

107식-84 1985-E8 1鹽)-01 1낸92.-96 1979-區
團 團 團 團 團 錮 團 보 

團

된陰 코 團 鑑 團 윈 윈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고 醉]

내외치.판 130.4 lgQ.g 107. l 5 13.6 l.l)z%l. l

(76.l) (65,4) (61,8) (25,l) (36,7)

시주17지3) 4 1,0 105,Q 121,o l
,
53,5 l,728.3

(23.Q) (34,6) (3B.2) (74.9) (63.3)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關 團 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윈 w 處 錮

게 171.4 꾜)5.8 310,0 21043,l 2,S39,4

(100.Oj (100.0) (IOD.O) (100,O) (It)O.0)
團 團

량 삠 

團 團

團

團

로 團 團 團 I 團 량 醉 w 唱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f [ 1) 신'행엑 기준 2) 외국인 기디.p).자 포7]· 3) ( )인·은 구싱비

지.료 : l.jl國1錮家統計)Cd, I l l.11肺[dSBl<鑑 , ,
l)yl

團 團

라 響 

團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 w 團 唱 ]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58) 
l 1 11國&0'l'-if-鑑., , 기'VI.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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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개방의 성과는 중국겪제의 국제시장과의 연계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이는 국제경쟁력과 관계없이 정치적, 비경제적 논리로 움직여지던 중국경제가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경제논리로 전환되어감을 의미하는 것이다,59)

또한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생산요소의 이동이 중국경제내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경제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영역이 매우 넓어豊다. 따라서 정경분리가 적용

될 수 있는 영역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이 축소되어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었

다, 이는 외국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셋째, 정치영역과 분리된 경제영역이 확보됨으로써 경제에 대한 정치권력의 유연성

이 제고되었다. 또한 체제의 경직성이 크 게 완화되었,다.

넷째,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규범과 법질서, 경쟁질서와 경쟁기준이 중국내에서도

광범위하게 통용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활동 영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

되었다. 따라서 특정국가의 중국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이 매우 낮아果다.

대만기업의 중국진출을 통한 양안경제교류의 확대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의 추진에 따라 경제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가능했다

고 볼 수 있다. 양안간의 경제교류가 정경분리원칙하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는 이미 중국경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가 농산품 51.6%, 소비재품 53%, 생산재36.4% 수

준에 이르러 시장기구에 대한 실험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단계였으며 외국인 투자도

계약기준 총 29,000건 투자에 403 억 6
,
1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어서 대만기업의 중국平

자만이 특별히 정치적 위험성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상태였다.

53)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이의 가입에 대한 노 력은 중국경재의 운영법칙과 관행. 법규 등을 세계경

제질서로 편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한 양허계

획서에 잘 나타나 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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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홍콩의 兩岸經濟交滅 중개 및 완충지대 역할

대만정부가 대중국 경제교류에 있어서 직접투자, 직접교역, 직접통항의 직거레를 금

지시키고 있기 때E에 양안깅제고<류는 제3국을 거처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만정부의

데중경제교류 방침은 양안간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홍콩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만들

었다. 즉 홍콩은 대만이 중국친 방문과 대만기업의 간접교역을 허용한 1988년부터 양

안깅제교류의 중개기지로서 중요시되었다.

4 표 6-5 ) 대만과 중국간의 간접교역 YiL모(홍콩경유)

단위: % 달러, %
團 關

團

罰 

- 響團

m

-

w 野 

. 

團

夢 團

1

만의 데홍캉 %c舍 q]만의 대흥콩 수입 내만훙콩교억총액
關 團 w 夢夢

寧

龜

w剛

w

a‥11
. 路. 判

. 梨. 判 荊·朝

J

IQ81 1땜.2 3.s 4.3 o.7 23.5 4,6

1955 26그 9.g 5.5 l,l 32.3 It,0

lAO 74.4 32,7 27.2 7.6 101,7 40,4

1001 S5.6 46,6 31.7 I l,2 1273 57.핼

1992 1 13.0 62,8 33.9 11,1 146,9 74,u

l[]S3 122.0 75.E 36.5 11,o 158.6 865

IE4 139,3 S5.l 37,o 12.9 175.3 lOS.l

1995 165,7 彌.s 45,s 15,7 211.5 114.6

19Q6 i57,Q 27.1 42,7 15,B 200,7 1 13,0
團 團 

欄醫

闢

關 識 鬪

언핑z·충기.율 15.l 24,o 16,s 22.5 15,4 23.8
團 虛 驗 醫

勸 a

w

자且: 行政院大陸委員合, 「XIi岸經濟統 d·서a, , 긱·호

대만과 홍공의 교 억액은 1秀6닌 200억 달러 수 에 이르러 데만은 홍창의 4 대교역s-,

3대수입국. 7 데 수各국이 되re서 서로 긴밀한 괸. 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 총공간의 교

역액 중 56.3%인 1 13한1 달려는 중국과 내만간의 재수출이머 이의 언평骨중가율은

23.s%旦 서 홈콩 데민·간의 진체무익증가률 15.4%欄. 상최하$ 있다.60) 힌재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하는 데만기업 가운데 38%가 冬콩에서 주문을 빈고 았으미 약 50%가 흥큔에서

중계업무를, 20%기- 홍콩에서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리지고 있다. 그)(에 7개
團

m

w w

60) 香港海關, 1097-f촙'H婢6n買易統計分折, l' 奮衰統計數據的新聞}'Al . Iq開.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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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만은행이 홍콩에 지점과 사무소를 설치하여 양안간의 간첩교역을 지원하고 있

다.61)

홍콩은 중국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콩의 무역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80년대 들어 중국의 수출창구와 세계각국의 대중국 통상 관

문역할을 하면서 급신장하였다. 홍콩과 중국과의 무역은 1985년 이후 연평균 21.9%썩

서장하였다. 홍콩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1996년 말 현재 l,357억 달러로 홍콩 총무역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이 처리하는 재수출 중 중국산이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2)

또한 홍콩은 중국의 최대 투자파트너이다. 중국이 1979-1996년 기간동안 도입한 전

체 외국인 투자의 약 59%가 홍콩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63) 이러한 홍콩의 대중국 투

자는 중국의 수출중대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필요로 하는

자본 및 기술의 유입, 기업경영 노하우의 제공, 기업경영의 국제화 등에 크 게 공헌하었

으며 중국의 고용창출에도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양안경제교큐에 있어서 홍콩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양안경제교류에 있어서 대만과 중국의 정치적 대립과 긴장관계가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양안경제교류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둘패, 대만의 간접교역, 간접투자, 간접통항의 대중경제교류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

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즉 간접교역, 간접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셋째, 중국과 대만의 서로 다른 경제체제가 직접적으로 충들하는 것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넷째, 양안간의 서로 다른 경제체제가 효율적인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종

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의 갇둥과 적대감, 불신을 최소화시켰다.

다섯째. 홍콩의 대중투자 확대와 재수출의 경험 노하우는 대만기업의 대중진출에 중

61) 검원태(1997).

62) 香港海關, 1997年香港轉디貿易統計分折, 「羲表統計數據的新聞稿」 . 1998. 2. 2T

63) 高쵸+直(1936), p. 38,



l 84

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6.3 데만과 중%극의 경제적 보완성

함1제 중<·:, 데만, 흥L콩은 경제교류를 통하여 빠르게 통힙·되어 나가고 91다, 이들 지억

의 경제11<류는 19SO년데 후반부터 본격회.되기 시작하였는데 90 닌대 들어오면서 가속회.

되이 서로 다른 겅제체제를 -R.지하]1 있음애도 볼군하고 겅 적 통합이 금속히 진-헹되

고 있는 중이다.64) 이러한 겅제적 통힙-의 骨진전은 이들 지역내에서의 노 동럭. 생산기

술, 자본 능 헥심 섀]산요소의 이동이 매우 활힐·하게 진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의 생1산요소의 촬발한 이동과 깅제적 통'習·의 骨진전은 그만금 이들 지

억내에 이짇리인 요소, 즉 경 체제상의 커다란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상호간 경제적 보완성이 크다는 깃을 뵤 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 보완

성은 기본적으로 
' 

대11)·과 중3, 홍콩이 지니고 았는 부존자원, )g산요소, 그리고 걱제발

·)단게 
등의 차이에 근)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 홍骨, 중국의 겅제직 싱'호보왼·성으로 일미암아 경제통함을 촉진하는 요소들을

구쳬조]으로 보번 타음을 들 수 있다.65)

03 토지, 싣비, 노 V, 세3, 자본, 경영노하우의 상대적 비용이 이들 지역의 경제적 상

1의존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 - 한디--

Cd 동진적인 문화도 이들 지억의 징 통함 촉진에 중요한 요소로 들 수 있다, 즉 지

익방언, %솝, 含괸·, 가치체계 등의 측<[1에서 혼공 · 미.카오는 굉·동성과, 대만은 복긴성

괴. 메우 유사하기 떼분에 이들 지역 기업들의 사업적 유뎨를 김·촤하는데 우.리하다,

co 국의 내수시징·에 내한 주1출도 중요한 요소로 직-x하고 있디.. 90년대 들어오먼서

외국기업돌의 대중푸자가 2 단게에 접어든다고 볼 수 았는데 이것은 중)1급품 싱-품과

團 團

團

w 로 그 w 醉

64) Roberl /l,, Scalapino는 이들 지억의 겅제통 1촉1싱‥ 
' 

자인징제지역(Nmural Economic Territories)'이라는

용이로 신명하고 있디. 이는· 깅제동릭의 IS'향성이 o-1러지익에 y신·되이 있는 자원기 도 哥·러, 기술피·

지.본을 B·으로 1]중시켜 새로 . 7조물은 구축하게 시는 깃을 의미하3( 었다(A&·%MI / l)fair&·(1994), p.

108).

65) 니<·l·의 Houry Lucc Poulldrnio 의

� 

)LA-을 빌-아시 %11<·l-의최에서 파긴한 미·자들이 T--사한 j;(고에 <- 거

한 지.<L들이디..(Ax·i'uu /Wa>f%·, "

Ecouolllic lutegra( io11 o f South Chiua 41nd its In]plicrniou for U,S.-ChitUt

R(J;I(ious", St1111rncr, 13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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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중국내 생산후 외국으로의 수출뿐만 아니라 내

수시장을 겨냥해서 대중투자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鉛 홍콩 및 대만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환경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9)다. 홍콩과 대만에 있어서 공장증설 및 설립과 관련되어 제정되어 있는 엄

격한 법률과 제도적 장치들은 관련 기업들을 중국으로 이전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

倦 홍콩, 대만의 대규모 대미 무역혹자 기록은 중국으로의 공장이전을 촉진시키고 있

다. 해당업종에 있어서 미국의 무역압력이 이들 국가들의 공장을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

로 이전하도록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卽 북경정부의 정치적 의도도 이들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즉 중국당국은 중국, 대만, 홍콩의 경제적 의존성를 높혀서 
'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체제'라는 통일방침을 실현시키고자 하고 았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경제적 통

합시 이러한 중국의 통일방침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은 대만과 홍콩

의 자산을 중국경제발전에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였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자본과 경영노하우, 전문경영인, 고급기술이 중국으로 유입되

는 유인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酌 홍콩의 중국반환을 계기로 홍콩과 광동성, 중국과 대만의 경제적 유대관계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는 점을 들고 9)다. 이미 중국정부의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홍콩의 경제적 번영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중국기업들

의 홍콩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골격으로 하는 혼콩

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경제체제의 공존과 발전은 대만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확대시키는 발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양안간의 경제적 보완성을 기초로 하여 볼 때 대만 기업들의 대중투자는 다음과 같

은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工) 대만화폐의 달러화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절상을 들 수 있다.66) 이는 지난 10년 동

66) 1985년 이래 1992년 중반까지 대만달러화는 미국달러화얘 대하여 약 40%가 평가절상되었다(Osman

Tssn g, Pree CIr/fld loz,777d
,

18 Au gust 1992
, p. 3). 평가절상여 된 주요 원인으로는 楫째, 대만의 대규

모 무역혹자의 연속적인 기록을 들 수 있다. 이는 외환보유고의 축적과 높은 이자율은 대만달러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둘찌, 미국의 경기침체로 연한 달러화의 약세가 대만달러의 상대적 평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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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만 수출상품의 국제경4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하였다. 대만의 주」%

수출제풉이 중소기업의 노 동조]약적 싱·풉들로 구성되이 있기 때문에 자국화페의 평가절

상은 이들 수舍상품의 가격경쟁럭을 겹격히 약회-시컸다.

恭 일반 생산비- - 이 크게 상)히·있다논 점이다. 조업의 펑교f임骨은 메년 언%'b( 약

15%격 상송히.어 월펑%최저임-計 수준을 약 4 4달러 정도끼·지 合리 았다, 이는 시긴-당

익· 2.06딜·러 수준 해딩·한다.67) 이러한 입 수준은 중5[의 노 동자 임8에 비하여 익0

13내지 15미1 정도 높은 것이다. 토지가격의 상숭도 생산비 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었다. 또한 혼1·경보호와 관런되어 香경2염방지비용이 증가된 것도 생산비용 싱·

송을 압11]-하였다. 이러한 )g신·비용 상숭요인들은 노 동집약적언 수출상품의 가걱경쟁럭

을 - 7지할 수 일도록 만들있다,

卷 지닌· 수년간 대만 내부의 정치적 사최적 질서의 익·촤도 대만의 중국투자를 촉진

시컸다, 긱·종 절제11]죄외- 공공적 무질서, 기업촬동 촨경의 익·촤는 기업인들로 하어금

데만지억에 대한 투자 확신을 감소시켰다.66)
5

(d3 대부분의 대민-기엄들은 중j-에 대한 리접투자를 통하어 내수시장에 추1출함으로써

수출을 확데하는 7-1략을 구사하였다. g·성징·하고 았는 중국내수시징·으로의 진출A-구는

대만기업의 대륙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직·용하였다.

% 수출-i3품에 내한 선진<초들의 무억입-력도 대만기업들이 -M신·기지를 중<·'[으로 옮

기가도록 유인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대만기임들은 대중투자를 통한 중국의 수

骨귀(/]暑 촬各하여 미<·r이나 EC 시징·에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었다,69)

% 데아세안 지익에서의 노 兮자 임51상숭과 대만기입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는

대만기업의 해외투자를 중국, 베트납 骨지로 다원촤시키도록 F도하었다.

데반과 중국의 경세발전 단계의 치·이외- 생]산요소의 차이 등을 김-안하어 양안간 징제

적 보완성이 이떤 영억 서 가징' 크·게 니·바니-는지는 데만기업의 데중투지동기 조사에

서 질· 나타나고 있니-. 조사보51서에 띠2 변 대만기업들의 투자동기는 다읍과 같은 순서

團 團 團 團 L 團 團

싱·- 
-

- R-발시臧디.는 11이다(Prte Clu'U(l j()lIUIfd, Pobruary l%2, pp. 40-43 ).

67) Ibid.

68) FCJ, 6 Oct 1992, p. 7.

60 ) Qi Luo trn d GIl'isio {)Cf Howe (l(](]3), pp. 7되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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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다. 즉 풍부한 저입노동력(93%), 동일언어와 혈연에 따른 의사소통의 용

이성, 저가의 토지 및 공장, 방대한 대륙 내수시장, 구식기계의 충분한 활용, 값싸고 풍

부한 원자재, 중국측의 각종 특혜제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70) 또 다른 조사에서는 저

임노동력의 활용, 언어와 문화상의 유사성, 저가 토지활용의 용이성, 외국구매자의 요

구, 모기업 위험의 분산, 구식 유휴설비의 활용, 平자우대조6 현지시장판매, 제3국

GSP 활용, 원자재 확보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기

대만기업의 대충투자 동기에 대한 조사결과는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동기와 크 게 다

르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의 조사에 따르면 대중투자의 동기는 현지의 役

싼 생산요소의 이용, 새로운 시장의 개척, 정보수집과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국

내에서의 완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가공, 무역규제의 위회를 통한 제3국 수출, 본사 차

원의 범세계적 전략에 따른 거점구축, 설비와 기술의 이전을 통한 수출유발 효과 순서

이다.72)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대중투자 동기는 저임노동력 이용, 현지의

투자우대조견, 중국진출 교 두보 마련을 위한 시범투자, 기술 및 노 후설비수출을 통한

수출 유발효과, 경쟁기업들의 중국투자에 대한 대응전략, 내수시장 진줄, 본사차원의 텀

세계적 전략에 따른 거점구축, 현지의 값싼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73)

기업들의 해외투자 동기를 수출지향적투자, 현지시장지향적 平자, 그리고 특혜지향적

투자로 분류하거나, 시장혹보형平자, 생산효율확보형투자, 그리고 기술확보형 투자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74) 후자의 분류기준을 따를 경우 대만의 대중투자는 풍부한

저임노동력 확보, 의사소통의 용이성, 저가의 토지 및 공장설립 등의 요소가 우선시 됨

으로써 4 

생산효율확보형 투자5 성격이 높으며 그 다음이 방대한 대륙내수시장 전출 등

이 선호되어 
t 

시장확보형 투자5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대중투자는 
'

생산흐율확보

형 平자5가 전체투자의 약 58.4%, 
1 

시장확보형 平자f가 약 36%의 순으로 나타나서 대만

70) Hsiao an d So(1992), p. 30, 김시중, 「대만기업의 대중투자의 헌황과 파급효과」 ,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t993, p, 37에시 재인용

71) Chiu an d Chung(1992), p. 7
, 김시중(1993), p. 37에서 재인용.

72) 안종석, 「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실태와 향후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33. 6, p, 29.

73) 박상수, 「한국기업의 대중투자 실태 및 毛영성과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p. 38.

74) Reuber(1373), p. 71 및 정구현(1387), p. 276, 안종석0993), p. 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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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중국 투자외- 비슷한 투·지-동기플 지니고 있음을 )' 수 H)다.75)

7. 대만 · 중국의 經濟交測 확대가 爾岸關係에

미친 영향

7. 1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

양인-긴-의 경제71'3</- 피-대가 중3( 징제에 미천 영항을 보면 디·읍과 갑이 요 익0管 수 있

다.)(·) 칫 , 중국이 핵·w-부분을 축소하고 비국-8-부꼽/을 쵤·성화시켜 사최주의 시징·겅제

로 진쵠-하는데 있어서 긍정이인 익할各 님-당하고 있디-. 븍히 대만기업의 하문겅 특구

에서의 지·J1주의 l-M'서에 의한 省·동은 중국'의 시·최주의 시징·경 전毛·에 중요힌· 정%를

제공해주고 있을 
· 

맡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징'징제외· 사회주의 시장겅제가 友各적으로

공/할. 수 y)논 tx-안-A 모색힐- 수 있도목 L-d-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骨쩨, 骨<·f 중앙·정J>)-의 신·업1활-진.전략이 성叫暑 ·거둘 수 았i록 히.는데 ·줌A힌· %한은

딥·lg-하고 있다. 대만기7]이 주]중시으로 1출해 있 권17성과 굉·동성은 전기전자 품

위주·의 수출산업 -H-성지익으로 특촤피어 있는데 이러한 산업빌·전전략7이 성과를 거두는

대 중요-한 역할을 남당하고 있다.

A%쩨, 중국이 지니고 9)는 지·71피- 노 y력 등 지-종 셍신지·원을 세게시V괴- 연짇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윽 남2'하고 있디-.

Irn 
, 중국의 겅제발+-)에 핀요한 기合을 이진시 1

, 디-는 것이다. 대만과 중국은 언어가

AB7- 문촤가 비숫하기 떼il·에 중<·r인 노.동자.·들이 대vI-기우]의 기술을 피.익·히.고 이 하

기가 기.징· 용이하다.

디·섯쩨, 대빤기입의 骨국 W-지·기· t.11치는 기·징· e 영힝·-F %국 4패외수출의 증데리-고

릴- A< 있다. 중1-·:에 투자하고 있는 내만기업들 내부분 뉴 수출비중을 유지히·Lil- 있

기 AC에 중5( 의 01치/출 증대에 骨요한 역曾-3· 하<i:c 있다, 이미 1국의 骨속한 · 奇

m m

75) 안종석(IA3), p. 30.

76 ) 연i Luo illI d CIlris떼)h(t]' l-lowe(1713), lIp. 5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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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lg-하고 있다. 대만기7]이 주]중시으로 1출해 있 권17성과 굉·동성은 전기전자 품

위주·의 수출산업 -H-성지익으로 특촤피어 있는데 이러한 산업빌·전전략7이 성과를 거두는

대 중요-한 역할을 남당하고 있다.

A%쩨, 중국이 지니고 9)는 지·71피- 노 y력 등 지-종 셍신지·원을 세게시V괴- 연짇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윽 남2'하고 있디-.

Irn 
, 중국의 겅제발+-)에 핀요한 기合을 이진시 1

, 디-는 것이다. 대만과 중국은 언어가

AB7- 문촤가 비숫하기 떼il·에 중<·r인 노.동자.·들이 대vI-기우]의 기술을 피.익·히.고 이 하

기가 기.징· 용이하다.

디·섯쩨, 대빤기입의 骨국 W-지·기· t.11치는 기·징· e 영힝·-F %국 4패외수출의 증데리-고

릴- A< 있다. 중1-·:에 투자하고 있는 내만기업들 내부분 뉴 수출비중을 유지히·Lil- 있

기 AC에 중5( 의 01치/출 증대에 骨요한 역曾-3· 하<i:c 있다, 이미 1국의 骨속한 · 奇

m m

75) 안종석(IA3), p. 30.

76 ) 연i Luo illI d CIlris떼)h(t]' l-lowe(1713), lIp. 5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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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미국, 얼본 등 선진권 시장에 있어서 대만 본토 기업들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섯째. 중국 내수시장을 개방시키고 선진 고 기술의 중국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상당수의 대만기업들은 선진국 다국적기업들과 합작이나 합자형태로 중국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선진기술을 중국에 접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만과의 경제교류는 중국의 일방적인 문역적자 기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외경쟁

력 강화, 고용창출, 수출확대, 선진기술 도입,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의 홉수 등 종합

적인 측면에서는 득이 실보다 많다고 평가할 수 있다.

7.2 臺濁經濟에 미친 영향

대만 · 중국의 경제교류 확대는 대만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중국 투자집중으로 인한 국내투자 위축, 대만내 자금의

해의유출, 무역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안간 경제교

류가 대만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77)

첫째, 대륙에 대한 집중투자가 대만 국내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1년 대만기업의 대륙투자는 급액기준 국내고정투자의

o.4%, 제조업 투자의 1.6%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는 동비중이 각각 1.9%,

7.4%로 제고되어 대륙平자가 대만내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대만정부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륙투자는 다른 지역국가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위축시키고 있다. 즉 대만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대륙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9.5% 수준이었으나 1992년부터

급격허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65.6% 수준까지 수직상승하였다. 1994년과 1995

년은 각각 37.3%, 44.6%로 약간의 감소세를 보여주었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대만의 무역구조 변화와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이다. 대륙의 대만수입상

품들을 보면 대부분 기계설비. 플라스틱원료, 전기설비 및 부품, 화학섬유 등 생산재가

77j i축政院犬陸委員合, 第66次委員옵 合議報솜事項(3), 19%. 9. 7,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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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y를 이루고 있다. 이돌 제품이 대만의 대륙수출품의 익] 75%를 이루고 있다. 대만기

업의 대륙투자 업종이 상딩·부분 기게섣비, 공업윈료 및 빈·제품 등으로 이루어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먼 내만의 대륙투자외- 대만의 대륙 수출품 사이에는 싱·당한 연계성이

있음을 일 수 있다. 이는 대만기입의 대륙투자 목적이 중국에서 )g산하여 해외로 재수

출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었다. 따라서 대민·기업의 대륙투자 집중은 헤외에서의 대만

수출품에 한 겅쟁력 약촤를 야기시키고 있다. 미j-시장에서의 시장접유율을 보먼 대

만各 1987년 6.l%에서 1995VI 3.7%로 급속히 7J·소한 반면 중국은 1995년 6% 수준의

시징·접유윱을 보어주고 있다. 이러한 헌1상은 일본시장에 있어서도 미-찬가지로 나타나

고 있디.. 데만의 시장점유 은 1995년 43% 수준인데 반하이 대륙은 IO% 이싱·의 점유

- 을 보여주고 있다.

쩨, 내만의 산fd·조조정에 대한 영향이다. 대만기업의 대륙平자는 국내산업의 구

조조징에 상당한 엉향을 미치고 있다. 대만 제조7]의 %I-내섕1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를 보민 19S7닌 3S.(j%에서 1995년에는 28,3%로 급속히 하락하였다. 반면 서비스업종의

비중은 동기간 48%에서 60.l%로 크게 증가하였다, 제조업 내에서의 면촤도 급격히 니·

티.니-서 v기술, 중화학공%제품의 7출비중이 급·속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어주고 있다.

또한 최근 및 년간 모1간부문의 대만에서의 투자는 부진'榮딘 반면 대륙투자는 메jL 촬

1敍·하여서 대민·산업발{·1에 타걱을 준 것으로 니·타니-고 있다. 조1체적으로 볼 때 대만의

대륙으-지. 7]중은 산업경4력을 제고시키고 산3:]구조고도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았

으].rI 동시에 대만의 산업경쟁력에 커다란 압릭 요인요로 직·용하고 있다,

넷찌1, 데1핀 지-본의 중국으로의 骨속한 T-입이디·. 대만의 깅 발진 정도나 외촨보유고

정V흘>- 고리해 낳 떼 기업들의 본격직인 헤외투자는 정상적이며 1卽 익 딛'러정도의 대

륙투지·기- 대만급 - 기곤1-에 e 엉항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펑가되고 있다, 그러나 내만

기71의 대륙투자시 내륙의 자금부족과 헌지융자의 어리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륙

에서의 징영자금과 -(엉자로f 모두를 대만으로부터 A-d하거니· 제3지역을 통해 송금하

는 경-(가 많아지고 있다, 이젓은 징·기적으로 붐 떼 대만자2의 대륙유입을 더욱 촉진

시키는 요인으로 사- - 하게 얼 짓이다,

대만정J/는 대만의 대중3:· ) - 자가 지니는 정치직 성격괴. 분업적 이익3L조, 국내산업

C·
!
L 조조 정과 국제깅생력에 미치는 엉힝0을 y$-적 - 로 고려하이 다읍가 같은 V징·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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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78)

첫째, 아시아 태평양 경제 중심은 중국경제가 아니다. 그러나 項 가지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T 대륙시장은 아태운영중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선결조毛은

될 수 餓다. 卷 중국대륙이 아태운영 중심이 될 수 없다할지라도 대륙은 핵심시장이

될 수밖에 엾다는 점을 고 려해야 한다. 卷 대륙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는 점

과 국제분업에서 오는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卽 장기

적으로 볼 때 생산비용 절약과 분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륙平자전략을 수

립해야 한다.

둘째, 대만기업의 대륙平자에 대한 득실이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고려되어

야 할 점으로 다음의 기준들을 들고 있다. 1> 경제발전단계로 볼 때 대만의 대륙투자는

양안간 산업의 분업적 기본구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대만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借 대륙투자가 확대될수록 대만내 투자의 위축을 가져 을 가능성이 높다. 卷 대

륙투자 업체 중 상당수가 대만에서의 섕산을 통한 경쟁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한은 대륙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대만기업의 대륙투자 관리방식을 개선할 필요하다. T 기업들의 대륙투자가 규

모와 수적인 측면에서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대륙平자관리방식을 대체할 펄요가 있다. 借 정부의 계획적인 대만기업

의 대륙투자 관리방식은 대만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없다. 卷 대륙平자의 심사방

식을 일반화, 법제화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 집행해야 하며 특헤적이거나 예외적인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鉛 대륙투자규모는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지만 산업

별 구조와 특성, 국내시장에서의 공동화 현상과 대외경쟁력 약화 둥의 요인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7.3 雨岸關係 전반에 미친 영향

양안간의 경제적 사회적 교류의 증가는 양안관계 전반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8) 6政院大陸委員合, 兩岸投寶問題 座談含 報告, 199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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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새, 잉·안간의 진젱발생1 기·-V성을 호1저히 익7촤시臧다. 잉4-인·간의 전젱비- 은 양인·간

毛제교 A 의한 상호이익으로 인하여 파거에 비하여 骨가하었다, 이는 양인·간의 진징1

은 과거보다 더 id·'은 손실을 i]'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잉1인-간의 질제>, 사최지

고't루의 회·대는 잉C인-교53- 따谷 이해V·계 71단을 내량 춥현시킴으로써 이들이 조나1익

제 요소로 작- - 하게 되었디·. 이듭은 양안교류에 추1-여하는 기% J, 지시인, 71칙을 둔 민

간인 등으로 볼 수 있디·. 나아가 잉:안간 겅 J)'f,%.로 . 1하여 상대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지1'%·의 세력들도 진쟁엌제 US-소로 작정-한디-. 에를 들어 복건성파 핑-동성 V의 지1%-세력

들을 들 수 있을 깃이디-.

둘쩨, 잉·안·간의 겅제5최교 f의 학대는 양인·긴의 $동을 
' 

체제긴·의 갇등'에서 
i 

력

7난긴·의 짐등'으로 %격을 ]
x
II뢰.시키 왔다. A 잉:안간의 깅제적 교 의 · 대파정은 잉·

제제간의 경제혀 <t l·성으로 앤하어 체제갈등직 성격은 <1소되이 致으%-]·1 반면 잉·안이

지니고 있는 정치직 간능요인으로 인히·이 통일정 을 돈러싼 (/1력집2·간의 길·등적인

성격은 강최.지있디-고 볼 수 있 .

Y ,

f>/안의 통일논리를 정치적인 측12)보다는 겅제적인 측먼에서 개발함으로써 실

질적인 잉7인·간의 이익-S- 도모 하는 멩)을 봉하여 통원의 저변을 하데해 왔q-는 점이다.

즉 중5[d 대만닝-국/ 정치 측민에서의 간능파 이해네립에도 불구히-51 실<주의적으

로 양인-관개暑 처리해 兎·다는 사실이디·. 양인v<·r은 骨인정시에 있어서의 平렷한 1귀립

귀/계에도 널3[하고 상호간 깅제직 측면에서의 실리이득에 있어서은 징치 우선논리를

매 하는 힌멍함을 )]t이주었다.

1% 
, 잉·인-긴· 깅제교%-의 히·대t< 앙체 기. 공존하먼서 상호이익을 취힐· 수 있는 가능

성을 높히7있다. 또한 양인'간의 깅제교륩는 체 내83적인 요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중

긴-장치기· 매-7 q·2히-디-C 깃各 )it 여주)i 있0, 잉7인·긴·의 권·게에 있어서 이러힌 중긴-장·

치로{/ 중혁·이 섣정 
')- 

경제톡c/-름 吾 수 re-미, Xi]게는 혼등1-의 존제를 吾 수 있다, 이

러한 정지억 서의 잉체제의 공존 가능싱을 넓칠 수 있는 실%이 지속됨-2-.로써 제제

의 이질적인 X<.-壯이 진1진적 J/- 319치미 대립될 A< 있Lt 여지骨 상'당-히 毛·최·시이는

리·. - 을 하였다]C . 분 수 있디-.

잉·인·경제]t[-f!-의 j·대J'·[y 미5(의 대중·t·:'정책에L.1 커디.린· 띵헝·윽 미치51 있디., 이1<, 중

5 (닙·l-2-지익 대힌 미5( 의회조시·대ALV:l·의 견 라에서 짇 니-티·니- { 았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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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대만, 홍콩,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미국이 중국의 수출에

제재를 가할 경우 대만과 홍콩의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

恭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활성화시킬 경우 중국의 내수시장을 개방시키는 효과를 유

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관단된다. 중국 내수시장 개방의 상당부분은 직접투자를 통해

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卷 중국 내수시장의 확장은 미국, 홍콩, 대만 기업인들의 3트너쉽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 기업간 생산, 경영, 판매 등의 영역에서의 결합은 미국의 국

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다.

卽 중앙집중 권력의 분권화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고될수록 미국인들은 지방정부

와의 관계망을 확대시킬 수 있다.

卷 화남경제권의 출현은 이들 세지역에서의 변화를 통하여 제도적 수렴을 달성하도

록 만들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안정성을 제고시켜 미국과 중

국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卷 화남경제권에서의 대만경제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의

건설적 잠재력이 홍콩과 중국, 대만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극대화되도록

배려할 꾈요가 있다.

7.4 兩岸經濟交流의 당면과제

양안경제 교류 전반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당면과제가 남아 있다. 이는 양안

경제교류가 대만과 중국경제에 미毛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

첫째, 대만경제 측면에서 볼 때 대중국 경제의존도의 심화로 인하여 중국에 의한 홉

수통일 가능성을 불식시키는 일이다. 향후 중국의 정치구조와 통일정책이 변화되지 않

는 상황에서 대만경제의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아갈 경우 대만정부 입장에서는 양안경

제교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양안경제교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역불균형의 문제이다. 현

재는 중국이 경제교류 확대를 통한 대만과의 통일환경 조성이라는 큰 틀하졔서 무역불

79 ) Ask+I AJfw뇨&(1994), p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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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헝을. 김-내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중<{이 일방적인 무익各%힝을 받아듭일 수 있느

냐가 7제의 판긴이다. 1997넌 7월부터 대만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 풉복을 묶어

있는 4
,
000어 업종을 헤 하였지만 잉:안간의 무억불균헝을 해소하는데 얼미-나 기이할

수 있을지는 아리 미지수이다.

A%째, 대만 상품의 대외경 력 약촤, 국내 산업의 위축파 산업구조조정의 문제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 동의 선진국 시장에서 대만상-풉이 중국상품에 밀러서 시장점유율이

骨격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대만기업의 중국에 대한 집중투자는 국내산업

에 데한 투자위축을 가지고 오고 대만내 산업구조조정을 가속촤시키고 있다, 대만기업

의 중국투자가 대만의 산업구조조정 속도보다 더A- 1반리 진헹되거나 대만의 국제경쟁

% 상실이 더斗 11111-르게 나타날 경우 양안간에 진헹]되고 있는 겅제교류의 속도는 조정

노1 수기'에 없을 깃o]다.

나아가 데민·기%의 중국平자와 판런되어서도 해긷혜야 할 당민과제를 지니고 있디.,

힌재 대만기업들의 데중 투자 특성을 볼 1111 다읍과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다.30)

T 누자헝테 측민에서 본 때 단독투자가 지배적이다. 借 노 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

위주로 중 f에 투자되있다, ) 대만의 석유촤학산업에 대한 수요가 중국에서 폭빌끽으

로 骨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산7]의 중국이 1이 특징적으로 부리·되고 있다. 2) 중국

투자진출 대만기업들의 셍]신·제풉 수출비중이 배.원 높다는 사실이다, 卽 투자의 핑R규

모가 시견이 지닐수록 대헝촤 추세를 보이7고 있다, 卷 규융, 보힘 등의 서비스 분이,

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싱·품)W산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하문겅제특

구에 대한 투자에서도 잠 나타나고 있다.81)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대만기7]의 내중투자는 중국겅제 발전T-ST과 관런되어 덫

가지 헤결해야 Al- 과제룰 가지고 있다.S2)

칫째, 대만기업의 데중투자 업종과 중<·;·정]y-의 신.업구조조정 정책과의 미.침이다, 중

3은 고기술 자본쥬]약적인 분야로의 투자유치를 통하어 산W구조2도회.를 이룩하리$

團

.

團

團

團

끈 團

團 團

I 

團

피

SO) h-政院大陸委員合, 「圖內金業赴大1割貧資有關問題] ,
1勢6. 9,

81) 1083-- 1991년 기간동인·에 있어시 대1간기7]의 대중투지. 중 단독투자가 차지하는 비종은 약 77.5W에
달하있다, 복긴성 하문 겅제특31에 대한 대만기업의 투자는 약 90%가 단독투자 힝데로 이루어졌다
(Qi Luo 1111(l CIlI'islophcr Howc(l%3), PIl, 753-757 ),

S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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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자동차, 중화학, 철강, 설비제조업, 선박 등과 같은 중화학공업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83) 반면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는 주로 소규모 중소기업형

투자로 이루어져 있다. 대만정부의 대중투자정책 지첨에 따라서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

자는 제3국을 경유하여 소규모 노 동집약적인 업종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집약적인 투자는 대중 금지품목으로 묶여 있어서 대만기업 자체의 平자동기에 의

해서 대중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현설을 반영 대만의 대중투자 업종과

중국정부의 투자유치 희망업종간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 정책

이 나오기 이전과 같은 유대관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 내 계열화되어 있는 대규모 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중

국정부의 입장과 소규모 기업 위주로 대중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대만정부의 입장과의

마찰을 들 수 있다. 대만정부는 대규모 투자중심으로 중국의 주요 기업들과 대만기업이

계열화 관계를 구축할수록 중국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되어서 민간을 통한 중국의 통

일정책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대만투자의 지역 한계를 들 수 있다. 대만의 대중투자는 복건성과 광동성 등

의 중국 동남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대만기업들의 후

속平자를 유도하여 집중도가 더욱 강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았다. 이러한 지역적 짐

중은 중국의 투자지역 확대정책과도 불일치하는 것이어서 중국경제개발에 대한 기여효

과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넷째, 중국의 이중경제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대만기업의 중국 남부지역에 대한 집

중적인 투자는 이들 지역의 소득수준 향상과 고 용창출에는 크 게 기어하지만 다른 측면

에서는 타지역과의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은 타지

역으로부터의 과도한 인구유입을 불러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나아가 지방정부간

의 정책대립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대만平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의 제공은 여타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중국 투자에 대한 반감을 누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중국정

83) 중국은 기졔,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설업을 국민경제의 지주산업으로 결정하고 산업구조고도화

정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0年代國家産業政策要鋼」 ,
1994. 5 및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

濟和社合發展九표計劃+D2020半遠景目標的建議」 , 9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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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두자A-치 복적에 부힙.되는 포로젝트骨 유치하는데 유리할지 모르나 디·른 한핀에

서는 여타 외<,f인 투자기업의 대중투지.에 부정적인 영힝·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전체적 헌로 볼 때 내만과 중<,(의 깅제7%-t류논 잉·지억간의 셍산요소, 부존자원괴. 겅제

IdA-전단계 차이 등으로 인한 경제적 보완성이 경제직 베티.성보9 헌제는 매우 크다고

평가毛다. 양안간의 합리적 뵨업구조로 인한 효을적 지.윈배분은 장기적으로 양지억의

겅제성징페 V 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단지 51제 작면하고 있는 단기적인 측면에

서의 담먼과제를 이일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촤되지 않는 수준 서 합리척으로 헤질

해 니.기.느니·가 괸.건이라고 힐· 수 있디-.

8. 대만 . 중국의 經濟交測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8. 1 남북겅헙 일반에 주는 시사점

·/)저 양안·간 겅제117.률 촉진시킨 필요충뵨조긴 측1진에서 남북정헙에 주는 시사%1을

실·펴보기旦 한디. 잉·인·긴의 경제Z'(류 혀대를 촉진시킨 경제적 且왼-성을 징리해 J;L먼 양

인.긴. 경제발전 및 상대비성-의 치.이, 중-C·f 네수시징·의 )신장, 촨겅보호비- - 의 증대, 우

최수둘경로로의 훤·용, 중국의 %·{ 1지.본 도입의 적극성 둥을 吾 수 있다. 그괴니. 이러한

강제적 보완성o]) 의한 잉·안간 겅제231- 회·데는 다음과 갑은 중요한 요소들이 충족되었

기 tqI분에 기-농해질니-고 볼 수 있다. 하나]t- 중국의 경제개혁과 데외개방정첵의 직극직

인 추진이미 다른 하니-는 잉·인·간 깅제교류의 중개지로서의 홍콩의 존재이다.

잉·인·간의 경제교류를 촉진시<l 필요충분조긴 측1J에서 보면 정겅분리에 의한 남북정

협의 팍대를 위한 필It충분조 
-1

. 에는 미비A]l 사'힝·이 메우 t4'디-. 히-나는 북한의 경제개헉

과 치개19·의 폭기- dc도 가 ·c-국에 비하이 힌저히 t'l)1이진다는 사실이다.84) 이는 경제적
團 團 團 團 團 r 團 

團 團 團 團 르

84) 싱제)l)이의 측먼에시 볼 떼 식.한은 중국에 I ll'히.이 시징-화의 진진정도, 가격지·-7최., 의사건정5':l한의

l,til.회.. 1·<-[(.기3.i개헉, 제징 y Y(- 
· 

게힉, 섬-자·'P]-리체제게어. 농7]게'힉 능 7는 측면 서 훨쎈 t

지 있디. 4.[한-F 최·,<.끼.지 y-:·>식 깅세개이은 %1대 추진3>지 일'는디.고 공언'해兎·으미 징제게'혁-: - 추

진히.는 -
'

V<,<에 대하며 수정주의시, ]족이기2Y'-의라:J끼.지 ·$[저한 비. 있다 내외개벙의 바It%l) 있이시

V, 중-:, 은 이미 
·!닐·임게s分 

11게로 긴입혀.이 연해지익 및 내 33이 개씩·되2d. 있1t, 세게무8기-/

의 기.y]y. 잎·)/-고 있을 &C>q- t·!·제적인 깅제hi파i에 기·까이 피. 있으나 -hI-한의 경7-는- 중<·>·이 오1.찍0

싱-<V직으로 신7 은 l ·>친 깅제1<-Il-- ;. 니<l . 1'1닐.지익에 신 d>.이 ]기서9.旦 운인해 보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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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제성징페 V 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단지 51제 작면하고 있는 단기적인 측면에

서의 담먼과제를 이일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촤되지 않는 수준 서 합리척으로 헤질

해 니.기.느니·가 괸.건이라고 힐· 수 있디-.

8. 대만 . 중국의 經濟交測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8. 1 남북겅헙 일반에 주는 시사점

·/)저 양안·간 겅제117.률 촉진시킨 필요충뵨조긴 측1진에서 남북정헙에 주는 시사%1을

실·펴보기旦 한디. 잉·인·긴의 경제Z'(류 혀대를 촉진시킨 경제적 且왼-성을 징리해 J;L먼 양

인.긴. 경제발전 및 상대비성-의 치.이, 중-C·f 네수시징·의 )신장, 촨겅보호비- - 의 증대, 우

최수둘경로로의 훤·용, 중국의 %·{ 1지.본 도입의 적극성 둥을 吾 수 있다. 그괴니. 이러한

강제적 보완성o]) 의한 잉·안간 겅제231- 회·데는 다음과 갑은 중요한 요소들이 충족되었

기 tqI분에 기-농해질니-고 볼 수 있다. 하나]t- 중국의 경제개혁과 데외개방정첵의 직극직

인 추진이미 다른 하니-는 잉·인·간 깅제교류의 중개지로서의 홍콩의 존재이다.

잉·인·간의 경제교류를 촉진시<l 필요충분조긴 측1J에서 보면 정겅분리에 의한 남북정

협의 팍대를 위한 필It충분조 
-1

. 에는 미비A]l 사'힝·이 메우 t4'디-. 히-나는 북한의 경제개헉

과 치개19·의 폭기- dc도 가 ·c-국에 비하이 힌저히 t'l)1이진다는 사실이다.84) 이는 경제적
團 團 團 團 團 r 團 

團 團 團 團 르

84) 싱제)l)이의 측먼에시 볼 떼 식.한은 중국에 I ll'히.이 시징-화의 진진정도, 가격지·-7최., 의사건정5':l한의

l,til.회.. 1·<-[(.기3.i개헉, 제징 y Y(- 
· 

게힉, 섬-자·'P]-리체제게어. 농7]게'힉 능 7는 측면 서 훨쎈 t

지 있디. 4.[한-F 최·,<.끼.지 y-:·>식 깅세개이은 %1대 추진3>지 일'는디.고 공언'해兎·으미 징제게'혁-: - 추

진히.는 -
'

V<,<에 대하며 수정주의시, ]족이기2Y'-의라:J끼.지 ·$[저한 비. 있다 내외개벙의 바It%l) 있이시

V, 중-:, 은 이미 
·!닐·임게s分 

11게로 긴입혀.이 연해지익 및 내 33이 개씩·되2d. 있1t, 세게무8기-/

의 기.y]y. 잎·)/-고 있을 &C>q- t·!·제적인 깅제hi파i에 기·까이 피. 있으나 -hI-한의 경7-는- 중<·>·이 오1.찍0

싱-<V직으로 신7 은 l ·>친 깅제1<-Il-- ;. 니<l . 1'1닐.지익에 신 d>.이 ]기서9.旦 운인해 보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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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의 낱북간의 경제교류 동기를 매우 저하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혁 지연

과 대외개방 폭의 제한은 남북간 경제적 상대비용 및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서 오는

보완성, 내수시장의 진출여부, 우회수출경로로의 활용 둥 모든 경제적 동기를 감소시키

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양안간 경제교류가 본격화된 시점을 고 려해 보면 분명해진다. 즉 양안간의 경제

교류는 1988년부터 븐격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양안간 정경분리 정책에 의

한 경제교류의 2단계에 해당되는 시기이다.85) 이 때 중국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이 상

당수준까지 진전되고 있을 시기이다. 경제개혁 측면에서는 기업개혁, 가격개혁, 거시경

제판리체제개혁 등이 높은 단계로까지 진척이 되었다.86) 대외개방 측면에서는 경제특

구가 수출가공구 성격엑서 체제실험적 성격으로 변화되었으며 경제특구의 성과를 토대

로 대외개방지역이 연해도시 전체로 확대되는 과정에 았었다.87) 이미 외국인 투자유치

도 계약액 기준 279 억 달러, 실행액기준 118억 달러 수준에 도달한 상태였다, 무역 측

면에서도 대외교역량이 1938년 말 현재 1,027억 달러 수준까지 도달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양안간 경제교류가 본격화되였다는 사실이다.88)

이는 양안간 렵제교류에서 대만이 지닐 수 있는 경제적 위험성이 매우 낮아진 상태

를 의미한다. 동시에 정경분리 정책을 적용시킬 수 있는 영역이 매우 확대되었음을 의

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남한기업의 경우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상태

에서 북한에 진출함으로써 향후 북한체제가 겪게되는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시행착오

비용을 대신 치루어야 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는 북한체제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과 내용, 방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여타국가의 기업들보다 북한

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경우 북한체제가 지닌 불확실성의 비용을 남한 기업들이 지불해

물러 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조명省, 「
북한과 중국의 결제관계 헌황과 전망」 ,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1937, pp. 16-31),

S5j 臺濁經濟部, 「雨岸經貿白皮皇) ,
1996

, p. 2.

86 ) 중국의 경제개혁 추진단계를 가격자유화를 통한 시장화의 진전 측면에서 볼 때 1단계0978-1984],

2단게(1985-1988), 3단계(1989-1291), 4단계(1992-현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미 양안경제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중 경제개혁의 2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이였다(高正植(1997), pp. 20-23 ].

87) 박정동(1993), pp. 35-47 및 이학규 외(1992), pp. 46-47.

88) r 中國統計뚜鑑」 . 각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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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힘·을 의미한다.89)

다른 하니-는 남북간 징제)·'t류 있어서의 흥콩과 같은 중개지역의 부재이다,00) 잉·안

간의 겅제교류에서 홍콩은 메우 중요헌· 억할을 담당하였다, 외국인 투자의 중국 유임

T-도, 중1·'f투지-의 노 하-(와 정보의 축·A, 상호 다른 경제체제에서의 교역)11- 투자1싱1個

학습, 중국의 지-본 의 힉-습. 중국이 필u묘둘L 히·는 자본 및 기술의 제공, 지·본주의 기업

노히.-(의 제공, 기71절잉의 국제화, 중]f 수舍입풉의 대리점 역할, 중국 )W산제품의 국

제시장 미.케팅, 중국측 헙·작대상기엄의 물섹, 자금 빛 마項팅 서비스 지핀 동의 다양한

역할을 두1·당해 受디·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은 홍콩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

옜으며 홍콩 fL한 OJ·안간의 깅제교류를 촉진시키는 중개지역의 억할을 충분히 해냄으

로써 경제적 실약읍 인있다.

홍콩과 같은 중개지역 네지 완충지3의 부제는 남북간 이省체제의 부딪칩을 중화시

<l 수 없게 
'切·으로써 

상호간의 볼신에서 오는 짐7을 해소할 수 있는 영익이 좁아진다.

나아가 이러한 긷'동은 곤바로 정치영익으로 비최-되이 경졔교류가 정치영역애 크 게 제

익2반는 헝테로 니-티.니-게 핀다. 또한 북한의 님'한당국 접촉 최피와 남북깅호]의 징겅분리

요구-에 7'l 7 적으로 데응할 수 但다. 홍콩의 존제는 대만의 3T政策에 대한 하나의 우회

적인 헤걸빙·안이 될 수 있있딘데 빈-하어 넘'북한간에는 북한의 요구에 -(최적으로 대옹

할 수 있는 l%-인'마런이 그만큼 - - 이하지 않다.

이C-)한 시사접을 昏省-적으로 고리헤 볼 떼 정깅분리에 의한 납북깅겨 추진에는 다읍

과 간은 시-힝·들이 . 7 선직으로 고려省 필요가 있디..

첫 , 남북겅헙 거·대의 기본j)-긴과 정부의 조치사이에는 谷 긴·격이 존제한다는 사실

이다. -P 님'북경협이 성과暑 거둘 수 3)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힉게빙· 
· 

대, 직1;<역의

기능음 보완해 줄 H< 있는 유공과 같은 중개지익의 존재와 기능이 충족되어야 힘페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깅힙정책은 71률적 장치외- 제도지 개신, 그리고 지·骨 헹정

규제의 완촤 등의 내용으로 71-축되고 있다.t]l) 띠-라서 납한정부의 싣질·>인 정경분리71

. 團 로 

團 團

8% 중국에 비하이 사한의 깅제게 ]吟 귀·런된 체세의 취약성에 해서는 다음을 침·조(버·제훈:+통 J괴. 남
t !·한경제의 체 진촨", 1 남북한의 징제체제외. 통힙-, , 비·잉사, 1995

, pp. 42-4' 회.

0) 힌제 tl·1[한간의 L%11역도 흥콩을 중게지로 하이 이-(이지{·< 경우가 가장 或·다, 그 다음이 싱가포르,

인본, · l· -5의 순으-로 니·디.L-1J< 있<:(데 이들 지역들.이 양안긴-의 깅제6'P,류에 있이서 승.쾅이 수헹-했

VI 억함과 기능을 1JId'히·는 깃-C 볼가.y하다(대한무익平지.진혼공사, 1
북한-K스레터 」 . 1男7,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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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의한 남북경협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

성과를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남북경협의 제반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정경분리에 의한 남북경협

의 추진은 그 자체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다. 즉 양안콴계에서 보듯이 경제논리가 적용묄 수 있는 영역이 충족되지 않으면 경

제논리에 의한 남북경협의 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논리에 의해서

남북경협을 풀어야 한다는 기업의 논리는 남북경협에 내재되어 있는 특수한 요인들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경제논리에 의한 기업의 대북

경협 추진에는 기업들이 풀 수 없는 경제외적 요인들이 많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셋째, 남북경협이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 경제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비례해서 정경분리 원칙을 적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논리가 적용될 수 엾는 상황에서 경제논리에 따라 정경분

리 원칙을 확대할 경우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책임소재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조치 내용, 폭, 범위, 속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남북

경협을 추전하는 것이 필요하다.92)

31)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협의 방향은 남북경협을 기업이 시장경제원리여)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정부는 규제완화 등 경협추진 여건 조성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1 기입인 방북과 관련하여

방북요건(초청장) 구비시,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방북제도를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

인에게도 확대시행하며,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숭인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借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l
,
000맏달러의 범위내%서만 허용하던 대북투자 규모의 상한선을 폐

지하고 투자제한 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하여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와 기타 북

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둥을 제외하고는 대북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300

만 달러 이하의 사업 등에 대해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동시에 숭인할 수 있도록 한다. 卽 남북

교역과 관唱하여 반입시 승인을 요하는 폼목(205개)을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별

도의 숭인절차를 거치 않아도 되는 포괄승안품목으로 전환한다. 또한 위탁가공교역 활성화를 위해

생산설비의 반출제한을 폐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남북한 교역대

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 시를 개정한다. 1 정부는 북한측이 남북간 직교역을 허용하

는 등 북한내부의 남북경협 추진 여견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투자보장 협정 등 남북당국간의 제도

적 장치 마련에도 성의있는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족구한다(국민의 정부, 납북겅협 활성화 조 치 발

표문(1998. 2) 참조).

32) 북한의 경제개혁은 급진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립기 때문에 경제개혁 추진 단계별로 남북

경협을 추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이미 제시된 바 있다(오 승렬외,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

북경헙」 , 민족통일연구원, 1995. 12
, pp. 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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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째, 단기적으로는 징 r리가 적용)g 수 있는 영역. 범위를 찾아내는 깃이 메우 중

요하다. - 7-선 남북한 7제적 보왼·괸·게에 9)F-삔서 징치-%L분으로7터 영향·을 적게 반을

A· 있는 산3]이니- 우]종을 신정해 내는 깃이 필요히-다. 남북경협이 쵤·성최· 되기 위한 최

신의 긴은 겅x]) 2리 적/ 영역을 넘1히는 김이니· 이는 우리측의 제도고·f 개신. 헹정-o·제

왼-촤, 정경분리정책의 추진 등으로는 헌궤가 있으머, 북한이 겅제개헉과 대외개%s-율 치-

대'할 때 가능히.기 때문이니-, 이는 징·기적인 시추1에서 가능한 깃이다.

디-섯찌], 북한의 ·징겅분리 W구니. 님-%겅헙에 있어서의 남한당국 배제 1릭7에 효과적

으로 데응하기 위해서는 양안간에 쵤·용되2il 있는 형식상의 민간기구와 짐은 조정기구

를 실7]하는 깃이 바람직하다. 1기만괴. 骨국의 잉·인·깅제교류도 대만의 i不政策의 고-집으

5< 헝식적 민긴·던·체에 의히-어 의0결정이 조정되고 있G. %리·서 북힌VA<의 넙힌·vs-

배제조1리3에 대한 멍분제-y 차원애서 헝시상의 민간기구를 통해서 남북겅협을 추진하는

것도 깅3L해 볼 필요가 있다.뺐)

이섯쩨, 중국과 데만은 본려적인 겅제교류의 추진이전에 친척빙-문을 히용하는 등 최

소한의 인적교류가 먼저 
'허벙.·되었다, 

죽 경제교류에 잎·서 사최지 교 류가 일정 정도로는

이- · 이지211 있었디-는 사싣이다. 따라서 님-한정부의 이산가족상봉 동의 인직교류정첵이

·1허 번·아吾여지지 일'는 상테에서 깅제교%만을 대규모로 획-대해 나기-는 項에는 한

가 있-X 깃으로 %2'l-단된디-. 남한 기업인의 조41,없는 방북히가와 북한당국의 이산가족 및

천척의 1'/)촉P 히용이 상호 보왼-히으로 이루어질 핀-a-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입도 깅제적 이의을 도모하)[L 펑촤되. 안·정이리-는 정지식 이 - ]도

언이 W 수 있·는 데만 · 骨[·f긴-의 윈윈식 정경분리원칙은 남%F경힙에 내제되어 았는 비

겅제적인 요소듣읍 [i , 리해 날 Iql 힌-번·L-1에서 //l-대로 적- - 되기 이 ]다고 VI·단毛디-, 오히

리 한빈·v 싱·틸·에 맞지 않는 성骨한 정경%f리 원리에 의한 넘-북겅헙의 추진은 남한기

M이 북%']·에서의 수2>성 한게로 밀미입-아 깅세적 실리도 회-보할 수 있는 싱·핑·애서 북

한 정치체x])의 징직 성과 취약성A로 인한 제제뷸안·정의 비용을 지불히.는 내용으로 니.

디.널- 기·V싱이 높디..

E ) 최근 이러한 1%'ill에 Ll)한 ->·rn의기기. 쵤-밤히이] 게진되'i/. 있디.(이종석(1098), p, 12
, 최수엉(19開), p. 58,

t]IA管. ]인11J·원, I l:)l· . 정깅분리정케., . IS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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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북투자에 주는 시사점 
'

대만과 한국의 산업구조는 상당히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양국의 중국투자가 중

소기업 위주의 노 동집약적인 상품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양국의 대

중투자의 가장 큰 동기는 양국의 노 동집약적인 중소기엄들의 생산제품이 생산비용 증

가로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면서 중국에 투자가 시작된 을 들 수 있다.

결국 한국기업이나 대만기업의 중국투자 성격 측면에서 볼 때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동기도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의 값싼 생산

요소를 이용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언어와 문화상의 유사서이 존재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경우 한국 및 대만기엄의 대중

국투자에서 보여 주었듯이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도 초기에는 ' 

생산효율확보형 투자' 위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 추진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내수

시장의 구매력 제고와 비례하여 
' 

시장확보형 투자'가 뒤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북한경제 상태에서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 즉 
' 

시장확보형 투자'는 불가능하

다, 단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사업, 호텔사업 등 외환을 확보하기 쉬운 부문으로

의 대규모 투자는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남한기업의 북한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대만기업의 중국투자로 인하여 나타난 효과

들, 즉 비국유부문의 증대와 경제개혁의 촉진, 북한산업 회생에 대한 지원, 북한의 자원

과 노 동력의 국제시장과의 연계, 북한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이전, 대외수출 증대

를 통한 외환조달 등의 측면에서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젓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의

대북투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만 · 중국간, 남북한간의 상대적인 국가경제규

모를 고려해 볼 때 대만기업의 대중투자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보다 훨쎈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한기업의 북한 투자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투자의 기본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만 및 한국기업의 중국투자동기 조사항목

에는 배제되어 있는 제반요소들. 즉 인프라의 상태(통신, 전기, 용수. 항만 등), 외환의

조달정도, 원자재의 공금여력, 노 동시장의 발달정도, 국가위험도 등과 같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투자부적격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94] 이러한 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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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기본요긴이 兮족되지 않'고 있는 싱-핑-에서 싱1신·효율성 동기에 의한 투자가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짇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지니는 경 적, 정치 위험도도 대민·기업의 중국투자

가 지니는 <1것且다 상대척으로 높다. 71 이유는 첫찌), 중a(이 대만기입을 위힙힐· 집우

중핵- 외자도윕의 (
-

)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 기입투자骨 크게 위축시킬

기·능성이 높기 매문에 중<·-f이 이러한 위헙을 무름 骨 이유가 크 지 않다,

둘 , 내민-과의 정치적 대립이 긱촤될 수 있는 영역은 대만의 독립추진과 중Ci-의 무

력에 의한 데만통省 추진이다, 그러나 이것은 헌싣적으로 받%합 기.능성이 
· 

기 때문에

잉<안간 정치이 충骨가능성의 l
;h위는 매우 좁다,

Af 
,

1귀모)·을 위힙'염 깅우 미<·](의 개입으로 인하이 잉:안간 갇骨이 미 . 중간 간昏으로

리-대긷 기-V-성이 >디·,

반민 남북한간에-l·c 정치허 위헙도를 냇'骨 수 9)는 조건이 충족되지 每'고 있다. 칫

씨1, 정경분리에 의한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본격화되면 남한 기업의 대북투자 비중이

이타 외국인 기업의 대북투자의 비중을 초윌할 가농성이 높다.S5> 이 경우. 북한당국이

어다 외1·[인기업의 대-bi-투지-에 미지는 부정치인 엉향보다 남한투자기71은 3]·박하여 얻

고자 하는 정치적 이익이 크다고 핀·난될 때 님·한7지-기71을 정치적으로 쵤·용할 수 있

는 어지가 커지게 C>다. 따라서 님·힌·기엄의 대북平자는 대만기업의 중국투자 비하여

정치적v.-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대려으$L 높다.

둘째, 7샬4힌·d의 정치적 춤돌이 빌·생될 잉역이 잉저1긴·에 비히) 매우 디-는 시.싣이

다, 이러한 정치적 위호]성은 대부분 p·'1.한정권의 겅직성과 취의·성에 기인하는 것들이

다.']6) 반뻔 겅제개어파 대외개)·s-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5한긴들로-7터 폭W-t 지

된 唱 團 團 團

1 

團 團 團

w 團

94) 외-:·[인 平지‥8-치에 중 S(· A인 . 로 직-- - 히V 있는 <·동닉의 임금수준, 원지제 7,딩·기.늡-성 이)(, 제
3꾹수출의 성-이성, 정보공개 능 J;L든 측민에서 사한이 중-:·[이니. 베트남 骨의 

-3
1가에 비하이 뒤떨어

지는 것오로 핑가되고 있디.(C.1개)시·J겅제인구소, [
苦難[/)u·軍-金표BIl%TIb/)政治經濟展望., ,

l%7.

l 및 1족통31 :1구원, r 북한의 김제·<<IL 누자뢴.깅 7B-, ,
1995. 12).

95) 북한졍부는 1卽6년 월의 니·진전.봉 1·>·제7자도론최 게죄기간 동안 자-7깅제무역지대 대한 무지.-

익' 총실적은 65긴에 억 70 민- 임-러이미 투지·71·의서에 서빙한 데상까지 힌·하면 그 신적은 20%l
2,000만 답러에 탈한다고 빌·표하있다(tI.한대외 d 

'%]닉c/7]위윈회, 
l 리.진-선상지.유깅세무역지네 게11·

의 성파J ,
1997. l ). 의국인 기7]u] 데북7·지. 

-0-모가 이런 수준에 미省 리 있기 때문에 님·한기dI의

분두자·기· 본키촤림 깅t 단기간L]i에 북힌-의 외-:·:-b R지.-8-치d·액에서 남한기엽이 차지하는 비중이

50%昏 님을 가능1]이 매7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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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권의 유안성, 탄력성이 북한보다 크다.

셋째. 북한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

다는 사실이다. 결국 북한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하여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렬 가능성

이 중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그만큼 남북간 경제교류를 제약하는 요인이 많다.

상기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업 및 정부의 대북투자 시각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정부의 대북투자 허용내용은 기업의 대북투자가 지니는 정치적 성격과 북한

경제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요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속도조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정부는 현재 정경분리원칙에 의하여 대북투자를 기업자을에 일

임하고 투자규모의 제한을 폐지하며 최소한의 업종만 투자급지 업종으로 지정하는 네

거티브리스트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북투자 원칙을 결정하고 있다.97)

그러나 대만의 중국투자는 남한의 대북투자보다 위험성이 낮고 경제적 수익성이 높

음에도 불구하고 양안관계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위혐성으로 인하여 투자규모를 최근

건당 5
5
000만달러 수준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한해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 투자규모의 제한 폐지결정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관광 및 호텔사업, 사회간접자본 영역에서는 남한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기 때문o}] 이러한 투자제한 상한선의 철폐는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지닌 상대

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남한기업들도 대북투자의 정치적, 경제적 위험성에 대하여 과소평가하는 경향

이 있다. 기업들의 대북투자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행정규제 폐지. 정

경분리와 같은 조치뿐만 아니라 북한의 외국인투자의 정치적 위험성 감소, 외국인 투자

유치의 기본요건 충족, 시장화의 진전 둥 제반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한다.98) 남한기업들

의 경우 대북투자의 비활성화가 남한정부의 대북경협 규제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과

96) Bruce Bueno de Mesquita . 모종린, 
d 

북한의 경제개혁과 김정일 정권의 내구력 분석", 「통일연구, ,

언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997
, pp, 49-6S.

97)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平자제한을 500만 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대북투자승인 분야도

사전 허가한 일부분에 한해서는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유지해 왔다(조선알

보, 1998. 3. 27 ).

98 ) 북한의 국가위험도에 대하여 유러머니지는 1936 9월에는 178개 조사대상국 중 176위 국가에. 1997

넌 3월 조사에서는 180개 국가 중 178위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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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가하5(, %P한이 지닌 외국인 J.자7-지의 부적격 요인들에 대해서는 파소펑가하는

경함을 지니고 R)다,)t]) 
.

f쎄, 한힉기71의 내북투자는 오]종멸, 규모1펀로 차]실촤하어 추진曾 필요가 91다. 이러

한 차1<5촤된 디.단게 대북투자 허용 전략은 북한체제 찰인·정성으로 인한 체제의 정치직

위%]성 떼(에 필요한 4이니·. 대만 - 중국 투자의 정치적 위호]셩으로 밀-미임'아 투자를

3 l·게로 2.
l

'

l·

분, 
'허가하고 

있다, v· 두지.허- - 업종, 투자if지7]종, 시·인·1선 심시대싱-업종 동

에 대한 C'
l

'

L 분이다.100) 대만의 중平자 업종 차1叔최. 정책은 대만질제의 중힉-깅제 ·의존

뇨, 십%로 인힌· 정치·히 卷·벙-기.등성 때문이리·31 볼 쿠 았디·.

1권 
, 한a(·기업의 본걱적인 네규모 대-%투자는 북힌이 이애 상응하는 조·지를 취하는

것피. 비레헤서 추진되어이· 힌·디·. 힌제 북힌의 경.원는 님'힌·괴-의 최소헌·의 시·최적 교·류도

허- - 하지 않고 있으머 한국기업의 북투자에 대한 투자보징· 안전장치나 투지·유-치에

대한 제도적 - 인첵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네이다, 중국 정부의 경우는 대만기업의

두지.-S-치를 위하어 복건.성 直1'Il]에 겅제특구를 실정한다던가, 대만동포투자. 대조치를

미.런한디.딘가 하는 대대만경제교$- -Y-대조치를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분

리, 범히 추진한 비. 있다. 이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닙-힌·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

인·7·!)i(장 장치이기도 하디·.

디-섯째, 남한의 7기 데북투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7] 위주로 추진되이야 효과적

이디·. 북한 경제의 구조한 호1실-E 김·인·해 볼 때 데북투자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怠1·보형

두지·보디- 생산友올시·보헝 平자기- 보디· 효괴.3·t이기 떼문이다, 이는 대만기업의 중국平

團 團

團 團 團 團 驗 團 團 r 團 團 윈 p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 團

W ) 님->,l-겅11의 흰·성회와 Y>Q'·l.되이 기입·본 정-IiI펴1 다음괴. d-은 내-9-위 꾸7히 제기하이 있·다, 첫찌1, V
·],[2힘 의·대切· 위하이 책2]있<< q‥:·:지.간의 

'71의·趾 
상.헤 신1%11,안·전);(장, 平지.보장, 샨업Z

기본<3인 시힝에 네 
' 

l 1
1!l-녀, 제도지 깁-치 滅. 미 ,l. 헤야 한디. 둘 , 네바13 데한 il'j.ltr'l.괴. 긷징

RI이 깅x]]At·리 띠·리.서 이7이시도wy 
-해야 

한니. AI 
, 북한이 정부애 의해 깅제가 운엉되므로 7리

1,t 대%하게 정부가 내북·4제교·8-의 TS'내가 피이야 한다눈 논 리로부터 탈피坤야 
'l.다, 

따라시 님

본 J,l-힌-의 정경%Il·게를 의/]혐 없이 김세적 논리에 의하이 대사깅'i]끌 추진헤야 한다는 것이디.. )

님'J,l-겸7i의 의·ri(는 식‥한이 시징'%제의 씨동 :)리骨 학습하고 시장견제의 宅정절차를 키응혀.는 i/

로 21아야 한디·, 디 섯 ,

Id색[징'弔-S. 
. !,>하체제의 게'어괴 게1%·y삽'(의 유도%·난이니. 통인진%

1'J자 하-L 서 l<어니.이· 한디. 이싯 , 성부가 거fr 의

� 

대북Ii<.지.를 심사하)C 티.담성이부를 길정

깃에서 01어니·이· 한니. 인]!f메, 기f>1민의 IMq,l.-은 기71인 /2 V 질징힘 J· 있이이· 힌.디.(잉·110키, 
I; 

님-식.
:,It·i] 8'1력 햄정%'l치.긴소최 t/]꼭1C", 「통 1연구 , ,

]()9S. 3, 김1:l]인, 
%' 

신정부의 북정케 . 제", 1 통8)7

, .
l%]8, 2 . y />조).

100) 1액31%-·l 3월에 공y%1 14L<陸地區從率.投資或技術슈作6모때辨·w) 7조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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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북투자에 있어서 투자자금면에

서 유리한 대기업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연 이익을 고 려한 투자 선점효과를

목적으로 대북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북한 투자진출이 상대적

으로 어러워지며 이는 나아가 남한내 산업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통일이후 남북한 산업의 최적배치라는 측면에서도 불리한 것이다. 북한 입장

에서도 소수 대기업 위주의 대북투자가 북한 사회의 영향 최소화, 투자유인효과의 극대

화, 남한사회의 영향력 극대화 측省에서 중소기업보다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우리기업들도 북한의 대남한 투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비례하여 대북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대북한 투자가 많이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기업의 대북투자 카드를 정책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엾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남한기업의 북한투자 진중이 늦어질 겸

우 외국 투자기업과의 경쟁에서 그만큽 平자선점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그것이다.101]

그러나 홍콩과 중국, 대만과 중국의 경제교류에서 보듯이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기 어렵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홍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홍콩의

대중국투자는 1979-1988년 기간동안 전체 외국인 투자의 계약액 기준 61.4係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다.102) 즉 홍콩이 중국의 대외개방에 필요한 자본을 대부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홍콩이 중국의 대외개방을 어느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

은 이후 여타 외국인 기업의 대중투자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북경협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북한의 대외개방에 필요한 자본이 남한에 있음을 의미하머 남

한기업이 북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凍과 북한의 대외개방 성과여부와 밀접한 관련

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대만은 중국투자진출을 어느 국가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중

국의 경제관계가 1988년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 가장 11111-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일찍

중국에 투자 진출한 외국인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고 있다. 대만의 대중

국투자는 1988년 당시 전체 투자의 약 5%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 말 현재 8% 수

101 ) 이종석(1998), pp. 3-4.

102) 高표極(1996),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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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가징· 빠르게 증가한 지역이다. 이는 남한 기업이 대북투자에 있어서 어느 국가

);L다 늦게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빠w르게 싱-호보완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국가

임올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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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요약문]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는 남북한 물동량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낱북한 교역규모

가 약 15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2000년말까지를 1단계로 하여 전체적인 개

발계획 및 구상과 기존시섣을 활용한 복함물류시스템 구축을 모 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2卽1년부터 2005년까지를 2단계로 하여 복합물류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을 통해

남북교역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2006년에는 남북한 교역규

모가 117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므로, 물류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항만, 공한 등의 시

설확충과 장비 헌대화가 필요하고, 또한각 물류주체의 운영 효율화, 물류정보시스템의

활용 및 물류체계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셋째,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3단계에서는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에의 신기법 적

용 및 수정 · 보완 단계로 하여 더욱 남북한 복骨물류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교 역규모가 2010년에 459억달러에 이

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교역 물동량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한 단계이다.

한편 주로 공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남북한 복함물류시스템의 기본구도는 T 납묵한

교역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공간격 범위로 하

여 복骨물류시스템을 구상하고, 倦 더 나아가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한반도를 통하

여 환황해권, 환동해권, 환태평양은 물론 유럽에까지 연계시키는 복합물류시스템을 구

축함으로써 한반도가 국제물류거점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의 구축 모델의 구체적인 방안

으로서, 도로운송망은 남한의 서해안고속도로와 북한의 서해안축도로망의 연결이 가장

중요하며(국도 1호선축), 또한 남한의 동해고속도로와 북한의 동해안축 도로망과의 연

결이 우선적으로 추잔되어야 한다,

한편 철도운송망의 구축은 남북한의 경의본선 서해안축의 연결과 북한의 원라선과

연결한 동해안축 철도운송망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교역 물동량

이 급층하는 2000년 이후에는 북한의 평원선 등 동서싱단축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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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납북교익 2/기딘·계r페서부티 가장 중요한 역힐'合 답딩-할 깃y-로 기대-피는 해운

운송1'g-의 인길은 크게 서해안축과 동헤인·축으로 니·누어 AI긱-할 수 있c]-. 즉 서헤안축은

남한의 굉-앙, 목표, 군산, 아산, 인친힝과 북한의 해주, 남포(송림), 용%포(신의주)릅 모1

初하고, 동혜 1축으로는 남한의 부산, 포힝·, 동해, 속 피- 북한의 원산, 흥남, 청진, 나진

(신-M-)을 인길하는 것을 긱-할 수 있다.

'

7-리고 남북교억 초기단게에서는 그 兮요성이 크게 부지·되지 않凍지만, 님·북고t익이

링성회-되는 2단게에서 고1 필 R.성이 부긱'될 남북한 항공노신의 인결은 우신적으로 서해

인·축의 님-한의 7]포(므[는 인친<·'l·제공힝-) >힝·과 북힌의 순인·공향, 신의주공힝·各 언길히

여야 할 것이1지, fl]한 동해안축의 남한의 겹해공힝·, 깅·릉공항파 북한의 윈산공항, 칭진

A!.항 )% 선봉공힝-8. 연짐히.어이· 함 것이다.

힌-V)) 님-꾹한 ]l'(익 뮬동링C이 급증'針 깃으로 건되는 2000넌 이후에는 남북한 11역

Il·동 JE-8- 71활하게 처리하기 위헤 남북한 骨류거1]촤 진라을 31상하여야 한다. 우신적

으로 - t ]-한의 물(기점이 V 지역으로는 역시 骨7·수요 유발산업이 집중되이 있는 지억

과 인3L기. 밀7]되이 있는 상업 · 소비지익이 될 깃이디-. 그1러2旦 님·빅-한 ·난y거점최. 71

계는 북한의 서헤인·축의 핑임:지억 骨뮤단지 및 산의주지역 물류도1·지와 닙'한의 수도7>

-11jR.단지인 부곡 복管최.물터미널 및 의毛· 내륙3데이L-1기지暑 . 위선>으로 인계하는 깃

-C· 31리하여야 하고, 또한 동헤안축의 J+한의 함등지억 물)단지 및 칭진지역 몰류단지

외. 님·한의 /산 l 물 . 단지인 잉5산 복려·촤물터미널 및 9산 내륙 )데이L-1기지를 언계

하는 것을 - 2리하여야 曾 것이다.

c·11'한 한반도를 국제물류거점기지로 발 
·1시키 

니.가아 한다는 기본 개님에서는 힌·반S-

를 횐-W해J/-l, 毛·쵱-해권 및 쵠·베핑잉7권의 중심 물-름.기지로 게발하는 )을 31-싱·히

한다. 이를 히·O] 우전겯)뇨 송빙'으로c- 님'북한 철/뇨방꽈 아시아 핑한질도(TAll :

TI·%ms Asia Railwa y), 시베리아 횡딘·철도(TSl]o, 중국 괵단칟도(TCR), 만주 힘단릴V

crMR), 몽골 핑0극:]도0'MOR) 동을 인게하는 망인·을 모씨하여이· 한다.

한펀 도로<송P- 중심으로 하는 운송밍-으로는 닙'북한의 도로 망과 아시인· 하이웨이

(Asiau Hi ghwa y)을 인 하는 것을 고리 t 수 9)으미, 헤싱·운송을 주축으로 한 환骨해권,

谷尋·해권,, 환태]q잉71 운%밍'은 한반도를 <·:제骨-3-겨접 중십지로 1杜진시키는네 크>

기어省-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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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공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복합운송망의 구축은 한반도가 이미 동북아의

항공운송 중심지로 발달되어 있어 남북 항공망 연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더욱 국제복합

운송망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w

그러므로 이와 같이 도로, 철도, 항공, 해상운송을 연계한 국제복합운송망의 구축은

당연히 그 중심이 한반도가 될 것이며, 한반도를 경유하는 수송물류의 효율화에 크게 
'

기여함은 물론 세계 물류중심지로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한반도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교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반도를 국제물류거점기지로 발전시켜 나아

가기 위하여는 그 만큼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우선 정부는 효율적인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할 펼요성과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폭넓은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간의 효율적인 복管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이에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는 각종 법 ·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방향은 개방화이지만, 구체적

으로 남북 투자자유화, 교 역 및 반출입의 자유와, 노 동력의 이동 자유화 및 외국환관리

법상의 보완 등일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일정 지역을 자유무역지구(Free Trade Zone)로 지정하여 한반도가 국

제물류거점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이다.

넷째, 낱북한 교역 활성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서 그 추진 주체가 민간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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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범위 ·

1 , I 연구 목적

최근 정부 및 민간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노 력 등으로 앞으로 남북교역은

급속하게 확대될 젓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는 교역의 기반이 되는 물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남북교역에 따르는 물동량의

원활한 이동은 더욱 교 역규모를 증대시킬 것이며, 따라서 도로, 해상, 항공, 철도 및 물

류거점화 전략,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물류활동의 지원 등 이를 종합한 복합물

류시스템의 구축은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납북교역정책에 버금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이 주는 복합물류시스

템의 구축과 같은 기반시설 및 제도적 지윈이야말로 기업 등 상인의 교 역욕망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기 때문이다,

즉 물자의 이동 및 사람 이동의 자유화와 원활한 이동 지원정책은 교역 활성화의 지

름길인 만큼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을 연계하는 복管물류시스템의 구축이야

말로 남북교역이 활성화되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 . 해 . 공 운송수단과 물류거점화를 위한 복합물류단지를 연계하는 복합물류시스템의

구축을.모색하여 남북교역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연구 목 이 있다.

1 . 2 연구 범위

우선 시간적 연구 범위로는 전체를 3단계로 나누어, 현재부터 2000년말까지를 1단계

로 하여 전체적인 개발계획 및 구상과 기존시설을 활용한 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모색

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를 2단계로 하여 복骨물류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을 통해 남

북교역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게 하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복합물류시스템

에의 신기법 적용 및 수정 . 보완 단계로 하는 단계적 연구 결과를 강구한다.

또한 공간적 연구 범위로는 남북한 교역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을 포

함한 우리나라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복함물류시스템을 구상하지만, 더 나아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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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함한 우리나라를 통하여 환휭-해i), 환동해권, 촨데펑양은 骨론 유럽애까지 연게

시키는 복%물류시스덴읍 E-축힘으로써 북한을 Y'힘'한 우리니·라를 국제물류기점으且

발전시키어 북한을 y힘·한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충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남북한 물류환경 분석

2. 1 북한의 물류환경

북한의 경31]헌촹은 자료의 신뢰성 骨의 문제로 정회·한 실톄를 과악하는 것이 어려우

나 A-종 기관에서 빌표한 자료롤 종합하어 보면, 1990년 이후 게속하어 상당폭의 미-이

너스 성징·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1996닌도에 북한은 마이L-1스 4,q%의 성장(한

<·(·은% 추정 자료)을 하였으미, 1彈7년에도 북한경제는 실질 ODP 기준 마이너스 i.7%

의 셩징·률을 기록하어 1勢0넌 이후 7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7한 1997넌도

J i힌·의 멍목 GNP는 1996닌 32디- 4,0% 김-소힌· 214 억딜·러로 님-힌·의 1975년(20 억딜v]) 수

준에 분파한 실정이미, 1인당 GNP는 전닌 且다 47省'러가 줄이旻 910달러를 기록하였다.

CI.러32L값 납한과 딕-한의 경제걱차는 명꼭 GNP기준 390년 IO.9%에서 1996 1에는

22.4 빼로 획·데도]었으미, 1 인당· GNP 걱차도 1勞0닌 6.5 배에서 [996닌 I l,6 배로 회-데피었

다- 그리고 1996넌 기준 남한의 CNP32<-모는 세게 1 1위, 1 인당 GNP는 세계 34 위이있지

만, 국-한V 긱-키- 60위꾀- 1 10위로 추정된다(昏일원 자旦).

더3f-니· 북한의 산%구조는 더A- 省익-힌· 싣테를 보어주고 있는데, 1996닌 기骨으로 s·

71이 5%, VAL입이 28%, 서비소7]이 32.3%, 긴설업이 6.7% 몇전기기.스수)L업이 4,o%

을 차지하고 있어(한국은행 추졍 지-료), 전헝적인 후진국弔 산rf 구조를

� 

보이고 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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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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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1> 북한의 경제지표(1996년말)

자료 : 북한 발표자료는 북한당국이 UNDP(유엔개발계획)에 제출한 자료이며. lIVr자료는

� 

북한당

국이 fNr시쳇단에

�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고, 한국은행 자료는 북한자료

暑 한국은행이 종합하여 만든 자료임.

이와 같이 북한은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에 직면하고 있

다. 그러므로 물류기반시설인 사회간접자본 시설 또한 매우 열악한 상태일 젓이라는 것

은 쉽게 짐작이 간다. 그러나 싣제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물류기반시설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 보다도 현저하게 열악한 환경을 보이고 있고, 정책이나 인식 또한 매우

미천한 것이 현싣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비교 또한 양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빈약하고 노 후화되어 있어 효율성까지 감안하면 그 차이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북한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 대규모 투자가 수반

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은 단기간내에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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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2) 남북한의 VIr통시셜 지표

l

지·료 : 국토게발인구윈, 통일국토의 짐'재럭과 과 ,
1男3

Y : 1) 남한.f I%2id, . 吟한은 1錦1 넌 기구임

2) %1한의 
-)촤 

최선수는 19Q0년 기준임

3) 수송분%]]'-3-은 톤 기준 :]

tq-리-서 북한과 남한의 고t통시섣 둥 사회간접자뵨 시설의 차이는 엄칭니.게 큰 차이를

보이고 었다. 이깃은 북한이 폐쇄된 자립경제·체제骨 유지하면서 사최간접자본 시설에

데한 투자側- 소극적으로 추진하여 온 I
l<l-<9에, 남한은 데외지항적 징제개빌펴. 그7민편의

향상各 위하여 사최간접자-F 시설에 데한 투자블 지<적으로 추진하여 온 길과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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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북한과 남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하여 북한은 1991년을 기준으로 하고 남한

은 1992년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면서 북한의 물류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1 . 1 수송분담체계

북한은 철도, 남한은 도로중심 교통체계를 보 이고 있다. 즉 북한의 수송분담체계는

철도운송이 7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남한은 도로운송이 64.7%를 차지하

고 있어 북한과 남한의 주요 운송수탄은 각吟 철도와 도로로 상이한 교 통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1993년에는 북한의

화물수송분담률이 철도가 92.8%, 도로가 7.27로 철도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한은 1996넌 기준으로 볼 때에 도로가 68.6%로 철도의 8.6%를

크 게 앞질兎다(교통개발연구원).

212 철도시설

북한의 철도는 일제시대에 건설된 철도망을 기초로 모두 43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대부분이 여객 수송 보다는 공업용 원자재나 농수산물 등 화물을 주로 수송하는

산업철도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북한의 철도는 다른 수

송수단에 비하여 비교적 잘 발닿되어 있으며. 따라서 물류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

장 좋은 운송수단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5}059km로 남한의 6
,
459.81<171의 78% 수준에 그쳐 절대적인 철

도길이는 普으나, 전철화율은 남한의 8.1%에 비하여 북한은 64.8% 로 크 게 앞지르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1958년 평원선을 전철화한 이후부터 경사가 심한 산악지대에 유리

한 철도 전철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이다.

213 도로시설

북한은 도로를 철도의 보조수단으로 간주하고 았어 도로부문의 수송분담율이 매우

낮으며. 도로시설 또한 빈약하다.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약 3/OOkm로 남한의 58,84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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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58% 수준애 그치고 있다. 이중 고속도로는 전체 도로 가운데 l.5%에 지나지

每'은 524ktn이머, 차량이 통弔할 수 있는 노 폭 2.4In 이상의 도로는 약 235000km이고, 포

징·도로는 의0 l,86iktn로서 도로At징·울도 8.l%에 지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도로

시설은 도로폭도 좁고, 비꼬L장도로가 대부분이며, 물류촬동을 원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도로망 체제도 깆·추어져 있지 임'디·.

이러한 헌상·은 최근 들어서도 좀처럼 게신될 기미를 보이지 鶴'고 있는데, 이는 북한

도로의 기능이 주로 i시외. 주1;B 농촌지역간의 셍펄품 및 건지.재 등을 운송하는데 g

한되어 있으미, 치-렁]운행도 연료 절약과 차랑수명 인장을 위헤 30krn 미만의 딘·거리 운

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과이디·.

2,1.4 해운 및 항만시설

북한은 8개의 무억항, 5개의 원양수산기지힝· 및 30어개의 어항을 가지고 있다. 북한

의 항만하익능력은 3,490만톤으로 남한의 25,765만톤의 13,5% 수준에 그치고 있으머, 8

개 무억힝·중 평잉7 외힝·인 남포힝·이 총 무역량의 40%를, 그리고 배후공업지대가 있는

충남힝-이 30%를 처리하고 있는 싯으로 일괴저 있다. 한펀 네수로 총언장은 2,253km이

지만, 이 또한 대부분이 소형신비-만 운함이 가능하다.

또한 J·f한의 해안신은 3,OOCktn에 이르지만 헤인·선이 동서로 완진히 분리되어 있어

인인·헤-7에 의한 촤물운송이 힌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구니. 페쇄된 자럽경제체제

를 건지하고 있이 외힝·해운 y 해<산업이 발진하지 못하고w 있으머, 힝.만시설도 컨테이

너화물취d 등 효율·적인 힝·민·하역직·업이 이루어질 7 았는 체제와 시섣이 거의 안되어

있디·,

Al.5 항공시설

-A한은 쇄적인 깅제체제외. 국내외 여행을 통제하고 았어 항공수요가 매우 직고, 항

공시선도 또한 매우 )/.1익>다. 북한에서 1긴간힝·공기기- 이칙-륙할 수 있는 공힝은 10어개

이고, 대표적인 민간항공기 취힝-공힝· 펑양 순인·공항이다. 대IL적인 민5힝·공기 취힝.

힝·로는 펑양 - 김책 - 블리-디보/A(E-1시이.) %‥선'힝·로외- 평잉· - 의주 - 심잉· - 
-A겅(骨국)

)‥선항로 동이 있디·,

핑잉 순힝-공항은 핑양 북쪽 22ktn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W항은 24시간 &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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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가져가고 있다. 한편 규모는 활주로 2개(3,500m x 70m, 47000m x 60m >와 유도로 20

개, 주기장 20개 및 착륙용 항공보안무선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항공기 보유대수는 18대로 남한의 184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으며, 기

종도 노 후화되어 있다.

2.2 남한의 물류환경

오늘날 기업 물류관리의 효율화暑 통하여 가치우위와 비용우위를 동시에 획득하는

문제는 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 국가는 물류관리의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류경쟁력

을 제고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물류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남한은 대외의존적이며 수출지향적인 경제구조 때문에 물류시설의 확충을 통

한 물퓨 효율화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국

가차원에서 물류기반시설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적극적인 투자를 비롯하여 국가 물류

효율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

즉 남한은 물류입국(物流入國)으로서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

다는 사명감하에 물류체계를 선진화하고, 각종 물류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왔다. 즉 하드

웨어적인 면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뭏류단지 및 통신시설을 확충하여 왔고, 소프

트웨어적인 면에서 규제개혁과 물류시설 운영능력을 배양하여 왔다. 그러므로 현재 남

한의 물류환경은 그 동안의 노력에 의해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남북

물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물동량이 늘어나면 이에 대응하여 물류네트워크를 정비

하여 나아가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남한의 수송물류는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이

로 인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물동량은 지난 10년간 약 3A배나 증가하였다. 즉 물

동량의 증가추세를 보면, 1983년에는 6힌12,400만톤이였으나 1993년에는 21억1,700만톤

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03년에는 51억7,700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주로 도로운송, 철도운송 및 연안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화물 수송량은

1983년에 5억600만톤에서 1993년에는 18억톤으로 지난 10년간 2.6배 증가하였으며, 이

추세라면 2003년에는 45억 5,900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운송수단별로 보면,

도로화물 물동량은 1993년에는 1983년에 비해 2.9% 증가한 15억4,300만톤이荒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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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는 199i년 J(다 2,6% 즘가한 37억 3,400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칠도

촤물 骨동링·은 1993넌에는 1백3닌에 비헤 0.2% 증가한 6 ,
000만톤이었으며, 200i넌에는

l%3닌 보다 l.4% 종가한 8,500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해운(인인·)촤물 물동량은

1勢3넌 는 10839에 비해 2.3% 중가한 g
,
600만톤이었으미, 2003넌에는 1993년 보다

l.9% 증가한 1 익 7,EO만톤 이를 初2로 보인다. 한편 극히 미미한 실적을 보이2교 있

지만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항공촤물 물동량은 1993년에는 1983넌에 비헤

5,4% 증가한 27 만-浴이었으며, 20[0넌에는 1993년 보다 8,8% 증가한 240만톤에 이를 것

으로 )iL인다.

그 런네 송수딘·변 분답율은 1993닌 기준으로 볼 떼에 도로촤물운송부문이 절대3이

어서 91.3%애 이旦고 있는데 비하이, 칠도, 연인·해운, 향공촤물운송의 분담율은 긱'각

3. %, 5.3% 및 0,02%에 불과한 실징이이서 수송분답 의 역할분담이 물류발전에 중요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안운송분야는 집중화되어 있는 도로운송분야의 부답을 왼·화시켜 주는데 기어

힐· 수 있는 운송수단이지만, . 위리나라에서 컨테이너 인안운송은 취약싱을 보이고 있으

미, 유류, 시1/y트, 비료, 칟김· 兮 특정물자의 1敍크운송에만 쵤·성촤되어 있다.

<표3% 남한 촤-計骨동량 증가 추이 및 운송수탄띨 분담율

.

단위 : 천톤
關

지·료 
·

. 41설교WW, 2]세기·룸 힝:한 3 [기-14·-8.정첵의 빙'힝:,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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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수송물류의 효율서이 저하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철도운송분야가 취약

성을 보이고 있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량화물을

신속하게 수배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철도운송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

여 준다면 도로운송의 과중한 부담도 덜어 주고, 전반적인 수송물류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운송의 경영 및 콴리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다른

운송수단과의 연계운송을 비롯한 전반적인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남한의 국제 수송물류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데. 물량기준으로 볼 때에는 전체의 99rn7 에

� 

이를 정도로 거의 모든 화물이 해상운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제운송 물동량은 1993년에는 1983년에 비해 10년간 1,7%

증가한 3억1,800만톤에 이르兎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03년에는 1993년에 비해 I.9%

증가한 6억1,800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운송수단별로 보면, 해상운송의 경우

1993년에는 1983년에 비해 1.7% 증가한 3억L700만톤이玆으며. 2卽3년에는 1993년 보다

- 

l.9% 증가한 6 역 1,400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항공운송의 경우는 1993년에는 1983

년에 비해 2.6% 증가한 95만톤이었으며, 2003년에는 1993년 보다 3.7% 증가한 350만톤

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해상운송이 대량의 화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해상운송분야가 수송물류의 효율화를 기

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반면에 항공운송분야는 항공화뭏터미널의

미비 등 전반적인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러므로 함공운송분야는 범세계적인

물류기지(저UB)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화물터미널 등 국제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물류상품의 개발 및 항공물류사업의 국제

간 제휴 등 항공물류사업의 국제적 전개를 위한 활발한 노 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2.1 수송분담체계

북한은 철도, 남한은 도로중심 교통체계틀 보이고 있다. 그런데 남한의 도로중심 교

통체계는 지나치게 집중화되어 있는데. 1997년 현재 도로운송 분담율이 전체의 90%에

육박하고 있어 오히려 조화있는 물류발전에 저해요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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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남한은 심z]-한 도로교통제중파 데기오염 둥의 촨겅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하여도 대량화물을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는 철도운송을 촬용하

고
, 또한 언안운송을 촬성촤할 필요성이 웠다.

2.2.2 철도시설

남한의 철도는 51네최-물운송을 원활히·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

어 왔다. 특히 수출입 의존도기- 매우 높은 남한은 효율적인 수출입컨테이너촤骨운송이

-F 兮요힘·을 인A하고 일찍부터 이 부문의 文율화에 중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의팡

ICD를 비旻하여 철도骨(기지를 긴설히-였고, 효 적인 물류할동을 하기 위한 철도촤물

운송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즉 1997닌 기준 기관차 보유량은 寺 483대에 이르고 있으머, 철도수송 컨테이너화차

는 총 l,21 1 량에 이르고 있디·. 또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조]-어를 도모 하고

있으미, 시설시·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V 럭하고 있다.

그러니- 남한의 철도운송은 며객운송 중심으-로 운잉되고 있어 촤물운송을 위한 배리

와 체제 )환이 미昏한 짓이 하니·의 과제로 데平되고 있다.

2.2.3 도로 시설

납한의 수%체게는 도로운송 중죠]으로 되어 있으2로 도로부문의 수송분딜·율이 90W

에 이룰 정도로 1개우 높으머, 도로시섣 또한 어느 정도 힌대적인 시설과 도로망을 c /

하고 있다.

님-힌·의 도.旦 총인장온 Iqq2년 기준-o,旦 5S,847kIn에 이르고 있으이, 이중 교속도로는

l
,
600km에 이르고 있고, 도로<장-된-도 80% 이상읍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운송의

효 촤를 위해 지속적 로 도로망의 파충 동을 히-이 兎·p-니· 도로운송s J]중최- 호)싱·이

너무 과도하이 시실힉충에 띠·旦는 효과가 그리 크게 니·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디-.

2.2.4 해운 및 항맙시실

남한에서의 해<산업-E 국제수-2-물%-에서 전데적인 중요성 가지빈서 지속적으로 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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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여 왔으며, 따라서 그 시설 또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부산항과 광양

항은 컨테이Lj 전용부두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항은 년간 500만TEU 이상을 처

리하는 세계 5위의 항만이다.

1995년말 현재 남한의 총 항만시설(안벽) 규모는 약 75km이며, 이중 부산항이 약 
.

16k피 있천항이 약 lOkm, 포항항이 약 914km로 이들 3개항이 전체의 약 47%를 차지하

고 있다. 또한 항만부대시섣의 하나인 상옥의 경우도 전체 보관능력이 296만톤에 이르

고 있으며, 항만시설확보율도 약 68.5%에 있고, 항만별로는 여수 . 광양 . 포항항 등의

시설확보율이 높은 편이고, 인천 · 군장 · 울산 · 부산항 순으로 시설확보율이 저조한 편

에 속한다.

한편 품목별로는 컨테이너, 목재, 철강, 자동차 등이 적정하역시섣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소의 문제점이 었지는 않지만 앞으로 남북물류에 있어서는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5 항공시설

남한의 항공시설은 김포국제공항과 길해 몇 제주공항이 대표적인 공항이며, 현재 세

계적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이 2000년맣 개항 예정으로 건셜중이다. 즉 1994년도 기준 남

한의 항공운송은 국내선 25 및 국제선 87개 노 선에 취항하고 있으며, 총운항회수는 국

내선 274,196회, 국제선 78,650회이다. 주요 공항으로는 김포, 김해. 제주 이외에도 대구,

광주, 강릉, 울산, 포항, 속초 둥이다.

남한의 항공산업은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 및 국내외 여행 자유화 등에 힘입어 비약

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화물운송분야에 있어서는 대한항공이 세계2위를 기

록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2.2.6 물류단지

북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물류단지의 개념이 남한에서는 도 입되어 있다. 즉 고도의

뭏류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수송과 보관을

연계한 물류망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펼요하며, 따라서 보관물류활동을 효율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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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위해 적절한 징·소에 물류단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한의 기업들은 자체직으로 물류단지 또는 물류센터를 학보하고

있는 깅우가 番으머. 국가직인 치·원에서도 물류단지를 건설하여 물류 효율화에 기여하

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추진된 데표적인 불류단지로서는 수도권의 1 1만평 2모의 부곡

공엉복합화물터미널과 2i만펑 규모의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가 있으머, 부산권에

는 10반펑 y·모의 양산 공영복힙·촤물리미 파 29만펑 규모의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

(ICD)가 건셜 중이다.

2.2.7 물류정보시스템

교역 림기 증내로 물동량이 늘어나면 이의 효율적인 몰류관리를 위해 물류정보시스팀

의 쵤- - 은 인7적이다. 이러한 개넘에서 남한에서는 기업은 물론 국가적인 차윈에서 물

류정보시스8]의 구축과 활용을 서극적으로 V모하어 왔다.

즉 남한에서는 국가적인 치·우1에서 정보고속V로의 건설 동 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춤하이 왔고, KT-Net외- KL-Net 동 물류징보밍-을 구축하어 왔으머, 또한 법국가 인

차원에서 육상, 해싱-, 힝·공촤물에 대한 종骨물류정JI밍·을 구축히펴 촤물흐릅, 서류흐름,

정보玄骨올 효合촤하기 위한 작업읍 추진중이다. 이러한 일린의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各 남북교역 물동량이 -g증히·는 
3우 효율적인 물류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3 납북교억 현촹 및 전망

남북한 물류촨겅 속에서 남북교역이 활싱촤틸 경우 이 교역이헹을 원횔·하게 하는 물

류체게의 신진촤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님-북한 물苟4겅, 즉 사최간점자본 시

섣의 확충과 -趾7체계의 고도화 등이 헥심적인 사힝·이겠지만, 우선은 물동량이 어느 정

도 증가할 깃인지외- 물동람의 1身생지와 도착지를 일·려 주는 O /
[D (Origiu/Destination)의

분석일 것이다. 이에 어기에서논 그 동안의 71·북한 71역힌황음 바탕으로 남북교역 물동

랑을 예 한다,

우선 1號89 10월부디 1995닌 6윌까지 남북한 1끄·各오] 승인 힌쵱.은 <표4 . 긷.다. 즉

199식1도에 반입 승인은 충 01 d. t]2 개 품목에 甘액이 203,521 친답러에 이르렀으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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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승인온 총 173 건, 50개 품목에 금액이 25자23천달러에 이르兎다, 따라서 반출입

승인 합계는 총 774 건, 142개 품목에 금액이 2281944천달러에 이르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반출입 승인은 금액기준으로 할 때에 반입 승인이 반출 승인 보

다 8배에 이를 정도로 현저하게 많다. 또한 1991년에는 반출입 승인이 대폭적으로 중가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1년 tt남북경제

교류 합의서" 발표 이후 남북한 교 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최

근의 남북한 화해 분위기는 더욱 납북한 교역을 활발하게 추진시킬 凍으로 보인다.

4표4% 반출입 승인 현황(1988, 10 - 1995. 6)

A

< )내는 94넌 동기 실적

자료 : 통일원

한편 1988년 10월부터 1995년 6월까지 남북한 반출입 통관 현황은 4표5%와 같다. 즉

1994년도에 반입 통관은 총 708 건, 83개 품목에 금액이 176
5
298천달러에 이르렀으며,

반출 통관은 총 267 건, 42개 품목에 금액이 18
5
248천달러에 이르兎다, 따라서 반출입

통관 합계는 총 975 건, t25 개 품목에 금액이 194t546毛달러에 이르兎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반출입 통관은 금액기준으로 할 때에 반입이 반출에 비하여 9,7

배에 이를 정도로 현저하게 많다. 이러한 경향은 남한의 정책적인 배려에 기인한 젓으

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반출입 통관은 199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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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적으로 중가하었으미, 그 이후에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1넌 " 

M'북징제h'(류 합의서" 빌'IL 이후 남북한 교억이 활발하게 진-헹되변서 나타난

걷과로 보이미, 최곤의 남북한 화해 분위기는 더욱 남북한 교 역을 촬발하게 추진시킬

젓으로 보인다.

{표5% 반출입 통관 헌힁·o9關. 10 - 1995. 6)

'A

( )내 4넌 동기 실적

지.旦 : 昏일윈

31한 닙-북한 )pl-출7] 통괸·기준 인도벌 증가 추세는 4표6%과 같다, 즉 반출과 반입 2

두 
" 

님'북겅제7류 省·의서" 띵·x기- 있었던 다음헤인 19929에는 긱.

%표6b 납북한 교 익 증가 추세 (통괸· 기준)

탄위 : 친1,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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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761,1%와 367%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1990년에서 1994년까지 4년 동안

평균 증가율도 반입이 205%, 반출이 138%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반출입 합계 증가

율폰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1990년에서 1994넌까지 4년 동안 평균 중가율은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런데 이러한 결과는 남북한 교역 물동管을 전망하는 젓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즉 남북한 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있는 경우 8배 정도의 엄청난

증가 추이를 보 이기도 하고, 그 증가율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1990년에서 19%년까지의 단순 산술평균한 중가율을 가지고,

이러한 증가율이 2년마다 달성될 것으로 추정하여 남북한 교역 물동량의 전망을 한다.

이러한 추정은 앞으로 남북한 화해 분위기 조성과 국제적인 개방화 추세에 의해 남북

교역은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4표7% 남북한 교역 증가 전망(통관 기준)

단위 : 毛$

즉 남북한 교 역은 2000년에는 급액기준으로 1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06

년에는 117억달러, 그리고 2010년에는 45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

한 전망은 현재의 남북한 교역여건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며. 남북통일 둥 다른 변수

가 발생할 경우 이 전망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낟 수도 있다.

한편 납북교역 물동량의 발생지와 도 착지를 알려 주는 O /D는 骨업 · 상엄지구와 도시

등 소비수요지역일 것이다, 북한의 주요 공업생산지구와 배후도시 인구는 4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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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1% 북한의 주요 콩업 · 싱으]지구리· 1끼-F도시 인구(1992닌 기준)

즉 북한의 대표적인 공업 · 싱·업지구는 서해인·을 따라 발달되어 있는 평양 · 납$지

구, 신의주 곰업지구 및 칭친강공우]지구 등이 있으머, 또한 동해안을 따라 발달되어 있

는 청진공업지구, 함층공업지구, 김씨공업지3L 및 h산공업지구 동이 있다, 한핀 소비수

요 지익으로서 인구가 밉려피어 있는 도 시지역도 억시 서헤안을 따리· 발달되어 있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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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남포지역, 순천지역 및 신의주지역이 있으며, 동해안을 따라 발달되어 있는 청진지

역, 질책지역, 함흥지역 및 원산지역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공업 · 상업지구와 인구밀집 도시지역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따라 발

달되어 있는 것역 특징적이며, 공업 · 상업지구가 곧 인구밀집 도시지역이다. 따라서 남

북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될 경우 물동량은 남한의 물동량 발생 및 수요지역과 연결되는

선상에서 물동량의 이D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즉 그 주요한 물동량 O/D는 남한의 경인지역과 북한의 평양 . 남포지역을 상호 이동

하는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남한 서해안 의 경인지역, 아산만

공업지역, 군산 · 목포지역과 북한의 평양 · 남포지역, 청천강 공업 . 상업지역. 신의주지

역을 상호 이동하는 물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해안지역에서는 남한의 부산권지역, 포항 · 울산지역 및 강릉 · 속초 · 동해지

역과 북한의 청진지역, 깁책공업지역, 함훙지역 및 원산지역을 상호 이동하는 물동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론은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며. 결

국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해상연안운송 중심의 물류체계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3.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의 구축

3. 1 도로운송망 구축

남북교역의 초기단계에서는 해상연안운송 중심의 물류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보이나. 보다 남북교역이 활성화되어 그 물동량이 급증하면 수요에의 탄력성이 좋

고, 말단 배송능력이 뛰어난 도로운송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但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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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남포지역, 순천지역 및 신의주지역이 있으며, 동해안을 따라 발달되어 있는 청진지

역, 질책지역, 함흥지역 및 원산지역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공업 · 상업지구와 인구밀집 도시지역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따라 발

달되어 있는 것역 특징적이며, 공업 · 상업지구가 곧 인구밀집 도시지역이다. 따라서 남

북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될 경우 물동량은 남한의 물동량 발생 및 수요지역과 연결되는

선상에서 물동량의 이D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즉 그 주요한 물동량 O/D는 남한의 경인지역과 북한의 평양 . 남포지역을 상호 이동

하는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남한 서해안 의 경인지역, 아산만

공업지역, 군산 · 목포지역과 북한의 평양 · 남포지역, 청천강 공업 . 상업지역. 신의주지

역을 상호 이동하는 물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해안지역에서는 남한의 부산권지역, 포항 · 울산지역 및 강릉 · 속초 · 동해지

역과 북한의 청진지역, 깁책공업지역, 함훙지역 및 원산지역을 상호 이동하는 물동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론은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며. 결

국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해상연안운송 중심의 물류체계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3.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의 구축

3. 1 도로운송망 구축

남북교역의 초기단계에서는 해상연안운송 중심의 물류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보이나. 보다 남북교역이 활성화되어 그 물동량이 급증하면 수요에의 탄력성이 좋

고, 말단 배송능력이 뛰어난 도로운송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但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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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인1럼2% 북한의 주요 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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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S-1로t:g- 구축은 매우 빈의]하디·. 1992년 기骨 도로 총언장은 34,000km이

지만, 대부분 도로폭이 매우 骨고, 비포징·도로 상테이다. 이것은 북한의 수송체게가 칠

도 운송 중&1으로 되이 있어, 그 만큼 도로 송부문에 대한 투자가 소훌하였기 문이

며, 더욱 힙준한 지형과 기후조11, 중최-학공업 원지-제의 수(에의 부적힙·, 석A- 사용 억

제, 이동욍·래의 제약 등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많이 따라 도로운(부문이 겅시되었기

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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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북한의 주요 등급별 도로 현황(1992)

l 리 히 情(Ion) l 牧 l

l.拏의 . l ,2. 1替-桂,替. ., 替-健, 彼-. 1
l...피 ,, l ,

,
,. l'利-..,,..-..,...-.... l

l,...l , l ,r,,, l..- ,, ..-普, ..-.. l

북한의 도로망은 서해안축과 동해안축, 그리고 평양-원산간 동서연결선을 추축으로

하고, 또한 북부국경을 따라가는 북부국경축과 평양-강계의 부축으로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교역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운송망의 연결은 남한의 서해안고속

도로와 북한의 서해안축 도로망의 연결이 가장 중요하며(국도1호선축), 실제 수송물류

기능도 이 노 선망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남한의 동해고속도로와 북한의 동해안축 도로망과의 연결은 이 동해안축을 중

심으로 한 낭북한 교 역 물동량의 이동이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이 수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할 것이다.

물론 남북교역 초기단계에는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기축으로 하는 기존 도로망의

연결로 도로운송 물동량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戚지만, 남북교역 물동량이 급증할 것

으로 예상되는 2000년 이후의 2단계에서는 남한의 중앙고속도로와 북한의 중부축 도로

망을 연결하여야 할 것이고, 수송물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확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남북한 모두 동서축을 잇는 도로망과 지선도로망의 확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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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넘'한의 주요 간신도로망 게픽

3덕 철도운송망 구축

북힌·의 철도밍'은 디-른 운%tA'앵 비히·여 비i'<적 잘 구축되어 있다. 이것은 북한이 일

시대부터 구축된 포1도밍-읍 비·딩·으로 수송체계를 칠도운송 兮심으로 전개하이 왔기

빼문이며, 중촤학 꾸1자제의 수송과 호]준한 산악지역에의 수송 骨에 철도운송이 직합하

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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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 북한의 주요 철도망[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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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철도망은 1992년 현재 60여개의 노선에 총연장 5,059km로서, 크게 3개 노 선의

순환축으로 구축되어 있다. 즉 경의본선의 서해안축, 원라선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축

및 평원선의 동서횡단축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남북교역 초기단계에서 해상연안운송 다음으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

로 기대되는 철도운송망의 연결은 북한의 이 3개축과 이에 대응하는 남한의 철도망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은 남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한 철도망 연

결계획과 동일한 개념이며. 이 기본개념도 서해안축과 동해안축 및 경원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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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정부의 남북철도1:M' 언접 기본 게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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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 d (:l'd통부 수송징책실 보도자且, It( 퐁. . 괸.팡부·Sf 남-A교y. 겨%l>1]A, 1994. 6. 30

죽 남47한 친35밍' 인길은 남북한 l·t두 省2L밍-의 구축이 비16<적 짐.되어 있어 남-뷰을

잇는 기존 칠도밍-의 복구 및 曾/ 인장 省도1A-의 연질로 가능할 짓이며, 띠.라서 ] 공

사 소요기간도 習]-고, 투자비용도 시게 骨 것으로 보인다.

<IC-]나 M'북교억이 본걱촤되는 2000넌 이7 는 칠도운송의 효名화를 위혜 칟도의

복-선최·외· 시설현내최- 직-업이 이-7어지야 兮가하는 분동링·을 k%율적 A로 처리管 5· 9),

을 것이디.,

3.3 해상운송망 구축

북한의 항만은 남북뵨단에 따리- 동서해간의 (힝.이 볼기-능하게 되2, 1-t익 데상2t

인 러시아, 중국과의 )]1억이 주로 A-싱·운송을 통해 이루이4으로써 헤상운송의 발달이

J]· 이루이지지 않았다. 7( 러나 남북 교역 물骨량의 송은 %기단계에서는 헤A-1인인.운

송 중심으로 이 이지는 깃이 가장 비-히·려하므로 남북을 연짇하는 헤상 송망의 구축

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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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북한의 주요 항만 현황

자료 : 정필수, 남북직교역을 위한 해상운송방안, 해운산업연구원, 1992
, p.25

즉 북한의 항만시설은 빈약하지만 남북교역 물동량을 운송하기 위하여 남북항로를

연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남북교역 초기단계에서의 남북항

로 연결은 남북한 각각 발달되어 았는 항만을 중심으로 연결하고, 본격적인 남북교역이

이루어지는 2000년 이후에 항만의 시설과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남북항로의 연결은 크게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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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납한의 팡잉·, 목포, 군산, 아산, 인친항과 북한의 해주, 남포(송림), 용임-포(신의주)

를 언결히-고, 동해안축으로는 남한의 부산, $힝·, 동헤, 속초와 북한의 윈산, 용남, 청진,

니.진(소1-A)을 인겯하는 젓을 )i각·할 수 있다.

한핀 남북교역의 물동량 중가에 따리- 부산-나진간 남북한 해싱-i쟉항로가 1996년 7월

개통핀 이레 최-d에는 올헤들어 남북한긴에 어%항로와 카폐리, 킨테이너항로 동 다양

힌. 항로가 잇달아 게설되고 있어 납북교%1 骨동량. 운송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다.

즉 금강신·관굉·의 본적 추진으로 힌데상선과 통인그룹이 각긱' A-람선과 페속선을 이용

동헤-장 L 속으,-징·진항로를 운항할 에정인데다, 인친-념'포항로를 통혜 컨테이너촤

-趾운송이 가농하게 되어 남북고t억 활성화에 크게 기어함 것이다,

3.4 항공운송망 구축

북한의 항공시설은 대부분이 군사목적의 군정-공항이고, 순안공항·만이 유일한 국제공

힝·으로서 항공운송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宅히·고 있다. 도1러나 전반적인 북한의 향공시

실은 메<- 미비한데, 이것은 민간힝·공(송분야의 발진을 워한 노 력이 거의 없었기 띠)문

이다.

북힌-항공운송의 민간항공 담담부서는 펑잉<시 순안구역에 소제하고 있는 조신민용항

관총]f이다. 민간항공기 취항공항은 펑양 순인·공힝· 1개소이머, 나머지는 군용공항이다.

민간힝·공기 취힝·항로로서 대표적인 것은 핑양-김핵-블라디보스톡(러시아) 노 신항로

외- 펑양-의 - 심양-북정(중국) 노 선항로가 있다,

났북한 힝·공V션을 연결하는 문제는 님-북교익 2기단게애서는 그리 필요성이 대두되

지 임'41지만, 남북교역이 촬성촤될 것으로 생1지'되는 2000닌 이후에는 촤물운송의 신속

성 폼의 장접을 가지고 있는 항공운송도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이다.

kl'북한 항공노선의 언결 문제는 6<사적인 사안이 헤소된다면 그리 어리운 문제는 아

니다. 남북교역이 될·성화되는 난계에서 넘-북한 힝·공노선의 인걸이 우선지으로 고리하

여야 으1- V 신은 서해안축의 남한의 킴$[인친3·제공힝·)공항과 북한의 순안공항, 신의주

공 이미, fE한 동헤 1축의 Id'한의 
%A해공항, 강兮:y힝·과 북힌·의 원산공헝·, 칭진공힝- 및

선봉공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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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킴포공항과 순안공항의 직항로 개설은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도 가장 우

선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며, 순안공항 이외의 북한의 항공시설이 매우 미비하므로, 남북

교 역의 활성화 추세를 보면서 북한 공항시설의 현대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5 물류거점화 전략

물류단지 및 시설이 부족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물류 비효

율성의 문제와 물류단지 및 시설의 종합적인 네트워크화와 연계성의 부족으로 인한 물

류 비효율서의 문제 또한 뭏류 효율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물류거점화 전략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물론 현

재 북한에서는 물류수요 유발산업 등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물동량이 그리 많이 발생

하지 않으므로, 물류거점화 전략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戚지만, 앞으로 남북교역이 활

발하게 전개되는 경우 전반적언 수배송의 효율화와 보관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는 물

류거점화 전략 개념이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지역에서도 2000년 이후를 대비하여 물류거점화 전략을 구상하여야 한

다. 이러한 전략 개념은 남북교역 물동량의 단순 직송체제에서 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 수배송 . 보관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물류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것이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물류거점이 될 지역으로는 역시 물류수요 유발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인구가 밀졉되어 있는 상업 · 소비지역이 될 것이다. 즉 서해안축의 평양공

업지구와 신의주공업지구, 그리고 동해안축의 함훙공업지구와 청진공업지구가 우선적

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한편 남한에서는 물류단지 및 시설을 주요 지역거점별로 집단화하여 대규모 물류단

지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지역간 거점 수배송체계를 구축하려고 1997년

초에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전중에 있다, 즉 우선적으로 물동량 骨모가

큰 수도권 및 부산권에 종합물류거점 시설인 내륙컨테이너기지와 복합화물터미널을 조

성하고, 점차 중부 · 영남 · 호남권 등도 단계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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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5% 북한의 물류거짐 예상지역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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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11% 남한 수도권 및 부산권 물류기지 건설 현황

<표12% 남한의 중부 . 영남 . 호남권 물류기지 건설 현황

1러므旦 남북한 물류거점화 연계는 북한의 서해안축의 평양지역 물류단지및 신의주

x]역 물류9-z]%I 남33 수Y권 물류단지인 부곡 복합화물터미널 및 의왕 내류컨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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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기지를 우선적으로 인개하는 깃을 고리하여야 하고, 또한 동해안축의 북한의 함홍지

익 물류도1·지 및 청진지역 불류단지외. 남한의 부산권 물· 단지인 양산 복합촤물터미널

및 엉·산 내륙컨테이L-1기지를 인게하는 것을 고리하어야 함 젓이다, 그리고 남북교역이

촬성화되어 물동랑이 규중할 項으로 애상되는 2000닌 이후에는 북한의 물류단지吾 보

다 개방하고, 이 물류단지피- 남한의 중부권 물류단지 등을 인게하는 것으로 고러하어야

하111, 보다 효율적인 물류촬동을 위하여 물류거린간 연계밍-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여야

힐· 것이디·.

이와 같이 물류거점 시설을 叫충하고, 효各적인 몰류네트워크화를 구축하먼 데람 .

욍·복 수배송물뉴체계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또한 V시간 데량거점수%· 및 도시나] 소

링 주1베송체· 를 - 축曾 수 있어 도 시간 및 도시내의 합리적인 수베송물류체계의 · 

립

이 가능하게 핀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는 도로, 철도, 항h곧 및 해상언안수&·과의 인게수

송 게를 구축하여 종함·적인 -A합骨류시스% 구축과 합께 남북물류의 효율화에 s」d

기여할 것이다,

3.6 국제복합운송밍- 구축

- 리나라는 지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십에 위치하v 있어 일찍부터 동북아의 불류거

·주]으로 1
;o- )管 수 있는 等은 여긴을 가지고 있다. 즉 남한의 인천 및 겅인지익은 촨쵱.

해 1의 물7- 중)j지로서 받전曾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부산항은 환테평양 및

아시이·구1의 -趾7 거침으로서 이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핀 북한은 러시아이.

V-국을 동한 유 1지억으로의 물류망과 毛·데평양으로 진魯힘 수 있는 좋은 어건을 가지

5.t 있어 마제물류거점으로 발진할 가능성을 가지고 었다.

따라서 육해%- 운송%-과 불류단지를 인게한 닙-북한 국 복리·운송망의 구축이 메우

중요한 과제로 대7되고 있다. 이를 위하이 우신적으로 고리하여야 할 사항은 남북한은

국제물省서비스를 제%-하는 및 개의 물류거점군으로 구축하고, 이 거접과 동북아, 미주,

동남아시아 및 A-럽 등파 연질하는 복%l·骨류L꽝을 c/-축하여이· 한다.



247

K그림6% 한반도의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위치

a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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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철도운송을 주축오로 하는 운송띱·으로는 남북한 칠도망과 아시안 친단철도(TAR :

Trans Asia Roi]Way), 시베리안 획단철도(TSR), 중g 횡단철도(TOR), 만주 필딘-철도

(TMR), 몽골 쵱단철도(TMGR) 등을 오1기]하는 방안을 모 섹하어야 한다. 이 복합물류망

을 통하여 일본 및 동남아에서 발셍한 물동량을 남북한을 경유하어 중국의 동북부, 몽

골리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유립까지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곤 남북한이 국제물류거점 중심지가 되는 것이고, 이 운송망은 전세계를 데상으로

하는 복骨骨류망各 3L축하게 되는 4이다.

또한 도로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운송1강으로는 남북한의 도로망과 아시인· 하이웨이

(Askn Hi ghw y)을 연게하는 것을 고 리'일 수 있다. 이 복합물류망이 구축되번 남북한

한번·도에서 兮국, 봉골, 중앙아시아, 러시아 7:1역 및 f-럽까지도 언겯도1는 도로망이 구

축되게 된다. 띠.라서 이 복힙'물류망은 철도운송과파 언게하여 중국, 러시이., 유럽지역으

로의 骨류 효필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5 해상운송을 중십으로 하는 남북한 복촉]-운)-망의 구축과 납북한 한반V를 국제

물규거짐으로 하는 국제복찹운%밍·의 구축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헤상연안운송을

중심으로 한 납북한 복骨운W밍-의 구축과 이 운A-망과 8게한 국제복합운송1A·, 즉 해상

운송을 주축으로 한 환동해권, 촨거-해권, 환데펑양구1 운송망은 한반도를 <·(-제물류거점

중심지로 밥전시키는네 크게 기여'할 것이다.

L:'/-리고 항공운송을 중십으로 하는 운송망의 구축은 이미 데한항공이 촤물 송분이·에

서 세게 2위를 기록할 정도로 魂'은 싱싱·을 이룩하고 있고, 또한 한빈1도가 동북아의 힝·

공 송 중십지로 빌-날되어 있어 님·북 항공밍- 언게가 이루어지는 경우 더-W 물류띨전에

크게 기어힌- 械으로 보인다.

2]-러므로 이외- 긷·이 도로, 칠도, 힝·공, 헤상운송을 띤게한 국제복합운송삥-의 구축은

딩-연히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게 되이. 한반도를 경유하는 수송물류의 효율촤에 크게

기여힝-은 물론 세계 骨류중심지로서 嗚'은 분가가치를 칭·骨하여 한반V 겅제발진에도

크게 기어할 것이다,



249

w

{ 그림7% 국제복합운송망 구도

자료 : 해운산업연구원, 해운항만산업 정책구상, 199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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譽

3.7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납북한 교역 불동량이 3중하는 징우 보다 물류촬동을 윈촬하게 하기 위하이는 필연
I

적으로 정보물류의 지원이 있이야 한다. 이깃은 물류管동에는 수밀'은 관런서류와 징보

의 흐름이 수반되게 마런인데. 정보물류의 지원이 있어야 물류의 신속 · 정苟-한 처리가

가능하고, 종합적인 물류 玄율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한에서는 육 · 해 · 공 운송 주체별로 뭅류정보시스텝을 구축하고 있고, 국가

치-윈에서도 종힙·물류징보망을 추진중에 있다. 즉 헌제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물류

정보망'중 해상운송 분야에는 항만관리&잉의 효율최·骨 도모 하고, 항만의 과학적 관리

暑 위한 정첵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팀인 yORT-MIS 가 있으며. 또한 해상운송 관Al

다양한 물 정보를 제공하고 R)는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이 있다. 선사, 육싱·운송업

체, 항만터미널 동 주요 불y.사용자가 장동첩펴한 KL-Net는 항만출입국괸·리, 검의, 해

싱-7송, 보세운송 등 해상수출RJ최·骨 관련서뮤의 일꽐처리체제를 펴·립할 계획이며, 또

힌- 촤묻추적시스팀을 비롯한 재고%9·리, 신박스 骨, 국네외 통계자료 조최서비스 동 다

잉1한 정보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IL한 칠도운송 분야에는 칠도운송의 종협·정보시스팀을 구축하기 위해 칠도운송 괸·련

기본적인 운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팀인 천도운엉정보시/팀(KROIS)이 있다.

심·성대이니·시스 1음 7]딥'사업자로 신정, 시스팁 구寺올 하고 있는 이 정보망은 운임칭

L
[
[

를 1Jl旻해 (W장, 계악판리 등 칠도촤물 고A-의 운송업무를 정보시스팀화省- 게획이

이, 이에는 초}도차링의 이동배치, 장비소제 관리업무와 일차핀성 및 운엉, 동력차 운영

업무도 $합할 게획이다.

이 1
]
l-l-에도 항공운송 분야에는 힝-공회.불정보시스7](CCS)보1- 국적 항공사들의 자체 정

보시스팀이 구축 · 운영되고 있으이, 공로운송 분야에는 데이콤 운송VAN, 한진

CLOVAN 등 삔긴·기업 VAN 등이 엉되고 있다.

이외· 함께 조1설교통부는 1는 
' 95년]>L터 20[)0닌까지 촤물차링· 운송정)iL시스팀을 구

축하어 과학적인 촤물차량관리를 시핸할 게시인데, 이 시스팀은 무선운항허가, 진자운

srn원지, 진자중넝 농 진자관리 시스팀Y)j/-와 리졍차%베치, 최적겅로, 파·적어부통보 등

긱-종 운8&1정보를 제공하게 된 t 만 아니라 운진자 1짖 치.렁·상테 김·지, 자동조난 신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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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의 도입 등 안전관리기능도 수행토록 할 계획이고, 쬐한 화물터미널 정보센터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집배송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

4표13% 남한의 물류정보시스팀 및 VAN 구축 현황

[‥l … l … g l ‥ l
·‥‥ 而:雲힐-냐猛]黑,>,..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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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14% 납한의 물류 관런 유관망 추진 헌唱-

wrnw

[ ) ]

i 구 분 l 추 진 현 촹 l
i

l l - 판 수둘 且 촤물 통관 l
l l . EDI 수 화 ( 운MY/ e l
l Z- 

- l 判씨· 刊 討普 l
l l . 荊 10뼈村깎이 羲鶴似찌씌 l
l l 普(·11)g- 

-g.科切 l
l

히 ... 교 w 묘모·,' ,

l 무 1 l- - J

l . L르J-‥-····……-········…… J
- ········ ·……

辱

그러니. 이외- 같이 몰류 주 1칠로 각·지· 추진되고 있는 물류징보밍·은 리· 물류 주체1필

개]組정보를 공동 촬용할 수 있도록 통춰·물류시스71을 구축히·어이· 한다. 이1 물류 관련

기관 · 시실 · VAN 동에 산제되어 있는 부분직인 오1시정보吾 수집 · 가공하어 가치있는

정보힝태로 제공하는 통합물류정보시스팀을 구축하이이;만 물류 효율촤에 Ad 활7曾

수 있기 때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기- 치·원요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물류징보밍·은 전

지·l'2-서교핀·(BDl) 서비스, 물류 데이터베이스(DH) 공 서비스 및 칩단촤묻운송 정보서

미스(CVG)骨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므로 남한에서 구축 l 이러한 불뮤정보시스%]1들은 잎'으로 님-북교억이 촬발하게

진헹되는 경우 보다 CI- 서비스 잉역 및 내- - 이 보완되어야 틸· 것이머. 북한 꿀류정보시

스 뎀과의 통省쌔지는 연게방안이 7섹되어야 한다. 그러먼 급증하는 남북교역 물동량

에 비례하어 증가합 서류 및 정)iL처리暑 원활하게 히퍼 주어 물류 효율촤에 크게 기여

할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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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림8% 국가 종합물류정보망 개념도

l l

1 1 관련정부기관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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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율적 복합물류시소템과 정책적 지원

4. 1 기본 구도

남북한 고<역 촬성촤와 이로 인한 꿀骨량의 중가는 한반도를 둘6-IA반 정치 . 징제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시기는 다소 1짇틸지 骨라도, 미지않아 급격한 물동량의 종기.기. 빌·생)

할 짓이라는 짓은 구]게 에건할 수 있다. 이깃은 199[닌 남북교류 기본 
-합·의서, 

1994넌

남한의 님-북징힙촬성촤 조치 및 최 의 지-종 남북 촤피정책을 통헤서도 예견할 수 있

지만, 남북통일끼.지도 고리할 때 거의 지.닝한 사실이다.

이러한 남딕- 骨6-랑) VI촤暑 고려하여 이를 원촬하게 하고, 더욱 남북교역을 활성화하

기 위하이는 물류 차원에서의 전릭이 중요히.미, 띠-라서 효율직인 복합물류시스템의 구

축과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1린네 물류체 의 구축과 偏-류기반시 의 긴섣에는 믹-대한 투자외- 장기간의 건설

소요기긴·이 필요하므로 물동량의 증가추세에 맞7-어 단게적인 투자를 진헹하는 것이

비.림·리하다.

0- 러2<L 녑-딕한 표율 인 벅-71-물류시스텝을 구축하는 데에는 남-%한 물동링·의 骨가

추세에 ]身추어 i단걔로 나누어 개발하여 나가는 깃이 좋을 것이다. 우신 헌재부터 2000

년1 l'끼-지를 1 단계로 하이 전체적인 개방게피 및 구상과 기존시설을 활용한 복합물류시

스 템 L'
[

'

L축을 모색히.여야 핏· 것이다, 이 딘-게의 l‥]-지막 인도인 2000넌에는 남북한 교 역

3f모기- 약 15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骨륜시실을 활벙-하고, 주로

혜싱·인인·운송 중심의 물류체게를 고 ]하는 짓이 가장 바림>힘. 것이다.

吾 , 2001닌부터 2005년까지를 2단게로 하여 복합骨류시스51]의 완젼한 구축울 통해

님'tf)2역 쵤·성최·에 본격 으로 기이히.게 히.여이· 힐 깃이디-. 2006넌에는 님.북헌. At억구(-

모 가 1 17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므로, 기존의 몰륜기만시실과 물-汗체게로는 납북교역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Ct러모로 불%기반시설인 V로, 철도,
'항만, 

/항 둥의 시설리·兮괴. 징·비 헐대화가 필요하고, 또한 각. 물류주체의 운영 효율촤,

물(정보시스템의 횡i 및 물류체게의 네트워크촤-룰 기하어 且요.적인 복힙.骨류시스311

을 /-%'키'으로써 if줌하는 몰동링피 대비하여이· 힐- 것이다. iL한 이 단개에서는 딥-순히

님'A;J't역 물동링· 효名 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骨-計류시스넴 차원을 님이 한반/L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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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국제적 물류거점기지가 될 수 있도록 복管물류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

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종합계휙하에 복합물류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

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3단계에서는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에의 신기법 적

용 및 수정 · 보완 단계로 하여 더욱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즉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교 역규모가 2010년에 459 억달러에 이를 정

도로 엄청난 규모의 교역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단계이다. 0러나 종합

계획하에 수립된 복합물류시스템이 2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이 단계에서는 신

기법의 적용 및 수정 · 보완 단계로 하여 보다 첨단화되고 고도화된 운영기법을 적용하

는 젓을 주안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로 공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남북한 복管물류시스템의 기본구도는 J) 남북한

교역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

여 복합물류시스템을 구상하고, 借 더 나아가 남북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한반도를 통하

여 환황해권, 환동해권, 환태평양은 물론 유럽에까지 연계시키는 복합물류시스템을 구

축함으로써 한반도가 국제물류거점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남북한 교역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

여 복합물류시스템을 구상하는 기본 개념에서는 그 개발축을 동해안 개발축과 서해안

개발축으로 크게 나누어 개발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쟉할 겻이다. 이것은 동해안축과 서

해안축억 남북한 교역 물동량의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해상연안운송에 노 선상으

로 가장 적절하고, 또한 이 2개의 축에 남북한 모두 산업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이 위치

하고 있어 물류수요 유발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를 국제물류거정기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본 개념에서는 한반도

를 촨동해권, 환황해권 및 환태평양권의 중심 물류기지로 211발하는 것을 구상하여야 한

다. 한반도는 국제적으로 중국, 홍콩, 대만의 환황해권 및 러시아, 일본 등의 환동해권

의 물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 두보적인 위치에

았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권의 국제물류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정학적인

입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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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림9%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 구축의 기본 구도

WY
러시아

L-오 본

ASEl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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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10) 한반도의 국제물류 입지

4.2 효율적 복합물류시스템 모델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의 구축 모델은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과 한반도暑 동북아 국제물류거점기지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

한 국제 복합물류시스템으로 크 게 나누어 고 려할 수 있다.

우선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에서 도로운송망은 남한의 서해안고속도로와 북한의 서

해안축 도로망의 연겯이 가장 중요하며(국도 1호선축>, 또한 남한의 동해고속도로와 북

한의 동해안축 도로망과의 연결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억야 한다.

한편 철도운송망의 구축은 남북한의 경의본선 서해안축의 연결과 북한의 원라선과

연결한 동해안축 철도운송망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남북교역 물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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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g-증히.는 2000년 이후에는 북한의 핑원신 등 동서毛2축의 게일·이 추진 이야 힌디·.

또한 h:l-북11<역 초기단게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익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헤상

운송r$-의 9결은 크게 서해인-축v]- 동해안축으로 나누어 셍처-할 수 았다. 즉 서해안축은

님-한의 굉-양, 목포, 군산, 아산, 인친항과 북한의 해주, 남포(송림>, 용임·포(신의주)暑 연

길하고, 동헤안축으로는 남한의 부산, 포힝·, 동해, 속초와 북한의 원산, 홍납. 칭진, 니-진

(선-H - 언걸히.는 깃을 AI긱"학 수 있다.

그리고 남북교역 초기딘·게에서는 그 중요성이 크게 부긱·되지 僧凍지만, 남북교역이

省-성회-되는 2단계에서 그 필주-성이 부리'될 남북한 힝·공노선의 연결은 우선적으로 서해

인-축의 남한의 J]Al(인천국제공힝·)공항파 북한의 순안공항, 신의주공힝·을 연걸하어야

省' 것이며, 또한 동해안 의 닙'한의 김해공항, 강핑·공항과 북한의 원산공항, 칭진공항

및 신%L공힝·운 인걸하이이· 할 것이디-.

한편 님·북한 교 역 물昏량이 2증할 깃으로 에긴되는 20009 이후에는 남북한 교역

骨동량을 웃],횔·하게 처리하기 위해 납북한 몰류거접촤 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 게넘은 남-낙]IC억 뭅동량의 단순 직송제제에서 骨뉴네트껴크를 횔·용한 효율적 수

배송 · 보괸· 체제로의 >-1촨을 통해 물( 효 촤를 극대최-시킬 것이다.

-Y-신적으로 북한의 물 - 거침이 될 지역으로는 억시 뭅y수요 +-발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인구가 省칩도]이 있는 상업 · 소비지억이 될 것이디.. 그러므로 남북한 물류

기조]촤 인계는 북한의 서해안축의 평양지억 물류도1-지및 신의주지역 물류단지와 남한의

수도권, 문7-단지인 부곡 복管최·骨터미 및 의왕 록킨테이너기지를 우선적으로 언게

하는 것合 고리하어야 히.고, 또한 동헤안축의 북한의 함층지억 물류단지 및 칭진지역

骨류단지피· 남한의 부산권 骨류딘·지인 잉7산 복합화骨터미널 및 양산 내륙킨테이L-)기지

吾 연게하는 깃읍 고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 리]1 닙'활t고t리이 촬셩촤되어 물동랑이 급중

할 깃으로 예상되는 20여]난1 이후에는 북힌·의 불류단지를 且 다 개빌·하고, 이 물류단지와

납한의 중부권 물7 단지 骨을 언계하는 것으로 고리하어야 하머, 보다 효율적인 물류촬

동읍 위하어 骨骨거점간 9계망을 5T 히.는데 주릭하여야 할 깃이다.

正한 한반도를 국 물류기접기지로 게발하기 위하어는 국제%합운송rf의

� 

개반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하이 우신 칟도운송망으로는 남복한 칠도1강과 아시인· 됨단칠도(TAR :

Trans Asia Rail%vay ), 시베리안 횡단칠도(TSR), 중1·r 쵱단칠도(TCR), 만주 획단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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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U힉, 몽골 힁단철도(TMGR)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 도로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운송망으로는 남북한의 도로망과 아시안 하이워]이

(Asian Hi ghwa y)를 연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해상운송을.주축으로 한 환동해권,

환황해권, 환 평양권 운송망兮 한반見를 국제물류 중심지旦 발전시키는 丑31

기여할 젓이다, 
·

또한 항공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복합운송망의 구축은 한반도가 이미 동북아의

항공운송 중심지로 발달되어 있어 남북 항공망 연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더욱 국제복합
%

운송망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이와 같이 도로, 철도, 항공, 해상운송을 연계한 국제복합운송망의 구축은

당연히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게 되며, 한반도를 경유하는 수송물류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세계 물류중심지로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한반도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0러나 이와 같은 국제복합운송망의 개발과 더불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이

모든 운송망이 물류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지원하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젓은 물류활동에는 수많은 관련서류와 정보의 흐름이 수반되게 마련인데, 정보물류의

지원이 있어야 물류의 신속 .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고, 종합적인 물류 효율화가 가능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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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1>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모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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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책적 지원

북한의 물류정책, 교역정책(개방정책> 및 이에 관한 향후 투자정책을 남한의 경우와

비교 · 분석하여, 향후 남북교역이 활성화되어 남북교역 물동량이 급증하는 경우에 대

비하여야 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인 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국가

정책적인 지원과 종합계획을 수렵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은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 개발 1단

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실제적인 이행은 아마도 2단계에서 절정에 달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효율적인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凉이

인식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즉 남북한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교 역 물동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

한 선진국의 홍콩, 로테르담, 싱가포르, 도쿄 등이 일찍이 국제물류거점기지로 발전시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통일 등 남북한 교역 활성화에 대비하

고
,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를 국제물류거점기지로 발전시켜 나

아가기 위하여도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의 구축에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남북한간의 효율적인 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이에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는 각종 법 ·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방향은 개방화이지만, 구체적

으로 남북 투자자유화, 교역 및 반출입의 자유화, 노 동력의 이동 자유화 및 의국환관리

법상의 보완 등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남북한 경제협력 환경을 보 아 가면서 단

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나, 기본 방향은 남북경제협력을 좁은 시각에서가 아니라

남북한을 만족 내부간 거래로 규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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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엉骨도지역 및 부산 가덕도 항만지역이 611상 후보직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한 교역 활성화에 대비히·여 효율적인 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서 그 추진 주체가 민간기업이 필 수 있도록 배러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역

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차원의 협력이 결국 정부 차원 내지는 정치적 
'힙%을

매하는 작/을 한 것이므로, 징'기적이고 폭넓은 관접에서 배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

'l· 
이러한 배려는 민간기업의 투자 및 교역증대 유인첵이 뒬 것이므로 아마도 납북한

교역 활성촤를 -크게 앞딩'기는 게기가 될 것이다.

5. 결 론

남북한 교억 唱-성화와 이로 인한 물동량의 중가는 한반도를 둘러씬- 정치 · 경제 촨경

번촤에 따라 그 시기는 다소 1접될지 꽁라도, 머지僧아 급격한 물동턍의 중가가 발셍

할 깃이라는 것은 쉽게 예견혈1- 수 있다. 1러므로 이러한 남북교역 물동량 증가 추이를

고려하어 이를 원촬하게 처리하고, 더욱 남북교역을 활성촤하기 위하이는 국가차원에

서의 물류진략이 중요하어, 따라서 효율적인 복합물류시스덛]의 구寺과 정체적인 지원

이 있어이· 谷디-.

그 렌데 뭅류체 의 구축과 물류기반시설의 건실에는 막데한 투자와 장기간의 d설

소요기간이 펄요하므로 骨동管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1단계적인 투자를 진'헹하는 것이

비곡1'A하디-, 우선 납북한 효율적인 복힙-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남북한 물동링·

의 증가 추새에 맞추어 3단 로 나누어 개발하어 나가는 짓이 좋을 것이다.

< 힌제부티 20에)%J일까지를 1단게로 히-이 혐')체리인 개)쌀'게이 및 구 
· 

파 기존시싣슬

활용한 복합·骨루시스8!l 구 을 모 섹하이야 할 깃이다m 이 단 의 마지막 연도인 2000넌

에는 남복한 교역규모가 약 15억달러 수준에 이를 >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骨류시설올

쵤·용하고, 주로 해상연안운송 중심의 문X체게를 고리하는 깃이 가장 비4키한 것이다,

돌쩨, 2()01넌부터 2005닌까지를 2 단게로 하여 복호}-물류시스텝의 완전한 구축을 통해

님'북교억 활성촤에 본관]Ap-로 기어하게 하어야 省- 젓이다, 2006년에는 남북한 11't역규

모 기- 1 17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므로, 기존의 물류기반시섣과 물류체계로는 남북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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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물류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시설확충과 장비 현대화가 필요하고, 또한 각 물류주체의 운영 효율화,

물류정보시스템의 활용 및 물류체계의 네트워크화를 기하여 효율적인 복합물류시스템
J

을 구축함으로써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남북교역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합물류시스템 차원을 넘어 한반도가

동북아의 국제적 물류거점기지가 될 수 있도록 복합물류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

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종합계 하에 복합물류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

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았다.

셋째,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3단계에서는 남북한 복管물류시스템에의 신기법 적

용 및 수정 · 보완 音계로 하여 더욱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즉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교역규모가 2010년에 459억달러에 이를 정

도로 엄청난 규모의 교역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종합

계획하에 수립된 복합물류시스템이 2단계에서 본격적요로 구축하고, 이 단개에서는 신

기법의 적용 및 수정 · 보완 단계로 하여 보다 첨단화되고 고도 화된 운영기법을 용하

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로 공간적 범위와 관런하여 남북한 복합물류시스템의 기본구도는 I 남북한

교역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

여 복합물류시스템을 구상하고, 像 더 나아가 남북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한반도를 통하

여 환황해권, 환동해권, 환태평양은 물론 유럽에까지 연게시키는 복합물류시스템을 구

축함으로써 한반도가 국제물류거점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어야 한다.

우선 남북한 교 역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

여 복합물류시스템을 구상하는 기본 개념에서는 그 개발축을 동해안 개발축과 서해안

개발축으로 크 게 나누어 개발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은 동해안축과 서

해안축이 남북한 교역 물동랍의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해상연안운송에 노 선상으

로 가장 적절하고, 또 한 이 2 개의 축에 남북한 모 두 산업지역 및 인구밀짐지역이 위치

하고 있어 물류수요 유발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롤 국제물류거점기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본 개념에서는 한반도

를 환동해권, 환황해권 및 환태평양권의 중심 물류기지로 개발하는 것을 구상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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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한반도가 국제직으로 중챠, 홍콩, 대만의 환힁·해권 및 러시아, 일본 둥의 환동

해7-1의 물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대륙과 대펑앙을 8짐하는 교 두보적인 위

치에 있기 떼문 동북아 징제 의 국 물류기지로 방진할 수 있는 가장 적힙-한 지정

학적인 입지를 갖고 있기 떼문에, 잎·으로 한반도가 국제骨류거점기지로 발진할 징우 상

딩'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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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남북한은 1990년 9월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1992년 5월 제 7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1년 10개월에 걸친 정부갼 공식회담을 지속시켰고, 그 성과로서 
"

남북사이

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양측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서명,

발효되었다. 이로 인해 낱북한간의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荒는데, 남

북간의 교 류협력문제는 부분적인 접근이 아니라 남북한의 공동이익과 민족동질성을 회

복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동질성을 회복에

였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도서관이라고 볼 수 었다. 우선, 남북한 상호 비정치

적인 학술, 과학, 기술 정보교환이 도서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정치적인 통합으로 진

전되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남북 도서관 상호협력은 자且, 정보의 이동뿐만

아니라 인원의 이동을 유발하기에 여기서 또 다른 차원의 협조 관계를 유발하며, 도서

관 상호협력을 하고 있는 양자간에 기능적인 상호의존관계가 생기면 공동의 통합이익

이 생겨나고, 이 공동이익은 두 사회를 불가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남북한

도서관 협력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를 통해 우

리 언어와 민족사를 통일하는 탈이데올로기, 탈처1제 차원의 동질성 회복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긴장완화와 나아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일이 되기까지 남북 도서관 정보교류의 범위는 군사, 외교, 毛제 및 국가기밀에 속

하는 최산 과학기술 정보를 제외한 학술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젓이다.

도서관 상호협력사업의 종류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호대차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

하게 하는 서지 도구는 종합목록이다. 종합목록은 두 개 이상의 도서관 장서목록으로

어떤 특정한 자료가 소장된 위치를 알고자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젓이다. 현재 남북

한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서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 류 협력

시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즉, 양측이 각각 소장하고 있

는 자료에 대한 목록 정보를 교 환하는 일은 도서관 업무 분야에서 교 류협력 중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그 효과도 높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각종 서지류의 협동작성

이 포함된다. 이것은 정보자료 교류 및 도서관 상호대차의 전제가 되는 주요 도구 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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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엇보다도 신행되어야 할 것이디-. 물론 전먼 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었겠지

만 우선 순수학문이나 기초과학과 같은 분야부터 분야별로 시작하는 깃도 헌실적인 방

빕이라고 할 수 있다.

학舍정보의 고L유를 실헹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의 표준화가 선宅되어이· 하는데 이

는 정보내용을 표준촤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보고t촨이니· 유통이 원활히 
'1하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보의 11헌힝식과 A-통절차를 표준회-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즉, 목록을 표준촤하이 분담목록시스템을 통한 骨힙'목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이

루는 깃은 통일 후 도서관의 혼란을 최소화 省- 수 있는 하나의 빙'법일 것이다. 또한, 분

담목록의 원할한 수헹을 위해서는 종합목록이 데이터베이스촤 되어야 하고 참가 도서

관들의 목록려무가 진신·화되어 있어야 하머, 종힙-y록은 진산밍-으로 연결되어 협럭도

서괸·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어야 한다. 효과적인 분담목록음 위혜서는 9록과 관런된 사

힝·이 표준화 되시이· 하머, 이를 통해 힙릭도서관은 온라인으로 兮합목록을 2A신하고 이

- - 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전반적 필요사항들이 모두 실시되기에는 어려

움이 있<1으니-, 단게적 게획을 통하여 기초적 환경 설징고]- 표준화부터 시작해 볼 필요

기· 있다.

국가적 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或지만 크

게 보먼 도서관 엄무의 진산촤, 정보의 네트워크 공%-촤, 정보의 디지틸촤, 정%-의 지식

화의 4난게로 볼 수 있디-. 북한의 겅우는 호1제 이뇨죙도 도서관 입무가 진산회- 되이 있

Jrn'C 네且워크 헌될-이 어미한지 일' 수 但고, 납한의 경-(는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외. 정보

의 내트워크 공유화 단계롤 시도하고 있거니· 구축하i 있디-, 이싱'적인 진자도서관 한겅

을 3[축하기 위헤서{<- . 선적으로 V-서11·입V의 전산회.와 종힙-목록이니· 징보유통을 위

한 표준촤가 이르·어져야 하므로 통일 후의 촌란을 줄이고 님축(의 진정한 학술교류를

지윈하기 위해서는 납북 7:1자도서관 관련 위원최를 구성하어 이러한 문 를 단 적으

로 
'힉-께 

해걸句 니·가이· 흐( 젓이니·. 또한, 묻리적인 도 서괸·의 운엉과는 닫리 전자도서관

을 운잉히·는 데논 전지·출판이니· 저작권, 정보의 기-치 및 보안과 같은 이러 가지 문제

기. 1虛·셍힐- A% 있으P로 이러힌· ]VA에 데해서도 충1 힌 겁2를 거처 서로의 이의울 해

치지 임'는 범위내에서 %] 으/- 수 있도록 해야 曾 깃이다.

북한은 내외의 쵠·겅-3- 고리해 볼 때 Il-1최.가 불기·피히·디-. 크A, 북한의 개빙-피- 변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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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의 진척에 우선적인 요인으로 여겨지므로 통일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먼저 북

한의 변화를 도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지나친 무리가 었는 범위내에서 이루

어져야 하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인적, 불적 교 류를 확대하고

경제부분의 협력을 꾸준히 모 색해 나가야 하는 項이다, 이를 위한 물질적 역량의 배양

이나 정책적, 법적, 제도적 측면의 정비방안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사회적 융

화를 위한 대책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통

일의 추진과정을 뒷받침하고 통일 이후의 국가에서 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적

측면의 사전 함양 작업은 대부분 물질적 · 제도적 측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 · 장기적 안목에서 일찍부터 서둘러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협력과 통일후의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인 주민들간의 융

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도서관을 통한 순수한 학술적 자료의 교 환을 하게 하므로써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며 남북간의 동질성 회복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보화정책은 선진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각 부문과 부처간의 정보화를 서로 연

결하고, 국가경쟁력 장화의 토대로서 통합적 효과를 거두게 하기 위한 방향제시 및 기

획조정역할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안 기능이 았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추세에도 불구하

고 현재 북한은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며 남한에서도 사상성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북한관련 싸이트에 접근하는 것도 막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장에

전자도서관 교류를 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공동의 젼자도

서콴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남한과 북한의 대표적 공공도서관 또는 국립도서관을 선정

하고 양측의 도서관 관련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교류를 위한 제도적인 장

치를 마런하여야 하며 그러한 제도하에 상호교류를 시작하되 서로의 이익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순수한 학술적 교 류와 문화적 교 류로 시작하여야 한다. 학술자료의 교

환을 위한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남한과 북한의 대표 도서관들은 통일된 도

서관 공동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 홈페이지룰 통한 통합형 도서관

과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고 상호의존하는 병존 협력형의 모델을 함께 적용하여 효과적

인 도서관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 양측의 환경적인 요건으로 인하여 전자도서관을 통한 교류는 시기상조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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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우선은 물리려 헝테의 도서관 껴릭을 추진하먼서 진자도서관의 구축 대하어

논의헤 니-가는 깃이 宅실적이다. 그리고 게속적인 정책직 논의를 통하이 디지털 데이

터, 김색시스텝, 통신망, 하드웨이, 제도적 징'치, 그리고 서로의 이익에 句暑 끼치지 僧

을 효율적 관리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한디-1긴 전자도서관을 통한 문촤 교 뉴 및

학술 징보가 효과적y-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미·련되어 서로의 이%J·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비省· 수 있는 이러 가지 여긴 미·런에도 기여曾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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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동서간의 화해의 시기에 들어서고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한국의 국제관계에

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헌시대는 체제와 이념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통일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고 통일에 대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펼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남

북의 오랜 분단으로 인한 상호불신, 이질감의 해소,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근본적 문

제 해결을 위해 교 류의 필요성은 양측에서 모두 인정하는 사실역다. 통일의 성공여부는

획면적인 통일뿐 아니라 내면적인 통합, 즉, 사회적 융촤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하나 이

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준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공동 노 력이 있

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아온 사실로는 남북간의 상호교류는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 즉,

개방의 가능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

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 력들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교육,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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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책이나 방안 마련이 장기적인 안목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여러 사회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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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 류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건은 90년대 초 문화부가 신설되

면서 통일원과 함께 발표한 
+' 

남북 문화 교 류의 5대 원칙"이다. 5대 원칙은 ($분단 이전

의 민족 전통 읕악의 교류, 借승부 및 경쟁적 분야의 배제, 卷전통 문화의 원형을 변형,

훼손하는 표현 양식 지양, 卽쉽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 卽공동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들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남북 문화 교류가 극

히 형식적이 되어 온 이유는 남북 양측의 당국이 남북간의 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

려 하였고, 상대를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보다 헌실적으로 교 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문제에 대한 정보를 획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l) 남북은 1992년 9월 3일의 남북

고위급회딤 교 류협력분과위 제7차 회의에서 정보자료의 교 환, 공동연구조사 및 편찬사

1) (염무웅,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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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을 실시키로 하었으니·, It<육과 문촤唱·동 교 류의 중%]직인 억할을 수행할 수 었는 도

서괸·을 쵤·경-하는 A(제에 관헤서는 인급하지 않았·다. 물론 교-A, 학술적 교 류애는 시A

적인 1진과 갑은 서로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에 따谷 위험성이 있읍 수 있으

니., 정치적인 요소骨 배제하고 효가프]으로 정책各 수립할 수 있다먼 도서관을 통한 상

호간의 7't 류의. 이에 따른 동족간의 촤를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띠·라서

본 인구는 남북 잉·측의 연3L외. t촤촬동에 있어 남북의 교 류 촬성화를 도모하머 북한

을 개]q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촬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인구의 내- - 및 )p]위暑 A-약하먼 다읍과 같다.

칫 , 남북의 통일이 설행되면 정보의 흐름이니· F통과정에도 鶴'은 혼린·이 야기되므

로 이를 어일게 운엉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직먼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전에

장기적인 개 을 수71하이 도서관을 통한 양측의 문촤적. 학술적 교 류를 시작

한다민 도서관은 앙측 주민들간의 이질최· 3복에 공힌하어 통일후의 시-최적 혼

9예 대비省· 수 있읍 뿐 아니라 >/1최.된 정보환겅의 1친촤 도 대비할 수 있다.

이에 11 인구는 남북 % 의 도서관 협럭이 정책적으로 수립되이야 하는 당위

성가 징첵직 요소들을 겁토하고자 한다.

둘쩨로,통일 전에 도서관 힙릭을 통한 동서독의 징보교류의 경험이 있는 독일의 겅.으

-趾 인31하고 남북의 도서관 VI됨-을 뵨식하이 실제적으로 날북간의 도서관의

'習럭울 
수햄히-기 위한 여러 기·지 문제조)돌과 1%·인·들을 9구하이 도서관 헙럭

모 힝을 제시tiR 한다. -A%쩨로, 남북 양측의 도서관 관런 전문가들로 구성되

는 위71회의 정책벵'안에 따라 물리직 싱 의 도 서관의 상i교류暑 수헹할 뿐

만 아니라 이외- 더불어 A'격' 남북의 대표도서관들의 공동 진자도서관을 구축

히·여 (잉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올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독일의 경우

동서독의 겅우에는 통일 전후에 이미 교 류를 모섹하고 공동의 도서관 제도를 구축하

고자하는 어러 가지 노 %들이 이루어졌으므로,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애게는 동서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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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교류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의 남북 도서관 교 류 및 정보교류의 가능성을 타진

해보고 파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72년 6

월 양독간의 기본조약체결 이전까지의 문화교류는 주로 민간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다

가 1986년 5월 6일 문화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중진시킬 목적으로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문학, 미술, 음악, 영화, 학술, 교육, 도서, 출판, 방송, 체육, 청소년문

제 등 포괄적인 분야가 망라되고 문화원, 도서실등의 교 환설치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

라, 상호대출 뿐만 아니라 2차 자료를 비롯한 각종 참고서지등을 교 환하는 활동을 하였

고
,

도서 전시회등의 교 류를 시작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올 통한 교류를 위하여 공공

도서관의 존재의식과 도서관 협력에 관한 문제와 학술도서관과 자료제공서비스등의 다

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념적인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학술정보만의 교 류에 치중하여

법적제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학자, 학생들이 정보 및 문화교류를 통하여 교육

과 학술분야의 협력을 광범위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1990년 6월 동서독 도 서관

당국자들은 통일을 대비하여 전문가 그룹과 함께 모여 수립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상호

유익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여기에는 29명의 도서관 및 문헌 정보학 학자들이

참여하여 동독 도서관의 법적인 보장, 단기간의 보조 프로그램과 장기적 도서관 구조조

정, 기본 장서의 개발, 도서관 예산 모델, 도서관 기준과 표준치의 발전안, 도 서관 건축

과 유지 보수의 보조 프로그램, 사서, 정보 전문가 교육의 새개정안, 공공도서관의 존재

의식과 필요성과 발전안, 지역적, 전국적 도서관 서비스의 협력과 같은 구체적인 안건

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안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도서관 직원과 교

육, 학술도서관과 자료제공서비스, 지역적, 전국적서비쇼와 이와 관련된 중앙기구, 도서

간 조직과 법적인 문제에 관련된 6개의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세부적 중

장기 발전계획을 내놓았다.2) 그 세부적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1 공공도서관

동독의 공공도서관은 소련 공공도서관의 이념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 이데을로기를

2) 한상완. 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 v, 30
,

n. 1
, p. I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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왹·고히 히·고 사최주의적 문촤를 확징·시키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학문적,

기술 헉멍, 펑동한 사최주의$] 교육시스뎀, 사최주의지 문촤헉명의 지속에 입긱·한 사

회주의적 통속소설, 박스레닌니즘의 자료돌로 구성되어 왔었다. 이러한 동독의 도서관

들은 획깅제정책하에서 중앙집중식 시스텝으로 발진, 관리되어왔딘 반면 서독의 공

공도서판들은 지방자치 중십의 체제하에 분산식 시스댐을 유지하고 있다. 동독의 도

서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부락도서관, x-촌지역중앙도서괸., 시도서관 둥

대단히 멸·'은 도서관이 있고, 메를린을 중심으로 긱· 지악도서괸·을 언절하는 네트웍0'l 정

비되고 있었다, 동 주민은 7격한 1;Il최.애 데응·하기 위한 세로운 지식의 요구가 많으

, 특히 민주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징치, 경제, l%]률, 컴퓨터 서적류와 도피문苟-, 서방

세계에 괸·한 여행서적 동을 멉·'이 요구하고 있다.3) 이에따라 통일 후에 새로운 지방자

치체제하에서의 공공도서관 운엉을 위한 정책들이 펄요하게 되玆는데, 공공도서관에

관련된 진문가 그骨은 다섯가지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징리하어 공공도서관 장서의 기준

과 표준치. 에산, 긴물, 업무. 리원에 관한 SAL펄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필과 주정부의

111에 공공도서관의 섣립이 펑시되어야 하는 것 외애 주정부는 주정부 산으로 긱- 시

미·니· 진분공공도서관센티·를 설립토록 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 공공도서관 7영을 위한 사입

l. i-공도AZ-의 새로운 M정체제로의 정71

2. 客란기에 대처할 수 있논 임시 1)」L정

3. 지역%, 전국적 크-조

4, 새로운 주정부 힌범에 도서관을 2a· 주의 의](&힝·으로 거-입, 촉진

5. 중잉·집7)식 에산첵정읍 주정부의 시외- 다른 하위지빙·자치단체 단위로 위

입4)

고(러나 이러한 시곡]놀은 공공도서관의 쇄나 40%의 장서폐기처분, 주징부의 애신.빈

곤, 비- - , 효과, 서비스 먼에서 본 경직된 인사관리의 어리웁파 같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3) 김(윈. l%}4. 
"昏인叫인의 

V서%d- 및 정);(시비스체제 졍비에 관한 연구. 한-:1분헌정보학최7],

월호. p.235-255.

4) V. 둔) l.. l&)G4. ‥ 

哥.인5;-인g] V)I IC[·j. y-s.y정,‥ V,A.]Y[.y4., .. 35, u. l,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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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도서관에 관한 이해의 차이와 경쟁심리등이 동서독의 도서관 융화에 걸

림돌이 되었다.

2.2 도 서관의 직원과 교육

동서독 도서관의 이념이 서로 다르므로 사서들의 경험과 가치관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양측이 모두 수긍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1991년 1월 동독도서관사서, 정보전문가들의 자격을 인정하여 동둥

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과 서독의 자격증과는 다르게 명칭되고 있는 동독의 자격증을

동일한 조건하에 사용되어 지도록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사

서에 관한 명칭의 통일을 위해 동독의 명칭을 서독의 명칭으로 통일하는 통일안을 마

련하였다,

2.3 학술도서관 자료제공 서비스

1989년 신규 구입도서수를 살펴보면 서독은 학생당 2,4권언데 비해 동독은 52권으로

서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인원적인 측면에서도 서독은 직원당학생수가 176명인데 비해

동독은 54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출수에서는 서독온 적원당 약 5
,
000권인데 비해

동독에서는 3,500권으로 나타나 동독이 통계결과로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는 서독에서는 통계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도서관도 동독에서는 모두 포함시킴으로

써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5) 동독의 학合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서독문헌의 부족이므로, 장서와 시설을 서독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예산이 책정되고, 기본적 학술 도서를 구압하도록 하기 위해 서독 사서들의 자문을 얻

는 젓이 일반화 되어있었다. 그러나, 차차 동독 사서들이 자체적으로 자료 선정을 曾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도서관 연구소의 주도하에 이루어전 이러한 사업은 동독 도서

관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장기적연 안목에서 볼 때 지역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 지역의 자료에 대한 납본제를 책임지고, 해당지역에 관련된 자

료를 1111f짐없이 수집하며, 지역서지를 발간하며, 해당지역의 종합목록젠타로서의 기능과

5) 김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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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우에 따라서는 그 지한1의 도서관 %]동{%타의 기y도 수헹하미, 상호대치·에서의 조정

도서관 역할을 하며, 전문가의 딩J생교육을 조직 관리하는 지악도서관을 J·촤하기 위하

어 새로운 에산을 책정하어 지원하였다.6) 또한 학술도서관은 복사기, 컵퓨터, 기게촤를

위한 실비와 장서파충에 대응힐' 수 있는 공간칙·보 등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능파 v·모가 유사한 도서완을 비교힐' t(l] 동독도서완들은 서독도서관들에

비해 인원적인 면에서는 충실하지만 관리기술의 낙후와 요구가 많은 교과서, 실- 서 및

자본주의의 적응에 필요한 다잉:한 교 양서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의 보완을 위한 노& 1을 지<적으로 전게하고 있다.7)

2.4 지역, 전국적 서비스

독일은 이상적인 상호대차, 도서관 협동체제의 구축, 기술>인 네트워크, 표준과 기준

에 A[l-런된 문제들이 해절되이야 한다고 보고, 상호대치-촉진빙'안읍 언구히.고, 신속한 싱·

호 차를 위헤 축치-간행물 서지기구와 종힙·목록을 삐·른 시일내에 CD-RUM 에 수록하는

네 주&]하였으머 외뀐 이터베이스의 구입에 데한 군1고인·v 내 았다, 또한, 동독에서

1<- 취약健던 헙동체제의 규L축율 위하이 다음과 권·은 정신에 i]rI·하어 비용모넬과 비各

추징안을 내놓았고, 지역간의 췹의3을 위한 표준조약서도 제시하있다.

- 71동체제의 L'
l

'L축을 위한 기본 정신

- 자료의 제공과 서지정보의 공은 신속하iw 정획·한 서비스정신에 입긱·해야 한다.

- 긱- 도서관은 이- - 자외- 서비스의 비名에 직힙·한 헌실성 있는 도서관 3f모를 제정림

히-여이· 힌디-.

- 이- - 자 서비스는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횔·- A이· 한다,

- 동%의 도서괸은 서독의 힙동네트워크외. 헙럭해야 한다,

- 이 입력체는 표1약상의 3)L정에 따라 이루이져야 한다.

- 제원조딛各 일시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도 김-인·해야 한다.

- 1동의 익7정이니- 표준은 지키저야 한다.

6) 노 문자

7) 채/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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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동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독일의 노 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음의 4

개의 협력체를 탄생시켰다.

- Sudwe만verb1111d 1111d Sachisischer BIbUotheksverbllnd

- Niedersachsen, Sachsen-Anhalt, Thtringen

- Norddeutscher Bib2iotheksverblUld Bremen
,

Bambm g,

Meck1enhur g-Vor pommem, Schleswi gHo1stein

- Berlin-Brandenburg

2.4.1 상호대차제도의 정비

분단이후, 동서독간의 공공도서관 장서의 대출교류는 일반적으로 무난히 진행되었고

그 양도 적지 않았다. 동독측은 동독에 없는 서방세계의 전문서적을 장기대출교류를 통

해서 입수하는 문제에 큰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서독의 공공도서관이 동독과의 대

출교류를 통해서 입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동독측 도서관에만 남아있는 장서나 고 서

적 또는 주로 지지학분야 같은 것이었다. 기록분야의 협조분야에서는 공무상 또는 학술

상의 목적을 띠고 있는 젓은 자료의 입수가 용이해졌고 상호주의적 토대위에서 확대되

고 완화되였다. 예를들어 연방문서실, 외무성 정치문서실 또는 지방공공단체 문서실과

같은 서독내의 문서실 이용은 얼반적으로 서독인 이용자에게 허용하는 것과 같은 정도

의 편의를 동독인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동독측은 서독인이 학술적인 목적으

로 동독의 중앙 또는 지방문서실을 이용하려는 것을 종종 거부하였다. 양독 학술도서콴

사이의 대출은 비교적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립문서실분야에서는 제한되

었다.g)

동서독의 통일과 함께 도서콴 활동의 여러영역에서 독일을 포괄하는 문헌공급시스템

의 재편성이 진행되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구서독의 모형을 구동독측에 확대시켜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 타격을 받온 독일은 전국적인 규모로 학술문

헌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서독학술진홍원(Deutsche Forschun geme iIISChaft, DFG )

8) 정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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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독의 학술언구의 활성화외· 그에 괼요한 재징지원을 하기로 하었다, 이에따라 학술

자료수집을 위한 자료 수서 부서를 설치하여 여기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 전문위원회

(Bibliotheksausschuss)를 구성하여 칫째, 각 도서관이 하나 내지는 다수의 전문분야 자료

를 집중적으로 수서. 정리, 보존, 이용케하는 것, 骨쩨, 지원이 대학도서관에만 한정되나

대학도서관도 전1·t적으로 상호대차제도에 따라 장서의 관외대출을 허F하는 도서관에

반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한 학舍연구에 괸%5적이라고 인정된 소장시-항을 갖춘 도서관

반 지원을 한는 것, % . 외국언.속간弔물의 수집. 넷쩨, 도서관과 그1들 사업육성정치

의 최상헙럭 효과를 미-딩-요로 수헹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破다.

독일학술진충원의 제정지원은 데학도서관의 징상운영에산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 분야벋 분담학숩도서 수서시스뎀(Sondersam1neIgebietsprogm1nnl, SSG-Pro gramm )에서

도서관들은 도서관 정상운엉비이외에 공동수서 계획에 따라 분담반은 학문분이·의 자료

구입비만을 1쇨도로 지원1%·도록 하였다. SSG-Pro gramm 에서는 정신파학을 포함한 모든

힉-문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신 언구성과의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

요한 학분분야에 대해서는 4개의 진문분야를 지정해 긱· 분이·벌 문헌을 T]중적으로 수

집하어 전국서비스를 실시하는 중잉·추1문도서관을 섣%<1하였다.%

중잉-전문도서판은 SSG-Pro grxlrnm 허·기·도서보1-들과 더불어 독일에서 분야번 진국적인

문힌/규을 딥-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회-고히 하고 있는네. 주요 역할은 y·1문분야

의 학술71지 및 도 서의 밍'라리 수집(기舍)iL고서, 최의록, 정부간행물, 통게, 최사업무보

Al서등)괴- 서지, 목복작성, 그리고 독일의 전통적인 상호대차헝톄 이외의 접주문을

통한 학술연3%- W 산업게의 요칭 에 대응한 신속한 정보제공이다.IO> 4표1%는 독일도

서관 언구소애서 발헹하고 있는 1990닌 i서판통게의 중앙국·Id도서관 상호대차 헌촹

이다.

9) <‥ 지·, l%7, 
" 

시%51기·71동25서정책: SSO-Frogrillllrn,
" 

<0 :h느트. v, 24
, n, 3, Il,30-49,

10) 김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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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표 1% 중앙전문도서관 상호대차 현황

w순수 접수건수는 접수총건수에서 실제로 제공된 건수. 현불대차와 문헌복사 포함

중앙전문도서콴은 독일전체학술도서관에서 상호대차의 순수접수건수가 약 27%, 문헌

복사 건수는 약 41%를 차지하고 있어 독일의 문헌공급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일은 지역종합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수준과 전국수준의 도서관 협력활

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종합목록을 중심으로 국립도서관과 학술도서관 및 공공도

서관, 전문도서관 둥 관종을 초월한 전국적 상호협력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구서독

에서는 상호대차를 위해 7개의 지역종합목록이 형성되어 있는데, 조직으로서의 지역종

합목록을 중앙목록(Zentra1katalog : ZK )이라 부르며, 지역도서관의 장서현황에 대한 정

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수준의 상호대차제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질높

은 도서관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직원의 배치와 서지도구 등 이용체제가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각 도서관은 중앙목록에 의한 심사와 관할주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참가형태는 시스템에 직접참가하는 방법과 지도도서관(LeitbibIiotllek)을 통해 간접

으로 참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학도서관이나 비교적 대규모 공공도서관

혹은 지역의 납본도서뫈인 주립도서관 등 지역에서 중심적인 도서관들이 지도도서관을

맡고 있다. 4표 2%는 1991년 지역종합목록을 중심으로한 상호대차 통계이다,11)

11) 길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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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표 2% 지억종합목록 상호대차 통계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l l [ 종합복록을 유한 상& 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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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되3 통로를 미곡1할 수 있다. 正한, 남북 도서괸· 상호헙력은 자료, 정보의 이동昏만

이-니라 인원의 이동을 유반하기에 이기서 또 다른 차원의 협조 관계를 유1판하머, 도서

1!J· 상호헙럭을 하고 있는 양자간에 기능지인 상호의존긴·게가 Al기1친 공동의 통힙-이익

이 v거나고, 이 공동이익온 V 사최를 불가분하게 만들기 뻬문이다, 다시날해 남북한

도서관 협력은 헌 시접에서 우리가 힐- 5% 있는 기-징· 가능성이 谷 분야로 이를 통헤 . 으

리 언0-]와 민족사를 통일하는 틸'이데올로기, 토(체 차원의 동질성 회복을 진개管 수

있으이, 이로 인해 긴징·완촤외- 나아가 통일에 기어%l- 수 있다고 보고 있다.32)

통일이 되기까지 남북 도서관 정)1교A-의 ]p]위는 군사, 외교, 경제 및 <·[기·기밀·계 속

하는 최신 과학기숩 정보를 제외한 학술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이짇 수리·에 없을

깃이디·. 이기서 힉-술정보린· 힉'숩적 목적으로 인구, 기록, 간%, 배포되고 있는 정보릅

IF}'한디-, 정)IL교-(f-는 잉C측이 V 두 산하고 빈·이-볼 수 있는 깃으로서, 다읍과 짐·은 정보

자료가 y)디.,

1) 1차자료 : 1치-지·j보린· 새로운 원저·식 이론이니- 사실을 받건한 사람 자신이 그 내- -

을 처各으로 기록한 정보로 윈%l-의 내용을 전히 가공하지 않은 것을 말

히·미 2L서외- 소 첵지· 등의 9-7-저서, 학위논문, 학술최의록, 5)1과서, 기관

의 간행-趾파 정간骨, 신문, CI-리51 5T긱. 특허, 제풉목록, 정보통신 동과

같은 톡수분 
'

:1, 등은 Al힘·한다.

2) 2 차자료 : 2 차자료란 1 차자료에 Al함되어 있는 네뎔-을 어떠한 헝식으로 가공하거

L-1· 재y)1성하이 제/W산한 것으로 1차지.로,의 소제가 기록되는 것으로 백

과사7·l, 인어시-전, 주제·71문시- J, %)1립·, 各어%l, 지도%. 인1g록 등의 참

고도 서외. 도서J·l-록, 섹인, 초록, 해제. 언-S-, 내- - 목차지외- 같은 서지류

를 포함한디-,

3) 3 차자료 : 3차지-1-/r란

� 

1차징보의 앙이 ]g페하게 l산되지. 그의 서지적 통정을 위하

이 2치·자旦에서 얻이-PC 긷과불을 공식출핀·뮬에 반표하는 것으로 초록

지, 섹인지, 서지. 종힙w 능을 포'힘-한디-.

- 시 키-자료 : 시·지, 잉촤필름, 필骨, VI름스-트8'-1, 마이느(로묄骨, 마이느(로키-드, 마이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로

32 )정]1최

전'대후, 19SO, 사회빈헉올 위한 
'l·-L·도서$J{-- 

骨易. 핑·주 : 도시舍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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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동독의 대학들로 대거 유윌되면서, 징·서의 부족과 냑후한 도서관의 시설에 대

한 개선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Bonn의 지방정부는 a·거리 통신망을 위한 예산을 데

힉·돌에 지원하였는데, 이는 도시관에 지윈하는 깃이 아니라 대학의 내트워크 구성올 위

한 산으로 지원되였다. 그러니-, Wolkswb[gen Foundation의 grant 는 도서관이 최신의 기

술과 시스텝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도 의 네트워크 환겅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13)

1991년에는 DF0의 위원최에서 도서관 자동화를 위한 지침서를 내놓았다. 이 지침서

가 자동촤과정 있어 얼마나 겯정적 역힐·을 수헹하였는지는 일' 수 飢으나, 자동촤 과

정에 있어 필요한 사힝·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놓은 것이있다. 에를돌어,

Sectioll C,2.1.4의 " o pertl(ing s ystem stanc1ards"에서는 Unix를 추친하는 상세한 이유를 기

술해 았고, Section C.3.3에서는 지역시소%i을 운엉하는 직원에 대한 새로운 기술 훈

런에 드는 시간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중잉'집권적 힘동체제의 구축은 추친하였다.14)

1989년 이후. 독일과학재단의 주요 도서관 프로젝트는 동독의 대학과 연구소들을 언

걸하는 학술네트워크(WIN, Wissenschaftsuetz )에 지역의 도서관망(Lokale Bibliotheksuetz)

을 기.오1하고 , 지역도서관밍'은 
-s-극적으로 소v·모 지IA'단위 시스템, 지억시스텝, 전국적

협동시스3!]과 연짇하여 결J(·은 하나의 DBV-081 (German Librar y Network on [he Basis

o i' OSl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Standarda)를 구성하는 짓이다. 이 OSl 모델은 도

서관 분야에서 겁섹고)· 싱·호대치·서]i]스릅 제공하어 g-극적으로는 최종이용자에 자료제

공서비스의 개선효과외- 정보담색. 서지정보, 자료칭구. 대출까지도 언걸, 외부데이타베

이스의 사- - 을 통해 자료의 수서외- 편복업무를 헤有하고자 한 짓이다.15) 1彈3년

DEV-Offl If가 시작되있는데, 이는 Z39.50를 통하이 동일한 인터패이스를 통해 긱-기 다

易 네트워크에 주]곤힐- i 있도록 히· - 지- 한 젓이다. 최근의 또다른 프로젝트의 하나인

SUE1TO는 상1대치-의 속도와 효 싱을 骨기-시키기 위하여 헌재의 문힌전달 시스텝을

집약최-' 한 것이다. 호]재의 상호대차 요-청은 2 주에서 6주정도 소요되며 도서관에 있어서

13) 8eadle, Michael. 1996. 
"

1간tootitlg the Easl : Automatiou ill Ul]iversity Librarfes o f ihe Former German

Dc1110CI'illic ReFuh1ic." L . V, 14
,

Il. 4
, p.29-44.

14) Sea디Ic, Mi리111이.

15) 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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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용 역시 20DM 정도 들게 된다. 따라서, SUB1TO는 이러한 상호대차의 비용과 시간

면에서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하여 5DM 정도로 72시간 이내에 우편 전달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하여 시작된 것으로, 구성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표준화된 주문 시스템 : 이 프로젝트에서는 독일 도서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전자

적 주문형식이 개발되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SUBlTO 서비스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서

비스 기관에서의 접근 외에도 전연방의 단얼화된 주문시스

템 SUB1TO-Order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였다.

- 원문 검색시스템 : 잡지의 내용목차를 준비하여 개별 기사의 검색을 허용하는 데이

터뱅크를 ZDB 데이터뱅크와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원문 제공시스템 : 전체적 제공과정의 처리를 해겯하기 위하여 SUBlTO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들은 주문을 받고 처킥한 후 도큐멘트를 전송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문헌의 제공은 주문과 동일

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Fax 또는

우편으로도 제공된다.16)

최근, 독일에서는 더욱 많은 새로운 기금들이 전자도서관의 구축을 위해 구성되고 있

다. 1996년 10월, DFG는 
tt 

디지털화된 문헌의 처리와 배포(istributed Processin g an d

Delivery o f D wtal Documents)의 프로젝트를 공모하였는데 멸티미디어의 처리를 가능하

게 한다는 조건하에 MeDoc
,

SUEfTO, DBV-OS1를 확대하고, TiB VUfCK 2000(a di gital

librar y o f researc h re ports in full text at the Technical Informatiorl Librar y in Hat」111OVer),

IBIS(an hltemet-Based Information System for Libraries a t the un iversities o f Dortmund an d

BIdefeld), INSTI(Innovation stimuladon o f the German Econom y through Scienhfic-Technical

Information)을 시작하는데 지원하慮다는 발표를 하였다. 1996년 8월 14일에는 1996년부

터 1999년까지 정부의 Unformatioli as RKW Material for fnnova601/ 프로 램을 위하여

편성된 16억 DM의 예산을 전자도서관과 데이터뱅크 프로젝트에 지원한다는 발표를 하

였다.

16) Baker, Thomas. 2996, 
E

Germatl Lihrary Networks itl the Web A ge.
"

Library 國 Tecit v, 14
,

n. 4
,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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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앙기구

전문가 그룹이 힝성되면서 동서 의 骨잉'기구의 통페합 작업이 진헹되었다. 동독의

Methotlische Zentrum 과 Zentra]institut fdr Bibliothekswesen은 서독의 독일도서관 언구소
a

(DBI)로 통,폐骨되었다, 또한, 동독의 국립도서관이었던 독일도서관(Deutsche B0cherei,

Lei pz ig)은 서독의 국립도서관인 독 딧서관(0eutsche Bibli이hek, Frankfurt)으로 합병도]玆

으나 동독의 건물은 게속 유지되먼서 업무의 재조정이 있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8일 도서관은 국가서지의 1身간피. 배Y,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기술의 발진, 독일망

1김문7·l-7지의 업平暑 담당하고, 라이프찌히의 %일도서관은 도서수집의 중앙선1타, 일

도서와 활지·비·물관, 이러 가지 수장서수집의 업무를 딤·딩-하도록 하있다.

2.6 도서관의 구조와 법적인 문제

독일은 도서관 /조여. 법적인 문제를 위해 주의원인 입骨가를 자문역으로 그 들의 인

3L에 l-여시켰다. 서독의 도서관의 엄%L에 판한 71은 행정귀·징으로 정해지 있다. 이와

딤-리 동독에서의 도서관7]은 사회주의적 중잉'집71식의 W규로 매우 포획적이다. 따라

셔, 동독이 서독으로 昏수되1(1서 동독의 도서괸·을 서독의 도서관거에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주 안건이 되었다. 지원프로그i樣이니· 획은 주로 학舍도서괸· 위주에서 공공도서

괸·으로 획·데되는 방식음 취하 되었다,17>

우리나라외.는 분단이라는 싱적-이 비슷한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있어시도 番各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졍치적인 통일은 사싣)9-- 딘·기간에 이푸이 질 수도 있지만, 문

촤나 사최적 통일은 장기간이 요구된다. 독일의 징우, 1972넌 기본조약 체걸 후 14년이

경과한 1聞6넌 5월o]) 이르러서야 문촤헙정이 체절되어 문화 및 교육의 교 류가 활성촤

되기 시작한 것은 정치, 경제에 비해 이 분이·의 교 류가 얼마니.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

수
.

있게 한다. 51럼얘도 불구하고 3일에서는 상호 어헹은 뭏론 긱·종 문화헹사의 빙·문,

서적진시최를 통한 풀판의 교-T, 학지· 및 학생들의 교 류가 꼲임일이 이루어지고 있어

동서j-의 사람들이 독일인의 문촤적 동심성을 制.지 鶴'도록 항상 노 릭하이 왔다는 깃음

질· 일' 수 있다. /1 럼애도 불구히·)1 통일 < 독일이 결해야 하는 문제로서 주민들간의

17) V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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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화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올 들고 있다. 이는 독일정부가 제도적인 통일에 치중한

나머지 양측 주민들간의 융화에 소홀兎다는데 그 원인을 두고 있다.18)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아직 전반적인 정책적인 측면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통일후 실제로

문화, 학술적 측면의 교 류를 실행하여 사회적 통합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문화, 학술적 교 류를 더

욱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의 도 서관

도서관의 역할은 정부정책. 여론, 경제상태, 이용자요구, 도서관직의 규범, 개개 도서

관의 경험, 가치, 개인적 요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격으로 본다면 지역사회

전체의 요구에 웅하는 넓은 범위의 지식활동과 예술활동, 레크레이션 활동을 수행하며

학습과 교육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어떤 특정분야 또는 주제에 대한 자료

를 적극 수집하여 연구. 조사 활동을 보다 효과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미래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는 많은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 향상에 더욱 많은 노 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

양측의 도서관은 정치적 기반과 제도, 방법과 성격, 목적과 이념, 성장과정에 있어 많은

차이가 였으므로, 그 서비스나 역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의 도서관 현황을 우선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통일을 대비하는

도서관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3.1 북한의 도서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의 도 서관은 국가가 전적으로 설립. 운영하며 이념교육, 처]제

유지, 국가시책 전달의 도구로 이용되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실제

18) 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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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화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올 들고 있다. 이는 독일정부가 제도적인 통일에 치중한

나머지 양측 주민들간의 융화에 소홀兎다는데 그 원인을 두고 있다.18)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아직 전반적인 정책적인 측면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통일후 실제로

문화, 학술적 측면의 교 류를 실행하여 사회적 통합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문화, 학술적 교 류를 더

욱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의 도 서관

도서관의 역할은 정부정책. 여론, 경제상태, 이용자요구, 도서관직의 규범, 개개 도서

관의 경험, 가치, 개인적 요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격으로 본다면 지역사회

전체의 요구에 웅하는 넓은 범위의 지식활동과 예술활동, 레크레이션 활동을 수행하며

학습과 교육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어떤 특정분야 또는 주제에 대한 자료

를 적극 수집하여 연구. 조사 활동을 보다 효과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미래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는 많은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 향상에 더욱 많은 노 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

양측의 도서관은 정치적 기반과 제도, 방법과 성격, 목적과 이념, 성장과정에 있어 많은

차이가 였으므로, 그 서비스나 역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의 도서관 현황을 우선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통일을 대비하는

도서관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3.1 북한의 도서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의 도 서관은 국가가 전적으로 설립. 운영하며 이념교육, 처]제

유지, 국가시책 전달의 도구로 이용되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실제

18) 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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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한된 사최에서 자료에 데한 검얼로 인해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존재하지 않는

다,19) 따라서, 북한의 도서괸·도 이와 비슷한 실정일 것으로 어겨진다. 그러나 좀더 자세

히 북한 도서관의 성걱을 삳퍼보기 위하이 조선말 대사전을 보면 도서관은 " 

첵을 비롯

한 촐판물을 정비, 보관하고 사람들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문화기관으로서.

도서선진과 책읽기 지도를 통하어 곤로자들 속애서 딩-의 유일사상체게를 튼튼히 세우

고 그들을 헉명촤하머 노 동계급촤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기관으로서, 그리고 그 들의 문

최.기술수준음 높어 사싱-. 기술, 문촤의 i대'헉멍 수宅에 적극 이바지하는 힘있는 수단이

머 니.라의 귀중한 문헌재부를 보괸·하는 중요한 문헌기괸·이다" 라고 정의히·고 있어 북

한의 도서관은 문촤셍촬의 중심이나 교육의 중추적 익할을 도모히-는 기관이라기 보다

는 유일사)2· 체게를 더욱 희·고히하고 대중의 노 동 계함촤를 위한 기완입을 떵시하고

있다. 그괴나 이러한 헌실은 도서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화나 교육활동이

이러한 유일사상 체게 회·립과 )‥동의 게d촤를 추구하고 있는 헌싣이므로 본 논문에서

는 정치적, 사상적 문제는 제외하기로 하고 사실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11한의 도서관에 관런된 자료는 자료 자체도 입수하기가 어렵지만 입수된 자료라 하

디라도 검증이 어러운 실정이라 연7에 근본적인 이러움이 있다, 그러니·, 본 모1구t페서

는 고7에 앞서 남북의 도서관에 관한 이해를 위하어 북한 도서관 싣징에 관하여 제한

적이지만 가능한 신헹 인구이- 자료들·合 통헤 삳퍼보고자 하었다.

3.1.1 북한 도 서관 현촹 및 운영체게

그러나, 헌제의 )L서판 힌毛-파 장서량兮 관한 정픽·한 통계는 일 수 械고, 딘-지

북한 국보]중잉·도서괸의 장서량에 관하어 1971<1까지의 알$]진 통게를 111;3 4표 4%와

v-다. 으L한, 인1핀데학습덩·은 19SNa 1600만 
. 깁일성 骨힙-대학 도서관은 1983닌 북한인

구소에 따르먼 200만권의 징'서를 구비히-고 있다고 한다.20)

m

w 

團 團 團 團 m 團 m m 團

3) (이2자, 1彈7 )

20 ) 사한인구소, 19S3, 느으 람 1 - 띠脫 . 서울‥ [ R한이,) 
E 소. ..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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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4% 연도별 북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량21)

l 연 도 별 l 장 서 량 l 2 l

l ‥‥ 1쑈모껍 
F

,,x,, ... l

i 1971 l 21270,000 l 이 중 김일성 작 3만 2천부 l

도서관의 운영체계를 볼 때 질적으로 어느정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았는지는 확

인할 수 없으나, 외형상으로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

인 운영체계暑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도서관은 국가지도 체계상 행정기관인 정무원의 교 육위원회 도서관 지도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는 도서관 운영관리 방법 연구소, 과학 도 서관망, 공공도서

관망아 있으며 도서관의 전반적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

장하는 곳은 도서관운영관리방법연구소이다. (D-림 l 참조)

21 ) 정분시. 1993. 4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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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l> -l&한의 도서]rI- 잉체계23)

북한의 51서관 처최는 1953닌에 설립되있으며, 헙최 사무국은 평양의 국립중앙도서

관내에 있디-. 핑암의 국립중앙도서관은 1946년 칭·설핀 평얌1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17M T만 개칭하이 오둘낟까지 이르고 있는 깃으로 보 이는데, 장서수는 고서, 마旦크스-

레VI주의에 꾄우)e/.] 자료, 기술도서릅 보함하이 익7 300모RI을 소장하고 있는 깃으로 보

인C-)·.

5 (%J중잉·도서괸·F 긱-q도서포1·에 운엉 및 기술지도를 하며, 메 정기리으로 [과학기

술서지 보 ]라는 서지 안내를 히·고 있다. 또한 여러가지 도서관 전문지를 曾간하니.

fr709 이후 骨동-에 대해서는 일-길이 但다.23)

국립중앙도서AS· 외에 19SO%5대에 들이서 V육기관이자 도서관인 인민데학舍딩·이 개

P·되있는데 이는 1986넌에 장서 3000만구1, 연람식 5000석읍 갖추고 있있으며. 매일 핑
m m m

22) 송승심. IA4. 
"

왁힌·)L서CE]·의 기V-피. ]촹." dd-힌-. 1월호. p. 1513,

23) 
"l·싱'frl·. 

fr94, 
" 도서%9· 분이·의 남A·l·간 싱'%L'71력 밥인'." 드시追 프}:. V, 35, u. l, p.4-14.

잉·'임<F, l%2, 
" 

북한의 V서과," j 느 v, [26
, p, lO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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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2000여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인민대학습당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방송통신대학의 성격을 지니므로 도서관이라 명시되지 僧았다고 한다.

또한 군중도서관이라 일켤어지는 공공도서관은 국가 지휘체계로 도서관망이 확립되

어 있고, 성인용 도서관과 학생용 도 서관, 그리고 아동용 도서관과 이동 도서관이 지역

단위로 연계되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공공도서관은 당의 이념

과 김일성 유일사상의 선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생산증가를 위한 학습에 초점을 맞춘

사회교육기관이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24)

대학도서관으로서 북한에서 최고의 시설을 지닌 김일성 종합대학 도서관은 약 200여

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나 사상과 문학에 있어서는 김일성이나 마르크스, 모택동

의 저작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 험들다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장서는 기술과 과

학도서류라고 여겨진다.25)

북한에서의 사서양성은 1976년부터 길일성 종합대학 어문학부 도 서관학과에서 하고

있으며, 등급제를 적용하여 실무와 이론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지도국

은 매년 검정 시험을 치루며 이를 통해 채용되는 사서는 주로 어학능력에 따라 다음의

6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1급사서 : 3개 국어를 습득하고 박사, 교수에게 참고봉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2금사서 : 3개 국어를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3급사서 : 2개 국어를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4급사서 : 5급 또는 6급의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5금사서 : 4년제 또는 5년제 대학을 좋엽한 자여야 한다.

6급사서 : 고 등학교 졸업후 3년 이상의 싣무경험이 있거나 2년제 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26)

이러한 체계는 사서의 질적수준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서가 전문직

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송승섭, 1994. 
"

북한도서관의 기능과 현황," 북한. 2월호, p. 142-9.

25) 한상완.

26) 정분희. 1933.

으로. 연세대학孔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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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자료조직

북한에서의 분류는 도서관의 성격에 따라 셩인 공공도서관용으로 [도서 및 서지분류

표](도서핀.운영방법연구소), 학)&]도서관용으로 [힉·생도서관분류표](도서관운영毛·w연구

소), 대학도서관벙-으로 [도서분류표](깁일성 종합대학 파학도서관), 그리고 진문 도서관

벙-으로 [중앙과힉·기술통보사 분류표](중앙과학기술 통보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분류는 지도3 하부조히인 도서관 인구소에서 작성한 [.통일분류표]暑 이용한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분류체계는 A-리니-라의 십진분류체게와 유사한 項으

로 보이나 확인할 자로L기· 웠는 실징이다. 목록7-척으로는 [목록 및 서지기입법](도서관

운영방법연구소, 1984)이 있고, 이는 서명 기본기입 방식을 제텍한 것이다. 북한에서의

도서관 목록은 /I 복적에 따라 열람용 목록괴. 사무용 목록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얼람용

목록은 독자들이 이덕-하는 ·복록이머, 사무용 목록은 도서관 직원들의 업무를 위한 목록

이다. 복록에 수록되는 내- - 은 서멍, 부제목, 저자IA, 역지-띵,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능의 서지사힝·을 기입하게 하고 있디·.77)

이싱·으로 볼 때, 북한의 도서관은 킴일성 유일사상의 유지외- 게급화를 위한 학舍의

적 적 지윈에 51 목적을 %L고 이를 위해 중앙으로부터 지방애 이르기까지 체게적인

도서관 &영체 를 지니고 있으머 사서의 양성이나 외헝에 있어서는 매우 조직직인 양

싱·을 보이고 있다. 51러나, 징·서수에 있어서 학(을 위한 교제나 마르크스-레닌주의,

<j일% 볶1-련지-료에 있어서도 부족한 일악한 촨징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남한의 도 서관

유c된사상획-%]과 게 a-촤를 목표로 하는 북힌-의 도시관과는· 달리 남한의 도시관은 국

민에 데한 정보제공과 지시의 축리과 칭-둘, 지억사최의 모든시-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

충 , 여가의 적극적 이- - 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管, 그리고 문최·생할의 중십이 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남한의 고녀-과 연구의 수준을 신진국 수준으로 높이

기 위한 지진기관으로서의 익할늘合 중시어기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님'%의 도서관이

체 외. 이7]에 있이 양극화 <1상을 이루고 있各은 딩-연한 시·실이다.

I

27 ) 징분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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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남한 도서콴 현황



54

일]/l·적 도서관 관린 자료로 1男4닌부터 1997닌까지의 남한의 도서관 힌촹을 )g-번 4

표 5%와 건-다.23] 장서수는 다른 관兮보다 대학도서관이 펑R적으로 嗚'이 보유하고 있

는데 이는 000 총骨부터 900 역사지리(이·까지 밍·라적으로 수거하고 있기 떼문이다.

3.2.1 우리나라 주요학술·정보센터

I. 신·입 기술정보원(Korea Institute o f Industry an d Technology

Information : KNIrl'I)

KINI'u의 모체는 [962넌에 유네스코 한<·f위원최의 한 부서로서 설립핀 한국과학기술

정보신1터(KORSTIC)이다. 그 당시 과학기舍징보A· 리는 남한 과학기술에 관한 중추키 기

관으로서 1(25-t부 신-히.기관이있다. l%V년에는 가학기술처가 신설핍에 따라 소속부치가

과학기2처로 변질되있다. l%2노1에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는 국제깅제연구윈(KIEl)과

]-께 한-L,가1·업깅제기술연구킨(KIET)으로 통페합되어 상공부산하기관으로 소%이 l<[1겅

시였으며, 한국산71깅제기舍인구윈은 1984닌에 산업언구운1으로 명칭을 변경하있다.

1開8넌에는 산업인31.원의 부설기%.으로서 산업기舍정보$터(CITI)가 개소되었다, 그후

1921년에 산업기合정보우1%이 제징 꽁丑된으로써 산업인구윈으2부티 독립하여 %)재의

신·Y기술징보윈(KIN1TI)으로 오)된 깃이다.

산71기술정보)긴의 주요사업의 네용온 다음과 v·다,

1) 정보지.료의 수%] : 국내외에서 발생히·는 산71, 기술괸국<l 정기A헹물, 네이터베이

스, 특허 및 연3T-보고서등을 구71 및 교 환의 힝테로 수%]하고 있다. 헌재 정기간

'Y骨은 6013종이며, 해외 특히지·료는 7 종 고1-리고 데이터베이스는 10종예 管한디-.

2) 대이티베이스제작 및 V입 : 국데외에서 수집한 지'종 과학기술문힌정보를 최초로

우리1된· 데이터베이스촤 하여 국내 산71게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 정하하게

쵤·- - Al· 수 있도록 기들을 디·졌다.

3) 정보조사분석 : 1·f내외 산입기술동'함 낄 첨단기술의 게발守1쵱-·왈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 인구하어 이를 
" 조시.인구보고서", " 월긴·신기술"로 받간하고 있 - 머. 특정주

제에 대한 5 (A외 관런 정보를 종'7}·허으로 조사, 분석하이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22) V서<l.표]최. IT]7. 드 보호그1, 서& : 도시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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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

을..평가 자문하고 있다.

4) 且且급 ! 산 술 且 艾율
.

且骨·을 ' 且 용 원 兄를 운 하

있다.

5) 산업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 전국 어디에서나 전세계의 산업..무역, 기술에 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KIN1TI의 중兮데이터뱅크(KINfTl-IR)를

중심으로 서을 및 전국의 11개 지역정보센터를 연결하는 자체 정보유통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6> 대외협력 :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 미국상무성 기술정보국, 대만 과학기술정보센

터, 러시아과학기술정보센터, 호치민 과학기술정보센터, 중국국가정보센터, 캐나다

과학기술정보기구등의 9개국 13개 해외 정보기관과 협력각서를 체결, 업무협력을

하고 있다.

7) 기술이전정보유통 사업 : 1994년 3월 설치된 기술이전정보센터는 1995년도 기술수

요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1700건의 기술이전 관련 정보를 DB로 제작하여 구축하였

다. 기술이전정보센터는 1996년 국내의 해외이전 가능 또는 희망기술을 조사하여

Korea Technolo gy O pportulIit 를

� 

연간으로 발행하여 국내외 배포함은 물론 요구정

보에 대하여 조사, 제공管 계획이다.

8) 지역산업정보화사업 : 통상산업부의 산업기술인프라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제반

경영여건이 취약한 지방소재 기업체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산업기술

정보의 획득과 활용을 원할하게 하고 지역중심의 기술정보 확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전반의 정보유통 하부구조를 정비하기 위하여, 통산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분답하고 산업기술정보원이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고

한 DB를 제작하는 동시에 온라인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를

.

셜치하였으며, 산업기술정보원의 지역정보센터와 지역내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와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산업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정보화 정

책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3

2. 연구개발정보 터 (KCRDIC)

연구개발정보센터는 1993년 4월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부설 연구소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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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과학기술처는 1990년에 들어와서 T-통시-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었으머, 과학기

술처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정부출연의 소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A(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玆디-. 1991넌에는 시스5']공학언구소 내에 과희·기술정보 v-통시·업

단을 실치하고 한국표준연구소둥 8개 출언음 진문정보%티로 지정히-였다. 1993넌얘 정

보유통사업단이 시스텝공학연구소에서 독립하여 KIST 부설기관인 언구개발정보센q로

독립하效다. 그러나 1994넌 2월에 과학기술징보 骨힙'조정기관으로 지정빈았-으며, 1彈7

넌 1월에 KAIST부설 인구기관으로 1속이 빈깅되었다.

연구개빌정보센터는 정부출인에 의해 잉되는 비잉리연7·기괸·으로서 과학기술정보

DB吾 제작하여 산학련의 다잉7한 정보수용지·에게 제공키·으로써 5 (기-과힉-기술정보 T-통

기밴·율 구축하는 중추적 역호1-을 수51하는 기<l-이다, 이러한 KOR01C의 주기능은 과학

기술정보의 A-통서비스 및 종합적인 관리시스털1 구축, 괴.학기合정보 수기, 분석 및 유

통관련 기술 언구개발, 분야별 전문정보센터에 내한 종합조정 및 기술지원, 다양한 매

체를 쵤·-9-한 3 f내외 과학기合정뵤의 종호1-인·내 서비스로서 이를 수毛하기 위한 주요사

입내정-各 다읍과 같다.

O 과학기술정보서비스 : 과학기술정보서비스로서는 KRISTAL 온라인 정보서비스, 해

외과학기舍농'習·서비스, 71登-제공서비스, 기술개발 싱·담, 정보끼색 데'arn, 9페이지

겁색서비스, 기술정보 11힌밥간등의 시업을 수행한다,

2) 진지-도서관: 언-7·개발징보센티를 중십으로 조IT분이·1敍 단위도서괸을 인계하여 히·

나의 骨호1·도서관체제를 구축하고 초교속 징91통신밍-을 기반으로 SOML, Z39.50,

저작6<l 관리 骨 최칩단 기술을 응용한 기-싱·적인. 도서관을 구축하는 시-%이다.

3) 지억정보촤사입 : 과학기舍처의 정보촤사업은 연구개발정보선1터를 중심으로 지' 지

역의 %커기V·과 힘·께 기업 및 지익 is-정보(상품, 시실, 인력정보 등)骨 DB 최.하

어 <if내외에서 촬용할 수 있는 체제를· 5'[축하기 위힘-이다. 시법사업으로 추진한

칭-毛>바신· 지억시·우]의 축적된 Ic 하우 및 기合合 비%-s로 전<·< 키- >도1·지역$-로

도1-게려<-로 피-내 ]- 게 이다.

4 ) 연33발사7i : 1구개빌'사업으로는 효과적인 징)eL겁섹서비스를 위한 정보검색시

< 5!1 KRISTAL-U의 개임, 데상 한글문서를 분석하여 단어를 인식하교 원형읍 -A

71하/I( 관런핀 징보를 힐-담히.여 적%1한 색인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의 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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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자료 시각화, 문자인식등의 기타연구, 국제협력사엄둥이 있다,

3.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주로 국내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을 국가의 문화재로서 영

구히 보존하는 기능과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의 모든 도서관이나 세계 각국의

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긴밀한 연락과 협력에 노 력하는 기능, 그리고 현대의 문헌정보

학의 선진적인 이론을 실천하는 동시에 그 실천을 통해서 도서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도 서관 전산화의 중심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기능은 우선 도서관 상호 이용 및 협력을 위한 표준화의 첫 단계인 한국문헌자동화 목

록법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

망의 총괄1'이란 법적기능수행을 위하여 f991년부터 1997년까지 국내 435개 주요 도서

관 및 해외의 문헌정보 유통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도서관정보전산망(KOLISNET

: Korean Libra ry ][11formation System-Network)을 형성하여 문헌정보 DB를 공동으로 구축

하고 활용하는 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계획"을 1990년 6월에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29)

1983넌 국가 기간전산망 구성안이 수립되어 1986년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兎으며, 연이어 1987년 시행령이 제정되어 전산망 사엽의 추진곽 전

산망 관련 주요 정책이 구성되었다. 이 벌에 근거하여 대통령 산하에 전산망 조직위원

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았다.

5개의 기간전산망 중 도서관망과 관련이 있는 젓이 교 육전산망이다. 이 망은 초기단

계는 교육망과 연구망을 구분하여 추진하며 여건이 조성되면 단일망으로 운영토록 계

획하고 있다. 교 육전산망은 기반사업적인 성격을 가지는 학교컴퓨터교육 지원과 학술

정보 또는 교 육행정정보의 교 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전산화, 도서관망, 교육행정망

으로 구성된다, 이 중 도서관망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현정보처리의 표

준촤와 도서콴 엽무의 전산화를 이루고 이를 토 대로 전국의 도 서관을 전산망으로 연결

할 계획이며, 학술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술연구정보를 체계적으

로 수집, 정리, 배포하는 학술정보전산망 구축계획이 있다.

29 ) 이영자. 1995. 3보기숱이 자원공유에 미치는 영향" 「도서관학논집」 , pp.2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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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단학술정보센터

초]도1-학숩정보$리(Korea Resem·ch luf'ortnation Cetl[er, KRIC)는 교육 빛 인구管동에 필

요한 시·骨 학술 정보를 연구자듈에게 서지 사힝·, 초록은 물론 윈문정보까지도 인터넷을

통하여 시간과 징·소에 관 일이 신속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올 구축하이 국가 징毛력

강화 및 세개적 수준의 션진 언구 환겅을 조성하고자 하이 정21의 수집. 정리, 보존기

v·.을 촬성회.히.고자 하어 설Vi l %·11터이다. K1긴C 시스뎀은 31을 이용하여 정보서비스

시스5$-S- 7축하되, 그 구셩, 내용, 디자인 삔에서 사용자들애게 쉽고 친근김· 있게 구축

히JC, KRIC 서는 조1분학술정)IL&11터의 기사{]섹 서비스를 위해서 모든 전문학술징Jl

A]1티, 혹은 오1부 전문힉·舍정보%'l]니를 신텍하여 분신-검색하며, l- 결과. 원문을 At

자에게 AL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히·여 다읍과 같은 시섭응 실시하고 있다,

1) 종호1-A][록 시스뎀 : 전국 대학도서관의 종힙·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하나의

통호1-된 서지 데이q베이스吾 이各하게 함p로써 y복 작엄을 피하고 온리.인 분담

CI목 기능올 제공하고자 한 깃이다.

2) Ed이·범 1문힉-술정보 시스51] : 긱- -뵤·야벌旦 ·겸.1문화된 진분정보%·!1터를 지4하여

해낭분야의 초-1문학술정)i 겁씨서비스플 제공하도록 한다. 전 정보센터는 특정 초

분분이·닐 연구점3iL暑 효과직으로 기-공-히·여 네이티베이스를 구축하고 학술 71구자

에게 원문合 중심으<L 공하게 하)1자 한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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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학회 힌힝·, 연구인명정보, 해외 LIl·시.논분)를 91을 통해 1싱-을 수 있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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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의 대학IL서괸·合 중71으<t 정보밍-을 구상하/II C/- 필 요성을 W식회족1- 것이 데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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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賀 연구활동에 필요한 국내 및 해리의 최신 학술정보를 d바르게 입수하여 제공骨

수 있는 교 육 및 연구환경의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한데서 부터이다. 학술활동의 효율성

을 극대화시키고자 한정된 예산을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학문연구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최대한으로 서비스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입장에서부터 학술정보전산망은 싹이 튼 것으

로 볼 수 있다. 
-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전산촤 사업은 1980년대 초반부터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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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 서관 전산화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1985년 2

월에는 동협의회 이사회에서는 서울대가 중심이 되어 학술잡지종합목록을 전산화하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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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1990년 2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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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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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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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및 국가 기술개발을 위하여 대학도서관 전문 학술정보를 대학이나 연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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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의 공동촬용

4)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륵] : 그 대상은 충 21600만 피의 국립

대학 도서관의 네이터베이스를 우신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21000만 책의 사립데

학 V서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고자 한 것이다.

5) 해외 진(힉-술정J 데이터베이스의 V Yl 및 쵤- [ OCLC (GIlline COIn pu ter Libritr y

Cetl(er), RUN (Research Librar y lufor(nation Network), NLM(National Librar y o f

Medici1]C), UTLAS(Ouiversity o f Tnt'onto Libmr y Atttomation System), NACS18(National

Center for Science Informatiou Systelns), EURONET(European Onliue Information

Network)등의 해외 주요 도서관띵-괴· 온리·인으로 인질하어 표준화외- 공동펀묵 동의

정J>-협릭체제骨 깆)31지- 게획된 깃이q.30)

남한은 도서1!l· 정체의 기를을 민·드는 지릅조1은 전문직 단체를 구성하고 드L서관1/]을

제정하->/< 7]이라 믿어, 도서%·계에서는 1955넌 도서관헙최의 제길과 시에 i서A)·보]

의 71빕을 서吾기 시직'힌· 후, 8년이의 세월만에 드니이 196i년에 최초의 도서관1컵을 제

정하게 되있다. 그 이후 도서관정 전담부서를 아에 분체부로 이관하고, 공공도서관장

의 ·7)V키 사서 배치 동 및가지 추가적인 범개정의 성공을 보이· 문체부 산하에서 도서

판 정책이 이루어지 되었다.31)

정보촤 사최에서 혼수처럼 쏟아지는 j (한한 징보 속에서 원하는 정보에 대한 빠른접

근파 이과꾄 정보旻 시 - 간에 제익<1身지 않'고 주]<J하는 것만이 ·1데를 살아가는 헌대

인에게 성공의 지骨 )이다. 이i<1한 신넘하에 세계우-수의 기업은 물론이거니외- 도서판

들이 21 세기를 대비하이 국가적인 정Jrn; 고속도�3:L 건,실에 A·어하고 정보촤를 추진하고

있디-. <J-한 소1진정보시-최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 1식하Jl 이에 띠·리- 정보촤의 H]체

적인 비 전과 최적 진략을 미·련1하기 위하이 정보촤 시·엄에 주릭히·고 있디-. 이는 진일성

의 - 0-인시-상 苟·립과. 게骨회-의 수 으로 /'L 서관合 이-S-하는 11한의 도서괸· 이 ]괴. 音리

-:·
B·의 정보릭경·화와 이를 기1JI,·으로 국기-경징)릭-s- %1<이고자 히·는 이님윽 바탕으로 2

<·l.았<-W 보여주는 것이다. 징 치키 이녑의 잉[극촤로 인한 이리한 %J'북의 이질촤 
w헌싱·

된

된

30) 이J/영. V]꽤.(, 조인숙 ·궁저, IW7. 히'가·적'미'合정)1 YI·리 및 유통시스Ii!] 53 방71에 VI·한 )c'
-s- 

: y:ill'힉'술정j),%11.터 .

31) 이.g-b'j-. IE6." 우리]L·.시판2최.피 
' 

1주J" 「)L서:P]·S'.·최.」 
, pp. S

,
V[)].37(6))



301

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교 류가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비이념적이고 비 정치적인

다른 분야의 교 류와 더불어 도서관, 정보자료의 교 류협력 방안이 이루어지면 우리 언어

와 민족사를 통일하는 탈 이데올로기, 탈 체제차원의 동질성 회복운동을 전개할 수 있

다. 양측이 제각기 생산하고 있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문헌의 생산량으로 볼 때, 남북

한 정보자료의 교 류가 민족전체 생산성에 이바지하여 결국 긴장완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선 학자들부터 순수한 학술적 정보를 교 환하도록 하고 문화적

교류를 자연스럽게 이룰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서로의 동절성 회복에 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의 전자도서관 구축을 이룸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해치

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간의 교 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核은 통일 후 국

가적 경쟁력 강화에도 일익을 담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 후 국민통합을 위하여

북한지역 주민의 재교육에도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도 서콴 상호협력

현재와 미래는 정보사회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도서관은 가치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인 것이다. 독일의 경

우는 분단이후 끊임엾는 교류협상이 이루어져旻음에도 불구하고 통일후 발생된 문제들

로 진통을 겪어오고 있으므로 이질화가 심촤되어 있는 우리의 경우는 더욱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돤다.

남북한은 1990년 9월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1992년 5월 제 7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1년 10개월에 毛친 정부간 콩식회담을 지속시魂고, 그 성과로서 
" 

남북사이

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협력에 콴한 합의서"가 양측 정부에 의해 공샥적으로 서명,

발효되었,다. 이로 인해 냠북한간의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런하게 되었다. 그러

나 남북간의 교 류협력문제는 부분적인 접근이 아니라 남북한의 공동이익과 민족동질성

회복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동질성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남북한 상호 비정치

적인 학술, 과학, 기술 정보교환이 도서관올 통하여 이루어지면 정치 인 통합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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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되3 통로를 미곡1할 수 있다. 正한, 남북 도서괸· 상호헙력은 자료, 정보의 이동昏만

이-니라 인원의 이동을 유반하기에 이기서 또 다른 차원의 협조 관계를 유1판하머, 도서

1!J· 상호헙럭을 하고 있는 양자간에 기능지인 상호의존긴·게가 Al기1친 공동의 통힙-이익

이 v거나고, 이 공동이익온 V 사최를 불가분하게 만들기 뻬문이다, 다시날해 남북한

도서관 협력은 헌 시접에서 우리가 힐- 5% 있는 기-징· 가능성이 谷 분야로 이를 통헤 . 으

리 언0-]와 민족사를 통일하는 틸'이데올로기, 토(체 차원의 동질성 회복을 진개管 수

있으이, 이로 인해 긴징·완촤외- 나아가 통일에 기어%l- 수 있다고 보고 있다.32)

통일이 되기까지 남북 도서관 정)1교A-의 ]p]위는 군사, 외교, 경제 및 <·[기·기밀·계 속

하는 최신 과학기숩 정보를 제외한 학술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이짇 수리·에 없을

깃이디·. 이기서 힉-술정보린· 힉'숩적 목적으로 인구, 기록, 간%, 배포되고 있는 정보릅

IF}'한디-, 정)IL교-(f-는 잉C측이 V 두 산하고 빈·이-볼 수 있는 깃으로서, 다읍과 짐·은 정보

자료가 y)디.,

1) 1차자료 : 1치-지·j보린· 새로운 원저·식 이론이니- 사실을 받건한 사람 자신이 그 내- -

을 처各으로 기록한 정보로 윈%l-의 내용을 전히 가공하지 않은 것을 말

히·미 2L서외- 소 첵지· 등의 9-7-저서, 학위논문, 학술최의록, 5)1과서, 기관

의 간행-趾파 정간骨, 신문, CI-리51 5T긱. 특허, 제풉목록, 정보통신 동과

같은 톡수분 
'

:1, 등은 Al힘·한다.

2) 2 차자료 : 2 차자료란 1 차자료에 Al함되어 있는 네뎔-을 어떠한 헝식으로 가공하거

L-1· 재y)1성하이 제/W산한 것으로 1차지.로,의 소제가 기록되는 것으로 백

과사7·l, 인어시-전, 주제·71문시- J, %)1립·, 各어%l, 지도%. 인1g록 등의 참

고도 서외. 도서J·l-록, 섹인, 초록, 해제. 언-S-, 내- - 목차지외- 같은 서지류

를 포함한디-,

3) 3 차자료 : 3차지-1-/r란

� 

1차징보의 앙이 ]g페하게 l산되지. 그의 서지적 통정을 위하

이 2치·자旦에서 얻이-PC 긷과불을 공식출핀·뮬에 반표하는 것으로 초록

지, 섹인지, 서지. 종힙w 능을 포'힘-한디-.

- 시 키-자료 : 시·지, 잉촤필름, 필骨, VI름스-트8'-1, 마이느(로묄骨, 마이느(로키-드, 마이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로

32 )정]1최

전'대후, 19SO, 사회빈헉올 위한 
'l·-L·도서$J{-- 

骨易. 핑·주 : 도시舍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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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피쉬, VTR테이프, 녹음테이프, 음반, CD-ROM등

- 데이타베이스 : 각종 데이터베이스

- 고 전자료 : 민족사 정립을 위해 남북한 모두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정치

적인 자료를 포함한다.33)

위에서 나열한 모든 종류의 자료들을 교 환하는 것은 고 무적인 일일 것이나 아직 시

기상조일 수 있으므로 목록이나, 색인, 초록과 같이 우선적으로 가능한 자료들을 교 류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4. I 도서관업무의 상호협력

도서관의 상호협력이란 도서관간 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거나 목록을 공동으로 분담

해서 작서하고,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 보존하는 모든 활동을 이르는데

여기에는 공동수서, 공동목록, 공동축적, 공동이용의 기능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공동수

서란 각 도서간이 콴심주제별로 도서를 집중 구입하여 공동 소유하고 협력도서관간의

자료중복구입을 지양함으로써 도서관간의 효율적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동

목록은 하나의 자료를 한 도서관에서만 목록 작성하고 그 외의 도서관에서는 그 목록

의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축적은 도서관간의 공간부족문제

의 해결방안중의 하나로써, 자료를 한 곳에 모으는 중앙축적과 여러 도서관에서 나누어

소장하는 분산축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동이용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가장 윈하는 것

은 자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 정보망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 상호이용의 세가지의 기능을 통

해 수행된다.

도서관 상호협력사엽의 종류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호대차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

하게 하는 서지 도구는 종管목록이다. 종합목록은 두 개 이상의 도서관 장서목록으로

어떤 특정한 자료가 소장된 위치를 알고자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남북

한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서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류 협력

시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즉, 양측이 각각 소장하고 있

33) 한상완, iS94. 
"

도서관 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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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에 대한 복록 정보를 교 환하는 일各 도서판 업무 분야 서 교 류협력 중 가장

실힌가능성이 뉴으며. 그 효과도 높을 것이다. 물혼 어기에는 각·종 서지류의 협동작성

이 포·험-된다, 이것은 정보자료 교 류 y 도서관 상호대차의 진제가 되미, 주요 도구 이

므로 무엇보디-도 신-v되어이· 힐· 것이다.34) 물론 진먼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러움이 있

갔지만 우신 순수힉·문이나 기초과학과 긴·은 분이·부터 분야명로 시작하는 것도 호1실적

인 별·Ii;]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술정보를 공유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의 표준화가 신헹되어야 하는

데 이는 정보네- - 을 표준촤하러는 것이 아니고 정뵤고t환이나 유통이 원쵤·히 헹하어 지

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보의 표혠힝식과 유통질차를 표준촤하는 것을 의미하는

깃이다.35):15) 즉, 복록을 표준촤하어 분딤-목록시스뎀음 통한 종힙·목록 데이터메이스의

구축을 이루는 것은 통일 후 도서관의 혼란各 최소화 할 수 있는 하니-의 )·g-법일 깃이

디-. 正한, 분담목록의 원힐-한 수宅읍 위해서는 骨힙·목록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하고

참가 ·L서괸.들의 목록엽무가 %·1산촤되어 있이야 하머, 종함목록은 전신·밍'으-% 91결되

어 헙릭V서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분담목록을 위해서는 목록파

관런두1 사항이 표骨촤 되이야 하이, 이를 통해 협력도서관은 온라인으로 骨힙-묵록음

신하)1 이- 힐- 수 있도록 해야 한디-. 이러한 모든 전반 필요사힝·들이 2두 실시되기

에는 어려옴이 있虛으니., 단계적 게 을 통하여 기초적 환겅 설정과 표준화부티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4.2 학술교류

남- 한이 71-여하는 국제학술대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분야

1환 내학간 개법헙정을 맺어 공동$로섹트를 수행한니-든지 자매집연파 긴'F 헝식을 $

하여 공동학숩헹사블 개죄하는 것과 간5 )s-t/,i-% W해 지속직 ) 학숩대회를 개최하는

짓은 순7-한 힉-문>] ]:11-B-를 훤·성최- 시키는 깃이다.

난기>오1. 2%L 동학숩'V사로는 19%V) 경희대학))( 사학피.에서 추진한비· 있는 북한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4) 
'l·싱-왼·, 

1994.

35 ) 김성헉. IT)7. 내학);').시%9곡1 싱<f%]머 기-]·[ Iz-안에 YI·한 7]-'/·. 서을 : 7]난학술정보%01]

36 ) 조밍희, 1卽1. 
k1 

한국도서괸·녜트위크의 괴.제와 빌'진%q·향." 
-:·[최도서관보. v, 2S

,
n. 4

,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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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려 지역 학술답사와 1991년 연변에서 열린 바 있는 고려학회 주최의 KOREA 학 국제

학술대회는 미홉하지만 남북한학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학술토론회가 열兎었다. 이러한

국제 학술대회는 세계 각영역의 최고 권위자인 석학들과 한국의 학자들이 모 여 과학,

기술정보 및 학술정보를 교 환하고 인적교류를 통한 신뢰들 형성, 학술교류의 질적향상

을 정립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교류의 좋은 본보기로 평가할 수 있

다.37)

. 3 출판물의 교류와 저작물의 상호보호

남한정부는 제 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남북교류협력부문에서

출판분야의 교 류도 언급하고 있다, 즉, 비이념적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교류를 추진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부속합의서" 
제 9조는 남과 북은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과 신

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실시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은 남과 북은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출판, 보도등

여러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도서출판물의 교 환전

시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즉, 도서관간의 자료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의 초보적 정보

교 류 형태로 출관물을 상호 전시함으로써 간접적 교류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테면

남북한이 동시에 국제도서전시회에 참가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출판물

은 공산주의이론서적과 당의 혁명역사, 김일성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도서 등 정치서적

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출판사는 조선노동당출판사 등 7개사에서 집중적으로 출판해

내고 있고, 80% 정도가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인쇄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출판

물이 한정된 곳에서 발간되므로 남북한이 합의만 하면 북한 출판물의 국내 유통은 훨

쎈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38)

남한정부는 북한자료개방정책에 따라 이념서이 개입틸 여지가 적은 역사, 자연과학,

기술과학 등 순수학술서적의 반입을 허가할 방침을 밝힌 바 있으므로 북한에서 간행된

벅이념'성 자료는 국내반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간행된 
" 

리조실록"의 경

37) 한상완m 1994.

3S) 정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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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내출판시-외- 북한 사최파학오1의 데외창구인 일본의 구省서1-·s-과 게악을 체겯함으로

써 J칭냔 비용의 중개료를 부담하는 졀과를 가지왔다, 따라서 앞으로 
" 

부속합의서"에

의한 출핀.물 교t류 이헹시 3교역을 원칙으로 하는 구체적 방안이 마런도]어이· 할 9이

디-. 1993닌 10월에는 북한의 
" 

리조실록"이 남북한의 정식 저직·군1계약에 의하어 춥간되

었다. 이를 게기로 T 1북한간의 공동의 문촤%-산에 대헤 이넙의 벅을 뛰어 넙는 활발한

인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한 낱북한은 1992년 9월 핑% 서 일린 제8차 남북고위)최담에서 저직크9문 룰

호]의하고 님-북고7헙력 부<힙'의서 제2장 제9조에서 
" 

남과 북은 씽·벵'이 협의하어 정한

뎨 띠-리- 상대측의 긱'종 저직-著·에 데한 구1리릅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호1·의하

었다. 따라서 7]'-hf긴-의 저쓰1-j-) )iL호에 관한 세부사힝·의 포]의, 실친은 앞으로 남북사최.

문최.교7-, 헙럭공3위6J최에서 씽-씩'이 힙-의하는네 따리· 그 
'1위, 보호기간, 이용절치· 둥

의 J%'L호조·지가 마런苟 것으로 j,L고 있다. 이는 아직 지작(/9보호를 위한 계약의 실효성

을 Itt징'힐· i 있는 조조],이 마런되지 嗚'은 싱-테임을 니·티·네2로 출핀게약의 적입성 및

저직-v-1의 T-/t% 이부가 1[1국J이라고 省· 수 )디-,%)

잎·으로 남파 1+이 ·저쟉패1-8- 상2표보호힘·에는 디·읍파 같은 잊 가지의 방안合 셍각·骨

d- 기- 있니-, 우신, 남과 북이 1의하여 ·2-]-기 지·기측의 국내법의 정하는 미-에 따라 싱·대

축의 지직-권은 보호하는 방 1이 있다. 그러니· 이 %끄1은 남북실·방의 저직·권보호에 관한

-:·:·내 j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갖추어지 있을떼에 티·당셩이 있는 깃이니. 북한이 아피

까지 남한의 저작권11]에 해딩-히·L 저작권에 관한 구체적인 낱1제도를 가지고 있지 鶴'은

상태이므로 다소 실효성이 적은 Is-빕이라 여겨진니-. 둘 로, 남과 북이 5 1'제조약이 요

3[하는 수준의 저하(/1보호)創제骨 깃'추5t 동일한 디·<·r긴·저작권조약의 최원국이 되는 )%·

1이디·. 이 3시 북한이 저작71보호링을 깆추기7)에는 실힌가능성이 없는 빙·빕이다. A엣

쩨로는 닙'북간에 저작권보호에 괸·한 실체지, 절차적 -o-정을 
새로운 특1敍협징올 체건하

는 방·빕이다. 현제로시는 벌도의 省71정-8- 통하는 )·g-빔이 가징· 7제 발셍의 소지가

&iE 것으로 이 . )71디-,40>

團 團 ]

y) ) 정]f희 19%, XI}인- -

z{O) 한숭 :l. 1903. 
"

h·>북부<합의시에 따른 지직'偏-의 상cOL휘%M'인-." 오그EL직의.. V, 127. p.87-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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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기술적 배경

전통적으로 도서관의 기본적인 속성이라 하면, 책자와 같은 물리적 형태의 정보매체

를 물리적인 보존장소에 수집, 정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는 자동화된 도서관 시스템들을 기반으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면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로의 접근을 가능케하는 전자도서관이라는 새

로운 형태의 도서관이 생겨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도서관은 획기적인 변화의 시대를 겪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통

신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컴퓨터 네트워크의 확산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90년 이후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로서 대중화된 인터넷은 전세계 도서관의 온라인 목

록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공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점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웹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웹은 원래의 웹서비스뿐만 아니라 Tell1et, FrP, Go pher등과 같은 다양한 인터넷 서

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2) GU1를 기반으로 한 편리한 웹 뵤라우저를 이용할 수 있다.

3)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4) 개인과 기업 누구든 웹에 정보를 올려 전세계 인터넷망을 통해 쉽게 정보를 제공

할 수 았다.

5) HTNK, 의 주요 특징중의 하나인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분산환경하에서 다양

한 정보자원을 쉽게 연결할 수 있다.41)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학술연구용으로만 활용되던 인터넷에 대한 일반인들의 요구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디지털 도서관의 개발은 1990년대초 미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프로젝트의 주요 웅

용 서비스들 중의 하나로 시작된 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도서

41 ) 정영미. 1998, 전자도서관 구寺론.



308

%1의 목적을 미5(도서관힙회는 디·음파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정보와 지식을 디지털 험테로 수집. 저징·, 조직省· 수 있는 수단을 체게적으로 게발

하고 디지넙 도서괸· 장서를 체게쟉으로 구축한다,

- 정보를 사최의 J;·L든 부J(에 겅제적이고 효윱적으로 배포한다.

- 인구자윈, 전산 및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의 노 럭을 징-러한다,

- 모1구, 비즈니스, 정부, 교육 부분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선과 헙동작업을 강회.한다,

- 괸셍교육의 기최를 종진시킨디·.42)

5. 1 디지털도서핀·의 기능

니지빔 도서관의 기능은 크게 정보지·원기능, 정보기 , 커뮤니케이선 기능의 3가지로

니> i 있다. 정보자원기능은 이용자가 전자헝식이 아닌 출핀·물에 대해서도 목록으로

딤'섹이 기-V힌· 기능-이디-. /L서%J·지1료는 진지형데로 A[목되이 IE준액세스(저지-, 서명, 주

제, ISGN, 칭구1꾄호 V)로 겁섹할 수 있다. 정)2-기y은 전자힘식으로 T]근하여 전달되

는 데이터, 정보, 지쳐의 제공-s- 말하는 것으로, 멀니미디어에 축적된 깃도 있고 주)퓨터

에 축적된 것으1 있니-. 이러힌 정)흐에-는 지역시-최 정J1시스뎀에 의해 싱핀 지역3회정

IL 파일, 모든 비전자형A의 정보에 데한 7라인 복록, 정J;L요구나 침-고질문의 회h']-을

)/)-을 수 있는 전지·메세지 시스 , 인구骨게니- 소비지·파일동 지역사회 데이터피.일 돔이

있읍 수 있다. 커누f니게이센기능은 이용자 개개인이 디지털도시괸·의 한 노드로서 디렉

토리 기%, 연철 기능, 징보중개기능 昏合 수행하는 것이다C.(림 2 침조). 커IL니케이

션 기능$-로 서비스 힐' 수 있는 내용은 다읍파 긷·다,

1) 지억 CATV의 접2, 도 서%S·E 지억 CATV시스5'l)의 지려기)[]이 되거니- 공공엑세

스 신비를 준비한다.

2) 도서관과 일반벙- 71걱지긴· 최의 싣니

3) -F라인 서지시스냄, - 라인 정보시스% , 지익사최 기관, 온라인 - 도 서관 네트워21와.

의 연省설비

4 ) 도서관 커 니케이션 시 거]] 의한 지벵-신문이니. 연속긴·Srn의의 F 라인 출판

I W ] w a a

62 ) htt p:>/stmsi(C.berkeley,cdu/ARL/doUui(iotl.hI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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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 전체을 위한 전자게시판

6) 도서관과 이용자간, 지역사회 구성원과 타 정부기관간의 전자 메시지 시스템43)

그림 2. 전자도서관 모델44)

결국 디지털 도서관의 기능은 텍스트, 그래픽, 소리, 이미지 등의 각종 형태의 데이터

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형태로 저장하고, 이들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9)는 기능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여 시간과 공간

을 초월하여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기능외에 최근 여러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의 주요기

능으로는 교 육과 학습의 기능이 있다. 디지털 도서관은 부모, 교사, 학생들이 정보자원

을 공유하교 필요에 따라 손쉽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 육과 학습에 있어서

의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은 자원의 공유, 자원의 보존과 조 직 및 이용, 사람과 사상의

43) 김태승. 1995. 
t% 

컴퓨터 기술과 정보관리/5 정보학의 실제, 정보관리학회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p.35-73.

44 ) Dow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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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자원의 편중화를 방지함으로써 지역간 균등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4) 국민의 정보접근성, 이용성, 획득성을 권장함으로써 국민의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다.

5) 전 세계 정보공유화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6) 정보공유화를 통한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여 국가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

다.

7) 선진각국의 과학기술 연구동향 및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8) 해외이용자플에게 한국학 자료를 비롯한 국내문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표준제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다.

이러한 펄요서에 근거한 국가디지털도서관 구축에는 국가적인 지원체제는 물론, 장,

단기적인 구축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펼요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디지털도

서관으로써 그리고 통일을 대비하는 민족도서관으로서 거시적 안목의 계획수립이 필요

하다.47)

현재 남한에서는 여러 정부 기관과 민간기관에서 각각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추진중

에 있다. 예를 들어 대학도서관을 살펴보면 홍익대, 한성대 등의 40 여개 대학에서 디지

털 도서관을 구축 중에 있고, 민간도서관의 경우 LG 상남도서관등이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거나 계획중에 있으며,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하에 여러 연구 정보센터가

전자화된 정보 셔비스를 제공하고 았다, 이밖에도 정부출연연구소, 각 지방단체들도 국

가 정보화 추진 계획에 따라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5.2 국가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1. 디지털화할 자료선毛

- 디지털화 자료선정기준 설정

47 )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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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 자료선정

2. 국가디지틸도서관 구축을 위한 연합협력체제 구축

- 21 데학의 도서%1들과 전자도서관 구축에 관런된 언구를 공동으로 수헹(테스트베드

개발)

- 출핀·게, 정보산업게. 정보제공기관, 정보이-fl-룹, 관련 언구기판, 기타 학게 및 산

업계, 정부 기연1·등의 침-여 A-도

- <'/내의 징보기관을 권·할할 수 있는 중임'조정기구의 역할 수헹

3. 이터1ill이스 구축

- 체계적 l 데이터베이스의 발 및 판리를 통하이 정보 종속국의 전릭·을 예방

- 디.잉7한 분야에서 발이 이루어지EL록 유도

4. SOML데이터의 데이터데이스 구현

- 디·양한 유헝의 데이터에 적'휘·한 테이터모델링 기범 개발

- 데이리베이< 그L축 및 주]섹%1린 i 브L 게빌·

-

- 리省·로 된 문헌에 적Yt-한 DTD 게반

5. 소프트웨어개발

- 컴퓨터 그레픽 실계를 이- 한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 네트워크를 통한 진자적 문힌진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긱'종 브라우저의 발과 인터넷 ill 브 라우저와의 통합

6. 디지일도시판 관련 표준화 활동 및 국가표준제정

- 3 (31L준에 [q-룐 J (·네표준 개발

- 멀티미디어 징보가 이질적인 횐·경에서 L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운용성 고려

- <·('VI중암도서관에 닙-본될 디지털촤된 자旦의 111준화릅 위한 기초 마d

7. 디지틸 도서판 관련 저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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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전자도서관 구축에 관련된 연구과정 및 결과 보고

- 전자도서판 구축에 관련된 대학 연구팀들의 연구과정 및 결과 보고

- 연구도서관, 산업체, 관련 거관들의 연구과정 및 결과 보고

r

8. 전문인력 확보

- 새로운 전문인력 임용

- 현 직원 교 육과 훈련

9. 저작권 문제 해결

- 저작권 보호 메카니즘 개발

- 전자 저작권 관리 시스템 개발

-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법 제정

10. 예산 및 기금 확보

- 정부 예산확보 방안 수립

- 민간기업 기금 지원확보 수립

11. 디지털 도서관 건축사업

- 국가디지털도서관 입지선정, 건물 설계 및 공사, 내장 및 실내장식

12. 전산시스템 확보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구입 및 IFS)

국가적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

겠지만 크 게 보면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정보의 네트워크 공유화. 정보의 디지털화. 정

보의 지식화의 4단계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현재 어뇨정도 도서콴 업무가 전산

화 되어 있고 네트워크 현촹이 어떠한지 알 수 없고, 남한의 경우는 도 서관 업무의 전

산화와 정보의 네트워크 공유화 탄계를 시도하고 있거나 구축하고 있다. 이상적인 전자

4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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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촨겅을 구축하기 위헤서는 우선적으로 도서관업무의 전산화와 종합목록이나 정

11t우-통을 위한 표준화가 이루어저이· 하므로 통일 후의 혼란을 줄이고 71-북의 진정한

학술교류를 지윈하기 위헤서는 남북 전자도서관 관린 위원회를 구싱하여 이러한 문제

를 단계적으로 함께 혜결해 니-가야 할 깃이다. 또한. 물리적인 도 서관의 운영과는 달리

·1자도서3·을 운영하는 데는 
·1자출판이나 

저작권, 정보의 가치 및 보안과 갑은 어러

가지 문제기. 발A%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헤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 서로의

이익各 해치지 일'는 넘위네에서 헙력할 수 있도록 해야 管 것이다.

6. 결 론

북한은 내외의 毛·겅을 고리해 볼 떼 번최·가 불가피하다, 또한, 북한의 개방·과 변촤가

남북 관게의 진 에 우신적인 요인으로 어지지므로 통일촨겅의 개신을 위하이 먼저 북

한의 m
-t촤를 

도와야 한다. 그리나 이러한 l;5촤는 지나친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이루

어저야 히·므로 이를 인-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이 북한과의 91적, 물적 교 류를 확대하고

깅제J)L분의 겨력을 꾸준히 모색해 니-가야 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뭏림적 억량의 배%

이니- 정체>, 부]적, 도적 측번의 정비%'안도 n가런되어이· 하지반, 이외- 힘께 사회적 융

화暑 위한 대책도 苟수리으로 2함되어야 하는 젓은 두말할 필요가 賊다. 더욱이 통일

의 추진과정을 뒷빌'침하고 통일 이후의 국가에서 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촤적

띤의 사전 함% 작업은 대부분 骨릴적 · 제도적 측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리·는 점에서 중 · 장기적 71목에서 인찍부리 서돌s-l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

원).

통일各 위한 헙릭과 통일후의 시-최적 A'f제릅 최소촤하는데 필수적인 7민吾간의 융

화를 위하어 A-<1직으<'L 도서谷을 통한 순수한 혁·숨적 자료의 교촨·을 하게 히-므로써

북한의 개빙·과 1친화를 우·도하며 남북간의 동질성 최복의 식이 )필 수 있다는 죠]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읍 강조하고자 한다.

정)IL촤정첵은 선/1정보시-회를 실%·1히·기 위해 긱· 7문파 톡t처간의 징보최.骨 서로 인

길하]:L 3 (-기-겅%리 징-회-의 토데로서 통합적 효과를 거두게 하기 위한 빙-힝· 시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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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조정역할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화사회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다. 정보화정책이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제기능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정책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세부 정책목표간 우선순위

를 명확하게 셜정하며. 추진주체의 정책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았다. 정보화

정책이 우리가 처한 문제상황을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으며 실헌가능성을

지니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정보화의 명운이 좌우된다/9) 이러한 점에서 보편적 정보서

비스와 사회적 불평 등을 극복하기위해서는 그 역할증대에 처해있는 도서관의 정보화

정책을 현실적 토대를 바탕으로 실천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은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며

남한에서도 사상성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북한관련 싸이툐에 접근하

는 것도 막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장에 전자도서관 교 류를 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50) 따라서, 공동의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남한과 북한의 대

표적 공공도서관 또는 국립도서관을 선정하고 양측의 도서관 관련 전문가들로 위원회

를 구성하여 상호교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런하여야 하며 그러한 제도하에 상호

교 류를 시작하되 서로의 이익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순수한 학술적 교류와 문

화적 교류로 시작하여야 한다. 학술자료의 교 환을 위한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과 C-1불어

남한괘 북한의 대표 도서관들은 통일된 도서관 공동 홈퍼]이지를 구축한다. 이렇게 함으

로써 공동 홈페이지를 통한 통합형 도서관과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고 상호의존하는 병

존 협력형의 모델을 함께 적용하여 효과적인 도서관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 양측의 환경적인 요건으로 인하여 전자도서관을 통한 교류는 시기상조열 수 있

으므로 우선은 물리적 형태의 도서관 협력을 추진하면서 전자도서관의 구축에 대하어

논의해 나가는 것이 현일적이다. 그리고 계속적인 정책적 논의를 통하여 디지털 데이

터, 검색시스템, 통신망, 하드웨어, 제도적 장치, 그리고 서로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

49) (한국정보문화센터, 1996. 「정보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 pp.152, 서울 : 한국정보문

화센터)

50) 조 삽만. 
u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알원 홍페이지 개선 방안 :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 사례중심으로" .

1997.

정영미, 안헌수 공저. 129i 전자도서관 구축론. 서울 : 구미무역.



316

뜩 효율적 Z구1지 시스뎀을 깆-풀 수 있도록 한다1'() 전지·도서괸·을 통한 문촤 교 류 및

학술 정)iL가 효과적으로 이루이짇 수 있는 기반이 미.런되어 서로의 이질김-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비혈1·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긴 마7)에도 기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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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992년 9월 남과 북은 쌍방간 교 류를 증진시키기 일환으로 二重溫稅防1協定의 縮結

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정치 · 군사문제 등 외적요인으로 인해 남북한 대치상태가 지속

되다 보니.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다만 「
南4b 交流協%에

관한 法律」 이 제정되어서, 남한기업이 북한과 교 역시는 세제상 특헤를 주면서 장려하

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로 낭아 있다.

다행히도 남북한 교류는 脅임없이 계속 증가세를 보 이고 있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한간 교 역도 정치논리가 아넌 경제논리가 주도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할 경우 남한 기업은 북한의 값싸고 우수한 노 동력과 지하자원을 이용하고, 북한은

남한의 자본과 우수한 기술을 이용하면서 서로 共存共榮의 시대로 접어돌 수 있을 것

이다.

이중과세는 국제간의 교역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국이 서로 각각의 租稅主權을 행사하

여 자기나라 세법의 기준에 따라 과세를 하게되는 데서 시작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는

국제간 교역과 투자를 저해하게 되며, 따라서 각국은 이를 回避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하여서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남북한 교 역도 위와 마찬가지이다.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은 북한기준계 따

라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에 대해 과세를 할 것이고, 남한은 남한 나름대로 남한세법

에 따라 북한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과세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남한은 나름대로 세법에 이중과세 방지제도를 두고 있지만, 완

벽하게 이중과세를 방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중과세를 완전하게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는 소득이 발생한 나라

(所得源泉地國)에서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인이 거주(居往地國)하고 있는 나라에서 과

세를 하는 방법, 즉 國外$得竟除方法을 각국이 모두 세법에 채택하여 시행하면 이중과

세문제는 해결될 수 었다. 그러나 소득원천지국(또는 거주지국)에서 과세권을 포기한다

는 의미는 자기나라 稅收를 그 만큼 逸失한다는 뜻으로, 누구도 원치 않을 일이다.

더더군다나, 남북한의 교 류는 일방적으로 남한의 자본과 인적 자원 및 물자가 북한으

로 들어가는 형태이므로. 북한의 입장으로는 소득발생지인 북한에서 될 수 있는 한 많



322

이 과세를 하리고 하는 깃은 당인호1- 일이다. 반데로 남한기업의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租稅負擔에 한 豫測이 不 1能 할 징도로 어림디-면, 일부러 북한을 교역싱-대지.로 어할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이骨과세방지헙익C은 상데직 ) 먼이 강하다.

따라서 남북한쳐럼 겅제적인 격차가 큰. 니·라간에는 所得源泉地國의 課稅權을 强化헤

주는 )관법으로 조세조약이 체짇되는 VI·민, 비11'(적 징제럭이 엇비슷한 니-라간에는 居/主

地國의 課稅를 强1h하는 %g-헝·으로 이중피.세빙-지껴정이 체절된다,

만일 이중과세빙-지힙정의 포]상이 시작되면 )f구든지 자기의 과세권을 암보하지 않을

리고 할 것이다. 따리-서 서로간에 이해득실이 맞이-이·만 타결이 가능하다. 그 렇다1관 구

제·적으로 납북한 이중과세%g-지헙정은 어치한 모 습을 띄게 될까 W저 남한기업의 叫한

진출이 기-시최- 1組 깅우, 소3발생지인 북한에서의 괴-세권이 강최-털 것이2, 북힌·에서

님'J;L%'l· 셰액은 님'힌·에서 공제해 ALl 1-M'써이 상될 수 있q·.

남한) S]징·에서-L-y 꽈한의 V)71지국과세권은 어느 징도 인정할 수 있지만, 明確'한 課

稅葛準을 시하이서, 에를 들변 사업소득의 정우논 固定事業場 存在與否暑 課$t條件

으로 제시하든지, 소 득세의 경-F 居4住]'也 伊1]定 基準을 H)·1確하게 하여 客란을 제/1하는

등, 불平띵한 접이 밀'은 북한세1)J 57-정을 이중과세;-M'지헙정이라는 투밍한 틀 속에서 새

Al-게 해석히-며고 노 력할 짓이다.

f/L한 닙-<r<l-게-는 이러힌 조세효괴·<l.l·으로는 실f8하기기· 이리운 점V 많이 있d. 헌재

남북한간에는 投資保護協定이 체검되어 있지 않이·서, 만일 북한당국과 님-한의 투자자

사이에 디-툼이 있을 징우 이애 대한 安全裝置가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T)])꿀 수 있는

깃이 이중파세1%'지호1정이다. 이吾 동해 조세 J (남의 예측이 가능하고, 딩-시.자간의 다툼

보디-는 1한 있는 당국자간에 혜결을 유도하여 서로간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달기체류자에 내한 
·i<,稅要件음 

신선하이 닙-북한간 A/l(J交流의 
·活·ELfb에26 

큰

도움을 줄 수 있디-. 그러하이 이러한 5i<AT기- 번빈하여지고, 서로가 투멍한 과세체계속

서 교]f를 진헹하다 보1/l, 길<·l' 조세가 남북교류를 저해하는 일이 似어지고, 오히려

싱대%[g--S- 서로 신기히.게 될 수 있各 PF민· 이-니리., 님-복힌국1의 $L ))료 지.T-주의 ·Ar기-외-

의 거레처럼 자%-스림 호1- 수 있을 닐'도 그 리 1但지 않았·으리리- 셍]긱-한다.

w



323

여는 骨

이중과세(double taxat ion )란 국제간의 거래1)%] 있어서 거래 당사자국이 동일한 사람

의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당국이 같은 종류의 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二重課殺 )는 재화 · 용역의 교 역 및 자본 · 사람의 이동을 저해하

므로, 이의 방지 또는 극소화가 투자환경조성의 주요한 관건이 된다. 크 게 보면 오늘날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이중과세(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로부터 납세자를 완전히 보호하

고 또한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국제교역과 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차별적인 과세

를 금지하고 국제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法的 · 財政的 確實·注을 부여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3)

한편, 대한민국(이하 남한이라 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라 함)간의

인적 · 물 교류는,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많은 제약

을 받고 았기는 하지만, 북한도 외자의 도입 및 무역 신장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보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남북간 교역과 자본 등의 투자가

빈번하여 지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중과세 문제이다. 예를 들면, 남

한은 남한 나름대로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 및 남한에 진

출한 북한기업에 대해 남한의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것이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북한

에 진출한 남한의 기업에 대해 조세를 북한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게 될 것이

다/)

1. 국제간 거래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피국법인인 거래로서, 자산의 매매 · 임대

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 · 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2. Tax Convention은 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 재무부 세제국,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UN모델협약, 1985
, p, 3 참조. 일한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목적온 이중과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또한 선진기술 및 외국자본 도입의 촉진, 자원의 안정적

확보, 국제적 탈세 및 조세회퍼 방지,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자세한 내용 :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1996, p. 51-53 및 0BCD
,

Mo%Ie de Convention Fiscale, Paris
, 1992. 참조).

4. 현재 북한의 과세처]계상, 북한의 기업이 남한에 진출했을 경우 남한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북

한에서 과세률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북한의 세금은 외국투자법인과 외국인에게만 부과되고, 순수

북한인 또는 북한기업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 북한인 및 북한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남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남한세법 규정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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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절국 남북한 기업 모두가 이중과세의 위헙성에 적나라하게 L<출딤음 의미한다.

따리-서 남북한 교-J와 관련된 기리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이중파세를 딩-하지

아니하는 다른 외국기업과 비교할 , 이중과 딩'한 租稅負擔額 이상으로 기업의 國際

競&bJ% 잃게되므로, 이러한 힌상은 남북한 모두에게 부담이 1礎 수밖 但디-.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히·기 위하여 1992닌 9월 17 일 발艾된 l 남북사이의 촤해외-

닐기-침 및 2'<류 · 호]력에 관한 힙'의서] 의 r 제i장 남%-교류 · 헙력의 이宅곽 준수를 위

한 부속힙·의서 제 1조 제12힝·, 에서 남북한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있다.5)

남과 식.욘 겅제고)-R와 현릭을 우1骨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지.보장, 2.重課稅1;A'

. IL, 분잼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씽-방이 칩의하이 징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管의 이후 발섕]된 정치적 · 군사적인 갈둥 등으로 인헤 이중파세

동의 힙정체짇에 데해서 전허 진전을 이루지 못號다, D-러나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든

또한 1철도의 나라도 구분이 되어 살든지 간에 인적 · 물적 교류의 증가는, 정치적인 문

제외- 달리,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외- 같이 납북한 기업

이 서로 다른 쪽에서 사업을, 키접 · 간접으로 영위曾 시기가 밀지 않다고 판딘-된다.6)

이릴 겅-F 이중과세 (제가 초미의 관십사로 듬장할 것이다.

따라서 이 骨애서는 납북한 사이에 깅제교류가 이느 f가처럼 촬성촤 )破 겅우 맞게

됨 이중과세 헤걸 빙-인·을 마런하는데 O 목적이 있다. 본 언구의 로점은 헌제까지 북

한세 에 대한 인31 실적이 북한 및 님·한에서 %게우 미미하고, 북한세제가 자본주의 국

가·의 세법체계외- 비교骨 Iq) 매우 非습ME的이51 뱀圖 히·며, 납북한간 用語의 쓰임도 딜·리-

/l- 보]조문이 의도하는 비.를 헤석하는데 매우 이럼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은 骨괴-과는

省'리 判제까지 외국과 이%과세방지헙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이서 북한의 외3--기엄에
團

그 북%'l·기얍은 V]'한 서 닙'부한 세3을 북한에시 공제骨 %o-아이· 이중과세 문제가 헤건틴 수 있으.니.,

북한·세11싱· 외국님'부세액공제 71정이 일으므로 님·한에서 부단한 세엑을 북한에서 공제 반을 방11이

없어)I·) 이중괴.세의 위린이 있디.,

5. 위 힙'의서의 리리인 성김에 데헤 C조약, 이리.는 J-)혜외. 님·작한 당국의 특수한 l 익·정, 이라는 견

가 앴다(지·세한 내·9- : 박各흔, 낚'4·[기뵨입-의서 이행에 띠·易 님'삭교퓨귑릭 )$렁의 보완 · 밀·진방향, 서
- >t-네'힉'-'h/- t/]희· 제34il 세Ii, 서울대힉·311 t/]힉-f/-i, IW3. p. 4. 침3익,

6, 님'-%l-한간 ]l!-骨%러에 내한 
' 

1익-과 7)nM'에 내한 ·지·세한 -S- 
: 통일71, 닙'사경제최략시.71 추진-s

1백7, pp. 7- Iq ;
)로 l , 사한깅제실배 및 남10'헙$'f제, i%5

, 151),75-卽 ; 귄상겸, -)·;-한의 교익힌촨

피· 네외징제정첵, 네외경 정책언구핀, ]Ai+,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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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세정책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본 연구의 제약조건 중의 하나이다. 또한 현실

적으로 남한인 및 남한기업의 북한진출이 북한인 및 북한기업의 남한 진출보다는 월둥

하게 많을 수밖에 엾는 점을 감안하여, 주로 남한인 및 남한기업의 북한엑 진출할 때

발생되는 이중과세와 이의 해결방안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세금체계7)」 를 남한의 「조세체계」 와 비교 분석하여서 남

한인 및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부담하게될 북한에서의 조세와 남한에서의 조

세를 분석하여서(제1장)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제2장), 이를 해

결하기 위해 기존에 남한이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8) 및 국제간에 표준모델9)을 참고

하여, 바랖직한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

고 자 한다(제3장).

7. 북한의 용어는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 북한 외국투자기업 및 오]국인 세금벌상에는 남한의 조세라는

용어 대신에 세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본고애서는 남북한간 비교를 쉽게하기 위하여 남

한이 사용하는 「조 세」 라는 용어骨, 세骨법 대신에 「
세빕」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8, 1997년 1월 1일 현재 남한은 45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3개국과는

서명을 하였고(서명은 국회동의 받기 전에 양국 정부간 합의한 상태를 말함), 7개국과는 가서명(가서

명은 양국 실무자급에서 합의한 상태를 말함)을 하였다, 그 헌황은 아래와 같다

i 서 명 국 : 슬로바크 ( 
'

92,4,27.), 그리스 ('95.3,20,), 포루투칼 ('96.L26,)
g 가서명국 : 모로코('78.3.16.),나이지리아('88.10.13.), 몰타('94.3.11.), 쿠웨이트('94.S.9.),

파푸아뉴기니아('96.1.IO.),카자흐스탄('95.5.18.), 이스라엘('96.8,11,)

9. 국제간 표준모델에는 선전국과 선진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을 위한 BCD모델조약과 선진국과

후진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UN모델조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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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세법규정과 이중과세방지 내용

오뉼납 격-국은 그 나라의 억사적 · 정치적 · 시·최적 상힁페 따리- 독자적인 조세제도를

미.련하고, 그 조세제도에 떠·리· 排他的이고 國有한 관稅雄을 행사한다. 국제간의 인적 ·

骨적인 교 류가 骨발하이지먼, 각국의 과세권 행사로 인해서 동일인의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국가가 동종의 조세를 중복하어 괴·세하게 된다.IO) 이러한 이중파세는

지-<·f이 디·<·(의 조세제도를 고리하지 않고, 자국의 제졍수요와 조세정책 목적에 따라 吟

세함으로써 발AI하게 핀다.

이러힌 이중과세를 ]-E'지하기 위하여 져'5'[본 자국 )A]에 이중괴세 빙'지를 위한 제도직

징·치를 두고 있다. 자-:·f 법에 의한 이중과세Is-지1M'빔은 (l)自國 A 및 난A의 31rH國源泉

所·得에 대헤 자국 에서 피.세暑 하지 않거니· (2)외<·r에서 남부한 세엑을 일졍 한도에

서 공제하어 7는 방7JIl) (i)相%슴意하어 兒除-히·는 딘-빕을 들 수 있다12),

J-러니- 자3f 법에 의한 이중과세명'지방71은 자국 lAi의 계정이 국가간에 체절된 조약

LL다 - - 이히·므로, 외꾹투자가의 모]장에서 보먼 '法1yJ 
安定·l'生이 부족하여 조세부담 상

-E 이림게 하고, 또한 자국 l/]에 의한 <·r소득민제빙-법은 길a( 자5<의 조세수입의 감

소를 7'1제로 히·이 이뤄지므-弘 일정한 한게가 91을 수밖에 似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A(l- ] 당사국간에 이중과세1'M'지%1약을 통해 해결하는 l·%·보1을 신호하고

있다.

꽈한은 세게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북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71인에게만 조세

10. R)반적으로 이중과세는 法律6{J - . 承課稅와 經濟(l%J m 重觀%t로 3니1한다. 진자는 A-인인의 동인
5'P]] 대해 파세주체가 다론 니-라가 각기- 동인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믿·하고, 후자.논 동인소%
At 다른 쉰인으로 ( 블 둘민 베딩-의 47- 11인.소q-에 대헤 있VI' IA]인세를 부딥되·고 닌· 71, O- 구에

게 )>11 ' 읍 히꾹) 다시 베딩-소득세를 네므且 동인 소3에 내헤 IA]인꽈 게인이 7 빈 부1J한다) 조서

AL딥'2P 깃合 삘')'l-다(지·세한 - 2- : 이·2-Al, 앞'의 케, pp. 41 · - 47 및 최인섭, 
-]
p 조세론, 데욍-시.,

1084, pp, 2S-% IL표), 이중과세12'지%]정에서는 진지·의 깅A·를 취 I
L히·고 있으미, 후자의 깅우는 각

1귀<·i'세)ti에서 이를 )g-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h세1Al에서는 Gross-Up제도暑 이용하이 징제직 이
중꾀.세·讓 1%lu지하고 있다(소득세7] 제171 제3힘· 구1·조).

) l. 답한에서는 이중과세1낭저제도>A 외국납부세액공 , 피<·l·님'·hL세911 손함산웝방1-a, 간주<·[ 액공지

도, 긴·조1외국닙'AL세액공제블 두고 있다 <)%인세131 제24조의 3 , 긴·各<Il 시-q%) 제78조의 2 , 권-은님 시헹
-a-칙 제43조 71·조).

12. 국제운수로-득에 데헤시는, 상호t/1세를 조긴으Y, 거[/지<·[에서만 과세블 한다()tI인 111 제53조 제1

헝· 제2호, 소득세)/l 13조 제1힝 제34, 부가가치세님 제11조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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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과하는 독특한 조세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조세체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남한 인 및 남한법인이 북한에 투자하여 북한에서 기업을 창설할 경우

그 기업은 세법상 남한기업이 아니고 북한기업이라는 점에 있기 때문이며, 남한투자가

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투자기업의 이중과세방지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손해

는 남한平자가에게 미치기 때문이며 또한 북한세법을 제대로 알아야 남한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戰略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제2절).

북한의 법체계는 자본주의 국가의 법체계와는 달리 북한 「헌법」 보다 「
김일성 · 길

정일 교 시」 가 우선하는 등 법적 환경이 매우 비합리적이므로 조세관련 법규의 분석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법체계와 法源을 분석하기로 한다(제1절), 그

리고 북한세법에서도 이중과세방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과세방지 방안을

남한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여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필요성을 도출하기로 한다(제3절).

1 . 1 북한세법의 법원

법원(sources o f law )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이는 제정법, 판례법, 관습법 둥과 같

이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13) 자본주의

국가에서 조세법의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대별되며, 성문범에는 헌법, 법률, 조약

과 국제법규, 법규명령(대통령령과 행정각부의 부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 및 규칙

둥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 및 조리 등이 있다.

북한법의 法源은 북한의 통일적인 법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문법이건 불문

법이毛 논의하기가 매우 어렵다,14) 뭏론 북한에서도 형식상으로는 헌법이 최고의 권위

를 가진 국가의 基本法的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북한 헌법이 다른 법들과 구별되는 점

은 「헌법이 국가사회 제도의 기본 문제들을 확고히 하며,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
4

11 서을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통론, 서울디학교 출판부, 1986, PP-36-37 참조.

14. 헌재 북한에는 통일법령집(낱한의 대한민국법령집에 해당됨)을 출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몇 건의

법렁이 운용되고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낱한의 대법전 소분류방식으로 구분해 보면 J) 헌

뱀분야 勒 행정법 분야 卷 토지법 분야 鉛 협동조합법 분야 卷 군사법 분야 卷 민법분야 酌 가족법

분야 卷상법분야 5격제법 분야 卷 노 동법 분야 F 사회보장법 분야 卷 조세법 분야 翁 형법 분야 卷

소송법 분야 卷 국제법 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자세한 나)용 !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3
, pp.

9-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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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을 규 하머 모돈 71렁과 立法의 IX]骨적 기$로 되며, 최고의 l 적 효력을 가지이.

오직 최고주권기괸·애서 일정힌· 질차에 의해서만 제텍, 수정. 보충된다) 라고 정치사전

에시 설밍하고 있다.15) 북한의 성문1但윈으로서는 단헹 법령들음 들 수 있다,

그 
-1데 

이들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勞動黨의 지침, 깅-렁, 원칙 둥으로, 이들은 r' 권고

적 의미) 만이 아니라 C깅·제규뱀.i 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디·는 점이다,16) 실제적으

로는 북한의 보]은 그 주체가 주;d)이 아닌 노 동당이며, 빔의 본질은 노 동딩-의 노선과

정첵을 보]이린· 형식을 통헤 IL호1된 짓에 불과히그L 실질적으로는 킴일성 교시니· 딩' 징

책이 }/]/f님을 내신히.고 있기 메문에, 사실싱· 북한에서 최고의 a· ]을 지니는 젓은

깁일성의 )'](시 1 외. [ 조]징일의 밀'씀 1 ]11- l 
'

띵-의 사법 정첵.J 이라 힐· 수 있다.17)

이러한 점을 감인·히·이 북한의 법체계를 헝식적인 측먼에서 보면, C 길일싱 교시 · 김

정일 말씀..l -· l 노 昏당 3식1J - l' 헌빔.l -
l' Yi렁.i -i l' 시헹세칙J - 「'쿠-정.」 -

l 즈]제 
1 능의 싱-히. C

[
I-조를 

'힝성하고 
있다.18) 이중에서도 r 김일싱의 교시.」 는, 1994년

7 월 s일 시-;:g· 후에도 지급까지 북한사최와 주민들의 A활을 고율하고 있는 접을 보먼,

사 1싱· 最高 法으로서 r/-1위와. 효럭올 보7-하고 있다고 AP'된다, 띠·라서 북한의 조세빕

이 노 동당의 정첵과 어긋달 때에는 후자의 의도대로 수]게 개징 · 빈겅될 수 있어서 조

세7]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취약하다고 본다.19)

이러한 쥐약추]은 우리가 1骨할 이중과세방지헙정파 북한세법에 충돌이 있을 겅우. 
.

이떤 -]J-정이 민저 적성-되어이· 히·는지가 짐에서 외국투자자들의 북한에서의 조세부담을

안정적P.Y 에측할 수 없다는 데 s 7제점이 있다.20)

한편 느[한의 不文法源 관습빔. 핀-레뱁, 조리를 드는데, 북한 법체게에서는 여러한

骨문111에 내해 88源·l'生을 인정하지 館')f 있디.,21>

I 된

15. 정치사진, 사최과학舍%1사, 1973.

16. 최4- J , 삭한%l, 비·영사, 1勢3, l). 6,

17. x])성%, 내북투자 보호 및 분젱해길씽'인· 인구, VI
, 족동일연c/-윈, 1993 

, p. 43, 힘조,

iE. 제성%, 압의 3, p. 49. 침·조.

19. 1[한의 거원성에 핀·한 Z1애한 내-g- :
I
;q제치, A[한1+]제게요, 1931, pp, 8-12 ]·조.

20, 等-S- 에로 1992넌에 게징1(l 
'71-잉11q시6@세칙 

제1조에시는 
"

이 세칙은 김인성 주석과 71정일 서기가

다룐 니·리·돌과 합영을 살"l· 데 대'하이 7신 tg·침과 조선%ilJ주주의 인민곱촤국 %]·영11을 철저

는 것을 목시we.로 한나" 라·고 v·정하·V 있다. 따리.서 이 세칙의 직< 그 상위기이 71'엉11]이 아니라
l
7인성 . 김징일9> Jl%시.l 엄·8·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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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으로 북한 세법의 법원은 헌법과 성문법 중 조세와 관련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및 「세관법J 등을

들 수 있다.

111 북한헌법상 조 세조항

북한 헌법은 1948년 q월 제정된 이래 1954년 4월 제1차 개정이래 모두 7차례 개정되

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 헌법 중 경제조항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북한 투자를 촉진

시키기 위해 외국인의 권익보호 규정(제16조), 외국인 · 외국법인의 합작과 합영을 장려

하는 규정(제37조)을 새로이 신설하였다. 특히 위 조항은 1992년 10월 제정된 까國)<

投資法 등의 헌법적 모 태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은 1974년 겸일성이 「세금제도를 완전히 엾얠 데 대하여, 라

는 교 시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세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22023) 또한 북한 사회주의 헌

법(1972. 12. 28rn) 제33조에서는 세금에 대해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 제도을

완전히 없앤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합영법[1984, 9. 8. 최고인민회의 상설

21. 앞의 글, pp. 6-8 참조,

22. 이 교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던 인민들의 꿈은 드 디어 현실로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

로 세금이 없는 나라로 되었다, 사회주의 하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합법칙적인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사회주의적 국영경리와 협동경리가 국가의 경제적 기초로 되

어 있으며 근로인민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사회경제적

관계는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며 그젓을 종국적으로 없앨 수 였는 기초로 된다. 사회주

의 하에서 세금제도는 다만 일정한 기간 국가적 및 사회적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보충적인 자금원천

으로서 인먼들의 섕활수준상 차이를 조절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서 이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피지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한 것이며 그 발전의 합법칙적인 요구에 맞는 項이다,

, (북한법령집 제2권, p. 113.)

23. 북한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혁을 살펴보면 1246년 3월 「20개조 정강, 에서 일제시대에 운영되던 식

먼 조 세제도를 철폐한다고 하였으나, 수익세 · 지세 · 지새부가세 - 영업세 · 영업부가세 · 주세 · 물품

세 , 유총음식세 및 입장세의 조 세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다가, 1947, 2. 27. 인민위원회 법령 제호로 
1

세금제도 개력에 관한 唱정서」 를 채택하여 새로& 조세제도를 마런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세를 국세,

도 세 및 시 , 면세로 구분하여 1국세에는 소득세 . 농업현물세 · 등록세 · 상속세 · 거래세 · 관세 및 이

익공제수입이 있었고 恭 도세에는 가옥세 . 차량세 . 부동산취득세 . 음식세 · 마권세 및 인민학교세가

있으며 像 시 . 면세에는 대지세 . 시장세 . 도축세 . 시면유지세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사회체제가 사회

주의로 전환되어 생산수단의 국공유화 내지 사회주의화로 인하여 조세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지

자 1974w 4. 1. o]]는 모든 세금제도를 폐지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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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 겯정 제10201 실시 이스L](터는 )J1록 CI- 대兮이 ·복힌주민이 이.닌 J{힌· 거주 외국

인 또는 외국 71인에 한정되기는 健지만 l 합잉최사 소득세 (1985)」 과 1지국인 소득

세)%(1985fl 이 · 정되었다.24)25)

0리고 19929에 개정핀 북한 힌빕 졔37조에서는 합영볍(1984)제정 취지를 뒷받칩하

기 위해 「'1·t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소, 단체와 다-邑니·라 법인 또는 게인들과의 기업

'합·잉과 
힘·작을 징·려한다.l 라는 띤문 3T징을 7입하였고, [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 l

세힙A:L- 핀·전히 但/디..」 리.는 
<d-정율 M제d 대신, l 외국투지.법인 및 외국-인J 에

대한 파세를. 정딩·회.히-기 위해 힌보] 제25조에서 1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리-에서 꼲임없

이 들이니-는 사최의 J /-는 전적으로 3로자들의 복리兮진에 돌러진다..l 라고 긴일적으로

조세 부과의 필요성을 표힌하고 있다.26)

시-실 -t[한의 國家 J吹入의 110屈27> 중 싱'당]F$은 l 
'

소비제를 Al신 · 핀매叫는 <·;-영기

업소 1산힙동조힙·이 제퓸의 도매가격에 일징 급엑을 추기-히·여 소비자애게 판메함으로

씨 인이지는 부기·수익으로써 국가 닙-입하는 거레수입금) 으旦, 이는 1.3칭만 세)7이

아니지 실질적으로는 닙'한의 간접세 셩 으로서 세급이 없다라는 주장은 사실상 살가

V힘--K 보여주는 等온 에라 힐· 수 있다.개)

團

團

24. 분 
'l·-C. 

19Q)넌 >3 l a l·t지·기입 7 치국언 세급1&] , 을, 1994년 2윌에는 「외-:·l·투지.기업 盲 %l·

인 세],l·Irn<l 시행-]/-정 , 을 제정하이 외-][인 7자/·린 세제룰 재정비히·있으미, 따다서 1985넌에 제정핀
「현영회사 소득세1$, :·!)- 1 외<·l·인 소<세11 , 은 혜기된 것으且 보인다.

25. 지.세힌· 네-1 : 정주편-, 4;f한의 %:l·영뀌, 단<·t·111학(세3$l: 을남 이중1;!1박사 최깁'기념), 닌·5]·대학ii

대학, 1勢3, PP, l - ‥ 31., 헌·5냥(익'il회, 북한의 
'71작'트자제도(A[한의 

힘·잉1113U, IE1. 5. pp. l - 35.
, 71제

낌, 북한의 피핵·인 커집투자 유치제도에 관힌- 인구(l)(V-잉11]상 %·잉기71의 징엉관리제도률 중심으로),

인세대학교 tIl힉'연5L(제659), 인세내학교 11과.내학 m/]학연/소, 1996.6.
, pp, 477-503, 박힌복, 녁한의

Y]'영)tI 및 겅제 판린 빕령의 검토, 시.최과'이·인(/(제 %l), 경성대'이·교 사회파힉·연</-소, 1923, pp. 55-

109,

26. 지.세'한 내벙 : 이·중성·, 41 (헌11]싱- 깅제조'항, 깅님-I;!]'혁· 세g%], 1993
, pp. 157-173 침·z,,

27. 그렇다1괸 뀨한의 국가에산수7]은 이떻게 조 달되는 깃일까, 북한의 주장에 따르민 <a·가에산의 세입부

분은 (1) 소비제률 생산 %l·매해e 11염기입소 생산'71돈조71·이 제품의 도1111가긱에 입정 굽액음 추가하

이 소]))사에게 판매 
']'으로써 

인이지는 부가수익으로써 
-:·
[가에 남입하는 거래수입한 %3 모-S -]

[영기업
소가 <:t 깅엉환동에시 언이지는 소득 쭝에시 그 기입소에 남기놓기로 긴정된 급액을 외히.고 국가에

닙'입하-년. 국·기.겨V이익it $지-종 헙동조71· -k이 1·l·가且부더 각( 셍산3·단을 공2반기니. <·l·/

하에 깅잉쵤·동을 한 매가로 국기.에 님'3]하는 시.-9-료 또L: <A수J-L 성지의 RI-秒단체 이악급 (A서비스털

은의 SW체신·제 기t%1소들의 봉사L<i. 수오] OJA씨 ·:·
t·기피1 b]-입히·는 봉사且 dd$· ( 기%소의 고 정자

산에 대한 김·가상각'비, 국가 산 VI·메수3] -V의 기니- JLs.;i.f으로 구싱된다, C'J-러니. 리-지·의 항꼭이 일

마인지는 리'히진 )11· 7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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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북한의 세법은 r 외국인 투자법(1992)」 을 기본으로 하여 
「외국투자법 및 외국인 세

금법(최고인민회의 상설기구 결정 제26호(1993.1.31.) 및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

의숭인(1993. 4, 8.)」 이다. 이 법을 시 하기 위해 외국투자기업 멀 외국인 세금법 시행

규정( 정무원 결정 제9호(1994.2.21.)」 이 제정되었고, 나진 · 선봉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

(1993. l, 28.) 및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 승인(1993. 4. 8.)」 에서 이 지역에 투

자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법(최고인민회

의 상설회의 결정(1993,Il.17.) 및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승인(1993.12.10.)」 29 ]

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세금조항을 신설 ·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303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에서는 조세의 종류를 납세자 및 과세 대상 물진

의 성격에 따라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및 지방세로 구분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란 북한에서 기업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업체에 대한 조세를 규

정하고 있고, 개인소득세란 개인자격으로 근로 등을 제공하고 받은 노 임 등에 대한 조

세이며, 재산세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북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조세

를 말하고, 상속세는 북한 거주 외국인이 북한소유 재산 등을 상속받았을 경우 부담하

는 조세이며, 거래세는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각 단계별로 거래금액에 일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간접세 성격의 세금이고, 지방세는 각 지방의 재원조달

을 위해 특정한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북한의 세목

을 남한과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香다.

28. 사회주의 국가의 조세체계에 자세한 내용과 분석 : W, E. Butler(이윤영 번역), 소비에툐법, 대륙연구

소 출관부, 1990, 참조.

23. 세관법은 북한인과 북한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된 외국투자기업 및 외 인

세금법과는 성질을 약간 달리 하고 있지만, 조세라는 관점에서 볼 땐, 관세도 조세의 하나이므로 이

글에서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30, 자세한 내용 : 원용수, 통일을 더비한 남북한간의 대외경제법 비교연구(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떱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통일논총(제12집),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언구소, 1995, pp. 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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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세11]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v·법 인-에서 납세의무자벋로 3L분되어진

다, 외핵-平자가가 북한에 투자'잇- 징우 /1 두자 대싱' 빕인은 그 대싱·법인의 근거빕인 힙·

잉1但, 호j·직·보], 외3인기입111 능에 따라, v·잉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으로 구분되어

진다.31) 이러한 t/,1인은 기%소득세를 느L담하는 님'세의平자가 된다,

T한 ·h[한내 빕인을 설1하지 않온 기업이지만 북한네 1상주기-7-(남한의 고정시-업

장의미3J)J 骨 신치하이 겅영활7을 히-거나, f/1는 상주기구가 飢다할 지라도 북한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최사, 상시·, 기티· 깅제조리을 y{-國企業이라]l- 하며, 기업소득세 중 원

친징수 신고 · 님'부 적-W데상이 된다.

T

31. 사한의 외<·]인 누지새( i卽2.IO. 5. 피고인민최의 싱-션회의 걸정 제17호, 1歸2, 12. IO. 최5]r인�;11회의

제9기 제4치· 최의 승인)싱' 기% · 분뷰하1닌 린'직'기입, 합엉기업 몇 피-:s-인 기71으로 7분된다(외학·인
J/지파] 제2조 7]·1), 71작기f%이란 긱한측 투지·기.외. 외-]l·측 투지.가기. AL동으로 투지.히.되 合엉권.ty

한측이 긴'는 기업合 t
//'하고, RI-잉기3]이란 북한과 외국平자가가 공동으로 平져.히.되 양측 W동으

영하는 겨입을 Is-히·고, 
외-31-인 기업이란 T·l·투자가기. 난<이로 투자하는 기입을 밀·히.니.(외국인 투지

)
l>l 제2조) 이는 지·-8·징세무의지[l> 안에서<11 칭·)l . 운잉힐- %· 있다(외%인 투자11 제3조), %1영기%,
'71작기S]괴. 

외可인기업의 비]d에 내한 자세한 %A- : 절입 31 l : 힙엉기71, 
'骨직·기오1과 

괴국인기업

의 비]l<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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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합 기 l 합 법 i 북한 인 l 기 소득세, 지방세, 거래세 l

1 외국인기 1 외국인기 1 북한법인 1 기 소득세, 지방세, 세 1

113 북한세법의 특정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은 외국자본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조치와

나름대로 국제흐름에 부응하려고 하는 노 력하고 있다.

(1) 외국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세제혜택

북한세법에서는 외국인 자본에 대해 유리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점은 북한

이 얼마나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노 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기타지역에 투자한 외국자본에 대한

세제상 특혜보다 훨씬 有쳄한 條+牛을 제시하고 있어서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9)다. 또한 인접국인 중국의 기업소득세율이 30% 인데

비해 북한은 25%를 적용하고 있고, 개인소득세율도 4-209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5-45%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북한이 중국보다 왹국자본 등에 대해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2)

32. 자세한 내용 : 통일원,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절차, 1997, pp. 183-184 참조, 그러나32. 세율에 관하

여 중국과 베트남과 비교해 보면, 베트남과는 차이가 없으나, 중국에 비해서는 낮다. 그러나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 전세게적인 소득에 대해 모두 북한에서 과세되나, 중국은 국외소득 중 국내로 송금퇸

부분만 과세하고 있으므로, 세율차이가 바로 투자요인으로 이어잘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세

한 내용 : 붙임 표 2 북한 · 중국 · 베트남의 세율비교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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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지국과세에서 거주지국과세제도로 번환

종조1의 북한세뱝인 
l 합영최사 소득세71 1 과 1 외1·r인 소득세법a.l 온 주로 북한에서

발셍한 소득(이하 북한원친소득이라 힘·)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었였던 반Id, 헌제의 71-정

은 P 거7지국 과세J 暑 중심으로 하는 先逸 · 개빙-형으로 비·꾸고 있다. 이는 북한네에

외국보]인의 설71이 자유롭고, 외국인이 장기간 거주한다는 전제하에 규정된 깃으로. 북

한의 세보]이 북한의 개방 징책을 반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세율은 종

진 세빕5-(정보디. 세율은 과71-하게 닐춘 반먼, 파세 대싱·소득은 全骨界所得( wor ld w ide

incotne)으로 피·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빙'지의 기준의 하니·인 싱-주

기구(님· 
'l-의 

고 정사업징-의 의미임)에 관한 3-f정33)- - 놀랍게도 도입하여 시宅'하고 있읍

F 심5여겨-분 민·힌- 히·디- 히-깃(디-.

3 IE]5沒3}키.교르프

[s)-:-,f인투자기엄 l J세계소득 (북한 · 치 원친소득)1 자진신]1 l
[.-..--- - . . . - - - l----- 

- 

l

신/2] t. . K깻[/ 關 團 J즈 .2:<SJ
F< 사7]장 설치 외국기% 1북한내 윈친소득 1 자진신 l
i --- - -- . . . - - . -· ·- - - - - l--- - - - - - - ------- - -- l

[<]·('討 1뽀!<.적 소[] (利' <亂 . 腦

[笠J 중 -利1
/쁘2L]j훨1브르스트 醫 .L 戶<2자/]씬5

(3) 사유제산제도의 히용에 따른 조 세빕 관련 규정의 정비

북한에서는 원처 으로 私+02팹推1]度가 허- - 되지 않고 91지만, 자꾸-징제)/억지대네

에서는 한징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즉 자유정제무역지데내에 시장깅제요

소를 도9히-였고, 이에 따라 산세, 싱'속세, 지빙-세를 신설히·였다,

(4) 이骨괴·세방지협정에 체질에 대111한 근거 규정 신설

-L;-한세10에서는 외쉽f과 이중과세빙'지7]정 밍확히 하고 있다, 즉 <·]·인 투자기업 및

<·f인은 북한과 자기나라 정부사이에 체걸핀 그重課稅訪1LIl,定이 있는 깅우, [피6[투

團 團 윈

33. 외국투자기얍 1길 
외국VI 세i[y)/i 시t&) 

-o·징 
제2조 %]·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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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에 우선하여 그 협정이 적용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북한이 남한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와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겯을 준비하고

있음을 일 수 있다.34)

(5) 차별적 과세 규정 존재

북한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한정된다. 북한 주민과 순수 북

한기업에게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고 유독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만 부과한다는 것은

그들의 정치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차별 과세한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다. 또한 논리

적으로 북한 헌법에 
"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 2 企業所得稅 관련 규정

기업소득세는 기업을 섣립하여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원천소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1.2.1 납세의무 범위

위와 같은 납세자35) 중 외국투자법인은 북한내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여 얻

은 소득(남한의 사업소득과 같은 의미임)」 과 「기타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

34. 북한은 헌재까지 외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조약으로는 1961년에

체결된 「
북한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 약」 과 같은 해에

체결된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통상항해에 관한 조약」 이 있A

35. 넘-세자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별기준어 북한 세금법에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낱

한 세빕에서는 납세의무자란 
"

세법에 의해 국세를 납부할 의무(g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

한다)있는 자를 말하고 있고, 이 범위 안에는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

시키고 있다(국세기본볍 제2조 제9호). 반면 남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 납세의무자 보다는 그 적용 범위가 넓다. 한편 북한의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상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기업활동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및 북

한에서 노동 보수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부어되므로 (북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상

용어는 지불하는 단위임) 납세자의 범위에도 포함되므로, 이 콜에서는 납세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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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재산의 임대와 핀·메소득, 제산임:도소득, 공업소 - 권, 기술비결, 겅영파 관런한 봉사를

제>하어 얻은 소득 빛 북한임역 라에서 지사, 출장소, 새끼회사(남한의 i·tyyFF含의획

미입)36) 갑은 것을 실치하어 얻은 lg외소득(남한의 외국원친소득)) 에 헤서 기업소

득세를 납부하어야 한다.37>

또한 외국기업 중 북한에 기업을 실립하지 아니하고, 북한내 상주기구 (이하 고정사

업장이라 힘 을 설치하어 영업활동을 히·고 이를 통헤 소득을 얻는 경우는 그 소득에

한하여 신고 · 납부의무가 있고, 고정사업징'이 없으먼서 at韓源泉所得이 있는 겅우는

북한윈친소득에 대한 윈친징午 · VI-부의무가 았다.

CI리니- 해외에 있는 자최사가 A-한네에 있는 외국투지-기업(모최사)에 베당을 호1· 경

우, 고1-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베딩-소득뿐인지 아니1친 해외자최사의 소득까지 과세내상

이 되는 지는 볼힉-실하다.38> 이를 요약하먼 이피 표외- 같다,

是한스1 으

園
l ! l - Al신·부문의 AI산물 4.매소득 l
l i l - d설,%l·사, 개省부문 소득 l

l…-‥‥l‥‥-‥쉰형猛'君7 
1

言 l
l l l - 54통운수, 체신, 읍식 骨 시· 부(의 7 및 l
l l l 요류· 소득 l

i浮 P'野3 
均 

1
l l l - 제신의 입내 및 · 도소득 l味기]辰고1/'고소쓴.
l l l - 베실-趾 項 부산骨 리에 의한 소득 1
L L..a L<1브[.브스브<]크힛 J
i ·汚

0흐L <L·)11·Pl·,·11]*t, ‥ · 用· · 1
. 團 w

3(). 이는 해외자최사를 의미한디..

37. 외3투지.기7] 및 외·:]'[인 세771& 8조 71·&,

38. (

l

-1한의 
깅.우 남 1 기업(모최사)의 헤쇠 지사 능의 소득표. 모 최사에 합산하니. 해외지·최사는 힙·산하지

M'는 l' I
n
l]인민 과세%·1칙(IA]인세1'S 1조 제i힝· 7]·조)J 合 히- -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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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납세연도 결정 및 결산이윤의 산출

기업소득세의 납세연도(남한의 과세대상 사업연도임)과세대상 사업연도는 매년 1월 l

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사업연도 중 영업을 시작한 경우는 시작한 낳로부터 12

월 31까지로 하고, 사업연도 중 해산되는 경우는 1월 1일부터 해산되는 날까지로 한

다.39) 기업소득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은 기업의 총수입에서 원가40)와 이와 관

련된 지출41) 및 거래세42)를 공제하여 산출된다.43) 또한 작업기간이 1년 이상 결리는 건

설 및 조립, 설치공사. 대형 기계설비의 가공, 제작 같은 것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산정은 그 해에 수행한 작업량에 따라 얻은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

은 금액으로 한 44 )

남한의 경우는 企業合計基準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상 기준

으로 다시 수입급액과 경비 및 원가 등을 재조정하여 세법상 당기순이익을 산출해야

하나, 북한의 경우는 결산서상 이윤에서 바로 원가, 지출비용 및 거래세를 차감하여 과

세표준을 산출한다.45) 만일 외국연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및 외국인 기업)이 손싣

39,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제14조 참조.

40. 원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함. 구체적으로 원가라 함은 T 공업부문의 경우 원료 및 자재비. 동력

비, 물자구입경비, 시제품 생산비, 노임,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직장 몇 회사관리비, 판매비, 보험료 등

을 말하고 2상업부문에서는 상품비와 유통비(수송비, 보관비, 포장비, 용기 손모 및 수리비, 상품자

연감모비, 영업용 연료 및 전력비, 노임, 대오]판매 수속비, 비품비, 난방비, 조멍비, 수도사용료, 사무

비, 통신비, 여비, 선전비, 대외사업비, 노동보호비, 문화사업비, 대부01자, 보험료, 이밖의 유통비를 말

하며 卷 봉사부문에서는 급양원자재비와 유통비, 교통운수운영비, 체신운영비, 기타지출에는 환차시세

의 변동으로 입은 손실, 기업이 파산을 당하여 받지 못한 채권, 판로가 막혀 체화된 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재가공 . 재포장 하는데 든 비용를 만한다(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제15조 참

조).

41, 남한의 일반관리비와 유사함.

42.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제15조 창조. 위 규정에 의하면 남한의 경우와 달리 간집

세 성격의 거래세가 경버로 공제되고 있다.

43.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9조 참조.

44,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제16조 참조

i%5. 북한은 피국투자기업이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외국투자기업의 재정부기계산은 꾀국인 투자기업과 관

련한 북한의 r 재정부기게산규범, 에 따라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을 위한 재정부기계산규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외국인기업법 등에서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실

정이다. 북한회게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 ; 깁병호,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북한최계제도에 관한 연

구, 퉁일문제연구(제6권 제2호 통권 제22호), 통일문제연구소, 1994 가을, pp. 133-163 및 전홍택 · 오

강수, 앞의 책, PP- 195-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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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V한 겅우는 4닌 이내의 범위에서(남한의 경우는 5년 이네임) 다음언도의 이윤에

서 공제가 가능하다,46)

프스

[ - ( - L - L르고-

1.2.3 세액산출 및 신고납부

위외- 같이 괴.세표준이 있는 남세자는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어 산骨한다. 만

일 김·1된에 헤당된다변 주]-면비율을 추A로 적용하어 신·各한다(감민에 대한 지- 한 내- -

: 이·레 l.2.5. 힝 추1-조).

산

L石‥11‥/] - ( i · D르 J )· 1

북%'l-의 기7]소h세율은 뱝인)飢, 잉71구의]된로 2
1
1-분된디·. 기본적으로 25% 세 이 적

정-되고, 자유경제]/-익지대에 설립된 기업은 14%, 10산7]에는 IO%가 >융된다.

기업소득세C I 分期別 ) 로 에정1d-J>L하고, l -T末決算.1 에 의해 칙-정 · 닙'누L한다,47) 예

졍노]-·보는 분기가 끝난 다음 15일 안애 하미. 인간兮骨소득게산은 인도가 끝난 다음 3개

M 인-에 하며, 괴. j-액은 반횐· 반고 미7]-액은 추가 닙-부한다. 분기걸산이合을 정하하게

계산할 수 칠는 징우에는 진년도에 if'느L한 소득 엑의 25%를 y]-부한다.48) 외국투지.기71

C 닙'세인도가 끝난 떼로부터 2개낌 안으로 l 연간 기업소 세닙-J/서J 4&])외. l 부기<]y

사무소.의 식·인을 반은 연간 제징부기 1산시 , so>를 해딩· 재징기관에 제출해야 힌.디..51)
x

4(s. 이 조임이 외-]l·기업에도 적-E-되는 지는 철-분%Ms]·디·(외1·l·투자기업 및 외-:·>·인 세i)·Il(] 시唱·</-졍 제31

조 71·조).

47. 외국투지·기R] 및 외국인 세금범 제11조, 71·조.

4M. 8<·l‥지.기업 및 치국인 세5W 시15/·정 제19조 71-조,

49. 기입소특세납부서에는 거래은헹1-M칭, y지·리 삔호, 진산이A, 세윳, 녑'세 엑의 내역-이 포함되이이·

힌·디-(외국투지-기71 및 치a[인 A-]]급빕 시'46/·징 제 2조 침-조),

50. 징부기긴71·A'}에는 재징성'태표, 원기-게산표, Al산 및 
'F메초득y.11신·표, 

이윤 및 ]f베게신·표,숀익게산

]L 관리u]게신·표, j( 정재산 김·가상긱·금 산표 능이 SSI·된디.<외1·l·인기임빕 시헹)-o·징 제4S조, 1[투

자기71 및 외-:·[입 세급))!l 시행걸-정 체22조 71- J.



339

1.2.4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에 지사를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기업소득

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할 경우, 지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

생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外國納1hI稅額桂除方法을 적용하되, 북한의

세율보다 높게 부담한 조세는 북한의 세율은 한도로 공제하고, 북한의 세율과 같거나

낮은 경우는 전액 공제한다,

1.2.5 기업소득세 면제 및 감면제도

다른 나라의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북한 정부와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의 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즉 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

한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 : London Inter-Bartk Offered Rate와 거치기간을 포함한 10

년 이상의 상환기간 등)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52), 그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53)

기업소득세의 감면은 부문볕로 구분된다. 북한이 장려하는 업종(남한의 엔지니어링기

술진훙법과 비슷함), 즉,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 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

술개발부운에 대해서는 이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1009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 봉사부문(남한의 서비스부문의미임>의 외국투자기엄이 10

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면제한다.54)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부문과 봉사부문의 외국투지기업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읕 2년간은

505 범위에서 덜어준다.55)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 하

51rn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제21조 참조.

52.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제27조 참조.

53.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언 세금법 저115조 제1항 참조. 그러나 다음 2년까 소득세를 50% 범위내에서

덜어줄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임의적 규정으로 이는 덜어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

법 세칙에서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의적 적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4.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15조 제3항 참조.

55, 이점에 대해시는 외 투지기엄의 셜립지 기준이 불분명하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15조



340

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 중 총 투지·액이 6친만윈 이상이 되는 기71은 이윤이

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미, 그 다음 i넌간은 50% 범위 내에서 1편제한다.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合法的 f'l]潤 중 전부 또는 월부를 북한에 再投資하

여 동록자본올 늘이거나(중지.하거나), 다른 외국인투자기엄을 섣4하어 5넌 이싱· 운영

할 경-F, 再投資分에 대하여 닙-부한 소득세엑의 50%를 환급 빌·을 수 있으머, 이 骨 하

부구조 d설부문에 제투자하는 경- 에는 再投資分에 대하어 닙'부한 소득세 전엑을 촨

-/닌身을 수 있다. 김·l·l기간의 계산은 이윤이 난 해로부터 연속하어 게산하므로, 만일 첫

해에 이$ 이 나고 CI 디-음해%L터 3닌간 걸손이 니·고 그 이-P 이윤이 날 징벅-는, 칫해분

만 100% 변제빈·고, 그 이후 이윤이 난 부뵨은 so%네에서 %1면을 반는다.S6)

김-빈음 빈·고지·히·는 외<%-투지-기업은 r 기입소可세 김-면신칭서.i 를 재정기관에 제출하

여 재정기관의 승인음 인이야 한다. 기업소득세 i]-면신칭서에는 기업의 1펑칭과 주소,

31종, 이 이 생긴 연도, 총 트.지·엑, 거래은행 멍칭과 돈자리 1언호를 퍼-히고, 해당 기리

설V]시 승인기관이 증밍하는 문건을 칩부하여 제출하어야 한다,57> 제平자하여 김·먼을

빈·고자하는 <·f두지기업은 신청서와. 힘·께 재투자액과 겅영기간을 증멍하는 기업섣립

심시. 승인기관의 획-인 긴은 제출하여야 한다.511)

북한의 감면 기준은 10넌 동인· 시섭을 수헹하는 것을 진제로 하고 있으므로, 만일 10

닌 이전에 칠수하거나 또는 해산하는 경우는 이미 김-번 받은 세액은 다시 닙-부헤야 한

다.5'j) 또한 재투자의 깅우 겅영기간이 5 닌이 되기 전에 자본을 철수하는 겅- 애도 제투

지.시 반촨 밤은 소득세엑은 다시 닙-부해이· 한다.60)

제3힝-E 심혀지 제한 Ii-정이 似지만, 외학투자기업 및 외학· l 세8법 시행1ir정 제29조 에시는 자유직

제무역지내에 싣7]한 VI국투자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56, 외<·f투자기업 몇 외국인 세i I ll 시행v-정 제31조 칠·조,

57, 외국투지·기7] s 국인 세-TIl 시6B·징 제33조 YI·조.

58. 외국누자기리 1길 외국인 세骨)%l 시헹y-징 35조 7]·조

59. 외·:·f투자기7] 및 외1·:·인 A·hf빕 제15조 제2항 및 외국平지-기입 7 외국인 세금11 시행-]i-정 제34조

j-J,. 이 깅우 김-먼1;o-은 세액tv> 세금을 디·시 내<2- 짓인지 y/1는 일정한 이자블 본며서 내는 겻인지는

딕분19하다,

60. 국平자.기입 및 외국인 세금14) 제16조 침·조.



XI

1.2.6 원천징수남부제도

외국기업이 북한에서 얻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로 하되, 자유경제

무역지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10%로 한다.61) 공제납부자(즉 외국기업에게 북한원천소득

을 지급하는 자) 또는 수익인(북한원천소득을 받는자 즉 외국법인)은 수익이 발생한 때

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익인이 자진신고 · 납부하거나 수익骨을 지불하는자(남한의 원천

징수의무자)가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기업소득서]액 공제납부서」 62)와 공제납부한

다.63)

1.2.7 해산 · 청산 및 구조조정 관린 규정

기업이 해산될 경우는 해산 선포일로 부터 20일 안으로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

부할 세액의 50%를 납세담보금 으로 세워야 하며,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안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6t)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기업의 이득

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과 같다. 청산시 납세담보금은 납부할 청산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었을 경우 그 때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결산하

고
, 통합 · 분리 선포일 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해

산, 통합, 분리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미납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채무의 이행에 앞서 납

부해야 한다.65)

1.2.8 國騷租稅 관련

북한에 외국금융기업이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61. 외국투자기엽 및 외국언 세금법 제13조 참조.

62. 기업소득세공제납부서에는 거래은행의 명칭, 돈자리 번호, 지불항목, 지불금액, 세율, 납세금액의 내

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제23조 참조).

53.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14조 참조.

64.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11조 참조.

65.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제2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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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가 납부한 세엑음 北韓:連用稅宰의 範圍內에서 엑공제를 한다,

외국과 이중과세방지헙약을 체결할 겅우는 북한의 1기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骨법.」

등의 규정과는 벌도로, 그 협정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66)

아울러 고 정사업징·에 관한 규정을 신섣하여서 북한내에 l 상주기구」 가 았는 경우는

상주기구에 관련된 경엉활동 소득 대한 조 세규정을 두고 있다.67)

1 . 3 개인소득세 관린 규정

앞서 설1징한 바외- 같이 북한 주민에게는 계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북한에 거주

하0 외<·[인 및 북한윈毛소득이 있는 非居住 까國)%,에게는 l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볍 , t겻 r 외5(투자기업 y 외3(인 세금법 시헹v·정J 에 따라 넙'새의무기. 부과된다.

1.3.1 납세의무 범위와 파세대상소득

외<·f인의 게인소득세는 넙'세의무 범위는 
l 居住 期閏.」 을 기준으로 히,고 있디.. 북

힌-에서 180일 이상 거주히-는 외히-인은 71리적 E로 개인소득세 닙-부의]/기. 있디.,68) 즉

180일 이상 iVl 미만 안 북한에 거주한 외국인은 북한우)천1득에 대해서, 曆4f主期問이

1년 이상인 치국인온 북한에서 발)%한 소득各 2E힙-한 진세게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북

힌·에서 소득세믈 남부헤야 한다.

긔줏>B느긔의]소트2쇼크1

고 團 團 團 w w

66. 외·곡투지·기업 멸 11인 세-J)fl 제71 71·Y,

67. 그. 러니. 위 상주기구(남한의 t'l/-징시·입징- 의미)의 깅엉曾동에 내한 귀속소득의 산各방161을 몃苟·하게
·d·정하고 었지 일'아서 낑은 즌란이 에상M디-. 인반·직으로 국제조세분이'.에)I·]는 이러한 고정사업장에

대한 귀속<-g의 산정은 귀속<의)(:IA, 총검주의 il히, 징충주의 원칙에 ILl.라 징징된다 (이3
A·>%- 이중과세방지'fl정 체긷1·s·인 S.2. 침-조).

6S, 외-]·투자기업 W 외국인 세甘11<] 시3B·정 세36조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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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소득은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대)노동보수에 의한 소득69)

(2)배당소득70) (3)공업소유권71), 기술비겯72),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73)(4)이자소득74)

(5)임대소득75) (6)재산판매소득76) (7) 증여소득77) (8) 개인기업소득(개인업 소득에 한

함)78)으로 구분된다.

1.3.2 적용세율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된다.

0) 노 동보수(남한의 勤勞所得에 해당됨)에 적용되는 세을은 아래와 같이 5%-20%까

지 누진과세 된다(자세한 내용 : 붙임 표 3 노 동보수에 따른 세율표 참조). 만일

동일인에게 북한내에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슴算한 所得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다.79)

(2) 배당소득SO),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

69. 노 동보수에 의한 소득은 노임, 상금, 장려금, 가급금과 강의, 강연, 투고, 번역, 설계, 제도, 설치, 수

예, 조각, 그림, 창작, 공연, 부기, 체육, 의료, 상담과 같은 소득을 들 수 있다(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제37조 참조).

70, 이익배당骨, 잉여금의 분배소득을 의미함(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언 세금법 시행규정 제37조 참조).

71. 특허권, 실용신형권, 공업도안권, 상표권의 소유자가 그것을 제공하거나 양도해 받은 소득을 말함(외

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제37조 참조).

72. 특허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술문헌과 기술지식, 숙련기능, 경험 같은 것을 제

공하여 얻은 소득을 의미함(외국투자기엽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제37조 참조).

73. 소설, 시,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연극과 같은 문회예술을 제步하여 얻은 소득을 말함(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제37조 참조).

'

74. 예금, 채권에 의한 이자소득을 말함(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제37조 참조).

75. 건물, 기계, 설비, 자동차, 선박 등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을 말함(외국투자기업 및 왹국인 세금법 시

행규정 제37조 참조).

76. 건물, 기계, 설비, 자동차, 선박과 같은 재산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을 말함(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졍 제37조 참조),

77. 화폐재산, 헌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을 증여 받은 소득을 말함(외국투

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제37조 참조).

78. 영업허가를 받은 의국인이 상점, 음식점, 수리소 같은 것을 차려 놓고 자체로 상업 및 봉사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을 말함(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안 세금법 시행 정 제37조 참조),

73. 외국인 소득세법 세칙 제6조 제3항 참조.

80, 북한의 배당은 결산이윤을 확정한 뒤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큼(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매년 결산이윤의 5%를 적립해 하며, 이 적립금은 기엽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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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의한 소득은 209 분리하어 과세한다.

(3) 증여에 의한 소득에 적벙-되는 2%- 12% 까지 분리 과 된다(자세한 내용 : 표 4

중어1득에 대한 세율표 참조). 탄, 1만왼 이하의 소득은 1괸 한다.

(4) 고졍자산 입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은 수입급액에서 노 력비, 포 
- 

비, 수수료

같은 필요깅비를 20% 공제하고 난 뒤의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5) 개인기업 소둑애 대한 소 은 거래세를 공 한 굼엑에 대해 25%을 시용한다,

1.3.3 비과세 소득

외국인이 북한 잉억내에서 얻은 소 이리- 할 지라도 다읍과 같은 소득은 非課稅 對

象)iE'得이다.

(l) 북한 정부외. 다른 나라 정부 사이에 맺은 힙정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님·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2) 북한 s·융기관으로부리 반은 저축성 에급이자와 보험d 및 보헌보상급

0) 자유경제무억지대 안에서 미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입무를 하는 은헹애 비거주자

들이 2한 돈에 의한 이자.

1.3.4 원천징수납부

노 동보수 및 이자소득세는 매딛 기준으로, 다른 소 은 분기1組 기준으로 신고 · 넙-부

한다.g>} 노 동보수에 의한 소득 
'설 

이자소득세는 지불하는 단위(님-한의 원친징수 의무자

를 의미함)가 지급한 날미-다 게산하이 다음달 15일 내에 지볼하는 단위 소제지의 제정

기:란에 Id-부한다, 제산판매소득 및 증이소득은 분기 다음달 10일 안에, 개인기업 소둑

은 분기 디·읍딜' 15일 안에 수익인의 거주지의 제정기판에 신고 71-j/-한다,82) 북한원천소

q 

團 團 團

團 량 

團

-11을 증지·하는네에만 사7-이 가능함) 기티. 필요한 기굼( 에 : AI신·확대 및 기舍반전기합, 종업원 싱·骨
- 위한 기-감, 문최·후생기금, 양성기·>,l' 2이 있t 미, 이의 직럽한도는 著산이SA IO% 임)을 제외한

%d, 출자지분에 따리- 
'칩·엉담사자吾 

사이에 니dI-·-는 寺11]이다.

s;. 외-A[누지.기업 및 외-:·r인 세RId 제24조 v·조.

82. 게인기입을 하는 깅우는, 외국투자기입 1닐 국인 세%1섭 시9규징 제40조 제3힝·에 의히.먼, 외5[투

자기입 1길 
외국인 세<신1괴. 날리, 

"

管미·다 게산하이 소%이 있은 다음당 15인 인·으로 수익인이 신고
%d'부한디·" 리·고 53·징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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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있는 외국인 중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북한에서 발생한 재산판매소득에 대해 분기

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 달 10일 안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납부

하머, 북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본인 스스로 재산관매소득과 증여소득에 대해 분기

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 달 10일 안으로 신고 납부한다.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

인소득세는 원친징수의무자가 분기 첫 달 1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하거

나 수익인이 신고 납부한다. 그러나 수익인이 북한내에 거주할 경우는 본인이 신고 납

부한다.

l 근로소득 l 소득액 x 세율 (59-20%) l

l 공업소유권,저작권,Kn‥-H‥ 등 l 원천징수 납부 (20%) l

l 재산판매소득 l 원천징수 납부 (205) ]

] 임대소득 l (임대료 - 감가상각금) < 세율 (20%) l

A 감가상각금 : 노 력비, 포장비, 수수료 등의 비용이며, 고 정재산 최초가격의 20%까지만 공제

가능함

1.3.5 二重課稅防止規程

외국인 중 1년 이상 북한에 거주하는 자는 북한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
된

이 있은 다음 분기 첫 달 안으로 Il%益)<이 신고 납부한다. 그러나 이때 외국에서 개인

소득세를 납부兎을 경우는 개인소득세액 범위 안에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남한

의 세액공제임).63)

83. 이때는 해당 국가 세무기관이 발행한 납세문건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

법 시행규정 제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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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상속세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북한의 相4i耐1/産114) 데한 싱·속세를 녑'부하이야 하고 또

한 외국의 싱·속제산에 대해서도 닙'부를 하여이· 한다. 그러니· 북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은 북한내에서 상속빈은 제산에 내헤서만 trI세의무가

� 

주어진다,

t.4.1 상속재산의 범위

북한의 소-7구1 도는 국가소7-, 겨동단체소유 21-리)I 개인소유로 되이 있으며 토지

는 원3적으로 국기·소(이다. 3. 절과 외국平자가외. 외국투자기업은 民法 및 끼%國)<投

資·法에 1(]-라 토지입차권 몇 사벙-권 또는 판리권만을 가질 뿐이다, 따리-서 북한토지제도

싱- 토지임치구1의 x]]3자에 대한 양도만이 가농하디.. 자본주의 국가에서 토지소유권의 사

망시 인정되는 상속개님이 북한의 외국인 旦 지3]자제도에는 개8]될 여지가 似다.

그 럼에도 불구하co- 외국투지·기.외- 외국투지.기업이 3가로부터 임대 반은 토 지에 대하

어 해당기관의 승인 하에 제3지·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구/-정하고 있는데(제15조), 어기

서 북한이 싱·속이라는 - 이를 시-- - 한 것各 지--l;t 의 1&l 개14으로 쉽게 이혜되지 않·는

디-. fL 대다수 6'l기·의 민법상· 재신RI 상속의 경.윈 국기-기7E의 숭인各 A히-지V 않는디-.

이싱'과 같은 점에 비추어 15조의 상속 개님의 3-'/·TA이 필요하다.

1.4.2 상속재산의 핑가 1길 상속제산가어의 걸정

상·속제산은 상속반은 떼의 재산의 ·1지 시장가격으로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평.정한

시징·가걱이 존제하는 지 의문시된다. 싱·속재산의 핑가액 서 v속인의 채무의, 장레비

各, 싱'속기간에 싱'속재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E 는 비용, 공중료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

에 0레의 세·울을 적용하미 길정한다,

1.4.3 싱'속세율과 신고 및 납부

상A세율은 6% -. 30%까지 상속액에 띠·라 적-fr다다 자세한

� 

내용 : 붙임 표 5 상속세
團

團 團

醉 w團

E4. 상'속제산이라 
'哲'은 

동산, 부동산, 최페재산, -7가중귄, 에급, 저큐 및 31'험骨, 공7]소유7L 지쟉권, 토

지이-23·l, 채 ·l 2을 의미'헌·LR외-:·[투자기입 및 외국인 세<-'l·l)i 시-g@]y·정 제53조 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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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표 참조). 상속자는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압으로 상속재산액, 공제액, 과세대

상액, 상속세액 등을 기록한 상속세 납부서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속세 공제신청

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자가 둘 이상인 경우는 상속자 벌로 상속

세를 납부한다. 상속세는 現金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는 해

당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3년 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物納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경

우에는 그 이유와 재산종류, 가격 등을 밝힌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때 물납 대상은 상속받은 재산에 한한다.S5)

1 . 5 지방세

외국平자기업과 외국인은 지방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세에는 O)도시경영세 (2)등

록면허세 (3)자동차 이용세가 있다. 도시경영세는 도시의 公共施設을 管理하는 목적으

로 징수한다. 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의국투자기업은 노 임총액의 l%를, 외국인은

월수입의 1%를 도시경영세를 부담한다,

또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기업, 광업권, 어업권을 표錄할 경우 및 기술자격 변

허증을 발급받을 경우는 건당 또는 광구당 10원에서 1,000원 사이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 : 붙임 표 7 등록면허세액표 참조)

아울러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自動車를 所有한 때는 자동차 이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자세한 내용 : 붙임 표 8 : 자동차 이용세액표 참조). 자동차 이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자동차 이용자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자동차를 이용하

지 않는 기간에는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하면 자동차 이용세를 면제받

을 수 있다.06)

1 . 6 재산세

재산세 제도는 북한에 비록 외국인에게만 용되지만, 초기 사유재산제도가 정착되

는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아직 사유재산으로 인정될 만한 재산이 극히 제한

h5. 외국투자기업 賀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제57조 창조.

S6. 외국투자기업 賀 외국인 세금법 제 되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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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 로, 북힌세 소유하고 있는 「긴물J ,

C선박.l ,

1 비헹기J 에 대해 부과된다.

제산세 과세표준은 위 지빙-세 중 동록먼허세와 관련이 있는데, 둥록 당시 둥록가액에

l %- 1,4%세율을 곱하여 산骨된다(자세한 내各 : 붙임 표 6 제산세율표 침-조)

1 . 7 거래세

외5f투자기업괴- 외국인이 중 )W산물 판1개외- 봉사(남한의 서비스 해당됨)하는 징우는

거레세 부과대상이다. 거래세 과세대상은 생)산부문에서 /g산물 핀·메骨액의 수익급, 상

업부뎔에서 싱-풉판매액, 서비쇼 부문에서는 봉수수익骨(납한의 서비스료>에 대해 부괴.

한다.

거리]세 적용세율은 지- 부문1가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IO%의 세율이 적용되나, 사회목

적으로 통제하는 술 딤·배 등은 21 - 60%까지 높은 세율이 부괴.되고 있다(자세한 내용 :

骨31 표 9 거肉세 7 참조).

1 . 8 관세

관세는 외괴T-투자법인과 피국인譽1펀· 이-니라 북한의 기관, 기업소, 딘·체와 공민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니· 수출과 수H]을 장려하는 불지·애는 관세를 적용하지 嗚9-1나 낮게 적용

하며,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몰지.에는 괸·세를 높게 적各하고 있다.67)

1.8.1 판세 기준가격

관세 기준가걱은 수R]과 수출로 구분되는데, 수입물자의 겅우에는 국깅도착·가격, 수

출-計자의 경우는 5 (겅인도가걱, 수출압骨자가 아닌 징우는 소매가격으로 정한다.

1.8.2 관세적용 제외 품목

아례의 몰자에는 관세를 부피.하지 아니한다.關)

(l) 다른 니·라 정부 또는 5 ('제기구에서 보내온 신불

권 團 團 團 團 團

w 

- - w

S7. 세{]<11!l 에4조 7)-조,

8S. 2'r 버니· 아411의 경우애는 괸·세 면 의 에외에 헤당되이, 헤당 관세를 무담 야 한니..

(]) p,[한에 오·는 대표V!· 셩%파 외11(관, 낙한에 7제히·는 
-]
[제기3( 내%난의 기준초과 骨지.

(2) 외핵·-%/자기업이 셍)산한 싱'품펄· ·지·1-겅제무익지네 뮈'의 식-한지%에서 괸·매하L 깅우

0) 기·공문익, 중기부역, 제수풀을 A직-SJI 
·들이온 물지·븜 북'헌시역에서 핀·메하는 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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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여행자의 휴대품

(3)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와 북한에서 생산하여 수출

하는 물자

(4)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게 되어 있는 물자

(6) 국가가 따로 정한 물자

1.8.3 관세율

관세율은 政務院이 정한다.89) 북한과 다른 나라와 맺온 무역 협정에 관세 특혜조항이

있는 경우는 特惠關)園事을 적용하고 없을 경우는 普通關稅車을 적용하며. 무역협정에

관세율이 따로 정하여져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른다.90

1 . 9 가산세 · 벌금

위에 언금된 조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격우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와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외平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끝난 다음달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매일

o.3%에 해당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다음과 같이 북한 내에서 세무신고를 해태 하였을 경우에는 벌금

을 부과한다.

0) 외국인 납세의무자가 정한 기일 안에 세무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납부서,

소득세공제납부서, 재정부기결산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 있는 당사자에

게 2천원까지 벌급이 부과된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한세액에 미납하지 아니한 세액의 2배까지 별금을 물린다,

(3) 장부, 전표, 증빙문건을 위조, 폐기하였거나, 원가, 비용, 소득액과 같은 것을 사실

과 맞지 않게 게산하여 탈세한 경우에는 탈세액과 그 탈세액의 4 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89. 세관법 제32조 참조,

90, 세관볍 제3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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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구제절차

외<·r<자기업 및 외국인이 북한 재정기3 등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1杜은 깅우, 신소

3원괴. 소송을 昏해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0.1 신소 원

외-7·f平자기7]과 외국인은 세 M'부와 괸곡]하어 의건이 있는 겅우, 세금을 납부한 난

로 부터 30일 안으로 세큐을 반은 제정기관의 웃기곤1페 신소칭오)(님'한의 이의신칭과 릴·

읍)을 할 수 있다. 이 신칭소원을 . 반은 제정기관은 30일 인-으로 신소칭원읍 처리히·이야

한다.')l)

1.10.2 소송

신소칭원 결과에 의견이 있는 외국트.지끼71 및 외국인은 신소청원을 처리 받은 닐·로

부터 10 안으로 소제지 또는 거주지 제핀-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 관句서 특엄한 규정음 X-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합영법 시헹세칙 제100조

V 

團

團 團

團

l. 관세의 경우 신소칭원을 )g·은 싱·-;7세관은 그깃을 접수한 날로 부너 20일 인·으로 처리하이야 한다

(세&5·t/] · 50조 ). 신소처리 갈과.에 의의기 있合 경우는 신소를 치리 W'-F 닙'로 ]F터 10인인'이 헤님'

판소에 소송各 세기힐· 수 있다(세A(l-빕 제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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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

합영당사자들의 분쟁이 있을 경우 북한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민사소송법상 민사재판의 관할은 1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

로 해결하는 경우를 제회한 재산분쟁사건 倦이혼사건 卷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와 관

련한 사건 鉛민사상 권리와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한 확인 사건 卷 이 밖에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92)

북한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3급 2심저]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와 인민재판소가 있다. 중앙재판소는 상소, 항의사건, 비상상소 및 재

심사건을, 도(직할시) 재판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 · 항의사건을, 제1심은 인민재판

소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조세사건의 제1심은 인민재판소가 담당한다고 판단된다. 북한

의 재판활동의 원칙은 <1)재판공개의 원칙借재판독립의 원칙卷합의제 원칙을 들 수 있

다.93) 또한 소송당사자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94) 그러나 북한법의 특성상 법보다

는 「김일성 · 김정일의 교시」 와 「로동당의 정강정책」 에 위배될 때는 후자가 먼저적

용 되므로, 조세분쟁이 있을 경우는 더더군다나 두말할 필요가 없이 북한에 유리하게

적용할 것은 불문가지이다.95)

따라서 조세분쟁이 일어날 경우는 이러한 민사소송에 의한 절차보다는 「남북한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내용」 에 상호합의 규정을 두어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 남북한 교류에 따른 이중과세 발셍 원인

오늘날 각국이 국제간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기준은 居住地國 鳳稅原罰과 源泉地國

鳳稅原則 및 國籍地國 騷稅原則으로 구분된다.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란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올 말하며, 원천지국 과세원칙이란 소득이 발생되

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원칙을 말한다. 국적지국 과세원칙이란 자국의 국민

92. 북한 민사소송법 제53조 참조

93. 제성호, 북한의 법체게와 사법제도, 북한의 이해, 집문당, 1995, p. 76. 참조.

94, 자세한 내용 ; 제성호, 앞의 글, p. so, 참조,

95, 자세한 내용 : 법제처, 북한의 합영법제, 1992
, pp, 126-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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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기준에서 과세하는 원칙을 말한다96),

따라서 이중과세가 발A%하는 주요윈인은 (l) 양 당사자국이 한 닙'세의무자에 대헤 서

로 자기의 眉4住者로 주장하는 경우 (2) 거주자에 데혜서 진세게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7자에 대해서 그 나라 원친소득에 대헤서만 과세하는 경우로, 하니-의 소득에 데해

居住'1비圍의 課脫屬괴· 源泉地國의 課稅權이 競슴하는 겅우를 들 수 있다.

닙·북한간 이중과세 발생원인도, 다른 국기-외· 거레처럼, 서로 다른 과세주체간에 받셍)

되는 문제로서, 녈다른 치시를 보 이지 않51 있다. 이 글애서는 님'북한간 교 류 유헝읍

분석해 보고(제1절). 이중과세가 발섕)되는 세%( 2짇)괴· 남한세빕의 이중과세빙-지규징

(제i절) 및 이중고1.세멩·지헙정 제점의 필A셩(제4절)合 검토히·기로 省·q.

2, I 납한기업의 북한진출 가능한 유헝

헌제 낚한은 북한투자는 리인의 겅우 가능하지만 개인 치-원의 북한 平자는 사싣상

불가능하다. 북한은 개인사업자를 인정하지 循'기 떼문에 개인이 납한에 투자는 할 수

飢고, 주로 국가가 R엉하는 사업자가 투지-%l· 것으로 상-된다.

l' 남북사이의 회-해와 불가칩 빛 교 류. · 협럭에 판한 %l--의서., 의 l' 3장 남%교류 ·

헙력..l 의 이헹파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22. 9. 17. 발효) 제1조 제4항에 남북교류

딩·사지·애 대해 다읍과 같이 규정하고 있디..

님'괴. 북 사이의 겅제'헙릭과 물자교류의 딩'사자 7 법인으로 동록된 상사, 최사,

기업체 및 깅제기관이 되며, 境遇에 띠·라 1[MA도 될 수 있다.

. 뮤한各 국인의 투자를 깅8-1히.기 위하·%1 1993, IO. 5. 외국인투자빔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민 외국인 투자가의 힝대는 合作企業, 合營企業 및 까國)k企業으로 구분된다.

단, 외국인 기업은 자유경제If-역지내 안에서만 운엉될 수 있다. 투자국가에는 외국과,

북한의 영역 붸에 거주하는 조 선동$들도 투자省-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의

기업들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하<[다.9V)
- - - 

I ■

96. 미이·, 찔리핀, 멕시코 骨의 국가가 이를 체텍하이 시%하고 있다.

07. 외51·인투자빕 제2조 및 제31 71·조. 외국측 투지·딩·사자의 법위와 판린하이 님'한기 1의 투자가 가%

한지 이부가 의문시되玆으니·, 1995년 7뭡 71저리 시헹-a-정에서 
"

공촤][ 엉9 웨의 조 선동포"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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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비교적 자유스럽지는 못하지만. 전 분야에 걸쳐서 투자는 가능하다고 본

다. 즉 남한의 개인, 개인기업, 법인기업이 북한에 합영, 합작, 외국인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북한내 사무소등을 설치하여서 연락사무소 및 북한 당국과 상호협의가 있다면 영

리업무도 할 수 있고, 또한 북한원천소득을 가절 수 있는 비거주 외국인의 입장이 될

수 였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에서는 북한 직접투자를 주로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타

의 분야는 북한당국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211 投實쇼業 說立

외국인투자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을 구별하여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 안

에 투자하는 외국법인과 개인을, 외국투자기업은 북한내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기업으로 각각 의미하고 있다.9E)

쇼作企業은 북한측 투자가와 의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4b韓側이 運營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측에 투자 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엽을 말하며, 슴營

企業은 투자당사자들이 출자한 지분에 따라 경영권을 갖고 이윤과 손실을 분배하게 되

며 줄자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는 有限實/E倉社의 형태를 말하고, 아즈A企業은 외국인

투자가가 軍獨으로 投資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외국인 기업은 나진 · 선봉 등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만 창설 · 운영할 수 있다. 북한지역 밖에서 거주하는 조선동

포들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으며 북한 지역안에 설림한 합작기업. 합영기

엽, 외국인 기업은 北韓의 A이 된다.99) 남한측 투자가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북한영

역밖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로 간주되므로 다른 외국의 법인과 다를 바 없다,

원칙적으로는 남한의 「법인」 중심으로 북한과 합작투자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100% 단독투자 형태가 주된 형태를 이룰 것으로 본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

내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개인기업 포함)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효과
%

규정하고 있어서 남한기업도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내용 : 흥준형, 남북관계 활성화

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제보완의 방향, 납북교류협력 법 · 제도 실천과제 연구, 통웰원, 1994
,

pp, 3-48. 참조).

98. 외국인 투자법 제2조 참조.

99. 같은법 제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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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추진울 위하여, 북한지익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접, 출장소 등 밍칭을 各문힘)를

설치할 수 있는 비-, 이는 직접 춥자헝려이 아닌 켜접 진출하는 힝식을 委출 수 있다,

2.1.2 事務所 獸置

국네기업(개인기3] 포함) 및 징제단체가 님'북경제교류 헙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

어 북한에 섣치하고자 하는 데표부. 데리짐, 출장소 등을 말한다, 이러한 사무소는 외국

촨관리크·정상 해외사무소외- 같이 독자적인 잉업활동을 수'%하지 아니하고 비영리적인

쵤·동을 주로 히.고m 있디·. 그러니·, 님--%힌· 당·핵이 시J(소의 기능과 핀-런헌 벌도의 힙·의서

暑 체길할 경우o)]는 힙-의된 네- - 애 띠·라 香昏이 가능하다.

따리-서 사J(소의 업무촬동 IF위는 (l) 통신언띄· 언락업무 (2) 시장조사, 언구骨동,

깅제기술 지.료의 소개 및 자분환( 등의 비영업직 촬동 (3) 국네기업 및 깅 단체기· 위

임한 55위내의 북한측 거 딩'사자여·의 계익7체項, 내3의 수취와 지불, 몰자의 인도와

인수 V의 위우]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다,100)

한편, 북한各 l 지-A 징제무억지대 외6f기업 상주 대표시-무소] 애 판힌 규·징 (1994, 1.

21. 정무우1 결정 제s호)에서 , 싱-주데표시·무소는 외5f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연릭-파

자분시-7], 겅제기술자료의 소개 같은 -8-시·촬동을 히·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외국기업이

위7A한 l/-j위 인·에서 기래당시-지-외· 게약윽 맺거나 대급과 물자를 주고 반는 것파 긷·은

위임 뎨리7]무활동을 할 수 있다라)J- 5(-정하고 있어서 기본A으로 남북한이 사)(소에

괸-한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일다고 하%1다.

2.1.3 개인자걱으로 북한예 투자 및 인적용역 등 제공

이군]까지0 요원한 애기이지만, 남북한 인지5'I<y가 휨성촤되면(예를 骨1곈, 남한의 회

계사가 북한기업을 감사하는 정-억을 밉'L 둥), 납한의 오1적자원이 북한에서 북한원친소

득을 발생할 수 9)合 깃으로 애상되111, 남한의 투자가가 북한의 중69시장에서 북한기업

의 -7가증71을 매몌管 수도 있을 것이다.

l()0. 1·[네기업 및 겅제단체의 닥한 사무소 선치에 관한 지침 (통일린고시 제O4-3i, 1彌4, 12. 1, 제정)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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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남한의 예술인, 체육인, 교 수, 학생 둥이 Ib韓에서 4b韓

源泉所得을 얻을 수 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잇다.

2.2 이중과세 발생 예상세목

위와 같이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에 대해, 북한세법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적용된다면

아래와 같은 세목에 대해 이중과세의 발생이 예상된다.

2.2.1 기업소득세의 경우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한 낱한기업의 경우, 북한사무소는 북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

인 세금법에 의해 관련 세금을 부담하고, 그 북한사무소의 이익은 다시 낱한기업의 법

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시 합산되므로, 4b韓에서 負擔한 稅顔의 南韓에서 桂除典否가 이

중과세가 될 수 있다.

만일 남한기업의 북한사무소가 남한에서는 비수익사업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북한에

서는 이를 수익사업을 한 영리법인이라고 판단하여 기업소득세를 부곽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중과세가 된다. 또한 북한에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투자법인이 배당을

할 경우, 북한은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것이고, 남한기업은 그 配當所得을 다시

익금에 가산하여 法)v稅暑 賦課하므로 이중과세가 된다.

2.2.2 개인소득세의 경우

虛韓의 居住者가 4b韓의 野住者로 看做묄 경우, 남한에서는 위 사람에 대해 전세계소

득에 대해 과세하고, 북한조세당국에서는 또다시 위 사람에 대해서 전세계소득에 대해

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가 된다.

2.2.3 상속세의 경우

개인소득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개인에 대해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각각의 居住

者로 판단할 경우는 이중과세가 된다.



356

2.2.4 거래세의 경우

견-접세는 推'費地에서 과새하는 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남한에서 소비될 겅

우는 님·한의 부기-기-치세빕이, 북한에서 소비딛 경우는 북한의 거레세기- 적- - 되므로 이

중과세의 위기성이 일다.

2.2.5 지방세의 경우

지빙·세의 징·윈 일부는 이중과세의 위험싱이 있다, 都市經營稅는 외국투지썹인의 이

의 및 외5'l인의 j)/·이에 데헤 누(괴-되므로, 게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이중파세의 위험성

이 있다, 그러나 등록 · 면허세는 그 재산 동의 登錄地에서 파세되므로 남한은 남한에서

북한은 북한에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위효]성이 없다, 마찬가지로 교 통이용세도 CI 이

용되는 징-소에 띠·라 項정되므로 이중과세 위힝성이 但다,

2.2.6 판세의 경우

교역띵-사자가 남북한간에 물품을 반입 · 반출하고지. 하는 경우에는 데상骨풉. 거레헝

테, 대2결제빙-w에 관해서 통일부장관의 승있을 반도록 3i-정하고 있다 (납북교류.힐력

에 괸·한 빕-趾 제13조). ]Ic역 당'사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탄제, 정부투자기관 y 대외무

익범에 의헤 ]p역업의 허기-趾 번·은 지AL 제힌.히.v 있디-(법 제12조). lit역당-시지기- 정부

에 빈-출H]을 신칭하는 겅-( 교억내싱·-趾품 공고에 의해 제한 숭인품목으로 분류된 물품

의 반출입 신칭은 %1규 외g-쵠·은행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통일윈 고시 제91-2호

제2조).

북한 물품음 반3]하는 징우에는 無關稅 原111]이 적용되고 있다. 반춥입 되는 물품은

내국긴· 묻품의 이骨으로 간주해 북한으로부터 반입피는 물품에 대해서는 괸·세 및 기타

수입骨품에 부파하는 부파금음 납과하지 않는다(법 제26조 제2항 단서, 같은 1칩 시 령

제50조 3 항의 o, 이는 1988닌 7월 7일 
"

민족자존과 빈영을 위한 대통령 특빕신인

(이른바 7 · 7 $인)" 을 통헤 최초로 남북간 ltl 역을 1핀족 내부의 교역으로 본다라고 일

방적으로 새1언健]1, l 납북기본합의서 」 에서 남북긴·에 이를 합의慷기 떼문이다(동 71·의

서 제15조). 외국과의 무역에는 수출 · 수입이라는 표힌을 사용하고 있지만, 네국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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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이므로 반출 · 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01)

그러나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에 준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102) 정부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입 물품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

조건에 관하여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103)

남북한 直交易이 활성화되고 그 규모가 확대되면, 현재 내국간 거래로 인정돼 無關稅

혜택을 적용 받고 있는 남북간 직교역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특혜가 될 수 있어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한

은 2국 2체제로 인정되기 때문에, 남북간 교역은 국가간의 교 역에 해당되어 무관세 혜

택을 주는 것은 WT0의 최혜국 대우원칙에 위반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회원국에게 설득하여 남북한 직교역은 예외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

교적 노력이 필요할 戌이다.104)

2.2.7 소결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 거래에 있어서 이중과세 발생원인은 0) 거주자 판

정 기준의 모호에 따른 거주지국 과세권 경합 (2)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금액에 대한
a

거주지국과 원천지국간의 과세권 경합 (3) 내국세법상 이중과세방지제도 미홉으로 인한

외국납부세액이 거주지국에서 불공제 등을 들 수 았다. 또한 이중과세가 발생되는 세목

은 O)기업소득세 (2)개인소득세 (3>상속세 (4)지방세 중 도시경영세를 들 수 있다.

lOIrn 권해수, 남북교류법상 북한 주민 접촉 및 남북왕래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남북페류협력 법 ·

제도 실천과제 연구, 통일원, 1995
, p. 7, 참조.

1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창조,

103, 남북교류협력에 콴한 법률 제15조 참조, .

104. 독일의 宅우, 통합전 동셔독간의 교 역은 「FRANKFURT협정」 에 의거 「독일은 하나의 경제적 단

위」 로 간주 동서독간의 거래는 국내거래로 인정받아, 관세 및 수입과징금 등 대외교역 제한 요소 등

을 배제하였다. 1951년 서독이 GArr에 가입시, 회원국들의 최혜국 대우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1951년 4월 「TOR QUAY의정서」 에서 동서독 교 역은 최혜국 대우의 에외로 인정하도록 설득하여 동

서독의 교역을 국내거래로 인겅받았다(자세한 내용 : 서병철, 분단국간의 콴계개선 가능성과 한계, 외

무부 외교안보연구원, 1982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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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남한세법상 이중과세 방지 -T정

남한세범에서 북한을 포함한 국재간 거래에 대해서 이중과세 방지 5]L정을 미.련히-어

적各히.고 있으미(제1항), 특히 북한 진춥기업에 대헤서는 다른 나라되·의 교억파는 번도

의 특레규정을 Y고 있다(제2항).

2.3.1 일반적인 이중과세방지 규정

남한세7]온 남한거주자 또는 님-한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은 님·헌·원7J소 과 외국원초1소

득 즉 진세 소득이 파세데싱'이 된디-, 따라서 南執'1나, 및 南韓企業이 외7원친소득이 있

을 직-(는 이를 합산히.여 <·;·네세141에 따라 5 (-내우1친소득파 합산하어 신고하어야 한다.

이메 해외우1친소득의 격우 %,13지국에서는 그 나·리-의 세법에 띠-리- 세2을 부M'하었을

>이고, 거주지-2;[인 남한에서는 남한세법계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해외닙-부세액

만큼 이중과세 되는 견과를 초베힌·디·.)05)

이를 )심지하기 위혜 외5가-1부세액공제제도를 1971.12,28, W인세범에 도)하었고, 간

y 외히-세액 3제제도는 조세김-먼 a·제법에 1986.12.26. 신설되었고, 간접 외국세의 공

제·제도는 1995. 12. 29. 에 신신되었다.

2.3.1.1 외국닙--Y-세액 공제 제도

앞서 섣밍한 바와 갑이 <·'l-네기임이 呵외원친소득이 있는 경.으, 그 국외원친소득에 대

해 해외 서 닙·부健거니· 노1'부할 빕인세액을 납한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교정하고

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1&1에서 외국닙'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106)),107),

이 조兮各 님·한괴. 이骨괴·세씩-지'헙정各 체걸히·지 아니린· 3기·에 진출호1· 기업도 헤백을

번-을 수 있다는 점에서 國家間의 二重課稅 완촤상치라고 1짠췰· 수 있다.108)

이 제도는 )
19인세이에 5 f외우171소득109)이 포함되어 있는 깅우, 국외원친소득이 과세

[05. 자세한내% : o(WI(Guy) e t Tixicr(Gibc1'O, Druit Piscal Imemahoulll, Puf, Pm'is, 1990,

Cournidrc(Bumo), Lcs ilnp3[S dIrns lcs ilffttiros iufcmlllionates, Fraucis LEFEBVRB, l)ads, 19%, 침조,

106. 소 g세빔 제57& 71·조,

107. 111인세빔 제24조의 3 참조,

ION, 이형5<, 미제조세의 실](, 행ttl시·, 1997, p. 1503 
, 擴邊 

'激央, 
까-國彩&帶{按1滄, 問文餓', 束京, 1993.

109. 국외원친소득이란 딩·해 사기면도 소독급엑에 포함되이 있는 합엑 중 남한의 세빈에 의하여 게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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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금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한도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 외국납부

세액110)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11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법인세 과세표준액

따라서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112)이 있는 경우, 상대국 세율이

국내 실효세율보다 낮으면 전액 국내에서 공제될 수 있는 반면, 상대국세율이 국내세율

보다 높으면 國內 實效稅車 範圍內에서만 桂除가 可能하다.113) 이러한 공제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영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結論的으로 이 규정에 의하면 일부분 이중과세 방지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남한기업

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또는 남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해당 외국세율보다 낮을

경우또는 5년 이내에 공제가 다 이뤄지지 않을 겪우에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Ill)

2.312 외국납부세액 손금 산입 제도

위와 같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고 제한적인 이중과세방지제

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

법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위 두 방법 중 하나를 납세자가 還擇하여 적용

할 수 있다.115)

금액을 말한다. 국꾀원천소득은 각국의 세법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

액과 남한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남한의 세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

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24의 3참조).

110. 외국납부세액은 외화로 납부되기 때문에, 남한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할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고, 확정된 의국납부세

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확

정된 외국납부세액은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8…24의 3 챰조).

111. 법인세법 제기조의 3 제1항 제1호 참조.

112. 외국납부세액은 한국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상응하는 것으로, 외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

하여 과세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은 제외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참조).

113. 낱한기업의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일괄하여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법인세법 기본통칙

3-2-7…24 참조).

114, 소득세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125. 법인세법 제회조의 3 제1함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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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간 외국세 공제제도

일반적으旦 개일도상국가의 경우 외국자본에 대해 租稅를 滅竟해 주는 경우가 魂'이

았디.(에를 들면 낙한의 외국투지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상 깁-먼), 따라서 이 경우 외국

에서 l·y-한 세액이 似이서 외국납부세의공제를 반지 못하므로 IP[박生 문제가 제기 되

71디.. 이를 해걸하기 위해서 
"

국외원초1소득이 있는 내국뱁인이 조세조약의 싱·대국가

에서 당해 국외윈친소득에 대하어 빕인세를 김'It) 반은 세액 상당액은 딩'해 租稅條約이

定하는 範圍 인-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급에 산입되는 외국]%인세엑으로 본다" 라고 AT

정하고 있디-.lIb)

이 제도의 적용조긴은 조세조약의 체짇국가에 限定된다는 A]이다,117) 따라서 북한에

V)출한 남한의 기 ]은 북한가 이중과세삥-지려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북한에서 감면을

반은 세액은 닙·한에서 공제를 반음 수 없으므로 이중과세의 한 원인이 된다.

2.3.1.4 간1]치국닙부세 공제제도

잎·선 
'3
가지 삥-범은 해외지사의 경·위가 해당되나, 이 제도는 海끼1-子含社의 配當에 관

런되어 있다, 즉 
"

남한111인의 긱· 사입언도의 소독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

의 배딩·이나 잉여5-:-y의 분배려(수입배딩-액이라 함)이 $힘·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국자

최사의 소득에 데하이 부과된 이국7]인세 중 수입베딩'엑에 상딩·하는 세액은 조세조약

이 정히,는 50위안에서 이를 세액곰제 또는 y<금산입이 되는 외국))1인세액" 으로 본

다.11XI)

긴·접외<H'부세액 산출112) -

외국자회사 71인세액 y 수H]베팅·굽/치국자최사 (소可 액-Ii(1인세엑)

이때 적용되는 외국자최사는 내3171인이 總發行株式 7는 總出資持5)v의 100분의 20

1 16, 빔인세빈 제24조의 3 제1항 제:R[ 7)·조.

1 17, 이 조 항이 신실되기 조1
, 님'한이 체짇한 이중과세1 지협정에서 이 제도暑 언급하고 있었으니·, 

-:·
1네

t%1에 
-a·징이 없이 시'4을 못햄었디-. 0리나 19S6년, 이 3/·징의 신심로 이중과세7·항지협정 체긷국개에서

Id·부한 외-J[님팍-세엑-P 국네에서 곱제 반음 수 있개 되었디·.

1 16. )il인세<9 제241의 3 제1힝· 제4& 히-%,

] 13. W인세%A 시헹렁 제76조의 2 세7혔 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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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범인으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120) 이 제도는 국외지점의 경우, 국외지점이 부담하는 외국법언세는 남

한 본점의 법인세 산출시 공제되나, 외국 자회사가 무담하는 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

(왜냐하면 자회사의 해외소득은 남한 모회사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임) 불균형을 해결하

기 위한 제도로, 1996년부터 법인세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머, 이중과세방지협정

에서 이 제도가 규정된 나라는 미국, 영국, 브라짇, 덴마크, 이스라엘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2.3.2 남한 세법상 남한기업의 북한진출에 대한 특례규정

남한 세법상 북한은 외국일까 아니면 남한의 일부일까 이점은 세법을 적용함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하다.121) 북한이 외국이라면 남북한간 거래는 모두 수출과 수입이 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 등의 헤택이 부여되고, 남한의 일부로 본다면 수출입이 아니라 나

라안의 거래로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물건을 파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의 「수출에 대한 특례규정」 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기도 하며 관세는 면세의 대상이 된다.

120, 법인세법 제기조의 3 세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8항 참조,

121. 남한은 힌법 제3조에서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는 내용의 영토조항을

두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참칭하는 반국가

단체로 보고 북한지역은 그러한 반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이 미수복지역으로 간주하고 있

다, 북한의 경우 그 들의 사회주의 헌법이나 형범에서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져만, 노동당 규약에서 
"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

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헉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등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남북한이 서로를 정식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남한의 기업과 체결퇸 경제계약에

서도 대꾀경제계약법의 적용을 위해, 중국의 예에 따라 법령의 명칭을 
「국제, 경제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대외」 경제계약법으로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하或다(중국의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

회의 중재규칙은 중국과 홍콩, 대만, 마카오 기업과의 사이에 무역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이 위 중

재원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 국제 또는 섭외 경제 무역거래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1992. 2. 29. 발효된 
「남북사이의 촤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서문에서는 남북한 사이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

랑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파악하고 있다(자세한 내용 : 정연철, 낱북합의서의

의미와 법적의미(석사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2, pp, 68-166; 최대권, 남북회담과 합의의 법적 제

문제, 통일원, 1992. pp. 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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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론%으로 남한세보1은 북한과의 거래를 세1&]싱·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으로

반출을 수출로 보아 세법상 수출에 관린된 특句를 주며, 북한으로부터 반입의 겅우에는

수H]이 아니라 내5(-간 거래로 뵤아 관세의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된 r 금강산 관굉·1 에 대한 부가가치세 괴-세이부에 대해서는 「남북

])( 류협력에 관한 빕률」 의 A/대상은 물품의 교억과 협럭사업을 위한 문화 · 체육 · 학

술 . 겅제 등의 촬昏에 데헤서만 규정되이 있고, 선박과 항공기의 북한 운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但으므로, 이는 l' 남북교·7헙릭에 VI·한 법률 」 의 적- 을 밤지 임'으므로, 
"

북헌

은 납한의 일부로 且아서 금강산 사업자가 선상에서 관꽝>-%에게 제공하고 반는 용역

대가 등各 외·국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7J'한에서 제공히·는 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라는 깃이다. 비.로 이러한 문제는 세71애서 북한과 교 류에 대해 시·레벌

로 법윽 제정한 긴과로 보이진디·. 따라서 이2-1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파 모

-S 교역에 대해 남북한 교 류의 吟진을 위해서는 세보]상 )1디·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7'l·단핀다-

2.3.2.1 남한 법인세71상 l-북간 교익을 수출 · 입으로 본다.

납한 ]&]인이 북힌·피. 거래를 曾 깅.원, 북한을 y{-圍으로 보아 수출하는 거레로 인식하

이서. 해외지.원게밸· 투자 배당소 에 내한 법인세 Vl 122)와 j-제신박 양도차익에 데한

손금산입 제도123>를 이용할 수 있다.124) 노1-북교(헙릭에 관한 볍暑 제53조에서는 r 북

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니· - 익을 제공하는 깃은 수출 또는 외촤픽득사%으로 간주하고

있으미, 북한으로부터 물춤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l 라5[/- 규정하여

다른 나라와 수춥하는 겅우와 다르게 세보]에서 7- 하고 있지 않다,

2.3.2.2 소득세1상 싱·호주의 및 싱-효협의 규정 신설

I'-[한에서 남한 7민에 대해 과세특례를 인졍하는 겅우, 닙-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

122. &세7]·면규·제%d 제24조 침·1.

123. 조세감민규·제W 제241의 2 침·조.

124. 종71의 수출손신 )11iT의 손급산3]제도, 해괴시징'게최준비급의 손rf' 산입�, 수출사입에 데한 1'

기.상거·비의 계싱·, 
-4외시징·게 ·TIll금의 손함산3], 외시.입 농에 대한 소득공제, 외국항행사모1에 내

한 1원敍감기·상리'비 셰싱', 혜외平자< 신 비·급'의 손금산입 y의 제도는 1238넌 2낌 세범 게정시 삭제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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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相互초義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 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相互1-皇議課稅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2.3 부가가치세법상 남북간 교 역을 내국간 거래로 간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고조에서는 남북한 거래 중 수출은 법인세 분야와 같이
"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은 이를 수출로 간주하여 부가가

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며, 
"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

받는 용역" 수입으로 보아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2.3.2.4 관세세법상 남북한간 교역을 내국간 거래로 간주

위 법인세 등 내국세와는 달리 
"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 에 대해서는 내국간 거

래로 인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3.3 남북한 세법상 이중과세 방지제도 비교

위에서 본 것처럼 남한세법이나 북한세법이나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방법은 일단 과세가 되고 난 뒤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완전한 방법은 되질 못한다.

특히 북한의 이중과세방지제도는 남한과 달리 외국납부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서, 남한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북한 투자기업이 해외로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전출할

경우에는, 적절한 이중과세방지대책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남한 투자가들이 북한 투

자를 꺼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l 0 l C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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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남북한 교류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필요성

우리는 위에서 남북한 특히 7리에게 셍소한 북한의 세법을 분석하였고, 남북한간 이

중과세방지 빙·안이 있는지를 1旦하였으니-, 헌재 남한 세법상 「외국닙'분세액 공제빙·

'l 
1 과 님-한기7]의 북한 진출에 내한 l' 특 v-정 1 만으로는 이중과세방지가 완전하지

못함을 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로 남한의 기업이 북한 진출할 경우

납세의무자로서 북한 및 님·한 과세당국으로%L터 과세를 당할 수 있는 겅우를 분석히·기

로 한다.

현재 납북기본骨의서가 발효되었으니-, 투지·보장에 관한 쌍빙- 정부 차원의 협징은 但

으며, 합엉1·집을 비롯한 북한의 管작투자 관 빕링도 미비한 상·테다. 투지·보징· 장치가

없는 가운데 이뤄지는 대규·모 투자의 징- 과실 송금뿐만 아니라 원금최수 불능의 위

7)이 띠·르기 셰문에 71-작투자가 제한딜 수지-에 없다.

띠.리-서 납북경제 협릭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의 체결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의 체견이 7신적으로 요구된다, 투.지·보징·힉정이 해외 투자가의 투자의 증진 및 상

i 보호라는 외헝적 의미가 크게 니.타나지만, 이중과세방지칩정은 투자촉진을 위한 싣

질적 의미가 크므로 남북한 투자 헙력의 하대를 위헤서는 상기 이중과세빙-지헙정의 체

결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125)

2.4.1 외국남부세액공제 일부 규정 적용 불가

님·한세1偏에서는 이중괴.세방지 v-졍을 비교적 자세하게 v-정하고 있이서 외국에서 부

담한 새액에 대해서는 윈칙적으로 국내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급산입의 규정을 통해 빙-

지하고 있으니·, 북한과는 이중과세벵·지헙정이 체질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간주외국남

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님-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못히·고 있各을 앞장(2,3.1, %조)에서
臧

분석하였다.

히 북한에서 님'한 기업의 북한투자에 대헤 조 세상 김-1핀이 가능하니-, 님-한세뱁에서

는 이중과세벵·지헙약이 체건되이야 만 간주외Al남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또한 남한기

엄에서 북한에 平지·히·이 설71한 기업의 總發行株式의 20% 이싱·을 소유하고 있는 겅우

a 

m m

125. 이윤., 박성-석, 수])(이[(의 한소경 l'il릭방안, 신·입언5L원, 1991. 4. pp. 4-7 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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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가능한 간주외국닙-부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없이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2.4.2 거주지 판정 기준의 미흡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

남한이나 북한 모두 개인소득세에 대하여는 「
居住地」 를 중심으로 과세를 하고 있

다, 그러나 남한이나 북한 세법상 모두 자기 영역의 거주자라고 주장할 만한 소지가 L-1

무나 많이 였어서 이에 일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126)

2.4.3 과세소득 범위의 중복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

북한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자일 경우 북한원毛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따라서 남한의 거주자(북한 입장에서는 비거주자임>의 소득은

북한원천소득을 포함한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결국 북한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사업장 기준의 셜정 동

이 필요하다,

2.4.4 국제적 탈세방지에 기여

북한과 교류가 진행될수록 남한기업의 북한소득 또는 북한기업의 남한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상호징수협조 등을 통해서도 조세채권의 逸솟을

방지 할 수 있다.

2.4.5 남한기업의 북한진출 촉진과 보호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는 주된 이유는 물론 이중과세방지이지만, 자

국기업의 자본, 기술 등을 외국에 진출시키고, 자국기업을 상대국의 무분별한 과세권으

로부터 보호하는데도 그 주된 목적이 있다.

126w 이 글에서는 상속세4] 관한 이중과세방지방법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기로 한다. 상속세도 결국 거

주지에 관한 문제가 제일 커다란 이슈이나, 사업소득 둥과는 달리, 각-s-의 민법 등에 따른 사망의 기

준과 시점, 부동산 등의 정의와 평가 문제 둥은 매우 복잡하다, 현재 남한의 경우 상속에 대한 이중과

세방지협정은 체결하지 않고 앴다. 그러나 CECD 례서는 이러한 상속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모

델조약을 만들어서 회원국들에게 상속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자세한 내용 :

재정경제원 세제실 국제조세과, CECD 재정위원회 규약집, 1995. 5,, pp. 16-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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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낡북한간에도 고 정시·%장과 관련 임는 소득은 실혹 CI 소득이 북한원친소득

이라 할 지라도 과세하지 않으미, 단기 체류자에 대한 비과세. 상호합의일차 동의 3Y-정

이 필요하다.

l-일 -1<한조세딩지-에 의해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기업이 부당한 대우릅 반았거)가 반

合 우리가 있는 경우는 북한의 빈사소%키에 의한 著정보다는 남북한 권한 있는 조세

딩·s[의 싱-호힘·의에 의뢰하는 방범이 휠씬 효과적일 수 있다,

3. 납북한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표함묄 내용

지금까지 7)세게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률 위해 약 1500어 험정이 체질되어 운영되고

있디-. //-러나 이를 통해서도 저'Al곡.l· 세1W]상의 차이 및 조세7권의 헹시로 인헤 완벽한

이중과세 )·g·지가 되짐 못하)'(. 있디.. 이론싱·으로 가정 왼·벽한 이중과세 빙-지 방법은 p·

5 (·이 긱·지· 자국의 세법상 i' 國%1J])(得竟除方·%」 은 채텍하고 있으먼 가능하다. 이 빙·법

은 남한의 깅.위 남한기업과 남한인 및 외국기71과 외국인에 대'해 남한윈친소득만을 과

세하고, 외<·f에서 반생된 소 에 데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빙·법이다. 또한 해당 외국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세법싱· 위 5-/·정음 체텍하고 있으1견, 이중과세가 빌싱1될 이

지가 M디·.

2/l-러니· 현실적으로, 양국긴에 건치서 소득이 발A&1되는 징우가 臧'고, 어디에서 소득이

s//·생되L냐의 기준이 지-미-마다 다르기 떼e-에 이러한 <·i외소득 m$J제n·s·법은 키레가 국

제촤되고 복잡화된 힌제에서는 그 적용이 헌]심적 이로 불가능히.다.

따리-서 헌제의 조 사조약은 이머한 가국간의 조 세체게를 그대로 인정한 다음, 최대한

F.로 이중괴.세릅 l·s-지하기 위해 거주자 %l-정기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자본소

득에 데한 제한세율127) 적- - 및 조 세최피 및 달세방지를 위한 Y/-정을 Al·입하여 조 세조

약을 시헹 운엉하고 있다.

한y] 남북한간 교 류도 이리한 1/]7骨 빗어나지 ·본하는 한 이중과세 밥지暑 위한 이

-V과세빙'지헙정의 김토가 필요히·다 하或다. -趾론 
%]‥ 한간에 체짇된 이중과세빙·지힙정

진 mw w

127. 이중과세%s·지협징상 사- - 된 내용合 2,t;l) I t.데세 ·
. 」 이리.는 표 1이 니 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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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냠북한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겠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남한이 다른나라와 체

결한 조세조약과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협약이든 조약이든

그 목적은 이질적인 쌍방의 조세체계를 하나로 융화시키는 그 릇이기 때문이다.128)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조세조약의 내용에 남북한 특수사정을 감안한 「바람

직한 낭북한간 이중과세 방지방안」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구한다, 먼저 남북한간 인적

· 물적 교류에 따르는 이중과세 발생요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방안을 (l) 남한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제1절> (2) 남한기업이 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직접사업을 경

영할 경우(제2절) (3) 위 (1)(2) 경우 이외에 남한기업 또는 남한인이 북한원천소득이 있

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제3절).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또한 투자의 활성화와 투자의

보장을 간접적으로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쌍방의 조세주권을 양보하여 체결되므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정의(제4절), 조세회피 및 管세방지를 위한 내용

(제6절), 기타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제7절),

3. 1 居住地 判斷基準 마련

앞서 분석한 「남북한 조세체계 차이점」 처럼,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 나름대

로 독특한 조세체계를 지니고 있다. 남한주만 또는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어 사업을 할

경우, 그 사람 또는 기업의 주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과세권의 주체가 달라지게 된

다. 만일 한사람(한 기업)에 대해 남북한 조세당국에서 모두 자기 쪽의 거주자라고 간

주한다면 이중과세 문제는 펼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거주자 판정

에 관한 문제로, 직접 또는 간접투자의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거주지 판정에 관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 문제(1항)와 범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판정(2항)이 주된 관심사이다. 이 거주지 판정이 이중과세방

지 협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남북한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의 적용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와 남한 또는 북한 어느 쪽의 거주자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129)

128. 남북한이 이중과세땅지협정을 체결할 경우, 남한법상 북한의 존재에 대해, 나라로 볼 것인지 아니

남한의 일부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 : 이장희, 북한의 조 약 체결 당사자 능

럭 인정에 따른 법적 문제 연구, 인도법 논총(제16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996, pp. 73 - 1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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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인의 거주지 판정과 개인소득세

남북한의 ( 개인.」 에 관한 소득세 부과는 居住 與否를 기준으로 히-2E 있다.Ii0) 즉

국적 기준이 아니고 남한네 주소를 두거니- 1 닌 이상 거소를 둔 개인131)은 납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기-지고 있디-. 북한의 징려 는 북한 일반 주민은 원毛허으로 조세가 웠는 괸

게로 소b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북한 엉역 안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

1·f인은 북한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기- 부여된다.132)

그v-1데 남한 소독세법상 남한의 주민이 복한에 인시 체류할 겅우 또는 북한 사무소

에 근J)L하t 임 · 직원은 남한의 거주지-인과 동시에 북한에 거주히-는 외국인으로 구분

피어, 남북한 앙측 서 모두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된디-.133) 또한 납한 소득세

71의 경우에는 국네에 1닌 이싱' 거주할 것을 통싱·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떼에는 l

닌,이라는 기긴·조견에 괸·계飢이 남한의 거주자로 간7하게 된다(이외. 긴-은 경우는 북한

주IVJ이 남한에서 단기 제류힐· 징. i 1%'셍1된다).

이러한 경우 북한에 체재중인 님'한 주민은 남한에서는 납한 소득 뱁에 띠·라 남한

거주자로 인진되고, 북한에서는 북한의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입세금법 시행규정.l 에

띠-라 북한의 거주자로 인징되어 개인소득세 님'세의무를 가지게 퇸다.

3.1J.1 남한의 소득세법싱· 거주자 4정

<l'한의 소늑세빕상 「
주소를 둔 지·rnl 리· 함온 남한내 Ar게甕

�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에 소제하는 자산의 T-T 동 섕)촬 관계의 객괸·적 시·실에 띠·라 결정되머134) 그 에로서

I

129. 만인 남한 거 자라면 남한의 세11 적벙-을 Ill·o)-이· 하고, 삭한의 거주자리-면 북한의 세벱 적용을

M-아이· 한다. <1리고 님·A[한 모두의 거주지·기· 아.니라먼 i' 님-At한간 이중과세빙·지힙정」 의 A덜.대싱·이

되지 않는다.

130. 북한의 기업소득세는 기7] · 네상Y-로 하고 있어서, 남한새)It]상 개인기입의 경우 i득세1)]울 적1-
'히.고 

있는네 반하여, 시·한세)%1各 게인기업도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l'31, 소득세<!l 재1조 제]항 제1호 7]-조.

132. 외-:·l·平지.기업 및 피-:;[연세-규1%]시행5i-징 제367 칠-7,

13'3. 남한의 소b세]$1븐 일단 거주자로 인징되1친 쇼득세71에 일거된 모든 소 득에 내해 납·세의무를 지지

만(세11<]상 용이는 7]세계소득에 대한 녑'세의무리.고 한), 비거주자의 겅우에는 소득세Is 제ID9조에 省

거된 국내원 
·1소득에 

데-헤서만 j-세의무暑 진다,

134. 소득세11 시행링 제2조 제1항 71·조. 민1[]상의 주소는 v활-/거지를 밀'하지만(민일 제18조 참조) 세

빕싱· 주소는 RI]법과는 디·르게 규정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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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젓을 통상 필요로 하는 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135)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136]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국외거주기간에 상

관없이 남한의 거주자로 본다.137)

그렇다면 남한 소득세법상 非居往者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논리적으로

보면 거주자가 아닌 자 중 국내에 소득세법이 정한 원毛소득이 있는 자를 밀한다.1385

이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꾈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및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

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139]

결론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通當的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때에도 내국인 및 내국

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서 근무하거나,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

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인정된다,140) 따라서

남한기업의 북한지점에 근무하는 남한 인은 남한거주자일 뿐 만 아니라 북한의 거주자

로도 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남한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규정은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남한인의 경우는 외국에 근무한다 할 지라도 국외체류기간

에 관계없이 남한의 거주자로 인정될 수밖에 飯다.

3.1J.2 북한의 거주자 판정

북한의 경우도 남한의 경우와 유사하다. 북한내 에서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135.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A]항 각호 참조,

136, 이와는 반대로 국외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내국인은 비거주자로 구분毛다.

137.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참조.

138. 소득세법 제1조 제1한 제2호 참조,

139,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각호 참조.

140. 소득세법 기본통칙 l-4(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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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북한외 에서 언은 소득(외3-%}친소 )에 대해서도 북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닙·

부해이· 한다.141) 그러나 북한내 에서 280일 이상 체류하면서 얻은 소可에 대헤서는 북

한내 에서 언은 소득애 대해서만 남세의무를 가진다.142) 다만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기

간 안에 임시로 출국하는 겅우에는 그 일수를 체류 또는 거주기간에 포함하도-吟 규정

하고 있디-.143)

3,1.1,3 남북한갑의 기주자 규징 차이점

위에서 본 비·외- 같이 남북한의 차이는 남한의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성 어부를 기

骨으로 하고 있는네 비헤, -%한의 진. 는 180띰 이상 등 날찌-기준으로 하고 았다는 짐

이다. 따라서 닙'한기업의 북한사무소에 근무하는 남한인 근로지. 및 임원은 납한의 거주

자인 동시에 북한의 거주지-로 인정될 수리·에 없다,

團 보]A)L 의 표

[rn
Ih·f'세 무]/}위1 무제한적 l 한적 l %L제한> [ 제한적 l
l 

圈 

'

團 均 

] ///3]A k지
l l소를 두2-1나 l且서 7}·한원21소 l 상 체류하거 l이상 체류하는 외 l
l Y]L 내- - 11닌 상 거 1득 있는 자 1나 거주하는 1국인 l
l 1소를 둔 개인 [ 1외국인 l l

[
l l·기·]]·] <J.무하P W무7 正니 [ l
l 1거주지-나, 내<'·f·E]인의 <1외사%4·t i l
l 외사항 1등에 파견된 원 正는 윈은 ·L,

f l l l
l 1외에 1 닌 이상 C.무竹디- 할 지 . l l l

[ 霧 J 關0.團 
凰 團 ]

m

w

141. 외<·r투지.기입 및 외국인세-v빕 제17조 7)·조.

1412. 외국平지·기입 및 외국인세s·l%시헹-o-칙 제36조 z-조,

143, 외][투지·기입 및 외국인세Q)'11시헹)규정 제36조 참조. 남한의 경우도 이외. 비슷하니.. 소득세11 시헹

령 제4조 제2항에 의혀-면 
"

국네에 기소블 平)1 있딘 개인이 骨1·f후 니-시 9국한 짐A에 AI계를 길이

히·L< 겨·족의 거F지니· 자·신- 소재지 %에 비7이, 2:]. 舍3>·-hf려이 161피叫게 임시적인 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
'

. [ 출-:1한 기간도 可네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라51 v-징하J(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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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거주자 판정의 문제점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상 해결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은 남북한 각각의 조세 규정에 따라 한사람을 남북한 모두의 거주

자로 인정하는 데에 따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남북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한과

나른 나라와도 거주자 판정에 대한 문제점이 뜩같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 GECD 모델 조 세조약은 「거주자 판정기준」 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이를 순

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44)

(1) 항구적인 주거(permanell[t home)가 았는 나라

(2) 항구적인 주거가 양 나라에 있을 경우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 f

v ital interests)가 있는 나라

(3) 국민(national)으로 되어있는 나라

(4) 이외의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합의틀 통한 결정

그러나 남북한간 경제교류 현싣을 감안해 보면, 지금 당장 가족까지 포함하여 남한

또는 북한에 체류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비교적 남북교류가 다른나라와 교류처럼 활발해 질 경우는 반드시 제기될 문제로서 이

중과세방지 협정에는 남북한간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4)를 제외한 기준은 「남북한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내용」 에 포함될 성질이라고 판단된다.

312 법인의 거주자 구분

남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법인」 이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본점소재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다.145) 그런데 민법

제33조 및 상법 제172조에 의하면 법인은 모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

으로써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내국법인이

되고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자연스럽게 외국법인이 된다. 따라서 합영법

144. 남한이 현재까지 체결한 조세조약은 모두 위 기준을 따라 체결되었다. 단, 한일 조세조약의 경우는

이중거주자인 경우는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조약 제3조제3항 참조),

호주와의 조세조약은 일상적인 거소에 관한 규정이 飢으며, 싱가폴과의 조세조약은 국민에 관한 규정

이 없을 뿐이다. 한편 UN 모델조약에서는 0)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2)일상적인 거소 (3)국민 (4)

상호합의를 통한 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자세한 내용 : UN모델조약 제 4조 제2항 참조).

145. 범인세법 제t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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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의헤 북한에 설립된 합자최사, 합엉최사, 외국인기업은 7두 북한법인이 된다,

북한의 겅- 도 자세한 규정은 飢지만, 북한 민커 제12조에 의하변 C 기관, 기업소, 딘-

체는 해당 < f가기괸·에 骨록퇸 떼로부터 민사상 굿!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민

사(/-1리능력과 O-것을 자신이 3접 싣힌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럭은 가진다J 라고 규정

히.고 있는 주1으로 미루어 보아 - (리외· 마찬가지로 준거법 주의를 체텍하]1 있읍을 省'

수 있다, 따라서 )%인의 겅우는 개인의 겅-위외-는 날리 이중 기주자로 구분힐 겅우는 극

히 L꿀-다 하或디.,

3.1.3 남한의 「법인격 없는 법인」 이 ·4한에 진출할 겅우

m/]인격 일는 0던- · 졔탄 · 기티· 던-제(이히. l&i인걱 없는 딘체리- 힘 ( 법률상· 범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切-으로써 사 ]싱' 법인으로서 69리 · 의무 주체로서 능력을 깆'추지

못하는 단체를 말한다. 사싣 이외- 같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사최적으로 밀피 존제하고

있는데, 이들은 1'Al인격이 없다는 짐을 제외하고는 그 내부관게니- 외부관게에 있어서 W

인격이 있는 사단괴. 단의 깅우와 유사하게 운- 되고 있다,

납한의 세법은 이러한 빕인걱 엾는 a·체를 구분하이서 (l)세법상 당연히 법인으且 보

는 단체 및 신칭 · A인에 의해 빕인으로 보는 딘·체외· (2)법인으로 보지 않고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단체로 구선·하고 있다.146) 딩-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는 빕인세법의 적용을 반게 되고 보]인으로 인정되는 빈·면, 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던-체는 언으로 간주하어 소득세빕의 적용을 빌게 된다,

북한의 보1규·정에는 단체, 기업소리·는 헝테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지만, 북한의 세빕v-

정은 이들에 대 직접세를 부괴·하<D- 91지 아니하므로 구분 찢 분석의 실효성이 但디·,

그 러니· 이리호1- 1겹인격 없는 l /J인이 - S-한에 진출한 4-Y- 남-g.한간 이%피.세방지 엿아에

서는 이를 게인거주자로 간주해이· 할 것인지 또는 법인거주자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

어부가 f제가 될 수 있다.

이리한 문제骨 해결하는 빙·1但으로는 개인기업.l 의 경우 남북한 각·긱·의 세빕 목적싱·

111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범인으로 하7-, 개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개인으로 연정하

이147) 1독1·북한간 이중과세빙·지힙정J 에 반엉하면 문제점은 似合 것으로 핀-단린다.

團 團 唱 w 

團

團

w 

團 團 團 錮

146. 국세기본11 제13조 및 같은범 시毛7 제6조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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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무소 셜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엽의 해외진출은 연락사무소(Liaisoll OffICe )를 설치하여 시장조사 정보

수집 등 사업의 예비적 · 보조 적인 활동을 수행한 뒤,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현지에

사무소(지점)를 설치하여 직접 영엽활동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무역장벽의 타개 및 현

지국가의 저렴한 생산요소 활용과 기술정보의 축적을 위해 현지에 법인(자회사)을 섣립

하여 사업을 하게된다.148)

현재까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크 게 진전이 없어서 지점형태의 진출이 극히 미미

하지만, 앞으로 경제교류가 管성화되면 지점형태의 진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지점 형태의 진출과 이중과세와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3.2.1 사무소설치에 따른 이중과세

세법상 사무소(지점)는 본점에서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법인에 속한 하나의 부서에

불과하다. 사무소(지점)의 소득은 본점의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국내사무소

(지점)의 소득의 합산은 이중과세 문제가 없지만, 해외사무소(지점)의 이익을 본점에 합

산할 경우에는 해외지점이 그 진출국에서 얻은 소득은 그 진출국에서 과세되고 아울러

본점 소재지국에서 또다시 과세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남한기업이 북한에 사무소(지점)형태로 진출시 북한의 기업세가 과세되고 다

시 그 소득은 남한의 본점 소득에 합산되며, 북한의 외국平자기업149)이 남한에 지점형

태로 진출하는 경우 그 지점의 소득은 남한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되고 다시 북한의 기

업소득세에 의해 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47.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이러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148,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 해외사업의 초기에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외지점의 손실은 본국의 세법상 본점의 이익에 상계되어 법인세가 부

과되므로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지점형태 진출과 현지법인 형태 진출에 대한 장단점 분석의

자세한 내용 : 이용섭, 앞의 책, 1996, pp. 739-741. 창조.

149. 북한의 일반기업이 남한에 지점형태로 진출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또한 진출이 가능할

겅우 남한에서 납쮜한 법인세는, 북한의 콴런법규 미비로 북한에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왜냐하면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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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고 정사입장 판단 기骨150)

사무소(지점)동이 사업쵤·동을 하어 인는 소득인 사%소득(Busirless Inc이ne)에 데한 .

과세는 이중과세빙-지힙정의 가징' 중요한 문제 중의 하니·로, 「고 정사업징·이 존제하는

지 여부J 에 따라 과세71이 절정된다,151) 선진5f은 될 수 있는 한 파세소득의 %a위를

소하어 자<·f에서 파세권을 헹사하리고 하고 3)어서 고정사업장 법위를 축소하러고

하고 있고, 후진국·은 고징사입징·의 보]위를 M게 헤석하여 자국의 과세권을 익·대히.리고

하고 있다. 이러-힌· 시업소득叫세에 데한 납한의 고IL싱은 선진국의 입장에서 정비A 되었

으 니., 북한의 경- 는 단지 [ 상Y기구, 暑 설치하였을 경우리-는 모호한 V정만을 두고

있이서, l 
'

납-%힌긴 이중吟세 )·g-지 '협정내il 
에 - U r$ - 谷 구-분기준올 %·w히.여 이중

과세를 빙'지할 필요가 있,디·.

3.2,).2 사업소득에 과세에 대한 북한세H]장 내용

이e·1한 事業]%·得에 데해 북한에서는 자세힌· 과세 5<f정이 似이 다만 
"

외국투자기업

) 외국인이 싱R기<-/를 설치하고 얻< 기업촬동에 내한 소득에 대해시는 기업<득세

暑 미-치이· 한다" 라는 3'/-정을 두고 있을 띠·릅이다. 사실 헌제 북한의 설정으로는 외국

기업의 북한 지접 (북한 지.유깅 J /익지데 외5(기업 싱T 대표시.무소에 관한 a-정에는
. 團 w

團 團

150. 고.정사7>장 i-징기昏· 국제조세분야의 에심분이·이다. 지.세한 네- - : Douvier (Picrrc-Icau), 111XII{ion

o l' Pcu11[rnc111 Bmablishmcllls, {HfD, Puris, 1293., SkiliU-<Al'i에, Permaucrn castablishtllCU(, l(LOWEll, 시cthlamlo,

1朔,1utcrml(io11al Fk보1 Associaliou, L'aah1issem[rnl S(liMe. dIrns Io ro i l'iscal nm i에al O( ir1(메1멈ion;Il,

C.D.P,1., vo l 34<XI), 657,Jolm(Hustou) 이 Williilll}S (Lcc), Pcmxmcrn 6trnlh1issome11(S it phmniug primcr,

KItl%ver, ucl hllrndc
,

19S3,침-조,

)51, 사7]소득이VI· 사7]예서 省기]하는 소A·음 의미한다. V]-한의 소3세님과 ;A]인세71에서는 사7소독-

A·Ti · 이업 · 꽝7] · 제조업 · 전기기.스31 · 도i매임 e 16가지i 구분히.이 일겨하고 있다 (자세한 데쏟-
:소3-세171 제y&, l언세1%l 55조 제]항 제5호 7]·조). 이러한 열거의 필요성은 소득세빕이 일거된 소

3·Clo만 과세쓸 히·는 입징이기 때문으로 이해가 된다. 한핀 l/]인세541에시는 
이중 이.래피. 긷-合 옹처을

재공하이 Eh 1득은 벌도로 5%분히·이 71적용익i&(이리. 하고 이름 사업소특에서 재외하이 구분하고

있다(. 161인 11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긷'은11 시헹렁 제]22조 4항 7]·조)

(l) 엉최. · 인극의 떼우 · 읍악가외. 기디 >중연애인이 제공하는 정-익

(2) 직무1운동가가 제공하는 -2-억

(3) 번호사 · 공인회계사 · 긴축시· · 측링사 · 빈리사 기타 자-H-직업기.가 제4히.는 용억

(4) 과학 1舍 · 경영괸·리 기타 11야에 %!l- < 진문적 지식 또는 빈한 기능을 가진 자가 딩·헤

지식 또는 기능을 쵤·2하이 제공하C· . - 역
-Mt한의 겅우는 남한의 겅우외.는 딜'리 경제가 복린·히기 이.니 

'l· 
판게로, 간단히에 r 기입휠·동음 통8

인은 소 득, 으i 구분하고 있다, 게인기%의 겅우<-<- l 영71히가블 반은 외5'l·인이 싱·xI, 음시점, 수리
소 V'은 젓음 치·러 놓)1 자체로 셩'RI 및 봉사 卷·동을 하이 먼·은 소독., 이라고 규‥정히3t 입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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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상주대표사무소]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152)영업활동이 지극히 아래와 같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I) 상주대표 사무소는 외국기업(본 기업이라고 함153))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연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졍우 본

기업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맺거나 대금과 물자를 주고 받

는 것과 같은 위임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자유경제무역지대 의국기업 상주대표

사무소에 관한 규정 제5조).
J

(2> 상주대표사무소는 본 기업의 위임대리 업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자체로 다른 나라

에서 상품을 들여다 되거리(남한의 재관매 의미임), 위탁판매를 하거나 공화국영

역안에 였는 수출물자를 구입하여 파는 것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활

동을 할 수 餓다(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 사무소에 관한 규정 제6조)

따라서 북한세법에서는 지점 등의 활동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부과에 소홀한 점이 있

는 반면, 이러한 점은 이중과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펄요가 있

다. 일반적으로 지점 등의 소득 결정은 귀속주의 원칙154) 또는 총괄주의 원칙]53)에 따

라 결정되는데. 북한세법상 「企業渚動을 하여 얻은 所得」 이란, 남한세법기준으로 볼

때는, 반드시 영엽활동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젓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세법상 「외국지점이 엎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소득」 에 적용되는

세율이 25%(자유무역지대는 14%)로 남한의 2% (만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비과

세)에 비추어 월등히 높으므로, 이는 남북경제교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3.2.1.3 사업쇼득 과세에 대한 남한세법상 규정

반면, 남한의 법인세법과 남한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r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의

과세는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이뤄지고 있다.

152.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 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제1조. 참조.

153, 남한의 표현은 「본사, 임,

IF4. 귀속주의 원척이란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만을 과세한다는 원칙이다(자세한 내용 : 최인섭, 앞의 책,

pp, 75-76 참조).

155. 총괄주의 원칙이랸 지점이 콴여가 되지 않았다 할 지라도 북한내 지점이 있으면 북한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자세한 내용 : 최안섭, 위의 책, pp. 75-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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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고 정사업장이 국내에 힐으면 사엄소득에 대헤 비과세하고

(2) 54졍시.업장이 국내에 존재할 경-f 과세되는 소득은 고징사업장애 l 歸屬」 되는 소

이미

(3) 고징사엄징페 귀속되는 소득은 r 獨立企業問 原1111」 에 따라 r IET隋'S(JJ 으로 걷정

되어이· 하고

(4) 31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건정에 았어서 관런핀 
r 외국 본사의 경비(즉 관련경

비)., 는 고정사업장의 겅비에 베너-되어야 힘-

(5) CId-1니. )1 정시.업장이 ][釋入하어 本4h애 販賣한 숫來(딘·순구입거래)는 파세하지 아

니한다.

3.2.1.4 님-북한간 사입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질방안

님-%1힌· 세IA]상 - 질적인 A이접은 -A힌·세범에서 외6r기업 등의 색힌지점이 잉업쵤·동

이 거의 제한키으로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l -g-제적인 
수준1 의 조항을 깆·추지 못하고

있디.는 접이다, 따리-서 남북한 겅제고(류가 활성촤될 경우 예상되는 세법상 혼란을 비-기

위해서, C 납북한간 이중과세 빙-지 힙정내용」 에 반도시 정힉-하게 규정이 심·입필 필$L

가 있다.

힌제 납한이 깆·추고 있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은 GECD 및 UN모1慮조약과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으로서, 전세게 지·국이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충싣하게 반엉

하고 있다. 납북한간 경 교퓨 자체는 납한이 다른 외국과의 기레에 있어서 빌·Arn괸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을 깆·추저 아니하는 한, 님'한의 법인세법상 수준 또는 GECD모텔조

익· 및 UN 모델조약의 내옹을 포힘'하는 깃이 미-VI-z]하다 省' 깃이다. 그 네용블 간추리

1견 이·래 - 같디·.

(1) 고 정사업장 구싱요긴의 확립

일빈·적으로 11 징사업장의 성림요긴은 0)사입장<기· 존제하고卷그 사업장소가 고정되

어 있으며卷그 사업장소에서 사업이 수행될 것을 주된 요긴으로 하고 있다.186) 이리한

애로서 관리징·소, 지점, 사무소, 공장. 쟉업장, 괭-산, 유전, 기타 친언자원의 체취장소 동

·을 들 수 있디·1모).
團 . .

156. 자세한 내- - : 최인섭, 앞'의 피, l)p. 1 12- 119 ; 미용11, 앞'의 체, pp, 123-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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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비교적 관심이 되는 부분은 건설공사 및 용역제공과 관런된 고정사업장의 기

간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은 이 기간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고 선전국은 길게

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기간의 문제는 고

정사업장 귀속소득의 결정과 같이 연결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귀속소득 項정방법이 원천지국에 유리한 총괄주의 방법인 경우는 기간을 짬게하여 상

대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귀속주의 방법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길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았다.

(2) 예비적 보조적인 장소에 관한 고 정사업장 구성 예외 조 항

위와 같은 일반적인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상품의 보관 . 전시 등 영업의

본질적인 면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격우는 고 정사업장에서 제

외퇸다158),

(3) 독립대리인과 종속대리인에 관한 규정

위와 같은 일반적인 고 정사업장 성립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고 정사업장이 존

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형태가 있는데, 이는 사업

157. ECD 모델조약의 제7조 고정사업장 규정은 아래와 같다.

0)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일정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A

[2) 고 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관리장소, 2) 지점, 3) 사무소, 4) 공장, 5) 작

업장, 6) 광산, 유전 또는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장소

(3) 건축장 또는 건설 또는 설벼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UN

모 델조약 제5조 제3항 및 낱한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서는 「6개월」 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별도로 용역제공과 관련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하여 장소를 고정사업장에 포함한다)

158rn G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은 아래와 같읕

1)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2)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3)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4)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겪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의 보유

5) 그 기업을 위한 여타의 예비적익고 보조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의 수행만올 위한 일정

한 장소의 보유

6) 이들 활동이 복합된 결과로 나타난 그 일정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

성격을 가지는 경우, 量 o-5)에서 언급된 활동만의 집합을 위한 일정한 장소의 보유

단, UN 모델조약 제5조 제4항이나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재화나 상품의 보관 · 전시 또는 인

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과 관련 「인도,l 라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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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似다할 지라도 싱·弔위 중 가장 중요한 P契約 綿結權을 가지고 恒當 이를 行使」

하는 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하는 깃으로. 이를 간주고정시우]장 (종속대리인)이리- 한

다]59),

사실 i 지-유경· 무역지데 외국기업 상주 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l 제6조에 구f정된

1 위임대리7]무.」 는 일반적인 0제조세의 눈으로 보면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3.2.15 고 정사업 랑과 사업소득 과세와의 관게

일1<0·적으로 조약 당사국간의 이중과세 방지와 경제교류의 촬성촤를 위하여. 고 정사

업장을 실치하기 71까지의 사오1쵤·동은 겅제촬동에 권이 참이한 것으로 볼 수 似으므로,

51 정사업장이 있는 징7 애만 과세하고 그 전에는 비과세하자는 논리이디·. 님-북한의 겅

- (도 깅제교-류-회-대를 조세가 즈/극 지우1한다는 차우].에서 J1번 이러한 원히은 포함되어

이· 현디·.

고징시.우]징-이 있다먼 그 고졍사업장에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은 일마나 되는지를 결정

해이· 한다. 이러한 소 의 길정은 (l)귀속주의(Attributioll Princi pl리와 寺骨주의(f<ntire

Pl·iucip l리빙-식 및 질충주의 l%'식(Force 
o f Attractiou Priuci ple)이 있다160), 이러한 윈칙 중

은1)지국에 가장 A 리한 빙'%은 총팔주의 7저에 따易 깃으로, 일반%으로 신 · 후진국
a I W

150, 012CD모1 /조이[ XI]5조 제5항(骨속대리인) 1결 재6항(A립데리인)의 a·정은 아레와 권·다.

(l) 쫑속대리인에 괸·한 7/-정

이11] 인o] 일19'체>C국·cd)서 적기s,l- 위히·이 쇤·동히J/. 그- 기입19의의 게의;체검권合 가지미 동 71

한음 항시 행사하는 경Y 그 기입·은 동인이 O 기입을 위하이 수헹하는 쵤·V에 의하여 동 체약국매
고.징시-임장음 가진 깃으로 간주된다. 딘·, 동인의 훤W이 인정한 장소를 통하이 수헹]디디라도 그 입

정한 장소를 7 정시-업징·에서 )111제하-C 전기 4힝·의 쥔·동에 한정되는 겅-f(에111려 보조적 魯동)는 에

외31 한다(UN모1 1조약 제5조 세5힝'에서는 
"

기업의 제촤니· 상품의 제고를 일상적으)K 보유하고 [:t

기7/을 위히·이 징규적으로 AL 촤니· 상품을 인도하논자" 라는 v·정이 A,l'입됨),

(2) A-71데리인에 관한 6'['정

(6)기입이 
' 

1 니·라·에서 중개인 · 인반 위탁매매인 fE논 기니· 독립적 지위를 가젼 대리 J을 통하이

시·7>- 영위힌·니·는 이-6-민·으V -
'V 

기업이 · 체악'-:·[네에 2징시·9징·- 기·진 깃-p-i 긴· 되지 이.니힌·

다. 다만, 그늘이 그曾 사엄의 통상직 과징에시 한 김우에 한한다(UN 모펠&악·에서는 
"

내리인의

苟·<이 전직 - 로 111는 거의 전직- - 로 <정기입各 위히·이 Q)해짇 깅위에는 독 ]대리인으로 뵤지 여

니%'l·디·(제5조 Al)7힝)" 리·S 규징이 71입김).

160, 이 AB'IA은 UN모t或조약에서 주·징'하고 있는 )S'식으%-t (]) y 고정사위징페 귀속시 1 수 있는 부분

(2) 동 고정사입장을 통히·이 y}-메되는 제촤외. 骨일 또는 - R-시.한 제화의 디색'체악-:;l·에서의 핀·매소득에

귀속시 ] 수 었는 부분 (3) y 고졍사 1징·合 통한 촬동과 동임 또는 -8-사한 깃으로서 니.밍·체의:국에)I-

수헹되는 사71쵤·y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데句서 괴세'릴' 수 있니·나-v 하고 있다. 헌재 한 · 인도

네시아 
' 

j징 서 이 빙'범을 적· - S>J]-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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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시 이용된다.161) 그러나 과세소득의 적정한 안분을 통한 이중

과세방지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북한측에서는 북한기업의 남한에 대한 진출보

다 남한기업의 북한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북한의 세수확보를 위해 과세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총管주의원칙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북한간 이중과

세 방지를 위해서는 비교적 귀속주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이 있다 할 지라도 고 정사업장이 자기기업을 위하여 구입한 거래

는(본사는 이 상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함), 과세기술상 구매단계에서는 이윤이 발생하

지 않고 또한 발생한다 할 지라도 그 이윤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구입거

래는 비과세를 하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위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162) 
'

3.2.1.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정상여부 판단

고정사엽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본사와 지점간에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으로, 이는 가

격조작 등을 통해 조 셰를 부당하게 回避하거나 遠脫할 우려가 많이 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점과 지점은 완전하게 분리된 기엄으로 가정하고, 그 분리된 기엄

이 얻었을 이윤을 고 정사업장의 이윤으로 한다.163)

161. 오병주, 외국법인 과세소득 범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논문), 1992, pp, 64-67

참조.

162. 다ECD 모델조약 제7조 제5항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은 단순구입비과세원칙을 아래와 같

이 정하고 있다(그러나 UN 모 델조약에서는 언급이 飯다).

0) 한 나라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고 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나라에서 영위

하지 않는 한, 그 나라(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엽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3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나라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어떠한 이윤도 고 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

동 고 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163. ECD 모 델 조약 제7조 제2항과 UN모댈조약 제7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5항과 같은 법 시

행링 제1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독질기업간 원칙을 규정하고 잇다(단, 한 · 일간

조 세조약은 총괄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 규정은 없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 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

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

사하고, 또 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렵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

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 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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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헤외에시 발J생된 겅비 베부

일)A직으로 고정사업징페서 발셍된 수익읕 위해서는 그 경비가 고정사업장 소제지에

서 발Al될 뿐만 아니리- 해외에서도 발싣11이 핀다. 에를 ·趾1핀 남한기업의 卒店經費 중 상

]q·부문은 북한지접을 위헤 사各되었다1진, 위 경비 중 힙-리직으로 인·분된 경비는 북한지

주]의 깅비로 베부하는 것이 호]-리적이다.164)

그러나 여기서 님-북한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문은 북한의 거레세 부문이다. 거레

세는 조세의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공 가 볼기.능하니-, 북한은 거래세를 경비로 인정히.

고 있으므로 이 겨래세가 본접경비 배부시 배부뒬 경비인지 이부는 남-f한긴· 힙·의가

필요하디그1- 본다.

3.3 남한원천소득과 북한원친소득의 구분기준의 다름에 따룬

이중과세 문제

일만·적으로 거주자인 겅우는 전세계에서 발Ai한 소득(worki w ide il1COrne에

� 

대한 g-

세의무를 가지게 된다,16-5) 따라서 북한기업은 북한세범에 따라 남한기업은 남한세법에

따라 과세될 깃으로 여기서 다시 %2의합 필요는 엄다고 하或다, 그러니- 님·북한 걱-긱·에

비거주자인 경우는 03 냠한은 남한 내에서 발셍된 소득에 대해서 그 소득의 지급자는

지-/(씨 71천징수 히·어 납부하도록 5T징하고 있고166) 卷북한도 북한에서 빌·셍한 소득에

대해 지급자는 源泉樵)l% 하어 넙'부하도 규정하고 있으므로167), 남한 내 또는 북한 내

에서 발셍되는 소득인지가 서로 다르1곈 이중과세가 발셍할 수 있다.

사실 남한세법에는 남한윈친소득에 대해 싱·세하게 V정하고 있으나, 북한세법싱· 북

댜 團

w 그

164, 자세한 내용 국세칭 ]i시 제卽-60호(1989, 3. 10, 개정); 11인세빕 기본통칙 6-]-33...54; 한 . 일 조

세조의! 제6조 재3항 및 일본측 공한 셰11 제1힝·, 한 . 티어키긴· 조세조약 의정서 제2항 침.조, 한펀
CECD모 조약 및 UN모巷조약 세7조 제3힝·애서는 본짐혀비 Ill)부윈 을 다음과 같이 교정하X 있다.

(3) 고정사입장의 이·%읍 결정힘-에 있어서, 동 고 정사입징·의 목적으로 반셍된 깅영비 및 일반관리비暑
2

'lL함하논 겅비는 동 고 정사입장이 소재하는 채악!미· L 는 다른 $에서 빌·셍하는가에 괸.게銳이 비용공

제가 
'히-{된다.

16S, 북한청역인·에서 4171 1 骨직·기업, 힙·영기il, 치국인기업은 북한의 la인이고, 북한안에 있는 외국인

平자기입의 지사, 데표부, 출장소는 북한1[]언이 아니다(외국인 투지% 제14조 j-조j,

166. 소특세빔 제127조 및 1&인세뱁 제59조 참조

167. 외국투.지.기입 및 치국인세급거 시행규정 제40& 2항, 제11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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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천소득은 명쾌하게 구분되고 있지 않다- 또한 남한기업의 북한진출이 상대적으로

북한기업의 남한 진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한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남

북한원천소득168)의 차이를 분석하고 난 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3.3.1 북한원천소득의 종류

북한세법상 원천소득은 다음과 같다.

0)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남한의 사업소득)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남한의 사용료소득)

(5) 고정자산 임대와 판매소득

(6) 기술고문, 상담, 기능공 양성과 같은 봉사를 하여 얻은 소득(낭한의 인적용역소독)

(7) 기타소득

3.3.1.1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

남한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용어로, 이 문제는 앞 3.2.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

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내용」 이 체결될 경우, 그 협정내용에 CECD모델조약의 규정을

인용하여서, 남한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북한에 있을 경우는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북한에서 과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북한에서 과세하지 않으면 비교적 쉽

게 해결될 수 있다. 북한세법상 기업활동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 존재

유무에 불구하고, 25%의 기업소득세가 부과될 수 었다.169)

3.312 이자소득

북한의 경우는, 은행업이 발달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 정의가 매우 간단한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22조에 의하면 이자소득이란 
「은행에 예금하고 얻

는 소득」 소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支給地 基準」 과 동일하다 하겠

168. 남한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A) 이자소득齒 배당소득卷부동산소득粉선박 등의 임대소득 卷사업

소득 卷인적용역소득 $ 근로소득 卷 퇴직소득 齒토지 · 건물 등의 양도 소득審 산림소득 (D>사용료소

득 卷 유가증권 양도소득卷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169. 남한의 경우는 외국기업의 고 정사업장이 없을 경우는 사업소득에 대해 2%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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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A 지급자가 북힌체 소제한 은 (북한은행 및 북 
'

1소제 외국은% Y키·)이 지급한

이자기- 이에 헤딩-된디-. 이는 북한이 지급지주의를 북한원친소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d으로 J,t인다. 따라서 납한의 기71이 북한소제 은행에 5한 결과 빔·은 소득은 당연

히 북한원친소독이 되며, 소득액의 20%(납'한의 겅-( 20%)에 대해 윈천징수남부를 헤야

한다.

한핀 님-한도 이자소可170)에 대한 원친소득 기준은 支給地主義를 원칙으로 하되 使用

地1義를 예외적t.로 규정하고 있으2로, 님-북한 l- 원친애 관한 디.昏은 似다管 수 있

디., 2.t/나 북한세범의 규정이 녀-5L나 간0하어서 복%·한 y- 
- 상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5· 있는지는 의 시毛다. 따라서 이y·과세1%·지겨정에는 이러한 신상풉 등에 대

해서 이자<b에 9당되는 지 이부를 분밍하게 힐· 필요기· 있다.

3.2.I.3 매당소득의 경우

북한세빕상 배당'소득이란 이익배딩-<[-/, 잉어금의 분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졍

의는 일반적으로 님'한의 징- 외. 비슷하며. 북한원친소득을 3(분하는 것i fM회-한 표

F 없지만, - 한거업으로부티 VI-p%- 배딩-은 북'한에서 지-a·되있든 -박한엉익 빌'에서 지-tr

되있·5 A;r힌71친1·늑X로 1 -f/-된디-5( 볼 수 T한이, 이러힌 점P 닙-힌·의 기준叫 h-시4

디..171) c]-만 앞서 이자소득의 겅-7 처7] 북한세111이 치밀하지 못해서, 남한에서는 배당

- <로 간주힐 A- 있는 %질(예를 들먼 주주입윈에 데한 소득처분 등) 동을 추가로 보완

J· 필요가 있다고 J<디-.

3.2,1,4 공업소유3괴- 기會비·결, 저직-귄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남한의

사용료소득 의미임 )

)1한Ad]법상 사. . %<.득(외6/ 지. ]R] 1% 외3(·인 세glAl 시핸규정 제37조 침-조)이란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r

團 J 

團

170.님'한세<(1상 이지.소3이란 비기7자가 한국의 
·:·
[가 , 지)g·자치낸·체 · 거7지. · 내국11인 . 치<직 인의

<·l 네사업장 듕으로부리 지찹 n/1- , 에함의 이지.외. 할인에, 
-:·
l·가 또는 지1광자·치단체가 1叔·毛한 체권 또

는 종7-1의 이자와 칠'인엑 동을 말한다. 이자소<에 대한 국내원초)소늑의 판Vf 기준은 지합지가 이디

니·01] 따라 -:·
[내윈친소득이 되)L y]1한 <·l'외윈毛소<이 된다.)) CI러니· 에외적으Y, 외<·l·t%인 또뉴. 비거

자의 <·r내시업징'파 판 ]되이 그. <·l'내시-V]장의 소 득고액 개산시 펼1.길비로 인정되는 것은 내국1)]o

파 동인하게 · 

링을 위하이 111록 치·:·: 서 L3. 이자가 지-;:[피있다 省· 지라·V 그 차입급이 
-:·
>네에서 사

-S-되있A3:tAt 5 [내3 l
.

소득으%L 긴-7히3]. 입니·(. 삡인세)[l 재557 제1헝· 니.%f 71·조).

171, 소득세빕 제17조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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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실용신안권, 공업도안권, 상표권의 소유자가 그것을 제공하거나 양도해 받은

소득을 말하며, 기술비결에 의한 소득은 특허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술문헌과 기술지식, 숙련기능, 경험 같은 것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을 말하고 있으

나, 정확하게 원천소득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조문을 유추하여 보면, 북한에서 사용된 Know-How 등에 대한 대가는 그

지급장소가 북한내인지 북한외 인지 불문하고 북한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남한

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국내원천소득의 기

준으로 제시하고 있다.172)

문제는 무엇이 사용료소득인지 정의하는 문제이다. 이는 북한세법이나 남한세법이나

모두 모호하게 규정되고 있어서 실제로 남한에서는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 사용료소

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별 기준에 대한 혼란이 많이 일고 있다.173] 또한 남한이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사용료소득에 관한 내용도 공통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을 정도

로 복잡하다. 또한 북한과 남한의 특허권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L-1무나 판이하게 다르

므로, 사용료소득에 대한 정의는 「남북한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내용」 체결시 세법뿐

만이 아니라 세법과 연관된 관련법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3.215 고정자산 임대와 판매소득

고 정자산 임대소득과 판매소득에 대한 북한원천소득의 기준은 그 자산의 소재지가

북한일 경우는 북한원천소득으로 구분한다, 반면 남한의 경우는 그 자산의 종류별로 구

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토지 · 건물 등의 양도 소득은 별도의 조항에서

언급이 되고 있으며 선박 및 항공기 둥의 임대소득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국가에 원천

이 있는 겻이 아니라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자동차 및 중기의 경

우는 남한에 둥록된 것이 임대되는 경우에만 남한의 원천소득이 된다.174)

남한이 체결한 조세조약상 부동산 임대소득의 국내원천소득 기준은 각 나라마다 각

172. 볍인세빕 제55조 제1항 제9호 참조, 그러나 06CD모델조약 제i2조에서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해서
"

사용료를 취득하는 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UN모델조약에서는 원천지

국에서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73. 자세한 네용 국세청, 사용旦소득과 인적용역소득과 구별기준, 1992. 참조

174. 국세청 국조 1260.l-1084, 1981. 7.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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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디-旦 a-징되고 있으니-, 일반적으로 장비 · 인우1 · 섣비를 갖춘 국제운송F 선빅· .

힝·공기의 3J대에 따른 備船科는 <·f제운송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175) 이i<·1한 t·; 운송

소득은 상호간 떤세조항을 적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저이다. 따라서 1 남북한간 이중

과세 방지 협정내용 ) 에서는 좀더 대상 자산에 데한 분R가 필요하며(에를 들민 항공

기 동의 임내소득 V), 양촉의 조세정책에 맞{고 5(d의 확립이 필요히-데,

3.2.1.6 기合고문, 싱·담, 기능공 잉·성파 같은 봉사를 하여 일은 소득 (남한의

인적용역 소득을 의미)

북한의 인리정-억소득에 대한 정의는 l
기舍고)il-, 상딤·, 기능공 양성과 긴-은 봉사를

하여 . l-S 소7, 을 민-하고 있디-. 인적용익의 제공지가 북한일 징. 는 북한원친소 이

)d디-. 그- 려니· 닙'꾹 힌·J 인적5:1%-기- 쵤曾해 지면 唱)敍·헤 질수 1 인적- 의소%에 대힌- -돠

한딩-:‥<의 
- 

대해석괴- )/]개정이 에싱'된디·, 5싣 이중기.세빙·지협정兮 인·리벙-역소可은 이

l
, 게 간단한 깃이 아니라, <<럼프] 인적벙-%소득과 종속적 인적용역소4린근로소득)으로

31·분176>하고 그 지'기페 대해 번세기준은 X-이서, 인적교퓨를 횔·발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남한의 경-F )$] - 익소득이VI- 연에인, 직업운%L가, 1신호사, 회 사, 건축사, 파학기

술을 경영관리, 기다 진문적 지식 또는 특번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헤 지식 또는 기능

-E 활성-하여 6 /내에서 제공하거나 이A-케 키·으로 인하이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하

51- 있다.177) 납북한 인적교류가 환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l 남북한간 이중과세빙-지

'$김내용.l 
에 인적용익소득에 대한 먼세]오긴을 포기-%l· 괼요가 있다,178)

m m m m k w r

175. f./. 러니· 한 · 미긴· 조세 尙의 깅-7·는 선비' · 힝·곰기의 입대소%·읜 임녜인이 A'1비· ]표1< 힝·y기의 -7

제&송애 L중사하는 자인 깅우에e 사입소득에 헤2-되니·, <J 렇지 임'은 겅우에는 시.용료소3으로 간7-
)d다.

176. -%-R/1리 인적용9소M이란 - 9-익제-V지·가 3·구에게 고· - 되지 않'T, 자기가 시.입주가 q어서 제공하

는 - 8-익을 1핀'히·미(예 
: 민호사), 종속직 인직-9-S소g이린- 7-</·에게 고- - 되이 용역을 제공하는경우(예

! ]뷸시J/소에 고- - 되어 있는 V].호사기· 제%L하는 용역)를 밈한다 (지·세한 네-2- : 이용)]), 잎'의 첵, PIl,

2씹 - - . 284, 침·조).

177. 1
1q인세11] 제55조 제1힝· 제6%'- 및 긴'은811 시'4령 제122조- 제4힝· 기'호 

-a-정 
침·조.

178. td'한이 체걸한 )세<약; 중 인직.g-억소득에 네한 면 조<1은 다읍과 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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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기타소득

북한의 「이 밖의 소득」 이란 앞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 이외의 모든 소 득을 말하는

지 아니면, 다른 소득을 말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남한의 경우 위에서 언급된 소득이외

에 국내에서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179)

한편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는 기타소득이란 당해 협정상 각 조문에서 취

급되지 않은 소득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과세방지협정상 기타소득의 범위와 남한

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는 매우 다를 수 았다. 남한의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는 0)

거주지국가에서만 과세하는 유형 (2)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양국에서 모두 과세하는 유형

(3)기타소득에 대한 별도의 조문이 없는 유형으로 구분된다.180) 마지막 항의 경우는 냠

한세법상 기타소득이 적용된다.

따라서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헙정에서는 남한측에서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려고

. . .
벌具갑,淫, 是 

'

W모
l 擧피 

.d . 科 卷收 科. 피 肩 *判 浦制 1
) lg*判和相 ! . , .. ..... ... ... l
l l l 과세함 l

l i 1) 과세연도 중에 寺 183일 상 체재 l 체211 ]
l l 2) 인 용3소득금 S3,000 초과 l 2) 당 용 국 주자 용인 t
l . . . 1 3) 183 * 1 l

!Cd‥키" i" 알찔私 官 
" '

l
i l 旻건 중 하나 당 는 우는 용 l 4) 근且소득금 535000 하 l
l l 수 국 과 함 l 是건을 兄두 만족 는 우만 한국 l

dr 

자세한 내용 ; 이용섭, 앞의 책, pp. 253-255 참조.

172. 법인세법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각호 참조.

180, 자세한 내용 : 이용섭, 앞의 책, p, 2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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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Z, 북한측에서는 원친지-CT에서 파세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사항은 남북간

인적교y픽네 측면애서 징정될 성림로 보억진다.

3.3.2 소득 구분의 특레규정

님·-t{한 모 두 원친소득의 기준이 다를 징우가 4이 있다, 특히 님-한의 징우 납한세법

상 <·r네윈친소득의 기준과 이중과세방지 혐익]상 국내원친소 의 기준이 다를 경우가

%g·아서 이를 11毛하는데 4各 이리움이 있있으나, 최2 a p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8

조에 이중과세빙·지힙정상 
l' ]]j(得裏分.l 이 국내세범상 3L분기준)L다 . y선하여 적용된다

)1 1 91세하 11 규징하고 있는 점은 잎으로 체길될 남-A한간 이중과 빙'지협정에서도 인

정-될 1/)-하디- 하凍다.

3.4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일반·적으로 같各 깅제수준의 나라간 조세조의0의 내용은 원$지크(의 과세59을 최 한

%소하이 체길하는 이 보통이다, 이러한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원친지국의 과세권 축

소가 이느 한 <d'기-에게만 혜덱 또는 불이 -]을 주는 깃이 아니고, 잉·국의 국익에 부힙·되

므로 조세조약 체 1시 d게 문제기- 되질 僧는다,181)

C(러나 선 · 후진국긴· 조세조약의 경-7-에는 다음과 권·은 7제점이 복잡하게 얽히 있

이서 그 공昏주]을 칠기가 매우 어7]다. 칫쩨, 신진s[은 자기니-리-가 띰1·g-적으로 상대국

에 투지.하는 31징페 있으므2 1초1지국 과세h;·1을 최-대한 축소함으로씨 이중과세릍 ]·g.

지叫려.고. 히·고 있디-. 骨 , 개曾 L싱·a[은 진舍各 121-o 입장에 %AdF로, 소-b발생지5[의

괴세권-3 기-v·적 획·대히·려31- 힌-디·. A빗쩨, 개빌·wc상·t·f으로서%7 소득曾생지][의 괴.세暑

강화하e 짓이 조세수입의 빈마서 비곡J-시管 것이나, 자국의 질제개발을 위한 선진기

舍과 지--F의 도if, 즉 외可인투자暑 원촬하게 A-치하기 위해서는 투지.소득에 내헤서는
團 團

團

m

w

lSI. 조세조익J체길에 3%·한 지·세한 내-2- : FrIU]Cis LEFB13VIlE, 0 11>1·iliiolLS i마CI·rnllioulllcs(p}lys ct ZOU(W a

fiscali[(']pdvi]Pg i>o), l%Il·is, [925, GECD, 1tAteruzt[io11[Il TelX 11VOidzmcc ZIn d ovas iou, Paris
,

1982, COInparisou

0 1' me GECD ilIM US Ill[ 삐cI (I'cal icas for (ho avo id[lUCO o r doublo LIXrn iull
,

p[1fis, ]백0.
,

Lcs Aspccls

risca11% os pl-ix dc Transfcr( praii[lucs iIU so ill ( l% elItrc priscs mu ltiutl[ioua1cs
,

Paris, IW3.
,

ONU, Mtmucl

% Il(
'

20c iatiou As couvcnt iorul fiscalcs bilt112)·alcs CIl[re p/lys cldvdo ppds C[ p;lys cu vo io do dEvo]oppoment,

New York, lAO. 16>$j列, D4 . 침[fl米 
'f([EtfAFJ 

)祥펀t, I l +41L%iE+究%-, 束京, 19S2. A+畵11';y1朝 yt l)l,,

桐버賃格稅制詳解, W藏]Ih[yifr잡, 車京, l$5,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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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로 과세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IS2)

따라서 조세조약상 平자소득(이자 · 배당 ·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이와 같은 양국간의 입장, 즉 자국기업의 대외진출을 꾀하는 선진국과 외국인

투자 유치 빛 적정 조세수입의 확보라는 개발도상국의 상반된 입장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중 어느 한 국가에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과세권을 양 국가에 적절히 안배하고 있다. 즉 소득발생한 나라에

서는 자국의 세법상 세율보다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거주지국에서는 소

득발생지국에서 과세된 平자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방법이나 소득면제방법에 의하여

이중과세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세

율의 적용은 양 당사자국의 과세권 제한에 따른 것으로, 그 헤택은 양 당사자 거주자에

게만 적용될 수 있다.

3.4.1 제한세율 적용 조건

위와 같은 制限)隨李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적용된다IS3). 첫째, 이중과세방지협정

당사자국의 거주자와 법인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자국이 아닌 제3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지급하거나 받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부 조세조약에는

그 나라에서 설립된 법인이라 할 지라도, 그 법인의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하고 있다.184) 둘째, 이중과세방지협정상 명기된 우대세율은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발생지국의 국내법상 세율이 협정상

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함을 의미한다.185)

182. 이용섭, 앞의 책, pp. 175-176에서 인용하여 재정리함.

183, 조세조약상 우대조긴만을 이용하여 세금을 절세 또는 회피하는 방법을 Treaty Shopping라고 한다.

각국은 이러한 Treaty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 Kluwer
,

Treaty shopp ing 1988 참조).

1찌. 에들 들어 한 · 미 조 세조약 제17조 (b)항에 의하면 
"

동 법인 자본의 25% 이상이. 상기 일방 체약

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5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 유되는 것으로 등록

되어 있거나,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달리 결정되는 경우" 에는 우 세율

을 적용할 수 없도록 Yt-정하고 있다.

18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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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남북한의 투자소득에 대한 적정 원천징수 세율 검토

투지-소득이리- 함은 일번·z]으로 이자, 베당, 사各료소득을 의미한다, 자본교류가 대둥

히.게 이7이지고 있는 선진<·f상호간에는 투지·소득에 데헤 원&1지국에서 저세合을 적용

히.여 상1간에 세부담을 경김-하는 것이 - 이하나, 남북한 관게처럽 지·본교y가 일IA'적

일 경우는, 자-본수3]국 서 세율을 경갑하지 鶴'을 리고 한다.

71-러니- 지·본과 기숩이 부족한 니·라에서·는 외국의 신진기술과 외국자닐을 유치하여

겅제를 최섕1하는 것이 투자소득에 데한 세율을 높게 하여서 조세장빅 문에 외국의

투자를 열는 깃과 비교하여 나라겅제에 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는 정책결정자가

판단할 사힝·이지만, 일반적y로 후진국은 이러한 제한새율을 조세조익]에 도입하여시

외국자본과 기술은 35입하고 있는 비·, 남북한간 인적 · 물적 교 류의 
- 

대외- 안정을 추구

'l·다는 ·조]에서 C닙'닉-한간 이중파새빙'지협징네各, 에 적극적으로 반잉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예를 들면 이지·1득의 징우 닙·한이 체결한 조세조약을 보1견 10% - 15% 정도

에서 걸징되고 있고, 배딩-소4릅의 징우는 ow -· 25%, 사各且소득의 겅우는 0% - 15%에

서 긷정되고 있다186),

표 디-른 히·니.는 이러힌· 제힌세율에 지빙-세인 7민새 또는 조시겅영세기- $힘되-는지

이부다,187) 남한이 체견한 조세조약의 대부분은 주민세가 포힘-되어 있으나 일부조세조

익<에서L 주1;J세가 별도로 구분되이 있디·IllS), 그w}나 제한세율 적용자체가 세수의 목적

21-LCl·는 안·징적으로 외국자본을 A-치히·려는 정 목적이 앞서는 이상· 주민세 둥은 포힘·

되이이· 티-딩-히·다고 셍긱·된다.

사실 북한의 깅우 자유깅 무역지대는 10%의 원친징수세율이 적용되므로, 납한이 체

결한 이중과세방지협징상 제한세율과 차이가 거의 似다, 따라서 과김·하게 제한세율을

닛'추이서 o% - 5% 사이의 한세율 졍정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186. 기-세힌· 네용 : 이- - 섭, 위의 책, pp. 121 - 230. 침·z.

187. 7빈세가 포힘·되어 있을 징7·, )1인세외· 주민세의 -/분방A은 다음과 긴·다,

(O 111인세 원 1징수분 : A x B/ B*C

(A: 이중과세1퍼지힙정상 제한세율, 13: 냄인세%·1친징수세名, C: 주민세윈$1징수세율)

(2) 7-hIl세 원%].징수분 :C - A - B

168. 한 · 미 및 한 . 니.니.다간 이중치.세방지7]정-E TV1세가 7분시어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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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남북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기타 특별규정

북한은 종전의 합영법과는 달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등에서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멸 가지 선언적인 규정을 삽입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외국과의 협

정. 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189) 이러한 규정은 상대국 조세당국과

원만한 협의와 협상 및 상호 협조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간 인적 · 물적 교 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은 남북한 모두

자기 측의 기업과 상대방 측의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를 하지 않아야만 기업이 안

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1항). 만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집행상 문제점이 있을 경

우는 양측 조세당국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세당국자간 상호합의

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호간 납세정보에 대한 교 환을 할 수 았어야

한다(2항).

특히 조세를 포탈하고 상대측에 거주하고 있을 거주하고 있을 경우 체납 또는 포탈

한 조세를 상대방 조세당국이 대신 징수하여줄 수 있다면 양측의 세정에 대한 션뢰는

보다 더 굳건해 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3항>.

3.5.1 차별고1-세금지원칙

차별과세금지란 상대국의 국민을 과세상 동일한 상황에 있는 자국민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구체적으로는 국적 무차별, 고정사업장 무차별, 자본

무차별 등이 있다.190)

국적무차별이란 국적에 따른 차별과세를 금지하는 것으로, 남한은 국적에 따른 과세

가 아닌 거주자에 따른 과세이므로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나, 북한의 경우는 북한내국

인에게는 조세 납부의무가 원천적으로 없는 반면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만 조세

납부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북한 힌법 등이 개정되지 않는 한 차별과세금

지원칙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한 고정사엽장에 대한 차별금지란 자국 내에 였는 상대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대

하여 자국의 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자본무차별은 외국자본이라고

189.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정 제12조,

190. 최인섭, 앞의 책, pp. 331-3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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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서 내국자본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나, 국적3.F차떨에시 본바와 같이 원초적

으로 북한 주민과 법인애게는 세금 납부의무가 似고, 북한 외국투자가에는 세급을 부과

하는 것은 북한의 毛7]상 문제이므로, 헌법의 하위법인 이중과세방지헙정에서 벌도로

구벌하이 차1健급지원칙을 정한다는 것은 헌빕과 이중과세방지협정간에 상호 1-L순이 될

수 있다.

3.5.2 정보교환

이骨과세 베제 및 틸'세를 방지하기 위헤서는 적정한 시기에 관련 정%L의 교환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보교촨은 필요한 떼 정보플 교 촨할 의무暑 지우고 있다. 이러한

징뵤의 교 쵠·은 정기적인 교 횐·괴. 상페5[으로부티 요칭이 있을 겅우 자빌·적으旦 제공하

는 깃으로 구분된다,

정거직인 교쵠·은 상데국의 세1&1개정내2, 이지·, 배당, 사- 동의 지급사항을 통보해

주이서, 위 소득에 데한 수익인이 CI 거주지34에서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호대

사힐' 수 있도록 曾 수 있S-며, 지·발%인 제공은 한쪽이 세무조사暑 통해 수집한 정보가

티-벙'국의 세무헹정에 이로우리리· 판단되빈 정보룰 제공하는 깃을 말한다, 물론 정보를

·x]]-'V힌'에 었이서 지-3의 J r내)&l 및 헴정직 관헹을 y빈해 기.먼서%지 공힐· 필2는

HI을 깃이다

3.5.3 상호합의

일벤-직으로 이중吟세방지헙정이 체결된 겅우. 한니.라의 거주자가 다른 나라의 조세

딩국으로부터 딩-해 조 세조악의 v-정에 위배되는 과세조치를 반았거나 받을 우러가 있

을 떼 는 자기가 거 자로 되어 y)는 g-가의 Y1한 있는 딩·국에 이의를 제기하Z, 이의

-趾 제기 반은 조세당-:Ar은 싱·내)-s· 니·라의 Y-1한 있는 딩·국과 싱-호힙-의暑 통해 문제를 해

결骨 수 있다. 특히 뮤 f ]-+]체계기- 지.y주의의 ]제게와 많이 디.른 만骨 조세부남 애측

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상호함의하에 과세하는 정신은 메우 필요하다 하盛다.

3.5.4 징수협조

님-한에 진출한 외국기입에 대헤 부파되거나 J(과필 조세를 납부히-지 않고 싱.대6f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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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남한의 조세법은 상대국에 미치지 못하므로, 징수

협조에 판한 규정을 두고 있는 조세조약이 있다. 이러한 조항은 낱북한의 부당한 탈세

포탈범에 대한 강력한 제제수단이 될 수 있다.121)

w 호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 이중과세문제는 대단히 풀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다. 왜냐하

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과세권을 포기해야 하고 포기하는 만큼 자기나라

조세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수입이 줄어든 것 보다, 이중과세방지 협정

을 체결하여서 외국자본과 기술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 자기나라의 산업이 발달되고 고

용창출 효과가 배가가 된다면,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체결로 인해 逸失된 조세수입의 효

과 보다 월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물론 전적으로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본다.

남북한간 인적 · 물적 교 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멀지 않은 장래에,

정치 논리보다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활짝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예상되는

문제중의 하나가 혁중과세 문제이다. 이러한 이중과세방지는 전적으로 양 당사자국의

의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도 국제거래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는 점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남북한간 교 류는 앞으로 십 수년 이상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진출하고, 남한

의 기업이 북한의 노 동력을 이용하는 형태가 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한은 될 수

있는 한 남한기업의 소재지인 남한에서 과세를 원할 것이고, 북한은 소득의 발생지인

북한에서 과세를 하기를 원할 젓이다, 따라서 양측에서는 원천소득의 범위를 각각의 입

장에서 넓게 해석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도 일정한 틀 안에서 상호주의

입장에서 협정내용에 반영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 거래라고 해서 다른 나라와의 거래와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인다.

191. 한 . 미 (제30조 제1항) 및 한 . 벨지움(제26조)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는 이러한 징수협조 규정이 포

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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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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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994닌도w에 체결된 님'한괴· 중국 및 녑-한과 베트님-c의 이중괴·세빙·지주]정의 내/

은 기존의 남한이 자y주의국가외· 체셜한 헙정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

라서 이중과세빙'지호]징 체걷시 가장 큰 7제는 남북한 양측의 조세수fr 의

� 

식·보라는 실

리외. 남한기업의 북한 진출 원場·촤 愼 투자보장이라는 떵분을 寺고 이를 어질게 適1E

하게 按分힐· o-p·법合 찾는데 있다고 하或다,

두말낄- 것도 없이 가장 왼·빅한 이중과 빙- 1은 C국외소득면제빙·법」 임이 분명하

니-, 이러 기·지 이건兮 위 1항의 체t의이 이립디-민, 남북힌Al-에는 OECD J;-tI趙조약 또는

UNl·(델조익0을 침-고 삼아서 이중과세1:M'지힘정안을 마련하되, 거주지에 관한 크-정, 고정

사71징'에 <l-한 구1-징,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징정 빙-범, 제한세율 적용시 各

세율의 骨리적인 겸정빙'번이 가장 중요한 요소 라 하戚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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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표 1 ]

A 출처 :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절차, 통일원, 1997
, p. 50.

[ 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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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及 7 ]
丑롤보크쓰뽀르

[ 且 8 ]

l 13-30 석 까지 1 100원 > 자동차전차 l 대당/년 20원 l

[ 五 9 ]
>뵤0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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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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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 存보전릭· 수립에 1 韓美靜(성項대 젼71깅-사) l
l l 괸·힌 띰 인구 l l
l l · 세 통일 한국의 영 · A-아 )·'t육 연구 l 林明姬(동남보긴전문대 l
l [ l 진임깅·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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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최근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96-'98넌)

[그圍 .

<통일정책 분야>

0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o 김정일정권 붕괴시나리오와 한국정책 대응모형

0 통일대비 교포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0 남북한 통일헌법의 성립절차에 관한 연구

O 러시아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 연구

0 남북한 군비경쟁의 계량모형 분석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0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0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 육방안의 모색

0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0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0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0 통일이후 남북한 법체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0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돌의 발전적 해체 및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북교류 · 협력분야>

O 남북한 신뢰구축

0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0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콴한 연구

0 남북한 환거래 및 금융협럭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0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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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실태 분야>

0 중국농촌의 딛사회주의 개힉과 북한의 진로

O J+헌여성의 r 이성의식 , 에 d骨 인5'L

C) 북한정치제 빈헉의 역동성

G 북한 
"

인민"생촬세게 연3L

0 북한의 최-Ill (話法)연구

C >3-71적 )/뢰3L<普 兮헤본 북힌·주민의 가치 정향 인구

<통일환경 분야>

G 한 . 중괸구]11身 1이 남북판게 IA> 한1/l·도 언-정에 미치는 잉향

0 미북헙상과 한-j(정부의 대응빙-안-

0 북한의 미힙상진락의 효율성과 한계성

0 동4·-[아 %2화채제구성과 진밍-에 있어)%-1 한 · 미 안보협릭관게의 의미와

역힐'

0 식-한의 대미7]근파 한)(의 대응방안

G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의 ]]
]J최.외- 한국의 대응

<통일정책 · 톰일환경 분야>

o {>f딘비융A. W일비- 에 a힌 인치제A 빙-v<

C 한반도 통일시 위기9리 방안 인3L

0 骨일 후 북한기업의 시-A촤 방안

0 남북한 통힙-시 북한 5 (공체의 처리 I·g- l·에 관한 연구

O -習-인71 「AlA 상힝·실., 의 3L축 · 운잉에 판한 연구

O V(긴-통일운동의 7요 f의 동힝2괴· 昏일정첵 수 o·l부에 관한 연구

G d지- 최두]-을 통한 한); 도 평촤체제구축 방안

O 국 경제개헉의 북骨3 기·능성에 대힌- 비핀A 고 칠·

0 중1·f의 ·j-힌·반도 기본전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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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독일통일 후 과거청산에 관한 논쟁 연구

0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O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0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0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몇 군엘리트 연구

0 해방직후 북한의 교 육 · 문화 설태 일연구

0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O 북한 사회주의체계의 전환과 구조적 제약

0 북한사회의퐁자적 · 은어적 담론분석을 통해본 체제 안정도 평가문제

<교류헙력 · 인도지循 · 남북협상昏야>

0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0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O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

G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 ·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O
「촨동해경제권」 형성과 냠북한 경제통합의 연계가능성

O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콴한 연구

<통일교육 · 홍보분야>

0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O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 수프로그램 개발

O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알정책의 적극적 홍보

0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 구축 방안

0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0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 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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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쁘國

<톰일정책 · 暑일환경 분야>

0 남斗한 통일상시차]의 정립1청'향

o 남북한 정보통신통합 전락데안 모섹에 관한 연구

0 다자간 안보협력파 지도국의 역'할

0 닙-%t힙상 과정상의 대북힙싱' 모델인구

0 님'북-한 진료}융昏 상촹 아래애서의 진윈설비 개발에 따른 비-b펀익 분석

>1구

G 제제진환기의 노 사관 번촤

0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도 시 1敍- 방힝·에 관한 연3L

0 통일과징에서의 남북한 사최복지제도 통힙- 방안

(] 통일후 북한지역 산림지-71의 효-8-A 관리1'·a·안 모 색에 괸% 인구

<북한실태 분야)

0 활f한체제의 변촤를 계唱<적으로 분석힐· 수 있는 지표

G 통일에 대비한 북한 보힘산입의 민엉화 방안 연구

0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 동력에 관한 언구

0 북한의 소비생쵤·양식 및 소비문화외. 통일후 적웅문제 연구

0 북한사회의 정보촤 힌쵱-)가 징보촤 지최]개반에 판한 언구

4남북회담 · 교류협력 · 인도지원 분야>

0 님--EL한 및 동북아지역의 육로 직수송방안에 괸.한 인구

0 탈북자 지원 1/J간단체와 정부오1-의 피-트니% 연c/-

O 대반 · 중-)f의 겅제교류헙럭이 닙'북경헙에 주는 시사점

G hg·북교억 좔성화를 위한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모1虛

0 도/(·1괸칩력 및 진자도서관 7축을 통한 님·북교류활성화 방안

o 비-람직한 님'북긴· 이중과세방지 협약체결 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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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習교육 · 홍보분야>

o 대학 통일교육콴련 교양강좌의 실태와 실험적인 수험모델 개발

0 통일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안 연구

0 통일이후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의 재정립 및 구체화 방안

0 통일 준비를 위한 대국민 혼보전략 수림흘 위한 일 연구

0 새통일 한국의 영 · 유아 교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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